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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5월 15일 (월요일》 11시 00분

開 會 式 顯 ( 第 臨 時 會  W 會式》

第 191 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회 :의사담당 신헌영》

(11 시 〇〇분 개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⑩ 의사담당 신현영 (U 시 〇2분 폐식》

지금부터 제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전면의 국기를 향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 253 -





第 191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1 號

本 會 議 會 議 錄

—— —— _____ — —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就K)6년 5월 15일 (월요일》 11시 02분

議 事 B 程  ( 제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9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 시회》회 기결 정의 건

2. 충청북도교육감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조례 심사소위원 화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 제19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 의 》

3 .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성영용 위원 외 5명 발의》

4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교육감 제출》

5 .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

(11A| 02g  7B2J)

⑩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1 . 경과보고

⑯ 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 

습니다.

⑩ 의사과장 서광범

의사과장 서광범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 및 의안접수 상황, 도 

의회 안건 처리상%,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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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5월 3일 성영용 교육위원 외 5 

인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저U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동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5 

월 4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레 

전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 

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들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의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저U90회 임시회에서 처리 

하여 집행청으로 이송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 

가경정예산안은 통일 체험학습 지원비 

1,800만원, 청주 성신학교 녹색학교 조성 

비 1,500만원, 교원단체 기본시설 지원비 

2,570만원, 민간투자사업 교사 개축 및 

다목적 교실 증축 기본설계비 1억 1,400 

만원 둥 총 1억 7,270만원이 삭감 조정되 

어 예비비로 계상되었으며, 채무부담 행 

위 액은 총 642억 651만 4,000만원 중 용 

문중, 보덕중, 중약초, 감물초 둥 4개 교 

실 및 다목적교실 중 . 개축분 66억 5,377 

만 2,000원이 삭감 조정 되 어 2006년 5될

[제191호卜제1차 본 회 의 ]

1일 도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교육행정에관 

한질문의건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 

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부 

의된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의 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2. 제191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U 시 07분 》

⑩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저1191회충청 

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 

정합니다

이번 제191희 임시회 회기는 5월 15일 

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놀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및관 

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시고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회 게소핀공유재 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 

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산회 꾸에는 조례심사소위왼회 활동을 하 

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은 조례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 

며,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행 

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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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 1차 본 회 의 ]

5월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청으로부터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들으시고, 5월 19일에는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

⑩ 의장 고규강

예, 말씀하세요.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목요일날 집행 

청 답변에 이어서 위원 보충질의를 포함 

하는 것입니까?》

⑩의장  고규강

맞습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 

다. ” )

⑩의장  고규강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5일부터 

5질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_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11AJ 〇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저12항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성영용 위원님 나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⑯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충청 북도교육감및관계 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 외 5명의 교육위원께 

서 발의한 것으로, 제안 이유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며, 출석 일시는 제191회 임시회 저12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17일 오전 10시와 

제3차 본회의가 열라는 5월 18일 오전 10 

시가 되겠습니다.

출석 대성■은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 

도교육위원회에 출석 • 담"변할 수 있는 핀 

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저12조 제1 

호의 규정 에 의한 부교육감 및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 • 국장, 담당관, 과장급 관계 공무 

원입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 이유는 교육행정 전 

반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 교 

육에 관한 주민을 대표로 하는 교육위원 

회의 의사를 교육시책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⑩ 의장 고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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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말씀드린 충청북도교육감및 관계공 

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의 

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저”  

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왼출석요구 

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성영용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왼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저12항 

충청 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왼출석 요구의 건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즉시 집행청에 통보하도록 하 

겠습니다.

[제191회 -제 1차 본 회 의 ]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 

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시 12분 》

⑩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충청복도교육 

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 강탁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 

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제산과 관련 

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복도 

교육비특별회게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초 • 중 •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 위임하는 사 

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와 대장가 

격 2,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진 

을 추가하고 본청에 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유재산 심의회는 부교육감파 각 국 ♦ 과 

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지역교육 

청에 두는 공유재산 심의회는 청주교육청 

의 경우 교육장과 각 국 • 과장으로, 기타 

지역교육청은 교육장과 각 과장 및 각 업 

무담당 주사, 업무담당 장학사를 각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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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 회 - 제 1차 본 회 의 ]

원으로 구성하며,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한 징수금액과 징수방법, 

감면규정 둥을 정하고, 폐교재산 대부 요 

율을 현재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에서 i 천분의 1〇 이상으로 인하하며, 

사회복지사회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업 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 

우의 연간 감액 비율을 연간 대부료의 1 

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짐'고하여 주시기 바림'니 

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 산관리 조례 전부개 정 조례 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 

유재 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별청 2》

(끝에 실음》

⑩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

m  시 切분)

⑩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

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 

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 

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 

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복도교육 

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즉시 조레심사소위원회로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5월 19일 제4차 본회의 

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11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기수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U91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r ?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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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운,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〇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기픽 관리국장 신 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 담당관 구명 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 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 환,

기픽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왓학 뇬"며 石〒̂

- 의사일정안(별첨 1)

_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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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91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5월 17일 (수요일》 10 시 00 분

議事B 程 《제■회 임시회 제2 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10A| OOM ：7fl2〇

⑩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저12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1. 교육■정에관한질문의건 

⑩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 

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은 충청 복도교육위 원 회 회 의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의석 

순으로 하되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23조에서 20분 이내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 

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 

하시는 내용은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훈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남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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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김남훈입니다.

관심과 사랑, 그리고 화합으로 충북교 

육의 도약을 일워내고 계신 이기용 교육 

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업적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각종 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 

국 최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있는 데 대하 

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의정활 

동을 통하여 궁금했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 

니 검토나 연구해 보겠다는 답변이 아닌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 

니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소 지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 

험생을 군 단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지구를 신설하거나 시험장 

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며, 시험지 

구 신설은 시험장 여건, 교통수단, 문답 

지 보안 대책, 시험응시생 수 등 제반 사 

항을 검 토하여 한국교육과정 평 가원 장이 

결정하고 있으며, 시험장 설치는 해당 

시 • 도교육청 에서 교육감이 시 험지구에서 

제반 여건을 판단하여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일례를 들면 보은지역에 대입 수학능력

[제191회-제2 차 본 회 의 ]

시험장을 지정해 달하는 학부모들의 요망 

이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습 

니다.

보은지역에 시험장이 없어 시험 당일 

새벽에 욱천군의 시험장으로 이동하거나 

시험 전날 옥천에서 숙박해야 하는 불편 

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정신적 부담으로 

시험을 그르치기 쉽고， 또한 학부모들도 

정규 버스노선 시간이 맞지 않아 전세버 

스를 동왼해야 되는 둥 경제적 부딤■도 만: 

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큰지역 빅■생들의 경우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 소외감으로 사기 

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 현행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구 지정에 대해 크게 불 

만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

수험생들의 정신적 피해로 야기되는 불 

이익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 

니까?

수험생들이 정신적 부담없이 내 지역에 

서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딤•을 해소할 수 있게 보은지역 

에 시험장소 신설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 

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대입수능 

시험 장소 지정 현황에 대한 몇 가지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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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 회 - 제 2차 본 회 의 ]

첫째， 충청북도 대입시험 수능지구 및 

시험장소 설치 현%.

둘째, 충청북도 대입수능 지구와 시험 

장 운영 경비를 지구, 장소별로 제출하여 

주시고，
셋째, 충청북도 내 고등학교 중 대입수 

능시험을 자기 지역에서 보지 못하는 학 

부모와 시험생들의 불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해 

결하실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 

여비가 2006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에 보면 1,045만원의 예산 

이 연구 수립 단계 현장지도에 440만원, 

시범학교 보고회 참석 440만원, 시범학교 

전국 보고회 참석 165만원이 계상되었었 

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다 

가 2006년 저U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연구 

시범학교 운영 보고희 참석 명목으로 48 

교 참석여비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도교육청과 교육 

과학연구원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교육 
과학연구원으로 그 업무가 일원화되었다 

면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납득가 

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가 수

시로 이루어져 연구학교 본연의 성과률 

얻어야 함에도 운영비 예산을 대폭 삭감 

하고서도 연구학교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사전, 또는 중간지도 없이 단 한번 48 

교 학교의 보고회 참석으로 성과블 거둘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 

지 주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본예산에 연구시범학교 

운영 여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 

며,

둘째, 2006년도 저U회 추가경정예산안 

에서 48교 운영 보고회 참석 여비 264만 

원1？!  수립하게 된 근거와 경위룹 말씀하 

여 주시고，

셋째, 2006학년도 연구시범학교 현황을 

시 • 군별 학교 급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종결보고 학교는 몇 학교가 되는지도 알 

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2006년도 예산 요구 수립 시 교 

육과학연구원의 당초 연구학교 운영 여비 

요구액과

다섯째, 에산 삭감에 따른 연구학교 지 

도방안에 대한 소상한 설명읊 부탁드리겠 

습니 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사택 보급 현%에 대해 질문드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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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에서는 오지 벽지 지역에 근무 

하는 교직원 근무 복지를 위하여 공동사 

택을 개 • 보수 내지 신축을 하여 근무환 

경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나 

오지 중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사택 부 

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옥천 청산면과 이원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가 그러하고, 특히, 

청산고등학교와 이원초등학교의 경우 부 

족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 

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임대주택도 없는 실정이 

라 청성면과 옥천 지역까지 오가며 객지 

에서 객지로 이중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산고등학교의 경우 야간 자 

율학습지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거의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해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청주에서 먼거리 지역 

보다도 오히려 중간 지역에 위치한 학교 

근무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파악해 보셨는 

지 묻고 싶고, 앞으로 이들 지역에 공동 

사택을 중설하실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그 시기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에 따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시 • 군별 공동사택 헌%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2. 공ᅳ동、사토육 북“족에 띠、른 수“급 책 ：라 

미사옹 사택 발생 시 관리방안에 대한 소

건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과 지 

역교육청을 비롯하여 일부 학교에서도 전 

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05년 현재 전국 대비 우리 도 보 

급률과' 실시 학교 수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실시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2. 전자결재시스템이 교원업무경감에 

미치는 효괴•는 무엇이고,

3. 일선학교에서는 종이문서 사용과 함 

께 이중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 

는데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署으로 있다면 업무경감이 아니라 업무가 

가중된다고 보는데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 

지. 그리고 앞으로 확대 보급 계획이 있 

다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 왼의 질 문을 마치 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⑩ 의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영용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싱그러운 

게절에 충청북도교육청 정문에 게시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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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비스 3년 연속 우수 기된" 선정이리'는 

문구가 더욱 돋보입니다.

회망잔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 

육감님과 집행청 관계관님의 노고에 대하 

여 깊은 김■사를 드립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지난 15일이 스 

승의 날이었기에 학생교육과 지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청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농큰지역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고 추계에 의하면 7 

~8년 후에는 능촌지역 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으로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 

립되어 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업무계획 1-1-2에 5차원 영 

재교육 두뇌충북 21 추진에 있어서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큰지역의 경우 이들 영재를 지 

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 부족으로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 

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인적자원이 부 

족한 지역교육청에는 대학 둥에서 영재롤 

지도할만한 교수들을 초빙할 재정을 지원 

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계획 1-2-3에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영은 2006년 청주, 청원부 

터 실시하고 200*7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충북소재 교대, 사 

범대 중 희망자로 운영하게 되면은 청주, 

청원이 주 대상이 되고 다른 지역은 인적 

자원 부족으로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걸 

로 에즉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내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서는 

곤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위 

원 별 세부 직업 분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곤란한 직업을 가진 위원이 있다 

면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섯 번째,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 

48조 6에 의거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교직원 둥을 팁*승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학교에는 차 

량이 많은 곳도 있어서 이 차량들을 운행 

하면서 이 이행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 

고 있는 야영장은 주변여건의 변화와 시 

설 수준의 차이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편리성 추구 둥 의식의 변화로 점점 외면 

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3년간 입소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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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재2 차 본 회 의 ]

수는 얼마나 되며, 운영이 안 되는 야영 

장의 특별한 향루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원자격연수 여비는 도교 

육청 사업부서에서 직접 지급해서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연수 여비 둥은 학교회계에 

서 부담힘•으로써 학교의 재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여전히 불평의 소지가 있 

는데 이 불평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둥에 단가롤 제시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 

을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요업무계획 6-3-4에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개선 담당공무원의 전 

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13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하였는데 실시여부 

및 대상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종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문제로 

학교구성원 간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갈등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아홉 번째,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 

는 현행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에 대한 가

산점이 유능한 일선 지도교사로부터 호응 

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일■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해 본 위원은 3년 이상 직접 지 

도하는 교사에 대하여 부가점을 주는 것 

은 지도교사의 청소년 단체별 전문성은 

고취를 시킬 수 있지만은 너무나 장기적 

이어서 이 부분을 1년 이상 직접 지도한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4년차부터 가 

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을 2년차부터 부여 

하는 개선방안을 제의합니다.

이 제의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대헌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현 교육위왼입니다.

한 나라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 

다.

우리는 오늘도 충북교육의 질 높은 변 

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충복교육은 이기용 교육감의 교육철학 

인 관심, 사랑, 화합을 바탕으로 알찬: 교 

육계픽, 투명한 에산집행, 공정한 인사관 

리로 학생, 학부모, 선생님, 지역사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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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풍토를 만들 

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집행청 관계관 

여 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과 

역할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육이 한 시대의 교육환경과 함께 숨 

쉬고 성장 발달한다고 볼 때 오늘의 교육 

환경은 다양한 가치를 통하여 제각기 다 

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사회에서 학부모들은 질 높은 

삶을 주구하며 자녀 교육의 문제를 가장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 

다.

유아의 조기교육 문제, 맞벌이 부부의 

중가와 자녀교육 문제, 저소득충과' 소외 

계층 교육 문제, 농촌학교와 소규모학교 

교육환경 문제, 입시시험 준비교육과 사 
교육비 문제, 대학입시 제도에 관한 문 

제, 1둥1？!을  바리•는 학부모 의식 둥 교육 

의 문제가 가정이나 사회생■의 _ 턴을 

좌우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사들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감지됩 

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시험감■독, 시험문제 

지 공개-훔페이지에 공개하는 거죠-교원 

평가제도입, 교장 • 교감 선출 보직제, 부 

적격 교사 퇴출 둥 공교육의 신뢰와 교원 

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 267

근자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서민들 관 

점에서 볼 때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공적 

이 2개 있다며 하나는 집값이고 하나는 

사교육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노대통령은 방과후 학교 지원 방 

안에 대해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 

조했습니다.

우리 도의 방과후학교 실정은 어떠한지 

요?

특히, 양극화 해소 방안이 사회적 문제 

로 제기되면서 저소득충, 소외계층의 교 

육지원 에산은 많은 중가를 보이고 있으 

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들질적인 지원보 

다 좀은 교육기회의 제공이라고 생각합니 

다.

우리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좋은 교육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지.

오들의 교육행정 질의가 위원들이 질문 

하고 집행청의 답변을 듣는 통과 의례적 

인 의회활동이 아니라 위원들이 제기하는 

교육의 제반 문제가 단 한 가지라도 교육 

적 원리로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과'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 감동, 도약하는 충북교육을 학부모 

와 교사의 관점에서 질의률 시작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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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청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토 유치 원에서의 부적응 유아에 대 

하여.

우리 도의 공 • 사립 유치원 현%을 보 

면 공립 235, 사립 88, 계 323원, 학급수 

769학급， 원아수 공립 7,650명, 사립 

8,800명 , 계 16,450명 , 교원수 977명 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 • 사립 유치원 장애아 

는 51원 68명으로 밝혀졌습니다.

1만 6천여 명이나 되는 유아들의 유치 

원 생활이나 교육과정 운영에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 유아 

.교육 부*ᄂ례 유이■는1 많는고| , 부적、응 유이ᅳ 

가 있다면 그 판별과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행청의 답변에 의하면 유치원 원아의 
경우 유아기는 발달 변화가 크고 개인차 

가 있으므로 부적응아 진단은 전문적인 

심리상담 기관의 판별로 이루어져야 함으 

로 유치원에서의 별도의 검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유치원이라는 집단생활에 적응하 

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아들이 심리적인 

불안김'을 갖게 됨으로 부적응하는 유아도 

있을 수 있으나，교사와의 친밀감이 형성 

되면 자연스럽게 부적옹 행동이 소멸되고 

개별화 교육과 사회성 발달로 유치원에서 

의 부적응 유아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집행청의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교 취학 대상 1,2월

생 아동의 학교부적응을 우려, 취학을 유 

에시키는 보호자가 늘고 있으며, 취학한 

1,2월생 아동이 나이가 많은 아동에 비해 

학습 관련 사회적 기술과 또래 관계, 학 

교적응력 둥이 부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 

와 주목되는 실정에서 그보다 나이가 어 

린 유아의 경우 유치왼 교육의 부적응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문적인 

심리 상담기관의 판별이 조기에 이루어지 

도록 예산이 지원되어 부적응아가 조기에 

발'견 치유되는 바른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담당관의 건해를 밝허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교과 

전담과목 담당교사제도에 대하여 초등학 

교에서 시행되는 영어, 체육，음악, 미술 

과학 둥의 교과전담과목 담당교사제 시행 

취지는 교과전담교사의 전공을 살려 초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의 10여 개 교과와 

30시간 안팎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3 

학년 이상 3학급당 0,75인의 교과전담교 

사를 둘 수 있다는 초등교육법 시행령 33 

조 2항 교원 배치 기준령에 따라 교과전 

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준령이 정한 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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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우고 있는지，과목 담당교사의 전공 

여부 실_ 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학진학과 공교육 내실화에

대하여.

얼마전 ‘2006학년도 대입 충북지역은’ 

이라는 신문기사에서 웃음꽃 민 사립고 

고개숙인 공립고리•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2006학년도 서울대 합격 

자 현황을 볼 때 공립의 서울대 합격자가 

사립고등학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기 

사였습니다.

교육계 인사들은 단지 서울대 합격자만 

갖고 공사립의 편차를 논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사립 간 편 

차가 존재하는 만큼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 

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공립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를 방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사립 

학교 간에 진학지도에 대한 시스템의 차 

이도 있겠지만 헌 평준화제도에서 무작위 

주첨 배정에 대한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한 개선을 이기용 교 

육감에게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학하고자 희망한 고등학교 정원의 

1〇%는 당해 학교를 1지망으로 지망한 학 

생 가운데 내신성적 상위 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당해 학교 정원의 90%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추첨 배정 원칙에 따라 배 
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어떤 제도이건 간에 완전한 것은 없습 

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를 고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 우수 학생의 희 

망에 따라 10% 우선 배정한 것이 평준화 

제도하의 고입선발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심도있는 검토는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 

런 취지의 입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 • 도가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안에 대한 이기용 교육감의 견해 
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업계고 직업교육과 구조조 

정에 대하여.

실 업 계고등학교의 직 업 교육이 종전에는 

실업계고등학교를 완성 교육으로 현장실 

습, 산학협동, 기능자격중 취득, 산업체 

와의 연계, 높은 취업률을 보이던 것이 

근자에 와서 사회구조의 변화-취업이 대 

학위주로 되었어요-로 실업계 고교의 직

[제 191회-제2 차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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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은 큰 위기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실업계 고교생 가운데 대학진학이 절반 

을 월씬 넘어선 현실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렵고, 산학 협동체제가 미 

훕한 실정에 있으며, 정부 시책마저 실업 

계 고교의 동일계 대학진학 확대 정책 등 

을 검토하는 차제에 우리 도의 실업고 전 

반에 걸쳐 인문고, 특성화고, 종합고 전 

환 및 순수 실업고 존속 둥 종합적인 실 

업고의 구조조정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 
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건해를 밝 

허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직원 보험 일괄 선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충청북도교육청의 맞춤형 복지 

시책인 전 교직원 보험가입이 교육부 지 

침과는 달리 정작 소비자인 교직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달을 통 

해 일괄적으로 동일상품 보험을 선택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밟았 

으며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어떻게 개 

선되었는지 담당관께서 밝허주시기 바랍 

니다.

여섯 번째, 학부모의 욕구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도내에서 몇 둥인지 청주시내에서 공부틀 

잘 가르치는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알고

[제191회 -제 2차  본 회 의 ]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된이 없 

는 우리 실정에서 학교 평가가 낱낱이 공 

개된다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 

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차원의 일률적인 학교 

평가는 어렵다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이 

참여하는 단위학교 학교 자체 평가를 실 

시하여 학교 훔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학 

부모의 알진리에 부응하고 우리 도의 부 

적격교사 기준과 부적격 교사 색출과 그 

리고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에 대해 담 

당관께서 밝허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주교육대학 학생에게 지 

급하는 장학금에 대하여.

본도 초등학교 임용고사 유인 체제로 

청주교대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에 대하여 청주교대 입학생에 

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2004년도 신입생부 

터 2007년도 신입생이 졸업하는 2010년까 

지 지급할 예정이고, 해마다 신입생 50명 

에게 지급하고 재학생에게도 지급하는 것 

으토 충북 도내의 초등 교사률 안정적으 

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장학금 제도라 

는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면으

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자에 우리 

도 초등교원 임용고사 응시율을 보면 우 

리 도의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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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장학금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생각하며, 2007학년도 교대 입학생부터 

장학'금•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려던 

장학금을 저소득증 자녀 대학진학 장학금 

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청의 건 

해를 밝허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인사제도에 대하여.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는 구성원 사기와 직 

결되며 교육성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 

니다.

교원숭진규정 43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 

성에서 명부는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시행상■에 방은 모순을 가지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를 들어보면 교감자격중읊 받고 본인 

앞 서열에서 교감이 숭진하고, 1년 간 대 

기하다가 해가 바위면 그 동안 서열은 폐 

기되고 금년에 새로 자격을 주!득한 사람' 

과 섞어 승진후보자를 작성하다보니 승진 

서열이 뒤로 밀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 

다.

관운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당사 

자로서는 승진에 대한 미래는 해마다 불 

안하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 교감, 교장 숭진에서 이와 같 

은 사례로 숭진을 못한 대상자는 우리 도 

에 몇 명이나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 교육청 

일반직 인사 규정을 손질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차원에서 일반직 인사 및 교 

육청 직제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조는 무엇이며 현행과 크게 달라 

지는 점을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署■으로 교육부의 시 • 도평가와 관련하 

여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교육부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시 

도평가와 지방교육혁신 평가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은 우수한 행정역량을 

평가받아 않은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은 

바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지방교육혁신 평가에는 

2,000억이라는 재정지원금이 차등으로 지 

원할 계획이라니 더더육 좋은 평가를 받 

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소속 하에 있는 교육혁신위원회 

의 2년 간 훨'동백서를 보면 단위학교 교 

육기획력 확대방안, 교육과정 교과서 현 

대화 방안,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 대 

학교육 혁신방안,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 

도 개선방안，교육평가제 혁신방안, 생활 

중심 교육자치제 실시방안, 교육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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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등 많은 일을 한 것을 성과로 내세 

우고 있습니다.

또한, 시 • 도평가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추진해 왔 

던 학생성적핀리, 학생폭력근절, 공교육 

내실화, 교육과정운영, 교육행정, 교육재 

정, 평생교육, 직업교육지원, 우리 도의 

특색사업과 노력중점 등 교육가족의 공감 

대 위에 구조화하는 작업이 새로운 _ 러 

다임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행정역량을 평가받는 교 

육부 시 • 도평가에 대비하여 어떻게 계획 

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집행청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⑩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현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1만 

6천 교육가족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냄니 

다.

충북교육은 날로 발전함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 요즈음 발

생한 초등학교의 급식문제, 또 일부 교직 

원 단체와의 충돌, 또, 열악한 교육재정 

을 가지고 충북교육을 이끝어 가는 문제, 

여러 가지 여려운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

니다.

위에 열거도 했습니다만은 학교폭력 문 

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는 정부기관 학교 청소년 

단체 등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조사목적이나 조사대상, 조사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3월 27일에서 4월 11일 경찰청에 

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얻어 전국 

270개교, 중학교 80교, 고등학교 180교에 

서 학교폭력 문제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 

9,916명, 학생 8,263명, 교사 1,096명, 

학부모 550명을 대상으로 학생폭력에 대 

한 설문조사틀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은 

46.1%, 교사는 47.8%, 학부모는 53.6%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은 11.5%로 그중 중학생이 15, 6%, 고등학 

생 9.3%, 남학생은 13,7%, 여학생은 8,6% 

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양상을 보면 폭력이 

45.3%, 금품갈취가 35.1%, 폭력 및 금품 

을 갈취 당한 경우가 14.2%에 달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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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 중 • 고등학교 김한태 교장의 발표 

에 의하면 구체적인 폭력사례를 말씀드리 

면, 서울 옥수여중 3학년 16살 여중생이 

가해학생 5명으로부터 집중구타를 받아 

사망한 사건이 2000년 10월 30일에 있었 

습니 다.

부산남고 1학년은 평소 괴롭힘을 당하 

다 40여 차례 친구리■는 영화를 보고 가해 

학생을 칼로 죽인 사건이 20아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강남 여중생이 괴로움에 지쳐 가해학생 

이름을 유서에 남기고 투신자살한 사건이 

2002년 4월 9일에 있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남중생 14살이 자 

신과 친구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가해학생 

읊 시험[기간 중에 칼로 10차례 이상 난자 

하여 살해한 사건이 2002년 4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또, 2005년 3월 14일자 조선일보 사회 

면 기사를 보면 2005년 한해 폭력으로 사 

망•한 학생이 16건으로 폭력으로 숨진 학 

생이 6명, 왕따로 못 견뎌 자살한 학생이 

6명이나 되며, 학내 폭력조직인 일진회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아이들은 폭력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에서도 작년 여자 고등학교에서 

집단 페싸움을 피해학생이 아파트에서 투 

신자살한 에도 있습니다.

한국교육신문 2006년 3질 6일자 보도내

용을 보면 2월 21일 영국의 주요 언론에 

서는 소피 아모르라는 23세의 여성이 12 

년 전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지방 교 

육청 토파인교육청을 상대로 제소를 한 

내용은 지방교육청은 안전한 교육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 

무를 게을리 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7년 

동안 교내폭력, 왕따입니다, 영어로 불링 

(bullying》이라고 하죠, 나의 아동기가 

파괴됐으며 극심한 우울중에 시달려 자살 

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토파인교육청은 그 제소를 철회하는 조 

건으로 4,00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공 

인되 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우리 충청복도에도 3년간 약물중독 
과 성폭력 사고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 

나 교사 내 학생의 성추행 사건 1건이 발 

생하여 가해자롤 해임 조치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아직도 흡연은 2004년도는 6.97%, 2005 

년도 6 .83%이며, 폭력도 2004년에 563건, 

2005년에도 380건으로써 여기에 대한 조 

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흡연과 폭력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안전하고 폭력없 

는 학교를 민;들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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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폭력의 감소 및 근절 대책은 어 

떠한 것인지.

두 번째는 흡연 방지 대책은 어떤 것을 

세우고 있는지.

세 번째는 최근 학교경찰제， 스물폴리 

스입니다.

스물폴리스 운영 현% 및 확대방안, 또 

는 지금 5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에 스물폴리스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였는지.

또,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학 

생상담지도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사회복지사를 통한 컨설팅, 이것이 

많이 효과를 보지만은 예산상의 문제토서 

더 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발표도 본 적

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사 

회복지사를 통한 학생지도의 효과는 어떠 

신지, 또는 여기에 대한 확대방안은 있으 

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경청하신 교육위원님, 또 집 

행청 관계관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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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의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평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보조 현황 

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전국 233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2003년에 1,523억원에서 2004년 

에 1,984억원, 그리고 2005년에 2,515억 

원으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중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대통령령인 시* 

군 • 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 

라서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초 • 중 . 고등 

학교에 교육정보화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 

둥 6개 부분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2005년도 시 • 도별 지원비을을 보면 예 

산대비로 경기도가 0.85%로 가장 높고, 

서울시 가 0.69%, 전남이 4 .3%토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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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편입니다. 충북은 0.18%로 타 시 * 

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가 1년에 112억원을 지원하였고, 

부천시가 100억원, 성님'시가 88억원, 용 

인시가 기억원 등 비교적 많은 금액을 지 

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비보조금 지원이 최하위인 경상북 

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포 

항시, 경주시， 칠곡군이 보조금 지원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포항시가 재정자립도가 

46.1%나 되는데 교육비보조금은 고작 6억 

5,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경주시시는 자립도가 32%인데 3,000만 

원을 지원했고, 질곡군은 자립도가 31%인 

데 2,800만원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 

되는 봉화군이 5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도인 충청남도의 경우 천 

안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학생 1인 

당' 보조금은 4언 3,000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는가 하면, 제정자립도가 22%밖에 안 

되는 보령시가 학생 1인당 12만 2,000원 

을 지원했고, 태안읍은 학생 1인당 1〇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의 

격차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재양 

성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 

원금이 늘어나고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복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 

비 보조 현황은 어떤지 질문을 드립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두 해 동안 충북 

도내 시 • 군 자치단■체별로 지원 받은 지 

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이것 

이 학생 1인당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현황을 알려주시고,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 

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일 제182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청주, 충주 시내 일반계고 

등학교 교원의 근무가산점 상향 조정 문 

제에 대하여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 

는 의건에 공감을 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계고등학교에 근 

무하는 교원의 우대방안과 학교장의 임용 

제청진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 

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타 시 • 도교육청에서도 지역 인재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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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 가능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 

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금년도에 46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별지원금 9억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롤 본 바가 있습 

니다.

이는 지난해 6억 9,600만원보다 2억 

1,400만원이 중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비해서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중액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 

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특별지원금은 학급당' 70만원 기준으 

로 3단계로 차등 지원되고 특별지원금의 

용도는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교과교육 활동, 지도교사 초과근무수당, 

특근매식비, 지도자료 개발, 연구비로 사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송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만 2006년도 대입성적 결과가 언론에 보 

도된 바가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의 서울대학교 합격자 순 

위를 보면 1위가 세광고등학교, 2위 충주 

고, 3위 신흥고, 그리고 청석고, 대성고 

이런 순이라고 그럽니다.

상위 5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사립고등 

학교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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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 

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도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 

다.

2006년 4월 16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동 

해의 대규모 해역에서 수로측량을 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배타 경제수역이 대폭 

포함된 것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구의 영토로 보고 울 

름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한 • 일 간 EZ 경 

계선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 동안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 
도는 다케시마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라고 억지롤 부려 왔습니다.

2005년 3될에는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 

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명기한 것 

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입니다.

이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나선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독도블 우리 땅으로 지켜야 하는 우리 

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 

니다.

일본이 수로측량을 감행한다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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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실력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욕도는 외형상으로는 작은 바위섬에 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와 중요성 

은 실토 엄청난 것입니다.

독도의 가치는 첫째로 지정학적인 중요 

성입니다.

독도는 동해상의 중심지점으로 동해 해 

상편 장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리•시대 장보고 장군이 완도틀 

중심으로 남해의 해상편을 장악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로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독도 인근 해역이 무한한 자원의 보고 

라는 점입니다.

특히, 미래의 에너지 자원인 하이드레 

이트가 다량으로 매장된 것이 해양 지질 

학자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업적인 가치입니다.

이곳은 한류와 난류성 어족들이 풍부해 

서 미래의 우리의 식량의 보고입니다.

이런 소중한 우리 땅을 꼭 지켜야 하는 

데 그 동안 우리 정부는 한 * 일 간의 우 

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문제가 생 

길 때만 야단법석을 떨다가 시간이 흐르 

면 흐지부지하는 사이 일본은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 리 나 라에서도 중 • 고둥학교에서 독도 

가 우리 땅이리'는 것을 명확히 교육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롤 지키기 위한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에 독도 교육자료 편찬위 

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 및 교사들이 정 

확하고 상세한 교재를 만들어 중 • 고둥학 

교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독도 

의 소중함과 독도 사수를 통해서 민족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네 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하 

여 질문드립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상 치솟으 

면서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및 대 

체에너지 개발 둥 모든 지혜틀 짜내고 있 

습니다.

유류■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 

리나라는 에너지 절약운동이 더욱 절실하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에 

너지 절약 운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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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까지 완전히 뜯어고치는 실질적인 혁 

신운동, 따라가는 혁신이 아니라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 이런 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헌장을 보면 대낮에도 전등이 환 

하게 켜진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컴퓨터를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에너지를 10%만 

절감해도 엄청난 외화를 절약할 수 있습 

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걱정을 합니다.

요금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 

약 대책을 세워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에너지 절 

약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지도하고 계신

지.

첫째로 청주, 충주, 제천 등 시 지역 

초 • 중 . 고등학교의 연간 전기요금은 얼 

마나 되는지. 초•중•고등학교별로  연간 

평균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주, 충주, 제천 둥 시 지 

역 전기요금이 학교운영비에 차지하는 비 

중은 대충 몇 %나 되는지.

또 실제로 쓰지 않는데도 소비되는 대 

기전력-일명 에너지 흡혈귀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지하고 어떤 대책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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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 

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원단체 

간에 협의 중인 단체협약 내용에 여러 가 

지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 

다.

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감과 전교조 단 

체협약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건해는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첫째로 학교장 자율경영의 침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32조 1항을 보면 교원이 교육%동 

시 학생을 인솔하여 출장하는 경우 출장 

여비는 에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하되, 감액 지급할 

때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한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에 의거 학교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 

니다.

두 번째, 49조 2항 6호를 보면 학교에 

산에 학급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학기당 
1〇만원 이상 편성하도록 지도하고， 학급 

운영비는 개산급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학교운영이 끝나는 학년말에 정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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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예산 형편 둥을 감 

안하여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롤 거칠 사항이지, 여기에서 이렇게 단체 

협약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 

습니다.

또, 운영경비가 편성된 후 사용계획이 

수립되면 학교법인카드로 결재하고, 부득 

이한 경우에만 관계법규에 따라 개산급으 

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개산급의 지급은 국립 및 국립초등학교 

회계규칙 제36조에 의거 지급대상에서 제 

외되며, 학년말 정산은 회계규칙 “개산급 

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5일 이내 

에 작성하여 중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 분명히 어긋납니다.

두 번째로 업무특성 파악의 부족으로 

행정업무로 취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문 22조를 보면 도교육청은 교왼업무 

경감을 위해 중식지원, 성금, 안전공제 

회, 전입학 업무, 교과서 선정 및 배부 

이외의 수납 및 정산업무, 제증명발급, 

우유급식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 , 

정수기나 물탱크 관리, 시설관리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협조를 얻는다, 이 

렇게 되어 있는데, 초 • 중등교육법 제33 

조 5항 및 사무관리규정 제5조에 보면은 

업무분장은 분명히 학교장의 된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체렵약으로 되어야 할 

성질인지.

그 다음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개인적 

인 문제나 어려움 둥을 안고 전학하는 경 

우 단순히 행정절차 처리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은 담임도 모르는 사이에 전학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일어날 수가 있습 

니다.

또, 학교보건 업무의 중요성이 인식되 

고 있는 만큼, 특히, 많은 현안사업이 학 

생들과 긴밀하게 유대를 통한 가운데 발 

글이 되므로 학생 위생업무는 전문성이 

있는 보건교사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이 

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2조 2항 5호에 보면 외부강사, 특기 • 

적성교육 실시 시 강사계약, 수당지급 등 

금전 관련 업무는 교사에게 부과 금지시 

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강사 관 

리까지도 행정업무로 취급한다면 이게 과 

연 될 수가 있겠는가.

특기 . 적성 강사와의 계약 후 학생교육 

을 위한 수업안 및 참가학생 호응도 관리 

둥 관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수 

당이 지급되는 절차를 감안할 때 업무의 

비중이 금전적인 업무가 우선이 아닌 내 

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어느 쪽 소관인지를 다시 한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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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야 되고, 특히, 외부강사의 관리는 

본 위원 생각에는 교무실 소관 업무이지 

이 외부강사 관리까지 행정실 업무로 분 

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 

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시행 중인 사항, 또는 불필 

요한 협약 내용으로 업무 착오를 초래하 

는 사례가 34조 맞춤형 복지제도에 있습 

니다.

이런 것이 좀더 세밀히 검토돼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핍니까, 교무실 

업무가 행정업무로 취급되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협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 

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롤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⑩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署•으로 진옥경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진옥경 위원

진옥경 교육위원입니다.

2002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저H 대 교육 

위원 활동 기간 동안 저는 해마다 정례적 

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질의와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 도 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부분이 민주적이고 투명 

한 교육행정, 교육행정 기관과 언론과의 

바른 관계 정립, 그리고 교육 구성원의 

인핀 존중이라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하여 왔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들의 

처리과정 중에 드러난 집행청과 학교의 

대응태도를 분석하고 지적힘'으로써 도교 

육 행정의 개선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찾 

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지적했던 학교사안들은 2002년도 

하반기 제천 명지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여학생 성폭력 사건, 2004년도 상반기 옥 

천 안내초등학교 교장의 견횡사건과 충북 

여중의 여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사건, 

2005년도 상반기 덕성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하반기 청원 부강•초등학교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사건 발생 6개월 

이 지난 올 3월에서야 수면 위로 떠오른 

2005년도 청주 남중학교 코치에 의한 학 

생 구타 사건, 4월에 아동 인격을 모독해 

온 층주 칠금초등학교 교사 사건, 그리고 

최근 5월 진천 문백초등학교 영양사가 점 

심시간에 위협적 분위기툴 조성하며 아동 

이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인 사건 등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건들은 대부분 1차 언론보도가 되 

었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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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차원에서의 조사와 행정적 조치를 거 

친 것이며, 본 위원은 집행청에 대한 자 

료요청, 당사자 중언과 외부 조사 자료 

둥을 종합하여 진상 규명에 보다 근접하 

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이한 장소에서 전허 다른 인물들에 

의해 전개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을 실망시 

키고 마무리 된 위 사건들의 처리과정과 

결과상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 양상 

은 바로 우리 충청북도 교육행정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 보며 도 교육행정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의 전향적 역할을 

강력 하게 촉구하면서 질의드리 겠습니 다.

교육감님께서는 질문사항에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4월 17일 학교와 도교육청 훔페이 

지를 통해 알려진 충주 칠금초등학교 교 

사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 

생들이 만든 작품을 못 만들었다고 아이 

들이 보는 앞에서 부식버리거나 시험지를 

구겨버리고 아동들의 머리와 둥을 수시로 

때리고 소리를 질러 한 학부모가 학교 훔 

페이지에 익명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여 러 학부모들이 댓골을 통해 수년 간에 

걸쳐 해당 교사로 인해 학생들이 마음에 

상처롤 입어왔음을 토로한 사건입니다.

충주교육청은 지난 5월 10일 해당 교사 

에 대한 가장 경미한 행정처분을 내렸으 

며, 학교 내부적으로 해당 교사는 학부모

의 요구에 따라 담임을 포기하고 2학기 

전출을 기다리는 2달간의 병가를 내고 유 

급휴가 상태에 있다는 학교 견■계자의 보 

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항과 관련하여 2차에 걸쳐 

충주교육청의 보고률 받았지만: 중요한 관 

련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통해 사태 보고를 

받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학교문제가 고질 

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유는 문제에 학부모 

의 발언이 쉽지 않고, 또, 의견을 내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진위적 교육풍토, 

문제 유발 교사에 대한 온당한 징계가 이 

루어지지 않는 솜방망이 교육행정, 그리 

고 변명괴' 핑계로 일돤:, 사안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교•육공무원들의 축소, 은폐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자초 

지종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교육 

감님께서는 이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 

시는지, 그리고 저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며칠전 전국적으로 보도된 진천 

문백초등학교 영양사 사안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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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행정감사 시 본 위원 

이 문제 제기한 바 있는 학교폭력대책위 

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대 

해 덕성초등학교 전 교장, 교무부장, 교 

사 둥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이를 

그대로 도교육위원에게 제출한 청주교육 

청 초등교육과 과*장파 교육장은 어떤 처 

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교육부에 보고한 

동일 문건의 일부틀 누락시켜 본 위원에 

게 제출한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십시

오.

또한, 학교 코치 아동 성추행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피해를 가중시킨 

부강초 전 교장 및 그 보고를 그대로 교 

육위원에게 제출한 청원교육청 관계자 및 

교육장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각각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2년도 행정감사 시 저는 도내 

릭*교별 수학여행비의 사용내역을 자료 요 

청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 

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후 충청북도 일선 학교 

에서 수학여행을 둘러싸고 학교와 여행사 

간의 뒷돈 거래가 관행화되다시피 하고 

있음이 전국 언론에 보도되어 망신을 자 

초한 일이 있습니다.

학교 자치 시대를 맞아 단위 학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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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적인 에산 배정과' 자율핀이 주어지는 

책임경영제가 되면서 보기에 따라서는 부 

_  발생의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봅니다.

최근 2006년도 5월 학교 수학여행 문제 

가 다시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장과 여 

행사 간의 리베이트가 학생 수학여행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며, 실제 5월 10 

일자 발행된 한겨레신문 인터넷민에는 우 

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만연한 것 

으로 짐작되는 충북에서 온 운전기사의 

말이 인용된 바, 교육감께서는 우리 충청 

북도의 실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지.

이와 같은 비리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자입찰제 도입은 우리 도에서 몇 %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우 대책은 무엇인지 근거 자료와 함 

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시정을 요구하였고 현장 

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계속 받 

아왔음에도 시 •도교육청 훔페이지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자모회에서 학교측에 

잔조금 부딤'을 호소하는 골들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존지를 불식시킬 교육감' 

님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지속되는 요구에 

힘입어 학교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가 작년 말 공급원가로 대폭 인하 

되는 것이 현실성 있게 논의되고 있는 줄 

로 압니다.

이에 더하여 상수도료를 감면해 달라는 

요청도 제기되고 있으며, 학교 급식에 사 

용되는 가스비도 산업용으로 산정해야 한 

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언제부터 예산절감이 가능한지 답 

변해 주시고, 상수도료 감면은 실현 가능 

성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학교급식에 사응 

되는 가스의 종류와 총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현재 이 비용이 급식 

비에 포함되어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지, 학교 에산에서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스료를 산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실제 에산절감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

공동체는 상호 의존적인 속성으로 인해 
남의 아픔이 머지 않아 나의 아픔의 원인 

이 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펼쳐져야 하는 근거도 실상 

공동체의 이 같은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될말 학교 비정규직 사

서 계약을 둘러싸고 임금 책정의 기본 일 

수롤 삭감하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배정된 인원을 도교 

육청에 반납■하였다가 결국 올해 교육인적 

자원 부에 서 공문 시 행 된 학교회 계 직 원 계 

약 관리기준 일수인 365일을 적용받지 못 

하고 해당 직원은 결국 작년보다 크게 후 

퇴한 열악한 조건인 연 245일로 계약을 

마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질의를 위해 우리 충청 

북도 전역의 비정규직 계약 상태를 자료 

요구하여 파악•한 결과, 교육부 편장 표준 

안에 못 미치는 열악한 조건으로 계약한 

비정규직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교육행정의 치부라고 판단 

합니다.

지난 2월말에서 3월초에 걸친 학교 비 

정규직 계약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 교 

육감께서는 어떤 건해를 가지고 계신지, 

향후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자실 문제.

기자실 문제입니다.

어제 5월 17일자로 경찰서와 출입처 기 

자들 간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언론 관련 시민 

단체에서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서 

를 발표했습니다.

본 위원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차원

[제：191회-제2 차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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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론사에 제공되는 흉보비의 삭감, 

기자실 존지 돤■행 불식 둥을 위해 나름대 

로 문제 제기를 해 왔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의 기자실 명칭이 브리 

핑룸으로 바위고 브리핑을 위한 탁자와 

의자들이 기자실 한 모뿜이에 배치된 정 

도입니다.

지난 2006년도 본에산 심의 시 브리평 

콤으로의 전환 예산이 다소 책정되어 실 

질적인 개선을 기대하였으나 얼마 전 개 

조된 기자실에 들렀을 때 행정감사 시 브 

리핑 시설의 배치를 앞 부분에 하겠다던 

부교육감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놓 

인 커다란 소파와 방 한 구석에 옹색하게 

놓여 있는 브리핑용 시설물들을 보면서 

무늬만 요란한 브리핑룸으로의 전환에 실 

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배치가 이루어졌는지, 브리 

핑룸으로 전환한 후 실제로 어떠한 변화 

가 있으며，몇 차례나 브리핑을 하였는지 

이용실적 및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002년 이■루 학교교육훨■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다친 경우 이 

를 보상하여 학생을 보호하는 안전공제회 

의 이용 실태에 대해 분석하여 각급 학교 

에서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안전공제 

회의 존재를 안내, 공지하기를 독려해 왔

[제191회-제2차 본 회 의 ]

고, 예 • 결산서 분석을 통해 방만한 단체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2006년도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안전공제회는 어떻게 안내되었는지 구체 

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답변해 주시고, 올 

히! 단체 운영의 재원을 종류별로 구분하 

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2006년도 에 

산 및 운영방식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2005년도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 도청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헌재 총 얼마로 파악되 

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 

지 답변해 주시고, 도청에 파건한 교육협 

력관이 그간 수행한 업무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교육청과 지 

방지치단체 간의 공조체계률 어떻게 만들 

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초등학교 앞 문방구의 사 

행성 오락기는 교육청 답변에서와 같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또한 최근 문을 열었다는 

율링=동 특급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 신등 

고등학교는 호텔로 돌려드는 차량과 호텔 

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인한 학습장에가 

언론에 보도된 바, 여러 해 전부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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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비했다고 봅니다.

향우 호텔에 나이트 풀럽이 들어설 경 

우 한층 악화될 것이 뻔한 이 학교의 환 

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이신지 답 

변해 주십시오.

위에 거론한 도 교육청의 주요한 고질 

적 병폐들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개 

선하는 형태로 고쳐질 수 없으며, 교육 

공무원과 교사들의 전향적인 의식의 전환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충청북도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 

을 맡고 계시는 교육감님의 의지 여하에 

따라* 많은 부분 개선될 수도, 종전을 답 

보하거나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공교육의 활기와 경쟁력 

은 무엇보다도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굳은 신뢰를 

받는 데서 시작된다고 확신하며 질의드리 

오니 이에 부옹하는 교육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⑩ 의장 고규강

진육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 

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을 심도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

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질문의 요점에 성의있는 

딥•변세 이루어질 수，있도、록 답•변 준써<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놀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25분 산

[제191회-제2차 본 회 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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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뿐,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기 픽관리국장 신 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 담당관 구명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 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 환,

기휙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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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91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3 號

________ _____——— _____ — _______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5월 18일 (목요일》 10시 00분

議 事 B 程 《제 ■ 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예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10A| OOg 7W2I )

⑩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왼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복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률 선 

포합니다.

구명회 칙 신복지 담당관께서는 교육인적 

자원부 주관 법무규제담당관 워크숍 참석 

차 본회의에 짐'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 

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⑩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

질문의건읊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님 

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청으 

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오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부교 

육감님 및 양 국장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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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 

육 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와 조언을 주시 

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교육 페러다 

임에 걸 맞는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는 가운데, 관심 • 사랑 • 화합으로 지 

역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잔 충 

북교육 실현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님들께서 교육행 

정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건들은 

교육가족 모두의 뜻으로 알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주신 교육위원님들의 순 

서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 

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부교육감 

과 관련 국장 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교육위원님 질의부터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김 남문 교육위원 님께서는 대입수능시 험 

장소 지정과 관련하여 보은, 옥천, 영동 

대입수능시험 지구에 보은 지역 수험 장 

소를 신설할 용의와 대입수능 현%에 대 

하여 전반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수능 지구 현황은 제47 청주지구, 

제48 충주지구，제49 제천지구，제50 옥 

천지구 둥 4개 지구입니다.

대입수능시험장 설치 현황은 제47지구 

청주지 구 16개 시험장， 제48지 구 충주지 

구 5개 시험장, 제49지구 제천지구 4개 

시험장， 제50지구 옥천지구 4개 시험장 

등 4개 지구 29개 시험장을 설치 • 운영하 

고 있습니다.

대입수능 지구별 시험장 운영 경비는 
청주지구 16개 시험장 i 억 g, 864만 8,000 

원, 충주지구 5개 시험장 5,427만 5,000 

원, 제천지구 4개 3,440만 7,000원, 옥천 

지구 4개 시험장 2,995만 7,000원입니다.
거주지역에서 수능시험을 보지 못할 경 

우 이동하는 시간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정 행 
위 방지를 위해 같은 학교 학생이 한 시 

험장에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과 

어느 특정지역에만 수능시험장을 확대 

설치할 경우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등 수능 시험장을 확대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응시 

하지 못하는 원거리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 

안, 수험생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는 방안 둥을 다각적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영 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 

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영용 위원님께서는 저출산으로 인하 

여 능촌지역 학생수의 급속한 감소로 인

— 2B8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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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기대책과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가 

산점 부여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 

다.

먼저, 능촌지역 학생수의 급속한 감소 

로 인한 장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저출산, 인구 고령화로 도내 학생수 급 

감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 

원부 인구추계 용역자료에 바탕을 두어 

2020년까지 저출산에 대비한 장기 학생수 

용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장기 학생수 

용 계획에는 저 출신'으로 학생수가 감■소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지역의 택지 

개발에 따른 향후 학교신설 계획 재검토 

및 학급 규모를 축소하여 잉여교실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고 농촌지역의 학생수 

김•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에 대하여서는 1 

면 1교, 병설, 통합 운영 학교 등을 제외 

한 100명 이하의 본교, 20명 이하의 분교 

장에 대하여 장기 수용계픽에 의거 통* 

폐합을 추진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함으로써 락'생들의 학습진을 보장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부 

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 

점 부여는 2005년부터 시행하여 2008년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대상은 청 

소년단체에 등록을 필하고 3년 이상 직접 

지도한 지도교사로서 4년차부터 5년간 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제도는 궁 

극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꾸 

준히 지도해 온 지도교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제입니다 .

많은 유능한 지도교사 확보 차원에서 

지도교사 경력 문제는 청소년단체 업무 

담당자 협의회 둥 다양한 의건을 적극 수 

렴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 

다.

다음은 송대헌 교육위원님께서 대학진 

학과 공교육 내실화와 실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과*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 

셨습니다.

먼저, 대학진학과 공교육 내실화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입 배정방법에 대 

한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지난 4월 10일부 

터 17일까•지 학생, 학부모 및 교사 2만 7 

천여 명을 대상으로 2007학년도 고입전형 

방법과 청주시 일반계고등학교 배정 방법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 결과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현 

행 안을 찬성 한다는 의 견이 66. 95향로 가장 

높았으며, 배정 방법에 있어서도 현행 학 

교배정 방안 및 배정비율을 적용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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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건이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사립교 간 격차는 여학생의 경 

우 거의 없으며 남학생의 경우 일부 학교 

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 

으나 우리 교육청 고입 배정 프로그램 분 

석 결과를 보면,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 

선안 발표 이후 지원학교에 대한 선호도 

가 크게 바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학년도 대학입 

학 실시 이추,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변 

화의 추이를 에의 주시하면서, 위원님께 

서 제안하신 우수 학생 m  우선 선발 방 

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하 

여는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건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과 

구조조정 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 다.

먼저, 실업계고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 

질과 적성보다는 성적이 낮은 학생의 입 

학, 그래서 대학 진학 기회의 확대와 직 

업교육이 이류교육이리•는 사회적 인식 등 

으로 직업교육이 어려움읊 겪고 있습니 

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 5월 12 

일 발표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과 2005년 정책 연 

구된 충청북도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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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1 의거 고용 가능성이 높은 직능지향 열 

린 직업교육 체제로 구축하기 위해 첫째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여 소량 특성 

화 인력 양성 체제로 체질을 개선하고, 

둘째 실업고,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 

체, 관련 기관 동과 직업교육 지원을 위 

한 협약 학과 운영을 확대하며，셋째 교 

육주체를 다원화하여 산업수요와 직결되 

는 명문 특성화고를 육성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으로 실업계고 구조조정에 대해 말 

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고 

4개교를 점차 확대하여 2010년까지는 8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 실업계고 

는 단순기능 위주의 직업교육읊 지양하고 

생애에 걸친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직업기초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겠으며 

통합형고 둥의 운영체제 개편에 대한 요 

청이 있으면 충청북도직업교육발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이기수 교육위왼님께서는 스쿨 

폴리스 운영 헌황 및 문제점과 스물폴리 

스 운영에 대한 에산에 대하여 질문을 주 

셨습니다.

먼저, 스물폴리스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폴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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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로 명칭이 바위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배움터지킴이토 사용하겠 

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 학교수는 2005학년 

도에 3개교, 2006학년도에는 5개교이고, 

배움터지킴이 요원은 운영 학교당 2명씩 

총 10명입니다.

배움터지킴이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아 

직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시범실시 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 

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만, 각 학교의 특 

별실 부족으로 배움터지킴이 요원의 근무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에서는 

학생의 인편침해, 학교의 정보누출에 대 

한 우려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학교 5개교는 근무공간이 

획■보됩 니 다.

다음은 배움터지킴이 운영예산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 

한 특별교부금으로 운영학교에 연간 

1,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교육위왼님께서 질문하 

신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 겠습니 다,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교육경

비는 2004년도에는 학생 1인당 1만 2,700 

원 정도로 청주시 7억 4,600만원, 음성군 

5억 600만원, 충주시 5억 300만원 등 31 

억 921만 3,0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학생 1인당 1만 9,500원 

정도로 청주시에는 교육경비 보조조례에 

의한 지원 10억원과 학교 숲 조성 및 학 

교운동장 우레탄 조깅코스 둥 기타 지원 

으로 10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20억 

5,000만원읊 지원 받았으며, 음성군 7억 

5,200만원, 충주시 6억 3,800만원 등 47 

억 5,297만 6,00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은 2004년도에는 청주시, 2005년도에는 

제천시, 2006년도에 충주시가 시세수입액 

의 2%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가 제정되어, 동 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 

는 청주시에서 1〇억원, 2006년도에는 청 

주시에서 14억원, 제천시에서 6억원을 지 

원 받았으며, 청원군에서도 2006년 3월 

24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제정을 추진중 

입니다.

지난 2월에는 시장，군수 및 의회 의장 

에게 교육경비 보조조례 제정 협조요청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 

자들에게 교육경비 보조조례 제정과 상수 

도를 사용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수도요 

금을 감면 받기 위하여 수도급수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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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둥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안정적인 교육경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 막으로 진 옥경 교육위 원 님 께 서 는 

도청 징수 학교용지 부담금 총액 및 교육 

협력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 

다.

먼저, 도청 징수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현황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청주시를 비롯한 7개 시 • 군에서 총 211 

억 8,200만원을 징수하여 , 그중 2003년 

서원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용지부담금으 

로 31억 2,191만원을 전출하였고, 2005년 

충청북도 본예산에 금천중, 죽림초, 사천 

초 신설에 따른 용지부담금으로 63억 

6,052만원을 편성하여 전출할 예정이었으 

나 2抑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학교용 

지 부담금 위헌 판결로 인하여 충청북도 

에서는 부담금 환급을 감안 전출 보류를 

우리 교육청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 3월 31 

일 부담금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008학년도부 

터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중 충청북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75억 9,085만원의 전출읊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

원 확대 요구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충 

청북도에 부담경비 전출을 요구할 것이 

며,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중앙정부 차원에 

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각종 회의 시 계속하여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협력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관의 주요 업무는 도청의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 • 조정입니다.

주요 성과라면 양 기관 간의 유기적인 

렵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이 

해와 관심도를 높인 것이고, 구체적 성과 

로는 송절고 부지 확보, 오창산업단지 내 

학교수용계획 훙보, 대능단지 내 학교 설 

립계획 자문, 신설학교 토지 매입비 전출 

요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 실시, 

정책훙보 시설 공동 사용, 인도네시아 반 

멘 주자사 방문 및 일본 야마나시헌 학생 

방문에 따른 렵조 둥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체계는 

5.31 지방선거 이후 새로 선출될 지방자 

치단체장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이골어 내도 
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의장 고규강

- 292 -



[제 i 9 i 회-제3方유 본 회 의 ；!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⑯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먼저 성영용 교육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 다.

성영 용 교육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의 

영재교육원 운영과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 

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 단 

위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 영재지도 

인적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단위 교 

육청의 영재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척'보 

대책과 이의 해결 방안으로 대학교수 활 

용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8개 군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인적자원 획■보 대책 

으로는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 • 중등 교사에 

대한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해마다 실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73명을 연수하 

였고, 2006년도에 86명에 대한 연수를 실 

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원인사 시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적자원 확보 대책으로 위원님께서 제 

안해 주신 대학교수 활용 문제에 대해 말 

씀드리면, 대학교수의 초빙을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개선과 예산 확보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학교수를 초빙할 경우 시간당 

최소 5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영재교육 진공에 

뜻을 같이하는 보다 많은 교수들이 영재 

교육에 잠'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영은 

200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7 

년도에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 

입니다.

대학생 보조교사제가 주로 방학 때 실 

시되는 특별 보충과정을 지원해 줄 예정 

이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는 지역 출신의 

사범대학 재학생, 교직 이수자가 출신지 

역의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지 

역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대헌 교육위원님께서는 학부 

모의 욕구와 인사제도, 그리고 교육부의 

시 • 도평가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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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부모의 욕구와 돤■련하여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 시범 

학교 운영 현%을 말씀드리면은 2005년 

11월 공모를 통해서 초 • 중 • 고 등 학 교  각 

1개교씩 3게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그 운영 목적은 교원평가를 통하여 수 

업지도 능력 둥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 

시키는 데 있고, 운영 성과는 교원능력 

및 전문성 신장 둥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이 현재 진행 중 

이고,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 

범학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수 

정 • 보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원평가를 둘러싼: 이해 집단 

의 압력 등으로 시범학교의 정상적인 운 

영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시범운 

영의 성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2006년 9월 제공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부적격교원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 겠습니 다.

부적격 교왼이란 중대한 비리, 범법행 

위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률 야기하거나

[제191회-제3차 본 회 의 ]

정신적, 신체적 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이며, 부적격교원의 색출은 

학부모, 지역주민, 학생 둥이 제보하거나 

우리 교육청 흠페이지에 신고 또는 학교 

장의 지•체인지 둥 다잉"한 장구쁠 통하여 

사안을 접수하여, 접수된 대상자에 대하 

여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직복무 심의위원 

회와 충청북도교육청 질환교원 심의위원 

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한 후 퇴출 여부 

를 1차 판단하고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 

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적격교원 대책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직 복무 

심의위원회 규칙과 충청북도교육청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읊 2006년 3월 27일 

자로 공포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금년도 

5될중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숭진 

후보자명부 작성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에 의거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2005년 1월 31일자 승 

진우보자 명부에 등재되었다가 2005년도 

에 발령받지 못한 그러한 대상은 중등에 

만 교장승진후보자 18명, 교감숭진우보자 

가 23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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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2006년 3월 1일자로 교장 7명, 교 

감 3명이 승진되었으며, 미발령 대기자는 

교장 11명, 교감 20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대기자 중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 포함된 자는 오는 9질 1일자 

인사 시 지쩍 후_ 추ᅵ득자•에 우々 i 하셔 <y -g-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 및 

본청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 

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혁 

신림을 구성하여 전문직위제 도입, 본청 

전입공모제 운영 방안, 기관별 적정 정원 

배정 방안 둥에 대하여 연구 •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일반직공 

무왼 관련 인사규정은 없다는 말씀읊 드 

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한시 기구로 운 

영하고 있는 전국 시 • 도교육청의 혁신담 

당조직의 정규직제화를 위하여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을 헌재 개정 중에 있으며, 개정이 완료 

되면 그 결과롤 반영하여 본청 직제 개편 

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한 우리 교육청의 준비 현황 

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

이 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의 시 • 도교육 

청 평가에서 1997년 이후 5회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05년도 지방교육혁신 평가에서도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둥 탁될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지 

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 

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시 • 도교육청 평가는 그 동안 

시 • 도교육청 평가, 지방교육혁신 평가,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 교육정보 

화 평가 둥 각종 평가를 개별적으로 실시 

함으로써 중복 평가토 인한 행정 낭비 및 

비효율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서 시 • 도교 

육청 대상 평가쁠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로 일원화하여 매년 1회씩 실시하는 것으 

로 개선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년간의 주진실적에 대하여 

11월중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또한 시 • 도교육청의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자!정지원의 폭을 대폭 확대하여 혁 

신 및 주요 정책분야 1,000억원 및 재정 

운영성과 분야 500억원 둥 총 1,500억원 

을 차등 지원하게 되며, 2007년도 상반기 

에 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실적에 따라서 

8〇〇억원을 별도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제191회-제3차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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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시 • 도교 

육청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여 

충북교육의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착실하게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본청 조직진단을 통 

해 혁신복지담당관실에 성과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시 • 도평가 업무에 대비하도록 

하고, 혁신역량 및 혁신활동을 더욱 획■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시 된역 교육청의 분야 

별 자체평가서 및 종합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각 부서별로 평가대비 정보자료 

로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3월에는 

2005년도 전체 시 • 도교육청의 지방교육 

혁신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및 각 

과별 2006년도 평가 대비 중점 추진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교육청의 강점 

과 특색은 더욱 부：각시켜 나•가고 타 시 • 

도의 우수사례는 과감하게 벤치마킹하여 

조기에 충북화, 차별화시킬 수 있도록 조 

치하였으며 개선 또는 된장이 필요한 사 

항은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각 과별, 담당별 주관분야 책임제 

를 실시하여 각 부서별 정보 공유와 자료 

제공 등 전 직원의 평가 마인드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중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편람이

[제191회-제3 차 본 회 의 ]

확정되면 혁신분야, 주요 정책분야, 재정 
운영성과분야, 고객만족도 분야 등 4개 

대상 분야에 대하여, 타 시 •도  대비 비 

교우위에 설 수 있는 중점 주진전락" 수립 

과 예비 자체평가 실시, 평가영역별 진도 

관리, 부서별 워크숍 둥을 실시하여 평가 

지표에서 요구하는 각종 교육시책과 특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2006년도 

시 • 도교육청 평가에서 다시 한번 충북교 

육의 우수성을 전국에 떨칠 수 있도록 강 

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학력증진 방안과 독도교육과' 돤■련하여 질 

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학력중진 방안과 관련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학 

년도에는 서울대 합격자가 일부 사립고， 

특히, 한 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어느 한 

특정한 고둥락*교를 제외하고는 공 • 사립 

고르게 분포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 

다.

따 라서, 2006학년도의 입 시 결 과만으로

공 • 사립 간의 학력 격차가 크다고 판단하 

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현상도 

2008학년도 새로운 대학입시 제도 도입으 

로 인해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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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선 

호도가 어느 특정대학 이런 거보다는 의 

대, 한의대 둥의 학괴" 중심으토 선택을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서울대 합격자수로 

학교 학업성취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4년제 대학 진학률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우 어느 특정학교에 우수학생이 편중 

되는 헌상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 

여 대책읊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도교육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독도 지키기 및 역사교육은 빈:드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독도의 

소중함■과 독도 사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다만, 독도 교육자료 편찬위원회를 설 

치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일본 

의 역사 왜곡 시정을 위한 교육용 자료집 

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개발된 교육부의 자료를 활용할 계획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육경 교육위원님께서 질

문하신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절 

감과 관련, 그리고 기자실의 브리핑실 운 

영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 불법잔조금 및 존지 근절을 

위하여 2006년도 반부파! 청렴대책 추진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 

제도개선, 부패신고의 접수• 처리기능 강 

화, 공무원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 반부 

패 청렴윤리의식의 확립 등입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행위률 근절 

시키기 위하여 비위 행위자에 대하여 처 

벌을 강화하고 우리 교육청 훔페이지에 

동 행위신고를 위한 열린 감사방 등 신고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속 교직원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하여 비리 신고자 보호 강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 보완하여 이행하고 있 

으며， 특히 관리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하여 3월 29일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고등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국가청렴 

위원회 강사를 초빙하여 청럼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금년 6월중에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국가청렴위원회 강사를 초빙하 

여 청렴교육을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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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 

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 

년초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실시와 관련 

한 제반 사항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 실시 2주전에 계획을 제 

출토록 하여 내실있는 수학여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충북에서는 수학여행 계 

약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전자입찰제와 관련하여 울품구입이나 

시설공사 등은 전 학교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학여행은 여행 일정, 

견학지 등과 관련하여 여행 근거리의 숙 

박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전자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담당자의 현지답사 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 안전사고 둥 수학여행 

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함으로 
스자 빅들■에 게 수i악끼•행 C] 이투서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 

와 상수도료 감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학교 전기요금은 2005년 6월 17일

[제191호卜저|3차 본 회 의 ]

시 • 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을 인하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서 산업 

자원부는 2005년 12될 7일 당정 협의를 

개최하여 현행 Kw당 89원 5전에서 M원 

61전으로 마진 없는 공급원가 수준인 

16,2%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여 2005년 12 

월 28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은 시 • 군 수도급수조 

례에 의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 

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 

반용 또는 업무용으로 적용받고 있는 상 

수도요금을 1~4단계의 누진요금 체계 증 

에서 누진 적용을 하지 않는 1단계 요금 

읊 적용하거나, 교육용에 대하여는 별도 

로 업종을 신설하여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하는 조례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 

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개정이 될 수 있 

도록 하여 공공요금 중가에 따른 학교운 

영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가스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답변드려야 

하나 짧은 시간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없어서 시 지역 4개교, 군 지 

역 2개교씩을 표본으로 조사하여 답변드 

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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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소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종류 

는 LPG라고 불리우는 석유액화가스외* LNG 

라고 불리우는 천연액화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LNG는 청주와 충주지역 일부 학 

교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지역의 

학교에서는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NG는 1입방미터당 일반용 531원, 산업 

용 496원으로 산업용이 35원 정도 저렴하 

며, 청주, 충주지역 25게 학교에서 연간 

25만입방미터률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때 

연간 875만원 정도의 에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PG 는 도내 349개교에서 연간 96만 

8,000입방미터 정도롤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사용료는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구분 

되며, 학교급식용은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가정용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받 

고 있어서 별도의 에산절감은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가스료는 전기료, 상수도 요금, 

각종 기기 점검 수수료 둥과 함께 집행함 

에 따라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왼칙으로 하나， 부족한 경우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틀 거쳐 학부모가 일부 부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기자실의 브리핑실 

운영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언론에 균등한 뒤 
재기회를 제공하고자 개방형 브리핑실 설

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도 2월 

브리핑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능성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여 

러 가지 배치 방법을 고안하고 실내 건축 

업자 의견을 구하는 둥 다각적인 검토률 

통해서 다양한 브리핑 공간과, 면담공간, 

기사작성 및 송고 공간으로 브리핑실을 

갖추어 농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브리핑 공간을 중 

잉•으토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출입문이 사 

무실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뒷 배경이 되 

는 스크린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브리핑 

과정에서 출입자들로 인한 산만함과 자연 

조명을 받을 경우 역광으로 인해 화질이 

고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연 

광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곳으로 마련하 

게 된 것입니다.

브리핑실 설치 이후 본청 각 과의 언론 

브리핑은 물론， 기자회건을 하고자 하는 

유관 단체에도 개방하는 등 활발히 운영 

이 되고 있습니다.

브리핑실 사용은 금년도 3월 15일 시설 

과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 

으로 5월 15일 진천 문백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들의 학교급식 관련 기자회견까지 

2릴 동안 교육위원회 1회, 본청 각:라 13 

회, 기타 2회 둥 모두 16회의 이용이 있 

었으며, 그 결과는 사진기록과 함께 이융 

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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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브리핑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⑯ 의장 고규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 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46분이 지났습니 

다.

14분간 정회를 한 후에 11시부터 회의 

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 U 시 00분 속개》

⑩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⑩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교육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남■문 교육위왼님께서는 연구 시범박' 
교 운영 여비와 전자 결재 시스템 실시 

현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연구 시범학교 운영 여비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연구 시범학교 운영 

여비 전액이 삭감된 사유로는 교육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48교 운영 

보고회 참석 여비 264만원만 책정한 사유 

는 당초에 1 인 여비기준을 5만: 5,000원으 

로 계상하여 청주, 청원 둥 근거리와 단 

양, 영동 둥 원거리를 적절하게 감안하여 

2명 출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 

입니다.

2006년도 에산수립 시 교육과학연구원 

의 당초 연구 시범학교 운영 여비 요구액 

은 1,134만원입니다.

예산삭감에 따른 연구학교 지도 방안으 

로는 연구사 개인 기본 여비를 포함하여 
운영 후 부족예산은 추가 반영을 적극 검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실시 현황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 학 

교는 2003년부터 우리 교육청이 선도적으 

로 학교 전자결재를 보급하여 2005년 현 

재 157교로 전체 학교수 대비 수준입 

니다.

타 시 • 도의 경우에는 서울괴* 충남교육 

청이 학교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 교육청은 1,2개 학교에서 시 

범 *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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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각급 학 

교에 전자결재 시행 희망 여부를 조사하 

여 회망 학교를 대상으로 전자결재를 확 

대 보급하고 있습니 다.

전자결재시스템이 교원업무 경감에 미 

치는 효과•로는 결재대기 시간 단축 및 공 

문서 수발신의 신속• 정확한 처 리를 통해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 

여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와 종 이 문 세 ' 이중으로 사용하 

는 것은 전자결재 시행 초기단계에 학교 

구성원들의 사용법 미숙 둥에 따라' 일시 

적으로 전자문서와 수기문서를 병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속적인 사용 

자 교육과* 안내자료 보급으로 사용자의 

마인드 제고 및 전자결재 조기 정착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 보급 계획으로는 금년 6월 

까지 전자결재 희망학교 192개교에 추가 

보급하여 전체학교의 약 74%수준까지 학 

교 전자결제를 시행하고 2007년까지 전 

학교에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교육위원님께서는 지역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의 

세부 직업별 분포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 

하고 있는 야영장 운영 헌%과 교원자격 

연수여비, 그리고 환경개선 담당공무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의 세부 직업별 분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11개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위원은 총 163명으로써 소 

속기 관 및 관계 기 관 공무원이 35.6%인 58 

명이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가 

64. 4%인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의 세부 직업 

별 분포는 가사 29명, 도 • 소매업 19명, 

능업 1〇명, 시민단체 임원 9명, 건설업 8 

명, 공무원, 회사원, 음식점, 학원장, 서 

비스업에 각각 4명씩이며, 기타 제조, 운 

수，금융, 보험, 부동산, 의료, 종교단체 

에 10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 운영 현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우리 도에는 임해수련원을 비롯하여 6 

개의 야영장이 있으며, 지난해 이용 현황 

은 603개 학교 및 단체와 3만 4,600여 명 

의 학생, 1만 3,000여명의 교직원이 이용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 

습니다.

우리 교육청 야영실시 대상 인원은 

초 • 중 • 고  1개 학년씩 6만 49명으로 

2005년 2만 189명이 임해수련원 및 학생 

야영장을 이용하여 34%의 이용률을 보이 

고 있으며, 66% 수준이 사설 수련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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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 역 교육청별 야영 장 및 임 해수 

련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야영장별 

각종 시설 개 * 보수 및 편의시설 :탁충을 

통하여 쾌적한 야영환경 조성이 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야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야영수련 지도사 및 청소 

년 관련학과 실습생을 확보하여 야영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자격 연수여비와 관련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학교회계 세입 • 세출 에산편 

성 기본지침에 연수여비에 대한 에산편성 

단가는 다음과 같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 

니다.
연수여비는 근무지 내와 근무지 외토 

구분이 되고 근무지 내는 1만원, 근무지 

외는 비숙박과' 숙박으로 구분이 되어 비 

숙박은 3만 5,000원, 숙박은 5만 5,000원 

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 집행 시에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지침,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에 의 

하여 지급하도록 이미 시달되어 있습니 

다.

다음으로 환경개선 담당공무원과 관련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담당공무원 위탁교육 

실시여부 및 대상' 공무원의 직종에 대하

[제 i 9 i 회-제3차 본 회 의 ]

여 말씀드리면,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는 2005년도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 

행규칙 개정으로 실내공기 질 관리업무를 

추가하면서 2006년도부터 적용•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리"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 및 지 

역교육청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관 

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1월 18일까지 보건직공 

무원 전원에게 6회에 걸쳐 3일간씩 고려 

대학교 보건과학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 위생관리자 지정 문제 

로 제기되는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 

한 도교육청의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업무는 건강상 

위해 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 

여 학생 및 교직원들이 쾌적하고 위생적 

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업무 추진과 관련된 

학교환경 위생관리자 지정에 따른 학교의 

사무분장은 학교의 자율성 부여와 자치문 

화 정착을 위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사안 

으로서 담임교사의 협조와 보건, 환경위 

생, 시설관리 업무가 상호 연관되는 업무 

임을 감안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원 아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2006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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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문을 시달하여 지도하고 있습니 

다,

특히, 학교환경 위생관리자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하여 일상 점검 사항 중 교실 

내 환경위생은 담임교사가 점검하고, 교 

실 외 환경위생은 동 관리자토 하여금 일 

상점검 실시와 더불어 연1회 이상 정기점 

검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학교 자체적으 

로 점검할 수 있는 실내공기 질과 관련된 

사항은 도 및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점검 

기구률 확보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 

으토서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해소와 업무 

경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대헌 교육위왼님께서는 유치 

원에서의 부적응 유아와 초등학교에서 시 

행되는 교과전담과목 담당교사 제도, 그 

리고 청주교육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 

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치왼에서의 부적응 유아에 대 

하여 답변읊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세•서히 부」적응 유서세 cfl 하셔는 

전문적인 심리상담기관의 판별이 조기에 

에 oj:지 ▽책— 예산:<자 지원되어 부“타응아• 

가 조기에 발견 ♦ 치유되고 바른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아직 유치원의 요 

구가 없어 에산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 

다.

주두 유치원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기 

관의 판별을 요하는 부적응 유아의 수요 

롤 조사하여 에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교과전 

담과목 담당교사 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교원 

배치 기준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교과전 

담과목 담당교사의 정원은 621명으로 

2006년 3월 1일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로부 

터 447명을 배정받아 정원의 72%를 배치 

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전공 교과목이 따토 없 

으므로 각 교과목별 지도능력이 뚜ᅵ어난 

교사를 교과전담 교사로 배치하고 있으나 

학교에 따라 교과전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교과전담 교사에 대한 인선 

티브 제공가 전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주교육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7학 

년도 교대 입학생부터 장학금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지급하려던 장학금을 저소득중 

자녀 대학 진학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문 

제에 대하여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대학교생 장학금 지급에 관 

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하면 2007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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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여 2010년까 

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2007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수급 전망과 에산 형편 등을 고려하여 장 

학생수와 장학금 지급 전환 방안을 다각 

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교육위원님께서는 학교 

폭력 근절대책, 곱연 방지 대책, 사회복 

지사를 통한 학생상담지도 실태, 학생지 

도 효과, 학생상담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06학년도 학교폭력 근절 대책 

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도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기본 방향을 단위학교 중심의 학 

교폭력 예방 및 신고• 대처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의 최소화로 설정하여 추진 

하고 있습니다,

세부대책으로는 전 교원 및 학생, 학부 

모에게 집중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 

시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청 및 단위학교 

내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학교 

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정례화, 학교폭 
력 대처에 따른 보상 및 조치 강화, 가해 

학생 및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책임 강화 

를 통하여 단위학교 내 학교폭력 신고 및 

대처시스템 작동을 강화하며 학교 밖 폭

력을 에방하기 위한 안전구역화 주진, 투 

명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립을 위한 사 

회운동 전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치료시스템을 마련하여 범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 

다.

금년도 중점사업으로는 학생지킴이 제 

도, 학교폭력에방 시범학교 운영, 감동생 

활지도 TFT 생활지도위원회 컨설팅, 학교 

폭력에방 우수사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 인성교육과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역별 교외생활지도 

위원회 운영, 학교폭력예방 대책 협의회 

운영과 생활지도 담당교사 연찬회, 학생 

상담자원봉사자 운영, 가•피해학생 선 

도•  치료 및 보호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 

기관 지정 ♦ 운영 둥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흡연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헌재 꼽연 음주 에방교육 지도교사 연 

구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흡연 • 음 

주에 대한 실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훔 

연 • 음주 예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자료 

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TV 둥 대중매체률 통하여 청소 

년들에게 호소력 있는 스티■들을 참여시켜 

흡연 • 음주의 폐해를 훙보하는 청소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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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테마콘서트도 계획하고 있으며, 흡연 

예방교육 담당자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롤 통한 학생상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 겠습니 다.

최근 2년간 사회복지사률 통한 학생 상 

담은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원으로 6개 시 

범학교에 각 1명이 배치되어 일반학생과 

부적응학생을 위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둥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시범학교 현황은 아래 참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운영 효과로는 청소년 문제 

에 대한 전문적 접근성 강화로 효과적이 

고 체계적인 학생지도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사회복지의 실 

천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하고 구조화 

된 프로그램의 마련과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 막으로 진옥경 교육위 원 님께서는 

충주 칠금초등학교 사건 둥의 문제점과 

사행성 오락기 관련，그리고 신흥고 학교 

주변 환경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

셨습니다.

먼저, 충주 칠금초등학교 사건 둥의 문 

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칠금초등학교 사안에 대한 전개과 

정과 처리결과는 이미 보내드린 자료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금초 사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 

에서 일어난 사항으로 담임교사가 성실하 

지 않거나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열성 

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정도를 

벗어난 지도방법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아 

프게 하고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사 

료됩니다.

해당 교사의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 

는 이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였고, 반성과 자숙하겠다는 

해당 교사의 의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한데 대하여 유감스럽 

게 생각하며 앞으로 같은 사안이 재발되 

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 김■독하겠습 

니다.

다음은 진천 문백초등학교 영양사 관련 

사안 발생은 일부 학생들이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편식하는 경향이 있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중진을 위한 

편식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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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강압적으로 지도함에 따라 발생 

하였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식하지 않는 

습관지도가 중요하며, 이는 가정과 학교 

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스 

턴트 식품과 과자류 둥에 길들여진 학생 

들의 편식지도에 어려움이 발다는 것입니 

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영양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편식에 대한 문제를 학생 스스 

로 인식하도록 편식지도 방법을 개선하 

고, 편식지도 시 교육적이고 학생의 인격 

을 존중하여 실시하도록 학교급식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청주 덕성초 사안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해당 교사 2명은 이미 타 학교로 전 

보 조치하였으며, 당시 교장에 대하여는 

책임을 들어 경고 및 인사조치 하였습니 

다.

청주교육청 담당과장은 일선 학교장으 

로 인사조치 하였고 교육장과 도교육청 

업무담당자에 대하여는 조사결과 처리하 

는 과정에서의 처분할 만한 문제점이 발 

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강초 성추행 사안과 관련하여 축구코 

치는 즉시 해임조치 하였으며, 사안의 미 

품한 대책으로 문제블 야기한 교장에게 

책임을 몰어 주의를 요하는 행정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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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앞 문방구의 사행성 

오락기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방구 앞의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자들이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 

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는 단속진이 없으므 

로， 경찰에 신고하면 두 대 이상 설치한 
경우 무등록 게임장 영업으로 금년도 20 

건 정도가 단속되었고, 단속 루 다시 설 

치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사행성 오락기 

를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문방구 주인들에게도 교육상 설치하지 않 

도록 협조를 구하는 안내장을 보내겠으 

며, 경찰, 교육청, 학교가 합동으로 현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훙고등학교 옆 호텔 신축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훙고등학교 주변 라마다플라자호텔은 

관광진흉법에 근거하여 건립된 호텔로써 

우리 교육청에서는 호텔건립 허가 당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학생 둥하교 문제와 

소음, 기타 부대시설 설치로 인한 학생의 

환경저해 요인 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 

교환경 위생 정 화위 원회를 통하여 청주시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학생 둥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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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와 접하여 있던 

학교 정문을 20미터 이전하였고, 또한 후 

문을 설치 중에 있으며 학교주변 불법 

주 • 정차에 대하여는 청주시 및 상당경찰 

서에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통행에 불편 

함이 없도록 하였고, 또한, 소음으로 인 

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야외 이벤트 행사 둥을 금지하여 

줄 것을 호텔 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토도 관계기관 및 호텔 측과 지속 

적인 협의를 거쳐 호텔개관으로 인하여 

교육환경 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사합니다.

⑩ 의장 고규강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에는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 

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 강탁 입니다.

기획관리국 소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남문 교•육위원님께서는 공동사택 보 

급헌%과 옥천군, 청산, 이원지역 공동사 

택 신축 및 미사용 사택 관리방안에 대하 

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동사택 보급현황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총 20개 동에 170세대의 

공동사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제천시에는 

4개 동에 30세대(35명 입주》, 보은군에는 

2개 동에 10세대，육천군 청산지역에는 1 

개 동에 15세대, 영동군에는 5개 동에 39 

세대, 음성 감곡, 금왕지역에는 3개 동에 

33세대, 단양군는 5개 동에 53세대가 각 

각 있으며, 금년 중으로 제천 청풍중학교 

에 9세대, 영동 상촌초등학교에 4세대, 

팡•간초등학교에 2세대를 각각 추가 공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욱천군 청산면, 이왼면 둥 통 

근거리가 멀고 거주여건이 좋지 않은 지 

역의 공동사택 신축 의지 및 신축 가능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청산지역에는 1개 동 15세 

대의 공동사택에 4개 학교에서 18명의 교 

직원이 입주하고 있으나, 이원지역에는 

공동사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지역에 주택을 임차하거 

나 청주, 대전 등지에서 통근하고 있는 

교직원 중 사택 추가 입주 희망자가 청산 

지역 9명, 이원지역 4명 둥 총 13명이 있 

어 앞으로 청산, 이원지역에 있는 단독사 

택 중 2년 내지 6년 내에 개축시기가 도 

래하는 7개 동에 대한 사택 개축 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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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으로 건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 

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청산초등학교 단독 

사택 2개 동에 리모델링 예산을 획■보하여 

보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디권_은 공동그！식 부즉_에 따른 수급_다|책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옥천, 단•양지역에는 원거리 통근 

자가 많아 공동사택이 78세대가 있음에도 

상■당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 우선 활용 

가능한 사택을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하여 

희망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 

는 농산어촌학교 교원 근무여건 개선사업 

과 연계하여 사택이 부족한 지역에 공동 

사택 획•충 및 노투사택을 개축하•여 사택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으로 미사용 사택 발생 시 관리 방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의 발달가 주거환경의 변회* 둥으로 

단독사택의 ■용율이 저조해지는 실정으 

로 사택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점진 

적으로 공동 숙사의 형래로 개'축 또는 중 

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사택의 훨•용실 

태를 수시로 점검 • 파•악•하•여 미사용 사 

택 발생 시에는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방 

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노꾸로 인하여 활 

용도가 떨어지는 사택에 대하여는 처분

또는 철거하는 둥 필요한 조치틀 강구하 

여 교육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영용 교육위원님께서는 질문 

하신 통학버스 안전요원 탑승현황 및 대 

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 6에 의하면 어린 

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교직원을 탑승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총 

165대 중 92대만이 교직원이 립■승 운행하 

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교직원의 책임문 

제, 출퇴근 시간차 둥 사유로 소규모 학 

교에서 잘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 보호 및 통학에 불편이 없 

도록 교직원이 립'승토록 지도하되, 교직 
원의 업무부담을 덤 수 있도록 학교어머 

니희 또는 학부모 둥을 안전요원으로 될 

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읊 건의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대헌 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하 

신 교직원 보험 일괄 선정과 관련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맞춤형 복지 

제도와 관련하여 2005년 10월 10일 생명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전체 교직원의 의 

견수렴과 보험 일필 가입 희망 여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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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기관 전체를 대 

상으토 일돨•하여 보장액 5,000만원으로 

결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의건수렴과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학교가 도교육청에서 보 

험을 일팔 선정해 주기를 희망하였으며 

보장액도 5,000만원을 희 망하는 교직원이 

74%, 1억원이 24%, 2억원이 2%로 조사되

어 5,000만원을 희 망하는 교직 원이 가장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보험과 비교하면 보장액 

이 1억원에서 교직원들의 희망에 따라 

5,000만원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보험금 납입액이 

줄어들어 그 만큼 개인별 자율항목의 사 

용액이 중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 교직원 

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두능률 중진 

을 위하여 금년 1될 6일 부교■육감을 위원 

장으로 하는 무생복지운영위원회를 구 

성•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과 개 

인별 복지예산액 결정, 보험계약 둥을 심 

의 의결하는 둥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 

토 보험 일팔 가입 둥에 대하여 전체 교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교직

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교육위원님 질문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고유가 시대에 도교육청 

의 에너지 절약 대책과 2006년도 단체렵 

약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교 

육청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데도 

소비되는 대기전력 방지대책을 먼저 말씀 

드리면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둥 20개 

품목에 대하여 대기상태의 전력소비가 가 

장 적은 절전형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에 

너지 지킴이 지정 운영으로 적정 실내온 

도를 유지하고, 점심시간, 체육활동 등으 

로 각 교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전기 

제품에 대하여는 전원 차딘 조치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에니지 절약 방안을 강구하 

여 적극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청주, 충주, 제천지 

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한 전기료 

연 평균액을 말씀드리면 연 평균 사용액 

은 2,660만원이고,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 

교 2,280만원, 중학교 2,490만원, 고등학 

교 4,3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청주, 충주, 제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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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초 • 중 • 고 등 학 교  학교운영비 중 전기 

료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을 말씀드리면， 

평균 9. 7%로써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9.8%, 중학교 9.1%, 고등학교는 9 .9%입니 

다.

다음은 2006년도 단체협약안 중 학교장 

자율경영 침해 사례, 업무파악의 부족으 

로 행정업무로 취급되는 사례, 시행중인 

사항 또는 불필요한 협약 내용으로 판단 

되는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교섭의 대상 범위에는 교원의 임 

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 사회 

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중 학교의 여비나 학급운영비 둥은 

학교장의 고유견한 사항으로 학교 자율적 

으로 편성 •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학교 구성원 간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 학교예산 편성지침을 통하여 학교 

별 예산사정 및 구성원 간의 의건을 수용 

하여 적정하게 편성토록 지도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향후 교원노조와 2006년도 

단체렵약안을 1 상하는 과정에서 여비지 

급, 학교운영비 집행 둥과 관련하여 학교 

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나, 업무 특 

성 파악의 부족으로 행정 업 무로 취 급되 는

사례, 이미 시행중인 사항 또는 불펄요한 

협약 내용으로 판단되는 사례 등 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협의 • 조정해 나가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 막으로 진옥경 교육위 원님께서는 

비정규직 계약 관련, 안전공제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계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 비정규직은 3 ,期7명으 

로 이들의 인건비로 약 411억원이 소요되 

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왼부에서는 초 • 중등학교 회 

계직왼 계약관리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짐•고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정하 

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창의적이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학교 경영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인건비 둥을 학교회계 이 

양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서 직종의 경우 총 75명 

중 서원고 외 8개교가 275일 또는 245일 

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당사자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재정 형편과 업무량 등 학 

교운영 전반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는 둥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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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위학교 자율경영 책임제 하에 학 

교장의 경영원에 관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 정규직의 문제는 국가 • 사회적 

인 문제로 정부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학교, 자치단체 둥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를 조사 • 분석하여 향후 비 

정규직 운영의 기본 방향, 처우 기준 개 

선 등 둥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7월까지 

확정하고, 2007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 

어 향후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교육청에서도 향후 정부에서 마 

련한 비정규직 대책을 충북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비정규직이 충북교육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공제회 훙보 및 재원현 

황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이 부상하거나 사 

망하는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 

회 보상금 제도를 적극 훙보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에 대한 안내문

을 새학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16일자로 

각급 학교 름페이지에 팁■재하도록 안내하 

였으며,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안 

전공제회 코너를 개설하여 정관 및 규정, 

보상금 신청 요령, 안전교육 및 참고자료 

를 탑재하여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가족 

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흉 

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회비수입 2억 2,842만 

원, 보조금 3억원, 수익사업 4억 9,980만 

원, 잡수입 1억 6,730만 1,000원, 이월금 

39억 6,000만원으로 총 51억 5,55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방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상금 지급액이 

점차 중가 주세임을 감안할 때 금년도에 

는 보상금 지급액 5억 4,0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이므로 회비수입 2억 4,000만원으 

로는 3억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각급 학교에서 납입하는 회비수입, 교육 

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둥의 부 

담 경감을 통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 

을 기하도록 하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소방시설관리업 계약 기관 

을 2005년 107교에서 2006년 350여 교로 

확대하여 순이익을 2005년 L 762만 9,000 

원에서 2006년도 2억 5,096만원으로 크게 

중가토록 하여 재정 자립기반 조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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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제 집행청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 

다.

위원님들에게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할 

것인지 정회를 했다가 할 것인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남운 위원 의석에서 “계속 진행하시

■  의장 고규강

이의 없으십니까?

(이기수 위원 의석에서 “12시가 가까운 

데 휴회했다가 일팔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이 생각됨 

니다 .” 》

⑩의장  고규강

또 다른 위원님.

(성영용 위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그럼 지금 2시 

에 교육감님이 나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 

까?，，)

⑯의장  고규강

^1, ^1.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그러면 지금 

12시에 정회를 해서 언제 저기한다는 이

야기인지 요?” 》

⑩ 의장 고규강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10분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해서 교 

육감님이 답변해 주신 데 대한 질의 응답 

을 하고서 식사를 하는 방법하고, 오루 3 

시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감님에 대한 질 

의 • 응답은 3시 빈■부터 하는 방법, 계속 

적으로 하다가 교육감님 질의 • 응답이 들 

나고 식사를 하는 방법.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그 점에 대해서 

는 이미 어제 는의하지 않았습니까?” 》

⑩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아니, 그런데 

왜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재른을 하 
시 는지 요? ” )

⑩ 의장 고규강

아니 지금 퓨식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 아까 이기 

수 위 원님은 다시 점심시 간으로 말씀 

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겁니 

다. 휴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논의하 

시 죠. ” 》

(김남른 위원 의석에서 “휴식을 하게 

되면 이제 1시에 정회를 하게 되는데 휴 

식을 하지 말고 정회시간을 당겨서 12시 

반이나 40분쯤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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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

⑯의장  고규강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행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 

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도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의석 순으로 하되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훈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 

니까?

⑩ 김남운 위원 

여1, 있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김남운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본인의 질문에 교육감님께서 성실히 답 

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 

다.

본인이 주가 질문하는 것은 담■당 국장 

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결론만 교육감님께서 내 주셨으면 감사하

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대입수능시'엄 

장소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 

다.

교육감님의 답변요지는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같은 학교 

학생이 한 시험장에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또한 특정 지역에만 수능시 
험장을 확대 설치할 경우 지역 간의 형평 

성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신설되는 시 

험장 지정은 심사숙고를 헤야 한다는 것 

으로다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첫째, 부정행위 

방지로 같은 학교 학생 40%가 넘지 않아 

야 한다는 것은 보은지역에만 하더라도 

보은고둥학교, 보은여 고, 보은인터 넷고둥 

학교, 보은자영고등학교, 이렇게 4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행정구역상으토는 옥천지 

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청산고등학교는 보 

은지역을 경유해서 옥천에 가야만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다섯 학교를 목어서 

시험장을 지정 운영한다면 이 40%에 적용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대학수능시험 문제를 

치른 학생들이 수능을 보기 위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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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내 지역에서 보는 사람이나 보은 

지역이나 또는 단양지역에서 이동해서 보 

는 사*람이나 이 수수료는 똑길'죠?

⑩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 배 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⑯  김남운 위원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내는데도 불구 

하고 다른 지 역 으로 이 동해 서 시험을 보 

는 학생들은 추가경비 요인이 발생합니 

다.

그러니까 전세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은 다른 지역에 가서 숙박을 한다든지 요 

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 

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지금 평가원에서 제 

시하는 문제점이나 또는 이런 것이 큰 문 

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충청북도도 

인근에 있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수능 

지구를 신설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도 또 한 군데를 신설 지 

정했어요. 또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개가 다 내 지역에서 시험을 보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조사를 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

지 않는다면은 우리 충청북도도 연차적으 

로 금년에는 이제 보은지역을 신설한다든 

지 내년에는 단임1지역을 신설한다든지 이 

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경비를 제가 짚 

어봤는데요, 경비문제를, 한 개 시험장에 

서 소요되는 경비가 옥천지역의 경우 청 

주나 큰 지역 말고 옥천, 단양 이런 지역 

에는 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00만원 내지 750만원.

이것은 그 소요경비가 750만원 정도 되 

는데 시험장을 바뭐서 치른다고 하더라도 

소요되는 경비, 그러니까 감독관 워 여비 

라든지 이런 것은 더 중가가 안될 것으로 

보고, 다1？}, 시험장을 신설할 경우에 관 

리관 정도의 경비가 더 추가요인으로 발 

생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립니까?

⑩중등교육과장 안성_

중등교육괴*장 안성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장의 1시당 지금 700만원에서 750 

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이 계셨습니 

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800만원에서 850 

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 학교에 시험장을 설치했을 때 

는 아마 2,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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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지금 이제 충청남도, 그리고 

전남이 신설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들도 사실상 이러한 학생들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수차례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같은 

학교 학생이 한 시험장에 40%를 넘지 않 

아야 된다는 그 원칙, 그리고 전후 좌우 

에 같은 학교 학생이 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주지구에 와서 시험을 보는 진천군 

학생들이 4개 학교에 172명, 그리고 괴 

산, 중평지역에서 청주에 와서 시험을 보 

는 학생들이 213명, 이것은 2006학년도 

시1 응시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충주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는 음성지역 

학생들이 3개 학교 해서 311명, 그리고 

제천지역에 가서 응시를 하는 수험생이 

단양지역에 3개 학교 해서 159명, 그리고 

옥천지역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보은 

군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은고둥 

학교, 보은여고, 보은자영고등학교, 보은 

정보고, 이 네 학교를 합쳐서 147명이었 

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은고등학교 학생이 94 

명, 보은여고 학생이 48명, 보은자영고 

학생 4명, 보은정보고 학생이 1명, 이렇 

게 해서 147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루 좌우에 한 명이라도 같은 학 

교 학생이 좌석배치가 되면 안됩니다, 이 

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미치 

지 못하고, 40%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직 때문에 교육괴■정평가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관철시키지 못했습 

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또 

노력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⑩ 김남운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의j냐하면은 이 전후 죄•우 40%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능히 해소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청산고등학교가 만약에 

보은 지구에 시험장소가 신설된다라고 하 

면은 청산고등학교도 그 부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은을 지나가면서 구태여 옥천까지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다시 조정 

하면 가능할 것이고, 해서 지금 또 교육 

평가원과 상의률 하셨다고 하셨는데 시험 

지구는 교육평가원에서 관여할 문제지만 

시험장소에서는 교육평가원에 하등의 된 

한이 없어요.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시험장소를 설치할 진한이 있습니다. 그 

것이 지금 현재 대입시험능력시험 장소 

지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평가원이 무슨 상관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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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여기에.

시험지구를 갖다가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험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똑같은 시험수수료를 내고서 

어떤 사람은 내고장에 편히 않아서 시험 

을 보고 어떤 사람은 수수료 내고, 그 다 

음에 거기에 추가되는 소요 금액 내고, 

또 정신적 압박을 받고, 또 경제적 타격 

이 있고. 이런 면에서 될 수 있는 즉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단순히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시를 하지 않는다 

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이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2,000만원이 소 

요된다고 하셨는데 파거에는 시험장소를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음향기기라 

든지 모든 여건 기구를 갖다가 설치를 해 

야 되가 때문에 그런 돈이 소요될지 몰라 

도 지금은 각 학교에 모든 시설이 완비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추가 요인은 발 

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지역이 지금 딘양에 이어서 학생수

가 그 다음 작은 학교로 지금 돼 있고, 

지금 현재 보은지역에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수보다도 지금 적 

습니다.

그래서 보은지역에 지금 고등학교 학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청주에서 다니는 학 

생들이 많습니다.

그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이제 n 
개 시 * 군에서 다 시험장을 설치해서 보 

는 방향이 가장 참 좋겠지만은 그 아까 

우리 중등과장이 얘기한 그런 문제가 있 

기 때문에，지금 공정성 문제가 많이 대 

두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제시한 안 

중에는 보은에서 청주로 통학하는 학생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시험장소를 우선 바 

로 보은에서 안 되면은 보은지역, 옥천지 

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청주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뭐 청주에서 본다든지 하는 방 

안,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 

안까지 포함해서 다시 철저히 제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⑩ 김남룬 위원

예，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농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수가 감소되는 요인은 모든 

교육환경의 여건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작게 말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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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시험을 보더라도 내고장에서 보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보는 부분. 또 

는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학생수 위주토 

다가 교육정책을 펴다보니까' 아동들은 상 

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요인 하나가 학생수를 김*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경비가 소요되는 부 

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 

Ofl.........

지 금 타 지역에, 인근 지역에도 지금 

현재 전체가 실시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고 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이런 기회 

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학생들이 

나 지역사회 학부모나 다소나마 위안이 

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 

다.

여하튼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해 주 

신다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요구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교육감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영용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⑩ 성영용 위원

네, 있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네，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년던•체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관계에 대해서 

이미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제가 개선방안을 2 

년차부터 부가점을 부여해서 실시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안 주셨는데, 그 답을 주시기 바랍 

니다.

⑩ 교육감 이기용

우리 3년간 청소년단체에서 지도한 선 

생님을 2008년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우리 성영용 위원님하고도 대담하는 

과정에서 그 3년씩 계속해서 단체를 맡는 

것은 그리 쉽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도 주 

셨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것이 학교에서 맡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단체를 맡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도 단체 

를 맡는 분들이 만이 계시더라구요, 선생 

님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장학관한테 

몇 분이 되고 몇 년 몇 년 통계를 뽑아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계획이 8년부터 

돼 있기 때문에 그 8년 실시하면서 3년을 

뭐 2년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⑩ 성영용 위원

[ 제 회 - 제 3 차 본 회 의 ]

- 317 -



[제 19i 회-제3 차 본 회 의 ]

예, 알겠습니다.

사실 2년차부터 해도 그 가산점을 다 

따려고 그러면 6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의 체제는 8년을 해야지 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 

는 지도교사들한테 조그만 도움이라도 줘 

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인성교육도 같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곡 좀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정책적 

으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버스 안전요원 탑승 현황에 대 

해서，지금 한 반 정도밖에 안전요원 교 

직원들이 타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사고가 없이 잘 지내서 걱 

정이 없습니다만은 이 대책을 조속히 강 

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플론 도로교통법 개정을 해서 건의 계 

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첫째, 선생 

님들한테 좀 힘이 들더라고 이 부분은 목 

좀 안전요원 탑승 관계는 100%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 향루 문제에 대한 

대책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⑩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⑩송대헌 위원 

예

⑩의장  고규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송대헌 위원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님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가운데.........

의장님, 이게 추가 질문이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는 거죠? 주가 

질문은 또 별도 있는 거죠?

⑯의장  고규강 

예, 별도 있습니다.
추가

•  송대헌 위원

질문했던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문.

⑩ 의장 고규강 

에, 맞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한 가지만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준화 지역 내의 입시제도, 대단 

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또 이것은 단시간 

에 교육감님께서 딱 하겠다고, 바꾸겠다 

고 하는 즉훔적으로 답변하실 사항도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지금 우수 빅•생 

1〇% 우선 선발 방안 둥을 포함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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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 대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심한 검 

토를 하시겠다는 답변， 뭐 이해가 갑니 

다.

그러나 이 기회에 제가 한번 가지고 있 

는 생각을 더 부언하고자 하는 것은，답 

변 가운데 선생님，학부모 등등해서 설문 

통계를 많이 이용을 하셨더라구요, 설문. 

이렇게 평준화 지역 내의 입시제도에 어 

떠냐 하는 설문 통계를 많이 하셨는데 그 

것도 하나의 방편이겠죠, 우리 교사들은 

어떤가, 학부형은 어떤가, 설문하는.........

그러나 이 접근방법, 설문 통계에 대한 

것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 헌재 하고 

있는 제도가 나쁘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둔 그런 학부형 

같은 경우는 좀 선발했으면 하는 성향일 

테고, 자기 자녀가 성적이 부진하거나 좀 

중간 이하 하면, 아, 이거 차별대우 하는 

것보다도 현재대로 그냥 문안하게 좋지 

않겠느냐, 뭐 65점 몇 % 찬성, 이렇게 강 

조를 하셨는데, 이 조사하는 것을 설문으 

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제 

가 생각하기에는 이 평준화 제도의 입시 

제도에 관한 문제는 설문의 접근방법보다 

는 그 지역 내의 중학교 교장선생님, 고 

둥학교 교장선생님, 지역 내의 또 학교를 

자문해 주시는 운영위원회 대표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해서 하나의 이 평준화 제 

도 개선위원회라든가 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과연 공사 

립 학교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 

에 있는가도 진단해 보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안도 위원회에서 좀 만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공청회가 필요하 

다면 공청회도 실시해보고 해서……  .

평준화 제도의 틀을 좀 교육부가 절대 

깨지 않으려고 그래요. 시 • 도에 하나 있 

는 것읊 깨려고 안 합니다, 도청 소재지 

있는 부분은요. 교육부의 아주 획•고한 방 

침이에요.

평준화 제도의 틀 내에서 입시제도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지금 제가 억지를 썼습니다. 상위 를 

우선 배정하는 것이 평준화 제도의 정신 

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얼렁뚱땅 했습니다만은 사실 위배 

됩니다， 선배정으로 위배거든요. 평준화 

제도의 골격은 동일 학구 내에 있는 희망 

학생들을 추첨에 의해서 배정하는 겁니 

다, 학교별로 배정하는 정신이에요. 그런 

데 이게 선 배정하면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나 동일 학구 내에 있는 학생의 우 

수 집단에 대해서 학교별로 균등하게 배 

분해 주는 정신은 평준화 정신에 위배되 

는 게 아닙니다.

균등하게 하는 제도를 우리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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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평준화 정신 

을, 기본정신，기본방향을 한번 상기시키 

겠습니다. 마련할 때의 그 기본방향은 다 

섯 가지가 되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정 

신, 또 두 번째,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 

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는 정신, 학 

교 간 격차를 해소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 및 실업교육을 촉진한다, 

이제 특수 영재교육으로 변화가 되어 갔 

습니다만은 촉진하는 거, 네 번째,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정신, 

지역 간에, 署으로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해 가지고 이 평준화 제도 

가 교육적으로 찬성이 혔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공사립 

간에 여러 가지, 먼저 시스템의 차이도 

있지만은 많이 지원이 많이 몰리는 학교, 

뭐 20 대 1 뭐 이렇게 많이 들리는 학교， 

또는 그렇지 않고 좀 적은, 학교에 결국 

학교에 관심 있는 뭐 학력이 부족한 아이 

들도 다 교육하고 교육적으로 봐서는 문 

제가 없습니다만은 현 사회구조가 명문대 

니 진학 시점을 따지는 이 차제에서 우수 

아의 유치 문제가 아주 치열한 문제거든 

요. 그러니까 대수가 많이 들려드는 학교 

에서는 우수아가 배정되는 확률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통계를 내봐도 알 수 있

는 부분입니다. 중학교의 지금 내신성적 

만 가지고 1등급, 2등급 가지고 선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는.

과거에 연합고사의 형태도 안 붙이고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입학생의 분포를 

내보면 눈에 확 나타납니다.

그러면 평준화 정신이 가지고 있는 고 

등학교 간에, 인문 고등학교 간에 격차를 

해소한다는 정신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 

렸던 10%를 우선 배정하는 것은 사실 평 

준화 제도에 위배돼요. 그렇다면 10%가 

아니라" 우수 집단■을 학교로 고르게 배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중등교육과든지 

도교육청에서 고심을 해야 됩니다. 고심 

을 하고 이런 문제가 처음 올해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벌써 수십년간 되풀이 돼 

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그런 문 

제 제기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담 

당■한 중등교육과나 정책 부서에서는 과연 

하위 집단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 우수 

집단을 학교별로 1〇〇향 균등이 안 되겠지 

만은 그래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읊 강구하는 것, 이건 평준화 정신에 위 

배되지 않습니다. 평준화 정신에 부합되 

는 정신이에요. 아까 배경 설명도 했잖아 

요. 평준화 제도가 태동한 배경 속에 맞 

는 학교 간의 격차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 도리가 없다” , 추첨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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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복불복으로 말•여 다른 방"법이 없 

다고 하고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현재 제도가 좋다고 한다고 치부해 버리 

면 백날 가도 안 됩니다.

풀론, 제주도는 이와는 다릅니다민■은 

15등급으로 나눠서 구간별로 급등 간 추 

첨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자기 학교를 희망한 학생읊 등급으로 

구분을 헤서 추점 배정을 하는, 그래도 

지금 제주에서 아우성들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어제 제주도 제 

일고등학교 교장 강습 오신 선생님을 만 

나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개선했는데도 불만이 많아 가지 

고 지난 1년간 거기 제주도 교장, 중학교 

여덟 군데, 고등학교 전부 관계관, 학부 

형 해 가지고 1년간 협의회도 하고 공청 

회도 하고 이 우수자 문제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했더니 현재대로 좋다고 해 가지고 금년 

에 개선을 못 했노라고 얘기률 들었습니 

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우리 현안이거든요. 상당히 많 

은 공교육의 신뢰와 등등해서 교육의 문 

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고심하고 

더 우리가 위원회도 조직하고 또 공청회 

도 하고 해서 우수아의 학교별 배정에 대

한 입시제도의 평준화에 대해서 문제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선 국장님이 

말씀하실까요? 교육감님 아까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따 부언하실 말씀 

은 교육감님 하시고,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⑩ 교육국장 박의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저는 교육국장으로서 그런 문제들을 고 

민하고 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감읊 가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 

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평준화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모 

두 다 알고 있고 모순점이 많다는 것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등학교 배정 문제에 대 

해서도 얼마 전에 또 그 희망, 5지망까지 

했다가 7지망까지, 그것도 개선의 한 방 

안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이것은 역시 소 

극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 배정 문제는 고등학교 선꾸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학교에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 

각적으로 공청회도 열어보고 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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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도 조직을 하고, 또 설문지 조사 

도 급별로 상위그룹에 속하는 학생들, 또 

는 학부형들을 조사를 해 보고, 또 하위 

그룹도 조사를 해 보고, 또 보통교육, 보 

통교육에 속해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또 

선생님돌의 의건도 집단적으로 들어보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감의 

이것은 핀한이라고 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0조에도 나와 있는 것으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한 

후에 교육감님의 지침을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빙"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 

다.

⑩ 송대헌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집행청에 

서 고심해 주신다는 것, 아주 고맙게 생 

각합니다.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⑩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의장님， 지금 보충질의는 교육감님이 

답변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죠?

⑩ 의장 고규강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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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기수 위원

교육감님， 그 성의있는 답변읊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배움터지 

킴이, 과거 스쿨폴리스라는 이름을 11월 

부터 배움터지킴이라고 명명한 모양 같은 

데 지금 충북교육청은 3개 학교를 시행하 

다 둘로, 작년 11월부터 3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그 다음에 금년 3월부터 2개 학 

교를 확대해서 지금 5개 학교를 시범 운 

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점도 발생하고, 또 선생님들은 학교의 기 

밀이 흑시 누설될까, 혹은 학교의 교진이 

침해될까, 여러 가지 우려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그 효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와 다른 학교와의 학교폭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고, 또 시행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폭력 감소 문제, 중가 문제를 면밀 

히 검토하셔 갖고서 확대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단계기 때문에 그 시 

행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



리의 교육청으로부터 지침읊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다보니까 효 

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 

에 대한 지침을 내렸으면 다시 내릴 필요 

가 있다고 하면 내리겠지만은 이 지침을 

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W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혹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읊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중등교육과장 안성_

중등교육과장 안성 배입니 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움터지킴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3개 학교, 그리 

고 지금 5개 학교가 실시되고 있는데 처 

음부터 배움터지킴이로서의 할 일이 이미 

모두 시달이 됐고, 그리고 또 이 분들을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서울에서 전국의 배움 

터지킴이, 이 분들 서울서 전부 교육을 

시키고 해서 학교에서 이 분들이 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일에 어 

떻게 해야 할까롤 모든 것을 교육을 통해 

서 전부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다시 필요하다면 지침을 내려보낼 수 있 

겠습니다만은 이 분들의 할 일은 이미 그

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미 다 전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⑩ 이기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행단계기 때문에 

금년 11월 가야 결국은 1년이 되는데, 예 

산도 1,120만왼 한 학교당 그렇게 밖에 

소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하셔 갖고서 여러 가 

지 네가티브한 면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 

런 것을 떠나서 이 학교폭력은 본 위원이 

어제 실례를 들은 거마냥 학생들이 사망 

하는 경우가 12번씩 되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니까 이것을 에산이라든가 그외 여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계속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 

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 

다.

⑩ 교육감 이기용

좀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학교 

지킴이가 5개 학교인데 현재 전통 있는 

학교들은, 졸업생이 많이 배출된 학교들 

은 대개 보니까 졸업생들이 선배들이 많 

으시더라구요. 경찰서장 출신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정보화과장이 능고서 제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제가 거기 가가 

지고 교장실에서도 그 성과 과정에 대한 

것을 한번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제191회-재3 차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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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 분들이 방학 때 매고 월 60만 

원씩 지금 보수를 드리고 운영비로 20만 

원씩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학교를 결과를 봐가면서 

확대할 것인지 하는 것은 금년 말쯤 가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이상은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 이제 추 

가로 교육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질의는 앞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 

다.

지금 능촌 학교가 많이 폐교가 됐습니 

다.

능촌이 인구감소, 아동수의 감•소에 따 

라서 능촌 학교를 백 수십 게 정도가 폐 

교가 되고, 또 농촌 학교의 학생수는 큰 

학교야 한 150명 정도 되는 학교는 큰 학 

교이고 대부분 학교가 학생수가 핑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효율적으 

로 교육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100명 이하 

는 분교로 하고 50명 이하는 폐교한다, 

또 1면 1학교는 유지한다, 이런 여러 가 

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위 

왼은 교육은 모든 것이 경제논리나 효율 

성만을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선진 미국이나 영국이라든 

지 학교# 본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 

의 사이즈가 거대해 갖고서 1,000명이 넘 

어간다든지 이렇게 크게 돼 있지 않습니 

다，대개.

선진국일수록 학교가 아담한 가정처럼 

돼서 학생수도 적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당 학생수도 아주 한 

선생님에 대한 학생수도 아주 적기 때문 

에 가정에서 애들 지도하는 거와 같은 이 

렇게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이 모든 시설이 다 좀 

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폐교 문제나 이 

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 

각해서 결정해야 될 겁니다.

만약 그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인원수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한다 

면 농촌의 이농현상을 자꾸 부채질해서 

거의 능촌 학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 

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교육청에서는 어려움 

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주 심도있게 생각 

해서 아주 적은 학교를 효율적으로 본보 

기로 한번 운영을 해봄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우리 같이 그렇게 큰 학교 

틀 운영하는 학교가 있지 않은 걸 본 위

324 -



[제191회-제3 차 본회의:)

원은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 

육부 방침보다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 

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갖고서 폐교 

문제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생각했으면 

하는테 교육감님의 의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교육감  이기용

그 폐교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폐교 대상이 되는 우리 충북 초등학 

교만 해도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가 6 ,  

인 135게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하고 합쳐지면은 

1면 1교가 되는데 지금 이 통 • 폐합도 문 

제지만 또 합쳐진다고 할 때도 에를 들어 

서 어느 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을 

때 대개 보면 장소는 위치는 초등학교가 

좋고, 그 부지는 중학교가 큰데 어디다 

합치느냐도 지금 문제가 되고, 또 합친다 

고 했을 때에 대부분 제가 의견을 들어보 

면 중학교 학부형님들께서 초등학교로 합 

치지 않고 버스 타면 대개 읍 단위로 10 

분, 10여 분 정도 되니까 초등학교로 가 

는 것보다 읍 단위로 보내겠다는 의견들 

이 핑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지금 보은 삼승 

초등학교 같은 데는 작년에 3학급으로 2 

복식 수업을 하다가 두 학급이 돼서 올해 

는 3복식 수업을.........

그렇게 자꾸 복식수업을 하니까 학부형

님들이 더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 

■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먼저 번 교육감 회의 

에서도 그 문제를 장관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중학교 같은 데는 초등학 

교하고 똑같이 인원을 적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하여튼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가족 모두,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 

시겠지민:은 아주 적어서 진짜* 학생들이 

수업팔동 하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학교는 통 • 폐합이 시급히 돼야 되지만은 

나머지 학교는 저도 심각하게.......

학교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 말씀따나 

경제논리로만 풀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문화센터의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 그 

러한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추진도 또 그 지역의 학생, 

지역이 문제가 출생, 그 신생아가 아주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고려해 가 

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고, 만약 10명밖에 안 

됐을 경우에 2복식, 3복식, 학생들을 해 

갖고서 1시간에 한 선생님이 들어가서 2 

복식, 3복식을 함으로써 수업의 효과, 질 

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퉁합을 

요구하는 거지, 그것이 선생님이 더 소요 

되겠지만은 경제논리를 무시해서 교육적 

인 효과만 따져 갖고서 그대로 수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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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고 정말로 가정에서 에들 개인 지도 

하는 것과 비슷하게공 해서 잘 길러준다 

면 학부형들이 굳이 큰 학교로 통합해 달 

리•는 요구가 없을 레니까 그런 점을 고려 

해 주시고, 署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 

습니다.

지금 성영용 위원이 안전요원을 질의하 

셨는데, 제가 1년 전인가 이 안전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 

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전요원은 앞으로 학부형이나 다른 

분들이 안전요원으로 탑승해도 편참게공 

법을 개정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워냐면 경상북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전요원을 탑승을 안 했음으로 해 갖고 

서 아주 교장선생님이 엄청난 압박을 받 

은 예를 교총 회의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법을 개정하든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인:전요원을 랍'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게 평소에 

잘 운행이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는 탑승한 거 

와 안 한 거의 차이는 상당히 큰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 리 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제 회 - 제 3차 본 회 의 ]

⑩ 의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읊 해 주 

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북 도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 

원 받은 교육경비는 2004년도에 31억 921 

만 3,000원을 지원 받았고, 2005년도에는 

47억 5,297만 6,000원을 지원 받아 전년 

도보다 약 16억원 더 지원 받았는데 이것 

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인 적 자원부에 서 도 최 근 능산어 촌 

지역에 대한 교육서비스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 우리 충복 도교육청에서도 내 

고장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지방 

자치단체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 

는 둥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정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여러 가 

지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는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옆 동네인 충남 보령시장 

은 학생 1인당 12만 2,000원을 지원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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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태안 같은 작은 군에서도 교육장에 

게 1〇억원을 지원해서 학생 1인당 10만 

4,000원씩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북에서는 청원군이 1인당 

8,000원입니다. 제천시가 8,300원, 도내 

에서 가장 지원을 만이 해 주고 있는 음 

성군이 6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타 시 * 도의 자 

치단체의 지원에 비하면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특히, 시 • 

군 교육장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 

셔서 적어도 우리 도내의 음성군 정도의 

지원은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각 

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⑩ 교육감 이기용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번 5.31 지사 후보한테는 우리 부교육감 

이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공약에 우리 
교육사항에 포함시키도록 얘기가 뒷고, 

또 시 • 군에는 교육장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다.

⑩ 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옥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 

랍니다.

⑩ 진옥경 위원

네, 진옥경 위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의는 도청에서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 총액과 파건된 교육협력관의 역할 

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2005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회의록을 다시 보았습 

니다.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집 

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기록에 남아 있습

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이 

제 학교용지부담금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냥 추계한 것은 한 

150억 정도인데 2005년도 넘어와서 더 걷 

힌 부분까지 해서 211억 8,2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관 

리국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었어요.

도청에다가 자세한 해마다 징수액에 관 

련한 자료를, 소상한 자료들을 공문 요청 

해 주십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우 

로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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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제 교육협력관이 도청에 가셔 

가지고 주로 학교부지에 관련한 업무를 

이제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를 전출해 달 

라, 이런 요청들을 하시는 역할들도 하셨 

다, 얼1가전에 제가 언론보도률 봤을 때 

학교용지부딤'금 가지고 신경전을 도교육 

청과 도청이 하고 있다는 보도도 봤습니 

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업무 간에 서 

로 연계나 기존에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새로운 직책으로 인 

해서 조금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 

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1억 8, 200만원이리•는 액수는 분 

기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도청에서 받은 

바 있으시면 받은 것들을 주시고요, 안 

그러면은 다시 요청을 하셔서 소상하게,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4년 결산분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왔 

습니다, 그 소상한 내역의 도표가 도의회 

결산심의에도 첨부가 있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액수, 최종적으로 통과된 액 

수에 대한 파악을 해 주셔서 저한테 제출 

을 해 주시고, 아직 2005년도 예산이 확 

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 후  

에, 감사 이후에 파악된 부분들까지 전부 

하셔 가지고 지금 이 액수가 나온 괴'정을 

좀 밝혀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제191회-제3차 본 회 의 ]

교육감님 , 가능하시 겠습니까?

⑩ 교육감 이기용

제가 살펴보고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ᅳ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⑩ 진옥경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요청을 드릴 것은요 당시에 받 

지 못한 공문입니다, 이것도.

서원고등학교 외에 2건을 도교육청에서 

요청을 한 공문이 있어서 제가 도교육청 

측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청 측에 

다시 그것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려고 “그 

럼 도청 측에서도 그 공문을 달라” 그랬 

더니 그 공문은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회의록에 나와 있는 액수와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출했다는 액수하 

고, 이 도교육청에서 요청한 그 공문의 

액수하고 서로 맞지롤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받은 거는 2 

회에 걸쳐서 받았다고 최종적으로 나왔는 

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번 온 것만 있 

거든요. 그래서 좀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문 요청을 했으니 

까, 도청에서 받은 공문, 그러니까 도교 

육청이 보낸 공문을 도청에서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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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문을 다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 

다.

그러니까 도청 측에서 준 그 공문도 아 

울러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 겠습니 까?

⑩ 교육감 이기용

그 공문이 지금 현재 안 왔다고 하니까 

촉구를 하겠습니다.

齡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에  실음)

⑯  진옥경 위원

그 회의록에 남아 있어서 제가 다시 ^  

인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⑩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⑩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배 중등교육괴*장님게서는 청풍명월 

청소년 효 한마당 축제의 행사 폐막식 주 

관차 오놀 본회의 오후 17시 30분까지는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훈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⑩ 김남운 위원 

저는 없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전반적인 질의하신 내용 전허 하나도 

없으세요?

⑩ 김남운 위원

이따가 부감님 질문 끝나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⑩ 의장 고규강

지금 하는 것은 교육감님 아까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 . . .

⑩ 김남운 위원

아까 전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따 

국 • 괴•장님들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지금 하시는 것은 부감님 것에 대한 항 

목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⑩김남운  위원 

저는 항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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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고규강

여L 알았습니다.

성영용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⑩성영용  위원 

없습니다.

⑩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⑯송대헌 위원

보충질문을 부감님이나 국•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⑩ 의장 고규강 

아니 부감님 

⑩ 송대헌 위원 

아, 부감님, 따로따로?

⑩ 의장 고규강

■  송대헌 위원 

에，없습니다.

⑩의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감님이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⑩ 이기수 위원

여L 부감님 답변 항목에는 저1 질의사항 

이 없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그럼 이상일 위원님 있으십니까?

⑩이상일  위원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 

습니다.

“2006학년도에는 서울대 합격자가 일부 

사립고, 특히, 한 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느 한 

특정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공사립 고르 

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 

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광고등학교가 

2004, 2005, 2006, 3년간 20명 이상 서울 

대학을 넣었어요, 금년 한해만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어느 학교를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청주 시내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 

고등학교가 단 한 명도 서울대 합격자가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 

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의 성적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대학에, 한의대라든 

지 또는 최근에 인기가 있는 치과대학이 

라든지 그런 데 가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돌이 서울대학올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편차가 어 

떻게 해서 생기는지.예,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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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만 해도 평준화 지역 아닙니까. 평 

준화 지역이라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안 

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고 

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은 청주 시내에 있는 이 공립 쪽의 학생 

들의 속칭 말하는 우수 대학 진학률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지금 위원님께 

서 지적해 주신 그 학교가 옛날에는 어떻 

게 보면 우리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그러 

한 고등학교였었는데 워낙 실망스러운 결 

과를 내다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또 좀 좀은 성적을 낼 수 있 

을지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완전히 평준화가 

되면 중학교에서 고둥학교에 진학하는 아 

이들도 어느 한 학교로 집중적으로 몰리 

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느 특정 학교로 더 

많은 학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럴 바에야 평준화 깨고서 비 

평준화로 시험보는 거나 다를 게 아무것 

도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유념해 주시 

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빠진 답변이 하 

나 있는데, 제가 울은 게 일반계고등학교 

에 근무하는 교원의 우대방안을 질문을 

했는데 그 우대방안이 빠져있어요. 물론, 

우대방안을 주다보면 실업계 학교는 실업 

계 학교대로 우리도 우대해 다고, 그러는 

데 과•거에는 명문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그것을 

희망을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 가치관이 

바위셨는지 저 단양이나 산골에 점수 많 

이 얻는 데로 가지, 유능한 교사가 일반 

계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합니다.

그래 지금 저 일반계고등학교가 나쁜 

에기로 하면 3D 현상 중의 하나인 학교로 

기피를 하고 있어요.

촌 중학교가 가장 인기있는 순위랍니 

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것을 어떤 것을 

인센티브라도 줘서 고쳐야 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어떤 임용제 

청핀이라도 줘서 일반:계 인문계고등학교 

에 우수한 교사가 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테 그게 

빠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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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교육감 이기용

우리 이상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저희들이 현실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그런 이 

유 때문에 송대헌 위원님께서 성적 우수 

자 1(松 모집, 이런 것도 나온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고등학교가 한 명은 

들어 갔습니 다, 나중에.

한 명도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 학교가 그러니까 평 

준화된 지역의 대수가 셀수록 성적이 나 

룹니다.

그래 지금 예술고등학교가 3년간 성적 

이 좀았는데 거의 1 대 1 수준이었는데 

금년부터는 3 대 1 이상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지원자도 줄게 이렇게 되는데, 그 

래서 그 관계는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그 

런고"이 ■■에-，• • * « a

그 인문 학교 우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 

금 교장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이 시골 학교 가면 능진점수도 

따고, 4시 반 퇴근이니까 청주 들어오시 

면 거의 6시가 됩니다. 그런데 인문 학교 

선생님들은 그 6시 넘은 그때 식사하시고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뭐 보충수업비는 조금 드리기는 하지만 

한번 중학교에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으

면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에 안 가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시 

면 고등학교률 그냥, 중학교 사정을 모르 

시니까 가시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문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나마 그 부분도 엷어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제 입장에서는 그 

읍 단위 충주고등학교 같이 그런 지역에 

연구학교를 우선적으로 많이 이번에 신청 

을 하면 그쪽으로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선생 

님들께서 도구교과의 선생님도 요청하면 

은 드리는 진한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보 

면은 만기가 돼서 나가는 선생님들의 50% 

가 되기 때문에 뭐 3년 있다가 한두 분 

나가시면 뭐 한 명도 제청된이 없기 때문 

에 그런 점은 바로 시정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농진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 

니라 교육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일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학교라든지 시범학교, 이런 

쪽,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을 초빙할 수 있는 이런 된한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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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상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부감님 

께 독도교육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 

니다.

이게 참 불행한 에긴데,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신뢰를 하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부터인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에 신뢰 

가 안 간단 말이에요.

특히, 저 같이 교육게에 있는 사람일수 

록 신뢰를 해야 되는데 신뢰가 안 갑니 

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수시토 바위고, 

또 장관이 바위거나 정진이 바위면은 옛 

날에 했던 얘기가 흐지부지돼 버립니다.

옛날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 

데 그리고 그만이었어요.

지금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 

용 자료집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 

연 이게 언제 개발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에 쏠 수 있는 때가 오는 건 

지, 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과연 일본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 

나 확고부동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 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지 사실 내 

용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케시마에서도 일본사람들은 다 지들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어려서부터 독도는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만이라도 확고하게 심어렸으면 해 

서 자료를 편잔:했으면 하는데, 하여튼 이 

것은 제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교육용 자 

료가 나오면 그것을 한번 우리도 검토해 

보고, 만약에 이게 부실하다거나 또는 차 

일피일 돼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러 

면 그때 다시 올 10월달에, 뭐 그런 기회 

가 저한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겠 

지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⑩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교육감'님께서 이상일 위원님 

께 답변하신 중에 도서 벽지 진흉법은 우 

리 교육김•의 고유의 견한이 아니고 농진 

지역의 어떤 배치는 교육감님의 고유의 

편한입니다.

교육감•님 하셔도 됩니다.

진육경 위원님.

⑩진옥경 위원 

테

■  의장 고규강

부교육감이 답변하신 중에서 질의 • 응 

답 있으십니까?

[ 제 회 - 제 3 차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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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진옥경 위원

네, 있습니다.

진옥경 위원입니다.

브리평룸과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요, 처음에 작년에 행정감사 때 답변하실 

때의 배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 

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충분치 않다고 생 

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한테 준 지금 행정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에 보면 그것을 브 

리핑콤을 사용한 횟수를 마지막에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그 방을 사용한 것이지 

그 시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 

거든요. 실제로 그 시설을 사용된 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기자실에서야 언제 

나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열고 하지 않습 

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한 것이 아니 

라 그 명칭이 바위면서 기능이 바위었느 

냐,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느냐를 질의 

한 것인데 그 방을 몇 회 사용했다, 그것 
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실질적으 

로 그 브리핑룸으로의 전환이 의미를 갖 

는가, 그것을 질의드린 건데 전혀 민트가 

다른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⑩ 부교육감 서명범

브리핑실의 지금 위치하고 당초에 그러

니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 

런 위치가 지난번하고 바위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핀 사유는 아까 제가 위원 

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 

변에서 말씀드렸지민:은 에를 들어서 민약 

에 면딤'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공간 

을 통해서 제공해 출 수가 있다면은 그렇 

게 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을 고려를 했 

었는데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 

에 브리핑실하고 그 다음에 기사송고실하 

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러한 

장소하고 한 실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에전 같으면, 요 자리는 

에를 들어서 어느 언론사 기자석， 이런 

식으로 다 지정이 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들어와서 취재를 하거나 아니 

면 브리핑을 받은 후에 아무 자리나 편한 

데 가서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이런 시 

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구상하시고 생각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 

에 그러한 제약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 

고, 그러면서 지금 기자실에는 어느 언론 

사 기자라도 자유롭게 들어와서 취재하 

고, 그 다음에 기사 송고하고 이렇게 하 

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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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진옥경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브리핑룸에서는 대변인 

이나 아니면 공보감사담당관이 되겠죠, 

주로.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보도 

자료를 그 자리에서 뭐칼까 게시하시고 

또 뭐 설명자료를 스크린에 쏘고, 그 다 

음에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그 브리핑용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받느냐는 말씀입니 

다,

지금 그렇게 사용한 용도가 몇 회인지 

를 질의드린 거예요.

⑩부교육감  서영범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횟수는 

다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를 들어서 과장이나, 저희는 

어차피 대변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로 

과장님돌이 내려가서 기자들한테 미리 몇 

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브리핑을 한다 이 

렇게 약속을 해 놓고, 그 때는 과장하고 

담당자들이 같이 내려가서 거기에 모인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고, 그러한 형태로다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16회로 제가 보고드린 겁니 

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탁자와 의자률 사용했느냐 말 

씀입니다.

그 소파 가 봤어요, 중앙에 소파가 여

러 조가 능여 있습니다.

며칠전에 문백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들이 와서 TV에 잠■짠 언론 보도된 내용도 

제가 보면서 주와 부가 완전히 바위었습 

니다.

기자휴게실의 종전의 그런 어떤 용도가 

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한 켠의 의자 

와 뭐랄까 설명용 탁자, 스크린이 그 이 

후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냥 무슨 장식품처럼 그렇게 놓여 있는 것 

을 보면서, 이런 장소에서 그러면 어떻게 

도교육청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읊 외부 

기자에게 알려오는가. 브리핑룸이라고 하 

는 것은 실제 그런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 

까, 각 기관에서요.

■  부교육감 서명범

그래서 위원님, 저도 그 자리에 참석 

못 했지만은 신문 같은 데 난 것을 보니 

까 문백초등학교에서는 와서 학부모님들 

이 그 소파에서 앉아서 한 것을 봤습니 

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육청에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하면 그쪽 브리핑 의자하고 그 

쪽을 활용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

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본청 각 과 13회는 그렇게 이루 

어졌습니까, 이제까지요?

저한테 답변주신 게 지금 두 달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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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각 과 13회고, 교육위원회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에서는 브리핑 시설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기자회건 하셨는가요?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질의드 

립니다.

저는 그냥 편한 대로 거기에 앉아 가지 

고 주로 하지 않는가. 또 13희가 실제로 

그렇게 브리핑이 이루어졌는지톨 질의드 

리는 겁니다.

⑩ 부교육감 서명범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사진기 

록과 함께 이용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있 

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 

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한 사 

진을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  진옥경 위원

그럼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13회를 

모두 그렇게 사진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 

까?

⑩ 부교육감 서명범 

그 13회는 다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⑩ 부교육감 서명범 

에

[제m 회-제3차  본 회 의 ]

그러면 그것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ᅳ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⑩ 부교육감 서명범

예

⑩ 진옥경 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기자실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야지 꼭 그것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만약 그 학교 문제라면 학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 

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게 개방했다는 그 

런 의미를 그다지 크게 둘 필요는 없겠 

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언론사 

간의 관계률 저는 올바른 파트너십을 가 

진 그런 관계 속에서 공식적으로 그야말 

로 어떤 술자리나 뒤에 어떤 정말 아이들 

이 보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읊 가능한 

이면 불식시키는 그런 형태의 기자실을 

브리핑름 전환으로 편유롤 드렸던 겁니 

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냥 소파 

ᅫ.........

제가 갔을 때 어느 기자분은 완전히 쭈⑩ 진옥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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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의 그 사이 못 주무신 짐•을 거 

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듯이 그 소파가 기자휴게실의 용도 

로써 기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 

직도 지금 그런 어떤 올바른 관계 정립이 

말까 이런 것이 완전히 말끔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만약에 그것들을 이용 

하실 때, 지금 자연광을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 스크린에 반사되는 것을 줄였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민:은 저는 앞에 

출입 뭐 이런 것이 문에 걸려서 스크린이 

설치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들도 받았지 

만은 그것은 일종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것이 가운데 온다 해서 그것이 제대 

로 되지 않는 저기를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이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너무 

옹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헌재의 배 

치조차도 매우 옹색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토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읊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에 관련해 

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임의 

표집을 제가.........

갑자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 

비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질의를 드린 

것은 LNG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주 대

상이 되는데, 도시가스의 형태로 그것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  부교육감 서명범

여1, LNG는 그렇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청주, 충주 지역이 일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가스관이 설치 

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

죠?

⑩ 부교육감 서명범 

예, 그렇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까지는 그 가스관 

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 충주 지역 25개 학교만 여 

기에서 해당이 되고, 그래서 매우 미약한 

어떤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 

까지 가스관이 들어 있길래 나머지 학교 

에서는 그 저렴한 LNG를 쓰지 않고 LPG롤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⑩ 부교육감 서명범

그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청주, 충주를 제외하고서 

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LPG를 사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지만은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을 주시면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제 

출해 드리겠습니다.

[제 19i■회-제3 차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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ᅳ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끝에 실음)

[제191회-제3차 본 회 의 ]

⑩ 진옥경 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질의드 

린 것은 된장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학교 앞에까지 그 관이 

와 있다든가 해서, 그래서 많은 시설비를 

들이지 않고도 그 뭐랄까 이익과 그 다음 

에 투자를 대비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 

면 시설을 학교 안으로 끝어들이는 것이 

이익이겠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각급 학교 

에 이 도시가스를 산업용으로 적용시켜서 

할 수 있도록 된장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⑩부교육감  서명범 

예,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 

기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⑯ 부교육감 서명범 

알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수학여행과 관련해서요 지금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내실있는 그런 수학여행 프로 

그램을 제공하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목 

소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제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자입 

찰제를 하시지 못하겠다는 그런 뒤지의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⑯ 부교육감 서명범

예, 그렇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그 정례적으로 가는 

곳이 이제 대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행사마다 취급하는 그런 장소들도 이제 

까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차량을 

임대했을 때 얼마고, 또 숙박료라든지 이 

런 것들은 얼마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왜 학 

교 선생님들이 미리 가서 사전답사를 하 

시고, 그 다음에 들 수 있는 적정한 비용 

들을 공고를 하고 전자입찰 형태의 어떤 

적정한 가격의 전자입찰제를 된장을 못하 

시는 겁니까?

이것이 투명성읊 담보하는 그런 제도라 

고 하면 지난번에 민노당의 모 위원이 이 

것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를 했 

는데 매우 미약하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는 과연 있기는 한 것입니까?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셨을 멘데 훅시 

우리 지역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수학여행 

을 간 경우가 있는지요?

■  부교육감 서명범 

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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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진옥경  위원

[제191숴 - 제 3차 본 회 의 ]

그래서 향후에 이것들을 점차 지도해 

나가겠다 하는 그 교육부 담당자의 이야 

기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준화된 어떤 그런 것 

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거기의 비 

용, 그러니까 수학여행에 실질적으로 아 

이들이 가서 그래도 먹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소한의 어떤 뭐랄까, 비용 

을 들이면서 좋은 그런 내용의 어떤 먹거 

리 리■든지 볼거 리， 공부할 수 있는 그 내 

용을 전부 아울러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 

로 나가야지 내내 그냥 두1에서 교장선생 

님이나 행정실에게 리베이트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2002년도에 수학여행 비용을 각급 

학교에 했는데 날짜도 약간씩 다르고 가 

는 장소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능이 

었고, 그리고 그렇게 킷돈이 오고가는 부 

분에 대해서는 공식 자료로 나올 수가 없 

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없다고 하시는데 적 

발된 사례가 없다 뿐이지, 지금 충청복도 

제가 질의 부분에도 나왔지만은 충청북도 

기사가 거기 경주엔가 가서 기자가 만난 

충북에서 온 기사라고 할 때에는.........

그러면 어디 전라도에 있는 학교가 충 

북 차를 임대해서 갔을까요? 그런 부분에 

서는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내실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 

으시고 지금 그냥 답변을 이제까지 없었 

다, 또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으로 없다 

는 것과 같이 둥식으로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서 노 

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조차도 없고, 너 

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어떤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지 

금 만연해 있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 

하고 12월경에 서울에 갔다 오는 고속버 

스 안에서 충청북도의 교장선생님 얼글 

가리고 책상에 다리만 있는 그런 말이 오 

고가는 부분에서 리베이트 오고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국적으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발되지 않아서 없다는 

이야기로 하고, 앞으로 이것들도 예방하 

실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 

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⑩교육감  이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 아까 가스사용료 이것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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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아까 그 어디까지 

가가지고 가스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교 

육적으로 그 통계가 날 정도로 필요하신 

겁니까?

⑯ 진옥경 위원

⑩교육감  이기용

진 위왼님도 지금 가정주부시기 때문에 

지금 시골에는 가스가 안 들어가는 거 아 

시죠?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청주와 충주의 사례를 

말씀.........

25개의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

ᅰ...........

⑩교육감  이기용

거기 지금 청주, 충주는 들어가고 시골 

은 안 들어가는 학교들이.........

⑩ 진옥경 위원

제가 시골을 편장드린 게 아닙니다.

⑩ 교육감 이기용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요구를 어디까지 

가서 뭐 자료를 요구를 자꾸 하시는데, 

참 교육적으로 필요하시니까 질문하시겠 

지만은 개략적인 것을 아시면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업무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시면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업무를 줄여주시도록 해 주 

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수학여행 그 관계

는 그 외국 가는 것은 우리가 입찰을 보 

고 지금 나머지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 자모님들 대표로 해서 학교 자 

율적으로 그 수학여행 관게를 결정하고 

계시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지를 모르지 

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부정한 

게, 잘못된 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있는 것처럼, 틀림없이 그런 다리 부분이 

나타난 이러한 사진도 있고 그런데, 있을 

벤데 왜 노력도 안 하고.........

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는 그런 점은 이해쁠 하 

고 들어가셔야지 노력하는 그런 것도 없 

다고 생각하시면은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사기가 떨어지는 말씀이고, 하여 

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 

들이 잘 다시 한번 살펴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말씀하시니까 제 

가 다시 또 에전 행정감사 때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처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루에 재발 방지를 위 

해서 노력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저한 

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올바른 어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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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답변 

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루에 다시 그와 유사한 

사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질의까지도 여러 가지 교사들의 불미 

스러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 

까,

그와 같이 교육감님이 아무리 된장하시 

고 말로 공문으로 나가고, 저도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 

닌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비리나 이런 부
. fcj t: 〇 —t f i r ) i  t r-V
iir^izr 一i 병고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 정책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 

다. 이것에 다]해서 너무 우리 지역이 미 

약하고, 앞으로 표준안에 대한 어떤 고민 

들과' 그 다음에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보 

여주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읊 

없는 것을 마치 뭐 끄집어내서 다 밝허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제안 말씀이 아니 

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부감님이 답변하신 취지가 매우 미 

약하게 지금 저한테는 전달이 됬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약, 안전사고 등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정 

비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 

에 제가 제안드린 전자입찰제나 이런 것

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검토 의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아서 제가 말 

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⑩ 부교육감 서명범 

위원님, 제가 잠잔: 말씀드려도 될까요? 

⑯ 진옥경 위원 

네, 말씀하세요.

⑩ 부교육감 서명범 

지금 조금 전에 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은 해외로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에 

는 여행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에 

는 입찰을 보는데 국내로 가는 수학여행 

은 학교에서 직접, 에를 들어서 관광버스 

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 

리인을 안 내세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바 

로 직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직영을 하는데 거기 

서 에롤 들어서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학 

생 대표들 ■참여해서 직영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실속있고 싸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롤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비리가 발생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 

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직영하는 것이 

나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자입찰을 통 

해서 어떠한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 

해서 가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판 

단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러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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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을 드렸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 

다,

⑩진옥경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 비리에 대해서, 수 

학여행 비리에 대해서 관행화 되다시피 

했다는 어떤 그런 언론보도를 못 보셨습 

니까?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만 예외라고 지금 

강변하시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도들의 이점이라든 

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랬 

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학교하고 직영했 

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렇지 않습니까?

일련의 어떤 프로그램 전체는 아니지만 

버스를 임대할 때에도 대당 10만원씩은 

그 교장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다라고 전 

해 달라고 기자에게, 충북에서 온 기사가 

이야기한 내응이 아예 언론에 보도가 됐 

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영으로 한다해서 그것

이 막아집니까?

중간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아이들은 

제주도나 바닷가에 가서 멸치도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 어떤 식단에서 생 

선이라든지, 바닷가에 가면 얼마든지 그 

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의 어떤 그야

말로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실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직까 
지 부족하시다면 한번 적극적으토 뭐랄까 

전향적으로 도입해 보실 그럴 의향 같은 

것들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⑩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진옥경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 

도 될 까요?

⑯  진옥경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⑩교육국장  박의상

예, 저는 얼마전까지 일선 학교 교장으 

토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승진하기 전까지는 오래 몇 십년 

동안 평교사로 수학여행 직영도 해보고, 

또 위탁경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모든 제도나 우리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는 있게 마 

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학여행은 위 

탁경영을 했을 경 우에, 그때 거의 다 위 

탁경영을 했습니다.

모순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 

문에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지금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은 모순점 
들의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그때 위탁했 

을 경우에 업체들의 형포라고 할까요, 제 

가 비근한 예를 들면 기사들 팁을 넉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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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면 소위,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겠 

지만 그때 당시 유행했던 찜바를 놓습니 

다. 그래서 하루 동안, 어떤 때는 심하게 

는 바퀴가 안 글러가서 못 간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직영 

을 하자 헤서 지금 현재 직영을 하는데 

부감님, 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는 그 제 

도적인 기구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 또 박"생들 수학여행도 제가 알 

기로는 거의 다 수학여행지를 몇 개 선정 

을 해서 학생들 의견도 묻고, 학부형들 

의견도 묻고，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 

도 하고 해서 결정을 해서 가격까지도 통 

과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개중에 학교가 많고 한결같이 

사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뭐 비 

리 비슷하게 에를 들어서 향응을 받는다 

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바를 말씀드렸습니 

다.

⑩ 진옥경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모범적인 몇몇 분들의 그 사례가 

이 모든 여러 가지 위험성을 담보해 주지 

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선생님들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압는 것이 아니에

요.

그렇지민'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어떤 것들 

을 핀장을 교육위원이 했을 때 이것에 대 

한 심사숙고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비교• 분석이나 이런 것조차도 하실 

의향이 없어 보이는 답변은 매우 무성의 

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향후 

에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아까 약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리 비슷한 것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하실 어떤 방법이 없다, 이 

런 말씀과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길 

어지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훈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⑩ 김남운 위원 

예, 있습니다.

⑩의장  고규강

의장님, 질문드리기 전에 교육국장님 

소관하고 관리국장님 소관 같이 보충질의 

드릴까요?

■  의장 고규강

예, 편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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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김남룬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국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질문드린 중에 연구시범학 

교 여비를 갖다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

다.
교육과학연구원의 여비가 당초 에산에 

서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 

을 드렸더니, 답이 교육재정 여건이 열악 

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 

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청이나 직속기잔: 또는 지 

역교육청, 이렇게 모든 여비가 재정이 열 

악해서 교육과학연구원과 같이 똑같이 업 

무지정 여비가 100%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⑩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금년도부터 여비가 인상이 되고.........

⑩ 김남운 위원 

잠깐만요, 교육국장님.

이것은 교육국장 소관이 아니라 에산 

부서에서 답변을 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산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 

다.

⑩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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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김남분 위원

⑩ 기픽관리과장 김장한

기 획 관리 과장 김 장한입 니 다.

김남훈 위원님께서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시범학교 출장 여비에 대해서 질문읊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당초 예산 성립부터 

자초지종읊 말씀드리 겠습니 다.

⑩김남운  위원 

예, 답변하세요.

⑩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교육과학연구원의 연구시범학교 지도 

여비를 2006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했고, 1회 추경 시에 264만원만 확보 

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본예산 편성 시 재정 재 

원의 어려움으로 교육사업비는 각 부서 

기관에서 20% 이상 자율적으로 감축하도 

록 하였으며, 사업 추진 여비는 50% 정도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교육과•학연구원의 경우 2005년도에는 

전문직 및 일반 직원의 1인당 여비가 216 

만 4,000원으로써 타 사업소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2006년도에 3,185만 5,000원이 예산요구 

총액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1,106만 

5,000원으로 전체 규모를 조정해서 자체 

사업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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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체 사업 조정해서 올라온 결 

과에 연구학교지도 여비가 자체에서 편성 

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추경예산에 저 

희들이 632만 5,000원이 요구쬤는데 아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청주, 청원 근거리 

따져 가지고 254만원만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업소별 1인당 여비를 말 

씀드리면 교육과학연구원이 1인당 169만 

원이고요, 단재연수원이 148만 5,000원이 

고, 중앙도서관 뭐 사업소 중에서는 교육 

과학연구원이 1인당 여비가 제일 많습니 

다.

그리고 연구사의 기본 업무가 연구학교 

지도라고 저는 생각해서 개인별 기본 여 

비가 거기에 많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 

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⑩김남훈  위원

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업무지정 

여비와" 기타* 여비를 구분해서 이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답변에서 50%의 기본 여비를 

삭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업무 지정 여비는 타당성을 

고려해서 전년도 대비로 해서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여비 

는 50% 삭감이라 다 놔두고 어 째 이 업 무 

지정 여비만 100% 다 삭감했느냐. 거기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듣기에는 업무 지정 여비가

100%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연구학교 

지도 속성상 이것은 3,4월달에 다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 단계부터 지도 

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 246만원 

인가 세워능으시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다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비라고 하는 것은 48교 종 

결보고회 때 참석하는 여비로 짜여져 있 

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5만 5,000원씩 계상이 됐기 

때문에 청주, 청원을 갖다가 다니고 그리 

고 거기는 2만원씩 해서 나머지 3만 

5,000원이 될 테죠. 그걸 갖고 원거 리 관 

내 여비 이외의 것을 주면 된다, 이런 계 

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연구학 

교 분포 현항을 보니까 청주가 초 • 중 * 

고 해서 40, 그 다음에 청왼이 9개 지역 

입니다. 그래 49개 지역이고, 그리고 전 

체 연구학교 총 수는 115개로 되어 있습 

니다.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정 업무 여비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이제 

까지는 초등교육괴*하고 교육과•학연구왼하 

고 이 연구학교 지도방법이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교육과학연구원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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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초등교육:타, 또는 중등교육과•로 침 

해를 당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 

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 

업무가 전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넘어왔 

다고 그래요. 사실입니까? 국장님 사실이 

에요?

⑩ 교육국장 박의상

®  김남분 위원

그렇다면은 더 오히려 업무 지정 여비 

롤 더 확대해서 드려야 될벤데 더 깎았다 

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 

다.

먼저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ᄀ 러 77~».M내 - U *  ■■一 •

그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여비에서 50%가 아니라 80%를 깎 

았더라도 재정 형편이 곤란하면 할 수 없 

는 거죠. 그러나 업무의 속성상 업무여비 

가 깎인다고 하면은 그 업무가 마비가 되 

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우선 그 아까 우리 기획관리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교육괴•학연구원에서 

우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선은 자

기네들 기본여비를 가지고 쓰고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 

미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조정을 하면서 그 시범학교 운영 여비를 

갖다가 당초 예산에는 전허 반영을 안 했 

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리고 만약에 시범학교 운영 지도를 나간 

다든지 할 때 만약에 여비가 떨어져서 못 

나간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해결하는 방 

안을 모색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남•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감'님께서는 아주 합리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연구학교 지도 여비 분야 

에 대해서 들은 정보하고는 아주 동떨어 

진 말씀을 하시네. 여하든 지금 부감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⑩ 교육감 이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 연구학교블 

우리 장학진하고 교육과학연구원이 이왼 

화되어 있으니까 그 고생은 연구원에서 

하고，뭐 결정적인 거1 있으면 이 초등교 

육과•하고 중등교육과•와 겹쳐서 능률이 없 

겠다 해 가지고 제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통합을 시켰는데, 뭐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어려우니까 거기 

서 그것을 짜면서 원장님 말•씀이, 우리가 

그 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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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오전 오루를 잘 조절해서 하여튼 최 

대한도로 그 인근 연구학교 갈 때 진로지 

도도 그 지역으로 해서 한번 여비를 플여 

보겠노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상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⑩ 김남훈 위원

예, 교육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이원화되었던 연구학교 지도방 

법이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용단을 내리셔 

서 업무 본연의 부서로 이렇게 이관하신 

데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서도 다들 환영 

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 

리고, 다만, 결론적으로 답변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학교 지도 방안으로 연 

구사 개인 기•튼 여비를 포함하여 운영 후 

부족 예산은 추가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지정 목적 여비는 이미 

추경을 하면은 그 시기를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 

는 부분입니다.
물론, 연구학교에 지정은 꼭 해야 되겠 

고 출장은 가야되겠는데 여비를 아것저것 

다 골어다 쓰고 나중에 해서 하면 그 때 
는 이미 추경예산에서 하면 늦는다 이 얘

기요. 지금 1차 추경 겨우 풀났고, 앞으 

로 본 위왼이 듣기에는 재정이 없어 갖고 

서 자금이 없어서 2차 추경을 어느 때 할 

지도 모른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듣고서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실시 현%에 대 

하여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보 

면 전자결재 한 방향으로 간다면 상당히 

좋은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지역교육청, 본청 

감사 때는 그런 일이 없고, 지역교육청 

감사 시에 출력을 해서 다 내놔라, 이렇 

게 한다는 거에요, 감사 때.

그렇다면은 일선에서는 이중적으로, 그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자결재는 전자결 

재 대로 하고 그것을 서류를 또 다시 출 

력을 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형태로 흐르 

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업무경감이 아니라, 더 

군다나 요새 혁신담당 부서가 생겨서 아 

주 공문이 말도 못하게 공문이 일선에 접 

수된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전보다는 문서가 풀은 것이 아니라' 더 

놀어가고 있다, 그래서 ‘혁신’ 자가 안 붙 

으면 공문이 아니다 할 정도로다가 혁신 

에 대한 공문이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 

는데, 일선에서 감사 때 이렇게 이중적으 

로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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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 

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⑩ 김남뿐 위원 

그렇게 하세요.

⑩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 호입 니 다.

지금 위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은 현장에 가서 밀요한 서류를 일정 부분 

저희들이 출력을 시켜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를 전부 다 지 

참•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일선에서 일을 하는 분들 

이 미리 출력을 해 놓는 것은 있는지 그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서 직접 출력을 시키 

고 합니다.

⑩ 김남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공보감 

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고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는 정보 

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이 본청과 같이 

없기를 바라면서, 사전 지도를 통해서 그

런 일이 없도록.........

⑩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 내용도 저희

들이 필요하면 출력을 시켜가지고 저희들 

이 확인읊 하는데, 일선 직원들이 흑시 

미리 해 놓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 

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회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남운 위원

가서 출력하면 상관이 없는데， 출력해 

서 가져와라, 이런 에기가 들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여L 알겠습니다.

지 도하겠습니 다.

⑩ 김남운 위원

그리고 이 확대 보급 방안에 대해서 답 

변을 주셨는데,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 

토 보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것은 도교육청의 정책이 아니라 

희망, 된장 사항으로 이 전자결재를 도입 

하고 계시는 겁니까?

⑩ 부교육감 서명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 전자결재를 확 

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 

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를 갖다가 전자결재를 

보급할만한 그러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 

기 때문에 그 업무처 리 효율성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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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선 우리 학교에 전 

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좀겠다 하는 

그런 학교에 먼저 지금 단계적으로다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뜻이지, 앞으로 다 

갈 겁니다.

⑩ 김남분 위원

그래 희망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 

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다가 충청북도 전역에 실시 

확대 보급할 계획이시죠?

⑩ 부교육감 서명범 

2007년까지 다 합니다.

⑯  김남운 위원 

2000 몇 년요?

⑩부교육감  서명범 

내년까지 입니다.

⑩ 김남■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 막으로 질 의 드리 겠습니 다.

제가 공동사택 보급 현황에 대하여 질
tu  〇 t--* 버 乂、1 1 r l  
~衣:흐 느 S w H H *.

지금 저희들 도에서는 이 오지 벽지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는 직원들을 

위해서 공동사택을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획*대 보급해서 직원의 환경 내지는 근무 

여건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대 보급 시기가 지금 헌실 

과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서 시급을 요하

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읊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어느 때 그 지역을 

간 적이 있는데 이 청산고등학교의 경우 

그 지역의 거리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지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 

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일반 고등학교가 

되니까 학생들 야간자율학습을 선생님들 

이 시켜야 되겠는데 자율학습을 10시, 10 

시 반까지 하다가 다시 아침에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그때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 이거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공동사택이나 이런 데서 기거를 하고 싶 

어도 사택이 지금 현재 될등하게 부족하 

기 때문에, 그렇다고 초등학교보고 양보 

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중등도 이것은 

우리 몫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간학습 지도에 굉장히 에를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 

라 이원지역에 상황을 보더라도 저쪽에 

영동 쪽에 대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 

기 있는 직왼들, 이원초둥학교 있는 직원 

들, 이원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옥천서 

방을 얻어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계시더 

리•구요, 그래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선생 

님들이 안정되게 거주를 해결하셔야지만 

학생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싶어서, 

다소 교육적인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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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더라도 이러한 측면에서 빨리 좀 내년에 

라도 에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 

신다면은 감사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저기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 답 

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⑩ 교육감 이기용

제가 마침 어제 옥천에 학부모회가 있 

어서 어제 의회 署•나고 갔다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일부러 제가 청산을 들려 

왔습니다.

청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 

르고, 운영위원장님 , 교장선생님들하고 

그 에로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여관에서 기거하신다는 선생님도 계신 

다는 것을 듣고 저도 참 핑장히 안타까웠 

는데 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6실이 필 

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그 초등학교 

에 공동사택이 서 있는데 그 옆에다, 터 

도 좋고 그런데 그 6동 지으려면 3억 가 

까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거 제가 어제 가서 느끼고 내년이고, 금 

년에 추경 재원이 없겠지만 하여튼 내년 

에는 그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말씀 올 

려서 그거 한번 바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⑩ 김남운 위원

감사합니다.

이싱•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투에 4시 10분에 회 

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이분 정회》 

(16AI 13g  舍 D

⑩ 의장 고규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에 대 

한 두 분 걸 다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성 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만 몇 가지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회에 관해서 제 

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 

원으로서 부적절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 

람'에 대한 그 대잭을 풀었는데 몇 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책을 어떻게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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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업별 분포는 잘 봤습니다.

⑯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학교환경 위생 정화위원희 위원은 소속 

및 관계 기관 공무원과 아까 답변드린 바 

와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 

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장 

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장이 학부모 또는 지 역 사회 인사를 

동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학 

교장 또는 시만단체의 추천을 받고 있으 

며, 추천 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운영자 또는 종사자는 주천에서 

제외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 후에 업무 관련 위원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원직을 해촉하고 보될 

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단한 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많 

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부적격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계 

속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⑩ 성영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거 점검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 분들을 해촉을 해서 우리 환경 위 

생 정화위원으로서 적절한 신분이 와서 

일을 해 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제 얼글도 알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지역 교육장님도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도교육청에서 재촉구하는 방안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⑩교육국장 박의상

예, 알겠습니다.

⑩ 성영용 위원

다음 교원자격연수 여비에 대해서는 학 

교 간 불균형을 해소시켜서 아주 잘 됐다 

고 얘기를 드렸는데, 잘된 부분을 에기해 

주셨어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일반연수 여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차 

이가 있고 그래서 불평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불평의 소지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 

침에 단가를 한번 넣어주면 어떨까, 이 

교원자격연수 여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학교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약간 집행하는 데서는 어려 

움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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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학교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해 주시면은 집 

행하는 면에서 상당히 원활한 집행과 또 

행정의 묘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 

렇게 생각이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⑩교육국장  박의상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으로부터 답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⑩성영용  위원 

예

⑩ 조등교육과장 김주판

초등교육과장 김 주환입 니 다.

지적하신 대로 자격연수비는 도교육청 

에서 일팔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여론의 소지가 없고 공평하게 나가고 있 

습니다.

일반 연수비에 대한 것은 학교자체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퍽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에산 형편상 타절 

률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는 차이 

가 안 납니다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일이 길면 받는 수헤자 

에게는, 연수 기일이 길면 그 차이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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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급 기준에서, 여비지급 기준에서 저 

희들이 지출하는 게 에산 기준하고 에산 

편성 단가, 이런 것들읊 대개 제시를 하 

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집행기준을 헤서 

지급하고, 어느 학교는 편성단가를 기준 

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그나마 학교 나름 

대로 타•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 

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퍽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률 활용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공평하 

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몽 지도 

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⑩ 성영용 위원

공평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 

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헌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송대헌 위원

간략하게 질 의 드리 겠습니 다.

교육국장님 소관이 되겠네요, 제가 질 

의했던 부분들이.

초등학교 교과전담제에 대한 이야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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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아까 답변에는 72%가 지금 교과전담제 

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학교 현장의 현 

황을 알아봤더니 학년초에 교과전담제 배 

정할 적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에로가 ■다고  그래요. 희망 접수를 하는 

데 희망을 안 하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을 

하고 싶어하는 거에요. 아이들하고 친밀 

감이나 그쪽에 보람이 있는 것 같으니 

까.......

희망을 결국 안 하다보면 교장선생님께 

서 사정해서, 음악 좀 맡아주십시오, 때 

로는 영어도 맡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참 

해서 양해를 구하다시피 해 가지고 교과 

전담제 배정을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소질이나 취미 

같은 것까지 고려가 돼야 원래 취지, 전 

공•：라목까•지 돠|<야 ᄋ!게 추ᅵ지에 맞아서 이 

당초 교과전담제 취지가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해 준다고 하는, 뭐 전공을 따지 

기 전에 맡아보겠다는 얘기만 들어도 고 

맙다는 교장선생님의 하소연읊 들었습니 

다.

그래서 이게 아마 아까 답변 가운데 인 

센티브라고 하는 뒤에 쪽 들어오는 말씀 

을 했어요, 인센티브제롤 뭐 교과•전담을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데, 록시 생각나는, 앞으로 구상하겠다는 

뜻인지, 좀 그런 생각나는 인센티브를 구

상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허주셨으면 합니다.

⑩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조사를 미 

처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교과•전딛■제 

주 괴■목은 영어하고 예 • 체능이 대부분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영어 괴'목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 

지자 출신 중에서 초등교사 임용고사에 

응시를 해서 초등교사로 임용된 분들, 그 

중에 영어를 전공한 분들은 기꺼이 영어 

교과전담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 체능 쪽에 주가 되겠는 

데, 이런 쪽에서 아마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아직 깊 

이 고민은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그런 

인센티브롤 부여해서 유인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국장님은 깊이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과 

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지금 교괴•전 

담제 맡은 사람의 1주당 수업 시수하고, 

물론, 학년별로 다를 테죠,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담임 

선생님이 지도하는 주당 시수가 대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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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입니다.

저도 한 두서너 달까지 일선 학교에서 

교장을 맡고 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 

신 대로 학년초에는 교과전담을 배정하는 

데 에로가 있습니다.

다행히 내가 해 보겠노라는 선생님이 

있을 때는 그 교장선생님 퍽 행복한 선생 

님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는 첫째, 교과전담을 하면 담 

임수당이 안 나갑니다.

담임수당이 없습니다, 담임이 없기 때

문에. 그게 좀 가장.........

⑩ 송대헌 위원 

실례지만 담임수당이 얼마죠?

⑩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저 나름대 

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선생 

님들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또，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담임 선생님들은 이 교실 

저 교실 다녀야 되는 그런, 시간마다，그 

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앞으 

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은 첫째, 이 

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수를 20시간 

을 안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담임선생님보다 시간수를 줄여주는 거,

[ 제 회 - 제 3차 본 회 의 ]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시간수 

를 조금 혜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수나 무슨 

도움이 되는 거에 조금씩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고, 뭐 수 

당 같은 거 주는 것은 저희들 도교육청에 

서 할 일이 아니고 국책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연 

수 혜택이라든가 시간수률 플여주고, 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마다 교과전담을 하 

시는 선생님들의 공간을 만들어 드려라 

하는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추진이 이미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 

다.

잎■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을 겪어 봤기 때 

문에 피부에 닿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담임은 자기 반에서 죽 수업 

을 하지만은 교과전담읊 맡게 되면 이반 

저반 다녀야 되는 에로, 또 10만원이 많 

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그런 경 

제적인 부담,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은 아이들하고 사제지간의 정, 학부형과 

의 관계 등등해서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과에서 더 인센티브에 연구를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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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금 2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보통 30시간씩 

밑■으니까요. 유인체제가 될 것 같은데, 

교육부 정원이 75%밖에 안 주고 있는 상 

황에서 과연 학교별 학급수하고 제정해야 

할, 가르쳐야 할 전담교과수하고 해서 20 

시간을 맞추다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전담교과를 풀이는 현상이 나올 거 

에요. 사람 수에다가 맞춰서 시간을 20시 

간에 맞추다보면 꼭 해서 영어를, 사실 

영어 같은 것은 많으면 두 사람이 더 하! 

야 될 경우도 있는데 한 학교에 한 사람 

만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 

합적인 검토가 우리 전담교사에 대해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부적응아 관계인데, 제가 유 

치원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노력 끝에 법으로 
되어서, 우리가 놀 단위 기관의 승격으로 

'됐다는 거. 지금도 많은 부분이 초둥 교 

장선생님 밑에 병설이 되어 있는 유치원 

이 같이 들어 있고 하지만은 법적 기구로 

서 유치원이 하나의 그 유치원이 기관으 

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랜 

숙원이었어요. 그래서 원장, 원감도 되 

고, 독립원사도 돼서 독립하고 싶은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지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경제가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거개% 다 유치원 보내요.

유치원뿐만이 아닙니다. 유아원부터 조 

기교육 붐이 불어 가지고 유치원을 안 보 

내는 가정이 없어요. 농존에는 안 되지만 

능촌에는 거개왈 보냅니다. 그래 이제 보 

편화 됐어요.

그 아이들이 초등교육을 들어가는 거에 

요. 이 수요는 점점 더 들어날 겁니다. 

■•용• ■치卜̂표 C사 1나 、•유■■이-•웨 〇|| 니 •수그 요- !̂■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또, 그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많지 않습 

니까.

우리도 좀 뭐 운영위원회라든가 선거핀 

도 달라, 우리도 월 해 달라, 지금 뭐 법 

청원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토 우리 유치원의 선생님 

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각종 교육감 선거 

나 교육위원 선거의 선거핀 부여 문제도 

논의가 벌써 되고 있고 청원도 하고 있습 

니다.

하나의 단위 기관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 

은 선생님들의 생각 속에는 그저 어리니 

까, 아이가 어리니까, 또 지능발달 분화 

가 많이 안돼 있으니까 그저 적당히 가르 

치고, 교육과정도 적당하게 해도 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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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거꾸로입니다.

어렸을 때 조기에 바른 치료를 하고 결 

점을 보완을 해 줘야 그 아이가 평생 잘 

자랍니다.

에를 들면, 우리가 나무 같은 게 완전 

히 큰 다음에 그걸 바로 세우려면 뿌러지 

고 말아요. 그러나 어렸을 때 나무나 꽃 

은 야들야들 할 때 잘 잡■아주면 평생 모 

습을 그대로 갖주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조기교육의 

중요성, 습관의 중요성이 논의되는데, 부 

적응아 문제, 제가 유치왼 원장님하고 많 

이 말씀을 나눠보니까 학급당 5 내지 10% 

정도가 유치원 중에서 아주 문제다, 이런 

에기 입니다.
초등, 중등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유아왼 아이들도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장난감을 함부로 내 

던지고, 옆에 아이를 못살게 굴고, 한시 

도 가만있지를 않고 뭐를 갖다가 때려부 

수기도 하고 이래서 유치원을 갖다가 교 

육과정을 운영하고 할 적에 놀 그놈들이 

싸워서 남을 갖다 할퀴고 이래가지고 이 

게 보통 30명이면 두서너 명은 있습니다, 

이 래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발전과정의 하나 

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표현을 쓰 

면은 과잉행동장애아라고 하는, 영어로는

AMD라고 그래요, 과잉행동장애아, 주의 

결핍중 뭐 환자라고까지는 못하지만은 주 

의결집증이라고 그래요.

사회성이 부족하고 정서가 불안하고 한 

시도 남'한테 말정을 부리는 유치왼 아이 

들이에요. 그러면 이 애들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유치원 원장님들이.

이걸 학부형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 

런대요. 유치원 원장님은 그 아이가 문제 

가 있습니다 해도 부형님들은 왜 우리 아 

이가 문제가 있느냐고 말여,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학부형 

을 인정을 시키려고 하면 그 유치원 선생 

님들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아이 

들 두서너 명씩을 딱 뽑아가지고 아동심 

리검사나 아동행동검사라고 하는 전문기 

관의 검사를 거치면은 데이터를 갖다가 

딱 보이면은, 아, 우리 애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때는 인정읊 하는데 유치원 선 

생님들 말은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검사가 무료가 아니 

고 25만원이랍니다.

이것을 교육감께서 지원읊 해 렸으면.

청주 시내 유치원이 100여 개 되죠. 그 

러면 한 학급에 두서너 명이라고 하면 그 

렇게 많은 돈은 아닐거예요. 이래서 그 

아이들이 조기에 우리 장애아 검사를 해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 356 -



[제191회-제3차 본 회 의 ]

한다면은 우리 공립학교의 유치원에 심리 

치료나 놀이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 

는 상담원을 하나 설치해서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그곳에서 

상담하고 검사받고 치료받는 시스템을 하 

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건의였습니다.

우리 초등교육과•가 주관이 현재는 그렇 

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⑩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입니다.

우선 겉으로 보이는, 지금 위왼님께서 

말씀하신 장에아에 대한 판정이 지금 몇 

몇 유치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검사하 

는 것이 제도화 내지는 크게 일반화되지 

는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각종 심리검사나 

적성검사 쪽에 세부적으로 전문기관에 요 

청하면은 많은 돈이 듭니다.

지금 헌재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신발달, 신체발달에 대한 장에는 

유치왼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해서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 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서 지금 헌재 공립에 24개 29 

명, 사립에 27개원에 39명， 이렇게 분산 

해서 총 51개원 68명은 분산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지금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행동장애라

든가 주의결핍중,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 

문적으로 들어가서 분석해야 되는 어린이 

발달이나 유아기에 해 주는 거 바람직하 

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구 노력을 해 보는데 현재 체제 

로는 거기까지 가 있는 공립유치원은 없 

고 사립에서도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 있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꾸준한 노 

력을 해서 한번 저희들 자신도 노력을 하 

겠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에, 노력하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제가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 

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키고자 제가 굳이, 

이 항목이 뭐 엄청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떤 의미로 파서는 대 

단히 중요한, 우리가 초등교육만 중요하 

고 중등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차원에서 제 

가 특별히 유아 과잉행동장애아라고 하 

는， 나도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지만 

A抑D라고 하는 얘기를 거론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국장님께 주가 질문할 내용 

은 이상입니다.

⑩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⑩ 이기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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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⑩ 의장 고규강 

질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하루종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 

다.

국장님, 제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중간에 의심나는 부분과 또 질의할 부분 

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자료에 72페이지 보면 김■동 생돨■지 

도 TFT 해 갖고서 그게 지역별 생활지도 

위원회, 위원회 컨설팅, 학교폭력 예방 

우수 사례 공유, 이것을 TFT라고 하는 겁 

니까. 왜 TFT가 뭐의 약자입니까? 어떤 

약자를 TFT 라고.

•  교육국장 박의상 

Task Force Team입니다，전담'팀입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 특색사
여으

⑯ 이기수 위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⑩ 교육국장 박의상 

에

⑩ 이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폭력 

에방에 대 한 문제도 있 었고, 다음은 •연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을 보면 홉연예방을 내용을 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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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책자블 예방교육 지도교사 연구회롤 

구성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붙에도 그렇게 들났 

고, 청소년 건강 테마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교육 담당자 워크숍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하 

나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계획 

한다는 얘기는 플맨(Plan)인데 그러면 지 

금까지 청소년에 대한 흡연은 학생 정서 

건강에나 또 육체 건강에 아주 지대한 영 

향을 주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전부 계획 

하고 있다 하면 진행도 아니고 계획하고 

있다면은 언제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구상중인데 이런 식의 답 

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⑩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답변하는 그 표현이 잘못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청소년 건강 테마 콘서 

트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 

에도 계속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테마 콘서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을 드리면 이것은 흡연예방 프로그램으로

〇|•주 험  H  WVt ? 신 느  一; 러 끄 무 一！ 캠 〇

로써 KBS방송 총국과 우리와 함께 이걸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이행하는 프로그 

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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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방송 언론 

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많은 시청자들이나 

수요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매스 

컴이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를 했고요, 내 

용은 가수들을 초청해서 가수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연출도 하면 

서, 가수들이 또는 연예인들이 금연한 그 

런 체험담이라든지 또, 흡연이 얼마나 인 

체에 해롭다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간단하 

게 그 소개를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 

다.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품연, 그 직원 

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소라든지 이런 상담 

전문 요원도 참석을 해서 학생들한테 기 

회 있는 대로 지도교육을 하고요, 그 다 

음에 학생들이 흡연체험 코너라고 해서 

니코틴을 체크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꼽•입기로 불면은 

그 구체적인 기구는 직접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해서 직접 체크를 해보고, 또 

간단하게 흡연의 해로운 점을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기구들을 

갖다놈고 하는 프로그램, 아주 좀은 프로 

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표현상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그 테마 콘서트는 한

실적이 있어요?

⑩ 교육국장 박의상 

예, 작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 

다,

■  이기수 위원

금년에는 안 했죠?

⑩ 교육국장 박의상 

금년에는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9월 

달이 아니고 수능이 끝난 직우에 합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래서 핍니까, 그와 같이 이벤트성 행 

사를 하면 물론 그때그때는 영향도 있겠 

고 효과도 있다고 하지만은 이걸 교육청 

에서는 이벤트성으로 가수들 불러놓고 담' 

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계획보다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학교 단위의 

무슨 사업이리•든지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것이 추진돼야 되죠, 가수 

불러다가 노래하고 종은 분위기 속에서 

얘기해서 이거 담배 피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럼게 하느니보다는 담'배를 

피움으로써 건강상에 어느 문제가 있고, 

암의 발생요인이 많이 되는데 바람물질이 

얼마나 그 담배연기 속에 포함돼 있고, 

이걸 과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분석해 갖고 

서 그것을 하나하나 연속적으로 주입을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금연하는 이런 생각 

을 갖고 있고, 또 실제 금연할 수 있게공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가수 '경■러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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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 . . .

⑩ 교육국장 박의상

계속해서 말씀드리 겠습니 다.

⑩ 이기수 위원 

예

⑩ 교육국장 박의상

지금 테마 콘서트에 대해서는 한 가지 

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품연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성교 

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약물 오남용 금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생훨■지도를 통해 

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말씀드린 대로 흡연 

예방교육 지도교사 연구회를 구성하기 위 

해서 지금,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TFT를 구성해 

서, 그것은 저희들이 11개 시 • 군에 생활 

지도 위원회가 조직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 • 군에 위원장 교가 지정이 돼 있습 

니다. 그래서 월 1회는 의무적으로 모여 

서 협의를 하는데, 우리 TF팀이 하는 일 

은 우리 교육청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기 

본계획을 어떤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 

리가 앞으로 생활지도를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우 

리의 계획을 전달을 함과 동시에 각 위원 

회，지역위원회에서 그 지역환경에 맞는, 

협동으토 생활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TF

림이 지금 3개 시 • 군만 남고 경찰 해서 

위원회를 들면서 지금 9개, 증평까지 해 

서 9개，여덟 개 시 • 군을 돌았습니다. 3 

개만 남았는데 거기에서 우수 사례도 발 

표를 하고, 또, 워크숍을 하면서 정말 진 

지하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면에 치중 

을 해서 생활지도를 빙'짐을 뭐서 해야 되 

겠다, 이런 둥둥을 는의하고, 생활지도, 

여기에서 흡연, 금연지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⑩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첨가해서 제가 잠깐 더 부연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안성 배 입 니 다.

지금 계속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각 학 

교에서는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금연짐을 맞 
고자 하는 아이들은 무료로 금연침을 맞 

도록 안내해 주고 있고요，그리고 저희들 

충북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일도 있습니 

다.

전국에서도 지금 전부 다 알려져서 익 

히 알고 있는데 충주의 대원고등빅•교 같 

은 경우는 담배꽁초 하나 없는 학교, 클 

린스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여러 해 동안 

금연교실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각 학 

교에서는 정말로 여기에 선생님들이 정열 

적으토 아이들을 지도하고 함께 호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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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성과라고 생각읊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교실은 지금 엄청 

많은 성과를 헌재 얻고 있다, 저희들 이 

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 

로 더 훌릉한 지속적인 효과를 얻도록 저 

희들 노력하겠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과장님, 여기 답변한 계획이다, 계획이 

다는 전부 진행 중인 것을 계획이라

⑩ 중등교육과장 안성_

아닙니다.

금연교실 운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어디까지가 계획계획 하는데, 다 계획 

으로만 답변을 했는데 어디까지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냐는 얘기죠.

계획이면 아직 시작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럴테니까 여기 세 가지가 다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 

고, 어디까지는 앞으토 할 거냐, 이런 에 

기죠.

⑩ 교육국장 박의상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정해도 되면은 진행 중 

에 있다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확대 운영에 대

한 문제입니다.

이건 오래 전에 매스컴에서 한번 방송 

이 된 적이 있는데 이건 사회복지사가 학 

교에 파건돼서 그것을 컨설팅을 했을 때 

학부모나 또는 선생님들이 컨설팅 했을 

때보다 더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를 거둔 걸로 얘기 

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에산 부족으로 

더는 할 수 없다, 이런 안타까운 방송내 

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교육부 지원 예산이 

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방 

송내용과 같이 더 확대할 수 있게공 돼 

있는지 요?

⑩중등교육과장 안성_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에산은 한국청소년상담원 

에서 에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각 시 • 도교육청에 

서는 퉁계를 다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거의가 다 저희 충청북도와 같이 자체 에 

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 그 활용 프 

로그램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지금 헌재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서 에산 부족으로 앞으로 더 확대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아 

직 저희들에게 문서상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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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첫해에 세 학교, 한번 연구시범 

학교로 지정이 됐을 때는 2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세 학교가 작년에 세 학 

교, 그리고 작년에 세 학교 해서 작년에 

여섯 학교가 시범 운영됐고, 금년에 세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작년에 했던 청주 

원봉초, 청중, 충주 예성고, 여기는 시범 

학교는 아닙니다만은 아직까지, 내년 2월 

까지는 예산은, 시범학교는 아니지만 지 

원해 주겠다 해서 시범학교는 세 학교가 

있지만 결국은 여섯 학교에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 저희들 자체 예산을 

지금 확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한국 

청소년 상담원의 예산에만 현재는 의존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⑩이기수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는데 이게 효과가 

크다면 분석해서 자체 에산이라도 투입해 

서 효과 큰 사업은 확대해 나가고, 아무 

리 좋은 거라도 효과 없는 사업은 줄이더 

라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⑩ 중등교육과장 안성_

⑩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⑩ 이상일 위원

예, 관리국장님 소관 조금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94쪽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각급 

학교의 에너지 지킴이 지정 운영으로 적 

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점심시간, 체육 

활동 등으로 각 교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전기제품에 대하여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 이랬는데, 그 에너지 지킴 

이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지정합 

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각 과에 

두 명씩 지정을 해서 점심 때 남아서 당 

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⑩이상일 위원

이것은 도교육청 얘기하는 겁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

⑩ 이상일 위원

일선 학교에.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일선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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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⑯ 이상일 위원

여1,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에너지를 절약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 

관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학교에 운동회도 있고 여 

러 가지 있어서 가보니까 대개 그래도 우 

리나라 학교들이 남향으로 잘 지어져 있 

습니다.

특히, 4,5월은 햇빛이 강렬해서 점심 

때쯤 되면은 오히려 전등불이 있는지 없 

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켜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지킴이 지정은, 물 

론, 이 된:공서는 잘 됩니다. 도교육청이 

나 시 • 군교육청은 잘 되는데 일선 학교 

에 좀더 전파되도록 해 주시고, 그 내용 

을 보니까 초등학교에 연간 전기료 평균 

이 2,280민:원, 중학교가 2,490만원, 고등 

학교가 4,380만원, 고등학교가 수업시간 

이 많으니까 더 있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10%만 절감을 해 

도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에 여행을 갔다가 동포 가정을 방문한 적 

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독일 가서 살면서 습

관이 됐는지 초등학생까지도 있는 불을 

다 꺼버려요. 수시로 들 어 갔 다 ......

아, 저렇게 교육이 무섭구나.

독일은 우리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에 

너지도 풍부하고.

그래서 우리도 온 가족이 절전하는 모 

습, 이것은 학교 구성원도 학생들도 대낮 

어】 환하게 불이 커져 있다, 그러면 누구 

라도 끄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평소에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사실 

요새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혁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하나라도 철저하게 절약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작은 혁신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이라는 것이 맨날 위 

에서 뭐 해라, 뭐 해라가 아니라 아래로 

부터 올라오는 혁신, 서로 동참해서 나부 

터 하는 혁신, 가능한 작은 것부터 에너 

지 하나 절약하는 것도 혁신의 하나로 생 

각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도교육청과 교원단체 간의 단체협약에 대 

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제가 우려되는 바가 22조 

2항 5호에 외부강사, 특기 • 적성교육 실 

시 시 강사의 계약, 관리, 수당 지급 둥 

금전 관련 업무는 교사에게 부과금지, 그

[제191회-제3차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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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우리가 언뜻 보면 그 끝에 금전 관 

련에만 포인트를 맞추기 쉽습니다. 그런 

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앞에 강사를 계 

약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이쪽에 둔다고 

하면 저는 이런 문제점을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방과후 학교를 담당하는 교사는 

대부분 사교육 시장에서 봉급을 받고 있 

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프로그램의 수준별 구성을 위해 

서는 수준별에 맞는 강사를 선택해야 하 

고, 또 그런 강사의 선택, 계약, 관리마 

저 교육행정직에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의 

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 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서 전적으로 동김'을 하고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렇다면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일반 행정직에 방과후 학교나 특기 • 적성 

교사의 관리 업무까지 맡긴다면 학교당 

2,3명 정도의 작은 인원이 근무하는 일반 

직 업무가 너무 폭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업무가 많다고 공무원노조 

를 통해서 하다보면은 일반직 공무원을 

더 증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 정원은 자꾸 늘릴

수 없으니까 어떤 형태가 생기느냐 하면, 

방과후 학교를 위탁 관리하는 형태가 등 

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시 

범학교로 지정한 인헌중학교에서는 방과 

우 학교를 영리 법인 회사에 위탁 운영하 

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 방괴•꾸 수업은 

우리 게 아닌데 우리가 왜 하느냐, 일반 

직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위탁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5월 4일 전국의 교육 

감님, 교육장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2대 

공적 중의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서 방과후 학교롤 조기에 정착하도록 적 

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바 

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⑩ 이상일 위원

그런데 방과루 학교를 위탁 운영한다면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사교육비 절감■이 

아니라 새로운 사교육비 시장을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 

섭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입니다.

아무쪼록 단체협약이 학교장의 자율경 

영을 침해하거나 또 업무 특성 파악의 부 

족으로 행정업무로 뒤급되는 사례,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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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행 중인 사항, 또는 불필요한 협약 

내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 

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단체와 조 

금 힘이 들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부작 

용을 최소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을 드립니다.

⑩ 기휙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 

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블 해서 어떤 문 

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⑩이상일  위원 

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50분이 지났습니 

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5시 1〇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〇〇분 정회) 

(17시 M)분 속개》

⑩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진옥경 위왼님 질문해 주시기 바립■니 

다.

⑩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질문은 지방교육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래 계 

획 및 현%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토 

써 이번 행정질의는 작년 감사와 올해의 

행정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또 제4대, 4년 동안의 그런 감사와 질의 

를 통해서 나왔던 문제들을 이후에 반영 

하는 그런 이정표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정말 그야말 
로 의욕이 과잉되다시피 집행청 여러분들 

께 여러 가지 수고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 

출해 주신 집행청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 

다.

우선 교육국 소관에서 담■변해 주신 부 

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문제부터 답변을 해 주셨습니

다.

충주 칠금초등학교 사건의 문제점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지금 그 사건의 개 

요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시에 개략적으 

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덧붙이지는 않겠습 

니다만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교사의 그런 과잉 행동으 

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어떤 신뢰를 잃은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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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학교 홈페이지 

에 올라오고, 육'' 청 홈페이지에도 그

학교 훔페이지에 골이 올라왔다는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그 학교 훔페이지 트레픽 

이 굉장히 마비가 될 정도로 여러 날 그 

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답변을 제가 즉 읽어봤
스느1 1 f !정r H  H 、

칠금초등학교 최근의 문제부터 시작해 

서 작년 감사 때의 이행 결과까지 일관되 

게 교육청은 매우 편파적인 태도로 문제 

의 교사를 옹호하고 있는 그런 헌상을 찾 

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가 존경받아야 한다는 당위 

는 저 자신도 교단에 서기 때문에 그 부 

분에 대한 언제나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학생을 수시로 때려서 몇 년 전부터 

그런 무리를 일으켜 왔고, 학부모들의 그 

런 짐■재적인 불민*을 키워온 교사에 대해 

서 답변에 담임교사가 성실하지 않거나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하셨습니 

다.

또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가 

운데 정도를 벗어난 지도방법으로 학생들 

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답변하셨습니 

다.

이런 부분에서 과_연 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감정적인 폭력이나 체벌과 교육적

[제191회-제3 차 본 회 의 ]

지도 간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저는 평소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 

생과 교사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물론, 교사는 릭■생을 위해서 존재를 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을 잘 가 

르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 

생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제일 중요합니 

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선생님도 중 

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교 

육청에서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가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교 

육을 위해서는 이에 못지 않게 선생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무조건이라 

는 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은 징계 일변도 

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상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 

지도한 과정에 따라서, 여기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선생님께서 정말로 그 방법상 

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또 

그만큼 정상 참작을 했다고 할까요,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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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로 개 

전의 의지가 없고 구제불능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런 교사는 교단에 서서는 안 되 

겠다, 그런 판단이 서면은 당연히 응분의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왼님께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걱정을 만이 하시고, 또 학생 교육을 위 

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 

만은 전체 우리 충청북도 교육을 위해서 

라도 정말로 일벌백계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라도 고쳐 야 되 겠습 

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는 이미 마무리가 되어서, 잘못된 것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그 징계할 

그 대상은 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일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고, 또 조사된 것 외에 

그 선생님이 잘못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토로한 내용 중에 종 

류가 너ᅵ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행위에 대해서요.

그럴 때 세 가지는 인정하고 한 가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머리를 뒤통수 

를 때린다는 거에요, 수시로.

그런데 그 답변경위서에 보면은 그냥 

머리를 쥐어박는 시능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처 

벌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경미한 주 

의 처분인데 이것은 교육장님이 내리신 

겁니까?

일단 답변해 주세요.

주의 처분은 교육장이 내리셨습니까?

⑩ 교육국장 박의상

네, 그렇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교육장의 거짓말이 전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시지 않으셨습 

니다, 분명히.

그리고 제가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늘 

저기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학부모와 통화를 

하면서 학교측에서는 이렇게이렇게 이야 

기를 하는데 그 분은 익명으로 ■골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징장히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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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논란이 홈페이지상으로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누가 그랬는지에 대해 

서 찾기가 어려워서 아주 그 어려움을 겪 

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냥 유난히 별난 학부 

모가 그냥 문제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에 

요. 훔페이지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올라왔는데 

어깼거나 이것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 

시려면 당사자 학부모와 학생들의 그 중 

언들을 충분히 고려하셨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그런데 교사의 경위서, 그것에서 세 가 

지 인정한 것만을 했지 단 한 가지 거짓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없 

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에 대해서 징계합니 

까?

이것이 중징계냐 경징계냐가 문제가 아 

니라 교사나 교육자의 거짓말이 공적인 

거짓말이 아무런 잘못이 되지 않는 이런 

풍토 속에서 그것이 교진이 살아날 것 같 

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이나 이 내부에서는 

교핀교된 하지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가장 사회발전에 더딘 집단이 교사집단이 

라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일가친척 모임 

에서도 가장 대화에 빠지는 집단이 또 교

사라는 이야기조차 듣고 있는 것이 실정 

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는 그런 노 

력조차도 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 

는데 그것에 대한 거짓말로 그것이 무마 

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교육청에서는 전혀 처벌하지 않는 일들이 

이제까지 수도 없이 되풀이 돼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시고 지도 • 감독하실 때 고려 

하시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문제들을 한두 번 본 게 아 

닙니다.

지금 4년 동안도 그렇고, 그 이전에 시 

민단체의 일원으로 있을 때에도 학생 체 

벌에 관해서 했을 때.

작년에 덕성초등학교 문제 연관된 분이 

장학사로 계셨을 때에도 그 문제를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완전히 없었던 일 

로 그렇게 그것이 마무리되고, 지금은 그 

선생님은 교단에서 떠나셨습니다만은 제 

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할 수 없는 

무력감•에 핑장히 그것이 우리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라는 것에 대해서 가 

슴아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학교 안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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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으로 하신 분이 많으시겠지만은 그 

렇지 않은 사람들이 전혀 걸러지지를 않 

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80%가 교육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교사평가를 원하고 있는 이유 

가 대체 무엇입니까.

왜 학교, 교육청 단위에서는 이런 어떤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교정되지 않습니 

까,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 

대한 정직,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열성적으로 학생 

들을 지도하는 가운데라고 하면서 초등학 

교 1학년처럼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있는 

어린이를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에들을 둥 

이나 머리를 때릴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공작물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 

식버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다고 충 

주교육청 징계위왼회에서는 징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정도의 그것으로 경 

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어떤 호소가 교육청이 

전허 고려하지 않고서 이 부분에 대한 교 

진에 대한 옹호만을 계속해 ■왔던 그런 자 

세들이 이제까지 우리 학교에 대한 불신

과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키워왔다는 것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께서는 알아주셨으면 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생님에 대한 처분입니 

다.

내부적으로 그 선생님은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학부모 요구 때문에 담'임을 포 

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통해서 열흘 동안의 장 

기휴가를 내고 장기근속휴가입니다, 그것 

을 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병가를 두달 

동안 내서 방학 동안에 있은 다음에 교장 

의 직된 내신으로 다른 학교로 전출 가겠 

다는 요지의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각서를 받지를 못했습 

니다.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 

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그 각서의 내 

용이 다 다릅니다.

그냥 선처를 바란다, 아니면 자숙하고 

있다, 반성한다 하는 내용의 각서라는 

둥, 그 다음에 학교의 핀■계자 분은 그 안 

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처분에 관련한 것까지를 포함하는 각서였 

다고 하는 이런 차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선생님은 다시 2개월 

동안에 다시 유급휴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아이와 학부모 때문에 그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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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수가 그렇게 높아가 

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졌 

을 때에는 그것은 분명 물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 

는 이유토, 담임 교체의 다른 방법이 없 

다는 이유로 해서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 

문입니다.

중징계가 아니고, 특히 또 경징계도 아 

닌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유 

급퓨가롤 받을 수밖에 없고, 두달 동안 

편안히 쉬다가 다른 학교로 가시면 아무 

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써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을 

바로 잡으신다는 말입니까.

저로서는 이 처분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립 

니다.

울론, 이미 다 난 결론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향후에라도 이런 일들이 재 

발할 때 저는 우려만큼은 금할 수 없습니

다.

이런 일들이 과연 몇 번이나 일어날 것 

인가, 앞으로. 몇 년이나 계속될 것인가 
를 저는 우려합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천 문백초등학교 영양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

다.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어제 그저 

께 갑자기 처음에는 그 영양사를 비난하 

는 골들이 올라오더니 도교육청 홈페이지 

에, 어떤 분들인지는 들라도 영양사라는 

분들도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계시면서 전 

부 그 영양사를 옹호하는 그런 골, 교육 

적으로 정당했다, 영양사토서의 역할을 

다 했으니 상을 줘야 한다, 이런 골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한영양사협회 훔페이지에 가 

보면 영양사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항의성 골 

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의 답변은 그래도 그런 

어떤 집단의 반발이나 또 그런 강변, 이 

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흔들리지 않고, 

학생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지도해서 발생했다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 

해서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논할 때 폭력과 그리고 

교육을 훈돈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 

니까.

그리고 된위적 강제와 아무리 그것이 

진위적 강제가 교육의 한 방편이라 하더 

라도 기본적인 인진을 침해하면서까지 용 

인받을 수는 없는 것이 새시대의 어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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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견:계자_ 여러분들께서는• 특_히 주、의를 하1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덕성초등학교 사안과 관련해서 징 

계를 받은 해당 교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징계를 

요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야말로 

그것을 지연 보고를 했다든가, 지도 감독 

을 소훌히 했다든가 한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어떤 처분이 부당했다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담임선 

생님이나 그 미술전담 선생님에 대한 처 

벌이 온당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 

습니다.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학교폭 

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최하지 않았다는 보고 

서를 계속 올리다가 8월달에나 돼서, 이 

게 5월달 발생한 사건입니다, 8월말이 되} 

가지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이 저 

한테 전달이 되면서 이것이 허위라는 것 

이 청주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밝허졌습니 

다, 그 감사 중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허위 감사록 

에 대한 처분을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되

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육위원회 행정질의에 

대해서 이런 답변밖에 주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교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인 

사조치 하였다는 부분도 경고가 지도 • 감 

독 소훌이고, 보고 지연이고 그렇습니다, 

그 해당 교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요.

인사조치로써 그러면 그 허위 회의록에 

대한 처벌을 갈음하셨다는 말씀인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⑩ 교육국장 박의상

우선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과정 

을 일일이 낱낱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 

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진 

옥경 위원님께서 지금 교육에 대해서 너 

무나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 

를 표합니다.

다만,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을 책임지 

고 있는 저 개인, 교육국장 입장에서 정 

말 너무나도 호되게 혼나고 있구나, 고개 

를 못들 정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 

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제가 진육경 위원님께 드리고 싶 

은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머 

리를 못들 정도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정말 걱정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사안이 엊그저께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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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해서 사안보고가 들어오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

이럴 정도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정말로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가슴으로 뛰고 발로 

됩니다.

다만, 일일이 정말 구석구석 뒤져보지 

못하는 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지막에 질문하신, 대단히 죄송하 

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될 

답변을 원하시는지.

⑩ 진옥경 위원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책위 

원회를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기 

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을 학 

년초든지 이제 해서 외부 인사까지를 포 

함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가해 학생 부 
모, 피해 학생 부모들 간에 그리고 학교 

즉의 어떤 협력체률 구축한 디•음에 그 문 

제들을 그 가해 학생을 어떻게 처분할 것 

이며, 그 다음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 

다, 아이가 크게 다쳤다든지 하면 그 분 

쟁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회의를 개최하고 회 

의록을 남기게몹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성초등학교에서 그때 발생한 

5월 6일입니다, 작년. 딱 이맘 때군요. 

그것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개최하지 않

[제191회 -제3차 본 회 의 ]

았어요. 그리고 그 법 이미 전 해에, 

2004년도에 국회를 통과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일선 학교에 공문 시행이 된 사실 

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죽 볼 적에 학교폭 

력대책위원회가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박 선생님은 그 당시에 제가 행정감사 

시에 그것들을 걸쳐놓고, 행정질의군요, 

8월말에 있었던 정말 교육청에서는 정말 

전무꾸무한 그런 제가 실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커다 

란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이 본회의장에 

걸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다쳤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연필 깎는 

칼로 조금 허리를 찔렸다 하고 저한테 보 

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이 언론에 이름날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아이가 수술 

받은 자국이 어마어마한 사진이, 컷모습 

이 찍힌 것을 보고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 

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수술받기 전에 찍은 

사진, 그것읊 의사선생님이 주셨다해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상태는 정말 여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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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자주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던 그야 

말로 요보호 학생이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그 회의록을 작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8월 30일날 행정질의 시에 그 회의 

록이 없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얘 

기하니까 하기 바로 직전에 계속 집행청 

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 그날 아침에 저한 
테 회의록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 

님, 그 다음에 담당선생님, 그리고 뒤에 

여러 번의 제출이 있었지만은 9월달까지 

이어진 그런 자료 제출에는 거기에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 라는 구성원인 학교운영위 

원장은 전직 교육장이셨습니다. 그분의 

도장, 그 다음에 모든 교사들의 도장이 

찍힌 허위 회의록이었습니다. 그것이 나 

중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것이 밝혀졌 

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시간에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또 그러한 발언 

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 회의록이었습 

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 그것을 작성하고 거짓으로 보고하 

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그래 

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육위 

원이라는 직책의 앞에다가 그런 학교를 

거쳐서 청주교육청과 도교육청을 거쳐서

교육위원 앞에 그런 허위의 보고서가 올

라寒: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독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왜, 제 혼자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능멸하는 

처사에요, 이것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모든 선생님들에 대한 가짜 

로 도장을 찍어서 만든 거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까?

그것은 엄연한 공적인 거짓말이고, 그 

야말로 우리가 징계의 양형에 따르자면은 

그것은 성실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이 아니겠 

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 

에요, 처벌이 없다는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⑩총무과장 신건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 

다.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⑩ 진옥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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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여기에 왜 답변합니까?

⑩ 총무과장 신건환 

제가 양해를 구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청주교육청 관리국장으 

로서 이 사안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변명사항의 이 

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⑩ 총무과장 신건환 

말씀을 들어보세요.

⑩ 진옥경 위원

아니, 징계톨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 

까?

⑩ 총무과장 신건환 

경고 인사조치 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경고는 이 허위 회의록까지 포함해서입 

니까?

⑯ 총무과장 신건환

지도 • 감독 책임을 물은 사항입니다.

⑩진옥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총무과장님 앉으시죠.

⑩진옥경  위원

어디에다가 지금 그런 거짓말을 답변하 

십니까, 지금.
⑩교육감  이기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주셨 

고, 또 일부 격려 말씀도 주셨습니다.

진 위원님께서도 수천 장에 걸친 우리 

복사울이 우리 진짜 우리 직원들이 밤 새 

워 가면서 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주셔서 정말 저도, 우리 

직원들도 그 말씀을 듣고 피곤이 풀렸으 

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전부 다 정 

말 다른 사림■들이 ■듣는다면 충청북도교육 

청은 맨 사고가 나고 은폐하는 집단으로 

알고 쉽고, 저는 그런 걸 은폐만 하는 사 

람으로 알기 쉬운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칠금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진 

위원님 실제로 만나보셨습니까?

⑩진옥경 위원 
<베 I--

I '■니비

⑩ 교육감 이기용

칠금초등학교 선생 님 만나보셨습니까?

⑩ 진옥경 위원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⑩ 교육감 이기용

그런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인정하 

고 한 가지는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적으 

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생님도 만나보 

시지 않고 단정적으로 그것은 거짓말이었 

다고 단정해서 말씀읊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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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진옥경 위원

경위서가 있습니다.

■ 교육감 이기용

또, 처분이 주의니 뭐 이런 거 약하다 

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진카' 사고 

하나 나면은, 그 선생님도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이라는 것은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입니 

다.

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선생님이 

무슨 징계를 받았다, 우선 사랑하는 가 

족, 자기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며느 

리가 있고, 그 주위에 징계 받았다는 것 

을 알리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어떤 면으 

로 교사로서는 치명타입니다.

또, 먼저 번에 진 위원님이 인사조치를 

하는데 시에서 시로 가는 게 무슨 그것이 

좌•천이냐, 경고성 인사냐는 말씀을 하셨 

는데, 이것은 자기가 아무리 면 단위에서 

시로 오든, 시 단위에서 면 단위로 가든 

원하지 않는 데토 가면 이것은 대단한 좌 

천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은 사실은 그런 사건 

때문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역량이 발탁이 

되는 기회가 늦어진다든지 늦뭐진다든지 

하는 것은 그분들이 평생 교육계에 봉사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큰 타격입니다.

이것이 그 징계를 얼마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 

민、은: 학•，냄플■〇] 우 g| 의 ■목적이고_ ■주체;이만 

은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도  주체입니다 .

이 선생님이 어떠한 지도상  문제가  있 

다고 그래서 퇴출 대상 그런 행위가 아닐 

때에 너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또 

그리고 아까 월 자꾸  은폐니 이러는데, 

우리가  물론 사실규명, 보도 •같은 것은 

정확히 하지만 그것을  널리 안 알리려고 

하는 것은 그 극히 일부 선생님의 비리 

때문에, 비행 때문에 나머지 훌륭하신 선 

생님께 누가 될까봐 그런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떠한 사고를 공정하게 처리 안 한다 

든지 그것을 은폐 • 축소하려고  한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현재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제 의지가  그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의 인격을 그렇게 뭐 이 

런 자리에서 그야말로  정말 여러 가지로 

그 무안하게 만들 의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답변에 참 많은 기대 

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한번의 행정감 

사가 있었고, 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 

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처리결과나  이 

^  :것 H1一 -  乂、 xz± • » * * * *

그것이 곧 지금 우리 이기용 교육감*이

[제:L9JL회-제3차 본 회 의 ]

- 375 -



나 서명범 부교육감 체제의 어떤 지학, 

이런 것들을 드러내 준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허 없습니다, 저

느

오히려 여러 가지로 참 저기할 수 있겠 

지만은 지금은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그리고 교권은 교사 자신이 지키는 것 

이고, 또 일부 부적격 교사들에 대한 처 

벌을 강화하고 이것을 드러낼 때 선량한 

많은 교사님들이 그야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투명한 사 

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아무리 그렇게 강변 

하셔도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그런 처 

사라는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저는 교육자는 더 더군다나 그렇지 않 

습니까?

개인적으로 거짓말 하고 싶은 유혹들도 

있고, 때로는 사적으로 그야말로 가벼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사고 

가 있고 공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거짓말 

을 하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 적발된 것하 

고 같이 처벌돼서야 되겠습니까?

[제191회-제3차 본 회 의 〕

음주운전도 그것이 어떤 사고가 벌어졌 

을 때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것이 아닙니 

다.

그것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있는 일인 

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충주교육청에서 같은 칠금초 

둥학교 문제였던 몇 년 전에 충주,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운행 10부제를 위반해 가지고 그걸 

주의를 여러 사람이 받은 것을 보면서 이 

것은 교육청이 매우 그 선생님들의 견위 

적으로 임하는 그런 단적인 에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법적인 어떤 것들을 위반하 

는 것은 온당*한 일은 아니지1？!은  그것이 

주의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오늘 갈' 

은 칠금초등학교 선생님이 그야말로 아이 

들에게 심하게 하고, 많은 학부모들로부 

터 지탄을 받고 했던 일과 똑같이 주의란 

말입니까.

이것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고 많은 사 

람들이 관심을 가진 그런 사안인데 음주 

운전, 그 경미한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10 

부제 위반에 저기하는 감사 당일 날 갔을 

때 적발된 그야말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 

지도 않은 그 주의와 어떻게 똑같이 주의 

라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저는 교육자적인 어떤 그런 태도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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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것을 위반한 거짓말 한 부분에 대해서 

는 오히려 더 중징계를 내려야 되고, 음 

주운전이나 그야말로 10부제 위반 같은 

경우들은 약한 것들을 내릴지언정 이것이 

우리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 

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⑩ 교육감 이기용

저는 지금 진 위원님이 우리가 시대에 

역행한다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음주운전하고 그거하고 

지금 비교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 음주운전 사전에 측량 

하는 거하고 우리가 선생님 그거하고 어 

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  진옥경 위원

같은 주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⑩ 교육감 이기용

아, 골쎄 처분은, 음주운전은 아예 되! 

있는 거고 우리 선생님의 그 행위는 그것 
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가지 중에 서1 가지는 본인이 자인을 했 

고, 하나는 안 했다고 해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 

리가 학생 징계도 그렇지만 선생님 하나 

징계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볍게 못합니 

다. 그걸 다 참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감 

안해서 이게 징계를 한 것이고, 아까 말

씀드린 것처럼 이 형량이 나타나는 것뿐 

만이 아니라 그분이 그 가족이나 주위나 

진지들에게 미치는 그 타•격이리•는 것은 

주의, 그 음주운전 때 주의 받은 거하고 

는 그 차이가 콥니다. 같은 주의로 볼 수 

는 없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것은 쉬쉬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주의 받은 거 누가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육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교육자의 거 

짓말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다 

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허위어 1 대해 

서도 전허 처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은 부분에 대 

해서, 이것이 교육자가 자기 명예를 자기 

7} 지켜야지 그럼 누가 지켜줍니까.

교육청은 그런 어떤 거짓말 하는 교사 

의 명에까•지도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핀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그렇 

게 부끄러우면은 정직해야 할 순간에 정 

직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응인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어쨌거나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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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건환 
총무과장님 , 에전에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계셨고, 김천호 교육감 계셨을 때도 그랬 

습니다. 충북여중 사안이 있을 때도 그렇 

게 했고요.

교사에게 경고조치 내렸다, 경고조치 

내렸다 하는 그런 답변을 저한테 하시려 

고 일어서셨습니까?

⑩총무과장  신건환 

그게 아닙니다.

답변드 리 겠습니 다.

⑩ 진옥경 위원

아니 제가 여둬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 려고.........

⑩총무과장  신 건환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⑩ 진옥경 위원 

됐습니다.

제가 여기 감사결과 처분서가 있습니 

다.

여기에 교장선생님에 대한 경고 처분의 

이유도 제가 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⑩ 총무과장 신건환 

답변을 안 들으시면 질문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안 들으시려면요. 

⑩ 진옥경 위원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이 거 

짓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

[제191회-제3차 본 회 의 ]

지 않습니까.

⑩ 총무과장 신건환 

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어디 했습니까?

⑩ 총무과장 신건환 

경고 인사조치 했습니다.

⑩진옥경 위원

•  총무과장 신건환 

경고 인사조치 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어디 경고 인사조치입니까?

⑩총무과장  신건환

그리고 한 가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는 충북교육을 걱정하시는■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발전하려는 숭고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똑같은 사인■을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 

와서 간담회 때 사안보고 드렸고, 행정감 

사에서도 말씀드린 이상 그 의 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그렇다면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매년 

누적적으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충북교 

육을 걱정하시고서 발전방안을 논하시려 

고 하는 의도인지 저는 그 의도가 의심스 

럽 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경고 인사조치를 며칠자로 내리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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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  총무과장 신건환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필요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⑩ 진옥경 위원

지금 여기에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교감선생님도 받으셨고, 교장선생님도 

받으셨어요.

⑩ 총무과장 신건환 

골쎄, 그 사안을 작년에 보고드리고 행 

정감사에 다 받은 사항 아닙니까?

⑩ 진옥경 위원

그런데요 골쎄 그 허위, 행정감사 때 

밝혀진 사안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다시 처벌을 내려 

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거짓 회의록에

대해서 그러면은.........

⑩ 총무과장 신건환

기관장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책임을 

다 물은 겁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지 않지요.

거기에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왜 추 

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애김니까?

⑩ 총무과장 신건환 

저희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⑯의장  고규강 

총무과장님 앉으세요.

⑩ 진옥경 위원

계속 제가 '물고늘어지는 것이 아닙니 

다. 사안에 따른 징계, 처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재발된 

다는 겁니다, 저는.

⑩ 교육감 이기용

적절하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죽어간다고 이야 

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공교육이나 이런 것들 

이 . . . , . .

⑩ 교육감 이기용

그런 말씀 그건 사과하세요. 어디다 그 

런 말씀을 하십니까?

즉어가긴 뭐가 어떻게 교육이 죽어갑니 

까?

⑩ 진옥경 위원

공교육이 죽어간다는 말씀을 인정하기 

싫으시죠?

:저는.........

⑩ 교육감 이 기용

어떻게 공교육이 죽어간다고 하십니까, 

교육이 죽어간다고 그러십니까?

⑩진옥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지금.

보세요.

저는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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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의장 고규강 

진 위원님.

#  진옥경 위원

지금 오놀 질의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 

서 적절하게 담■변을 해 주시는 것이 오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질문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옥신각신하기 싫고 일단 지 

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교육청 담당과장은 일선 

학교토 인사조치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징계나 행정처분이 있 

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⑩ 교육감 이기용 

없었습니다.

⑩진옥경  위원

그러면 인사조치도 처벌에 들어갑니까? 

아무런 징계 없이 행정처분 없이 인사 

조치는요.

⑩교육감  이기용 

인사조치도 처분에 들어갑니다.

⑩ 진옥경 위원 

처벌에 들어갑니까?

•  교육감 이기용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을, 그 기준이 무엇입

니까?

처벌인지 아닌지 정기인사 때 그냥 발

령한 것인데.........

⑩ 교육감 이기용 

그것은 책임자인 제가 결정합니다.

⑩ 진옥경 위원

•  교육감 이기용 

인사핀자인 제가 결정해서 합니다.

⑩ 진옥경 위원

아니 결정을 하시는데 그것이 징계의 

어떤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안 

띠고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⑩진옥경 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해서 제가 합니다.

⑩진옥경 위원

아니 교육감이 처분을 내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⑩교육감  이기용 

다른 사람한테 그건 안 알립니다.

⑩ 진옥경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말 

씀이 지요.

⑩ 부교육감 서명범

아니 지금 그러한 경우에, 본인이 희망 

하지 않는 인사를 인사진자가 하시는 것

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데 동네방 

네 소문내고 그렇게 할' 것은 저는 아니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편자가 판단을 해서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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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 

을 해서 인사조치를 시키면 그것도 역시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 근거를 주십시오.

저한테 인사조치.........

⑩교육감  이기용 

근거 없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근거 없습니까?

(침묵》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과 도교육청 업무담당 

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처리하는 과정에 

서의 처분할만한 문제점이 발건되지 않았 

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에 제가 그 저한테 준 그런 

자료와 교육에 보고한 자료가 상이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할만 

한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후에 제가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이 

회의록 뒤에 첨부되고, 서면답변서를 받 

았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로 보낸 것뿐이고, 그 다음에 저기하 

지 않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서면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회 의 록에 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⑩뿌교육감  서명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어키해서 그렇습니까?

그 근거를 대 보십시오.

⑩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그 고대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과 반 

복된 말씀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학 

교 해당 과장하고 담당 장학사를 처분을 

못 내리는 이유는 해당 학교에서 그 폭력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인양 서류가 작 

성돼서 청주교육청에 렸기 때문에 청주교 

육청에서 그것을 1차 교육청에서 진단하 
고 추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작성 

당사자인 학교장에게 지뒤 책임을 울어서 

경고 인사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것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감사 때 적발된 내용은 다른 거예요.

⑩ 총무과장 신건환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⑩진옥경 위원

요지를 모르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지 

금.

⑩ 총무과장 신건환

다시 한번 말씀, 무슨.........

⑩진옥경 위원 

보고내용에 문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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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몇 장입니까?

덕성초등학교 학생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입니다.

이것에 대한 처벌이 안 이루어졌기 때 

문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 

제는.

⑩ 총무과장 신건환

경고조치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⑩진옥경  위원

처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대로 넘 

어갑니까?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 보고내용 몇 장입니까, 총.

⑩ 교육감 이기용

처벌하지 않을 사항을 처벌 안 하는 것 

도 그 일의 처 리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런데 골쎄 근거를 말씀해 주십사 하 

는 겁니다.

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까?

⑩ 교육감 이기용

처벌대상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⑩ 진옥경 위원

거짓말인데 왜 그것이, 거짓으로 교육 

위원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교육부 보고내용과 저한테 보고한 

내응이 달라서 감사 때 지적했는데.........

⑩교육감  이기용

저기 위원님, 보고라고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이 그걸 드렸습니다.

교육부에 보고하고 위원님께 드렸는데 

그 지휘관은 지위 감독 처분해서 인사조 

치 했지 않습니까.

⑩ 진옥경 위원

무엇을 인사처분 하셨습니까'? 누구를 

인사처분 하셨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요,

담당자, 담당자가 저한테 주셨지만은 

이것이 다릅니다, 내용이요.

이것은 허위 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과 똑 

같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부 보고내용은 모두 

총 아마 앞에 거까지 해 가지고 여덟 장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첨부 문건 

으로 해 갖고 석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맨 앞장만. 주셨어요. 

그러면 혹시 두 장이 그냥 누락돼서 저한 

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맨 첫 장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사유서 참조라는 부분을 완전히 삭 

제하고 저한테 그 뒤에 부분도 같이 누락 

했다면 고의적인 허위라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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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에 대 

해서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는지요?

⑩ 부교육감 서명범

아니, 진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다 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⑩ 진옥경 위원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서면답변으로써 

뒤에 첨부하셨습니다.

메일로 보냈고, 오늘도 그 서면답변서 

뒤에 그 첨부 문건을 보면은 메일로 보냈 

다 하는데 메일이 아니라 팩스로 보낸 것 

이 여기 다 표기가 돼 $1고, 시간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얼렁뚱땅, 그때 교 

육감은 모르실거다, 갑작스런 사안이라 

모르실거라고 분명히 대답하시고 추루에 

조사해서 답변해 주겠다고 서면답변으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더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안 하셨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그냥 두루둥실로 그 교장선생님이 뭐 보 

고 지연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 

니에요. 거짓말을 해서 도 교육위원한테 

제출한 것,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⑩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합니다.

⑩ 의장 고규강 

저, 신 과장님.

위원님이 누구한테 답변해 달라고 할 

때 일어나셔.

위원님께서 누구 답변해 달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을 하면 에기룰 하세요.

⑩진옥경 위원

그것이 왜 다릅니까, 두 개가?

교육부 보고내용과" 교육위원한테 보고. 

내용이 다릅니다.

⑩교육국장 박의상

지금 뭐 첨부서류가 빠졌단 말씀입니 

까?

⑩ 진옥경 위원

뒤에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 빠지면 

은 실수로도 누락됐다고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첫 장에, 자세한 것은 뒷 

장에 첨부 문건 참조라고 해 놓고 컷 장 

은 두 장이나 되는데 하나도 주지 않았다 

는 말씀이에요.

⑩부교육감  서명범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교 

육부에 보고한 문건을 제출해 달라, 이렇 

게 요구하셨는데 세 장짜리인데 한 장만 

갔다，그 말씀이십니까?

⑩진옥경 위원

골쎄, 한 장이 왔는데요 맨 첫 장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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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사유서 참조라 

는 문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한 장이 아니라 한 장 이 

상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요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사유서라는 참조, 이 부분이 아예 첫 장 

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에요, 

실수의 누락이. 이것은 고의적인 그야말 

로 조작이라고 봅니다.

⑩ 교육국장 박의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메일로 받으셨습니까? 메일.

⑩ 진옥경 위원

메일 아닙니다, 팩스로 받았습니다.

⑩진옥경 위원

이게요,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부감님께서 더 조사를 해 보겠다 

고 하시고, 결국 여기에 대한 아무런 처 

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질의까지 올 수밖 

에 없는 겁니다.
⑩ 부교육감 서명범

아니 제가 그 당시에 처벌이 있었다 없 

었다가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 

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교육청 

에서 중등 파트에서 위원님께, 저는 설명 

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초등이고요, 그 당시에 본회의장을 나 

서면서 전창동 초등교육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봐라, 이것은 그냥 

그대로 했는데 두 장이 빠졌을 뿐이다, 

이렇게 지나가듯이 한마디 하고 지나갔습 

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서면답변이라고 했을 때 이 

것에 대해서 메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회의록 

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면답변 

으토요,

이것을 누가 교육청 바깥에 가지고 가 

서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뒤에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별 사안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그 지체 사유에 들어 있 

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도 주의처분을 받았 

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6개월을 남기시 

고, 정년 6개월 남기시고 자진 명예퇴직 

하셔 가지고 그냥 물러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청 문 

제 아닙니까?

•  부교육감 서명범

위원님, 그럼 그 자료를 주시면은 지금 

바로 한번 확인을 시켜서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⑩ 진옥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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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복사해 주십시 

오, 저도 이 자료는 한부 밖에 없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진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U 8시 00분 정회》 

(18시 14분 속개)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부교육감 서명범 

부교육감 서명범입니다.

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 

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셔 가지고 그래서 말씀읊 드렸는 

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사유서 참조, 이 

런데 왜 사유서가 안 붙은 가짜 서류를 

렸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 

니다. 맞습니까?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서면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⑩ 부교육감 서명범 

글쎄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진 위원님께

서도 그렇게 말씀 들으셨죠?

뭐냐면, 교육부에서 이 사안이 나와 가 

지고 해당 과에서 개요롤 보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 지체사유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보낼까요 했더니.........

교•육부에서 지체사유리■든가 이런 게 중 

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전국에서 거의 매일 사안 

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은 그 

개요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 사안이 

어떻게 발생을 한 거냐,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보고가 왜 늦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필요 없다 해 

서, 그럼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앞장만, 

그러면 앞장만 보내라 해 가지고 앞장만 

보낸 거고, 그렇게 앞장만 보냈기 때문에 

진 위원님께서 교육부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니까 교육부에 실제 보고 

한 것도 실제 한 장이고, 뒤에 것도 만약 

보냈다면은 그것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해 봐•도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유서 참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거짓으로 해 가지고 진 위원님께 

제출한다면,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사유서 

참조, 얼마든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우리 교 

육청 초등교육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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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것은 진 위원님께 거짓된 자 

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교 

육부에도 앞장만 보냈기 때문에 진 위원 

님께 앞장만 제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⑩ 진옥경 위원 

제 원본 주십시오.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부 보고내용은 어떻게 

된 문건입니까?

제가 맨 나중에 덕성초등학교 상해 사 

건 사건보고 한 장짜리는 저한테 준 거 

고, 나머지 이 네 장은 교육부에서 받은 

겁니다.

⑩ 부교육감 서명범

네 장을 교육부에서 받았다고요?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받겠습니까? 교육부에 간 

문건을요.

교육부를 경유해서 받았습니다, 정확하 

게 말하면은.
교육부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그렇게 부감님이, 그렇게 책임 없이 말 

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⑩부교육감  서명범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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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가 그것을 알고서 우리 진옥 

경 교육위원님께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제가 책임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⑩ 진옥경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⑩ 부교육감 서명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저 

한테 그렇게 보고한 담당 장학사를 불렀 

습니 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진 위원님,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 가져올 때까지 다음 질문해 주십시 

오.

⑩ 진옥경 위원

이것이 정리가 돼야 제가 또 드릴 말씀 

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서대로 지금 저기 

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은 거짓말이 아니라 

고 하는데 거짓말이 아닌 중거를 대실 수 

는 없겠지요.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증거 

를 중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질의에 대한 집행청의 

태도에 너무나 제가 절망합니다.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한 

주꾸의 어퍼한 처벌이나 책임을 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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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 

다.

계속해서 학교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들 
이 이구동성으로 그 은폐와 축소라는 말 

을 쓰는데, 여기에 사안에 따라서 다 인 

정 못한다리*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민:은 

저는 작년 부강초등학교 성추행 사건도 

그 당시에 진행중이었던 사안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코치 말씀이

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은폐 촉소의 

문제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원봉초등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원봉초등학교 교사의 문제에 대해서 제 

가 며칠전에 자료요구블 해서 받았습니 

다.

그랬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언론 

에 보도되면서 그 과정상에 은폐 축소의 

의혹, 그 다음에 얼마전에 또 청주남중학 

교 코치가 학생을 구타해서 허리를 못 쓰 

게 되고 그 6개월 후에 학부모가 구속해 

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구속이 아 

니라 고소를 하면서 해임된 그런 사건의 

과정들, 이런 것에서 전부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의 어떤 직무유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변하셔도 

이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 

는 가장 중요한 단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크고 작을 수는 있고 학교에서 

빈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앞으로는 더 그것 

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태가 되겠 

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정직 

하게 인정하고 그야말로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사들, 그리고 시교육청, 

도교육청까지 전부 절대로 거짓말을 용인 

하지 않는 이런 일벌백계의 어떤 태도,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기 

를 바라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들 

은 전부 그런 학교 사안들에서 공통적으 

로 나오는 그런 문제임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  의장 고규강

진 위원님, 시간이 저기니까 질의를 계 

속하시고 문서토 받으실 수 없습니까?

⑩ 진옥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 문서에 대해 

서는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지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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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기획관리국에서 답변하신 문건 잘 

받았는데요, 제가 또 관련해서 학교 예 • 

결산서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요 지금 이 답변서 

에서 분석을 나름대로 하셨더라구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교육부에서 나온 

어떤 표준안에 못 미치는 어떤 그런 학교 

가 8개의 학교, 총 8개의 학교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9개라는 점 

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학교 명청을 거론하겠습니다.

서원고등학교 영양사, 사서, 옥천고등 

학교 사서보조, 괴산고등학교 사서보조, 

청주여 고 사서, 진천중 사서 보조, 충주여 

중 사서보조, 진천 한천초 사서, 미원초 

사서, 영동 인터넷고등학교 교무보조, 제 

가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서나 사서보조는 365 

일 기준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245일이나 

또 335일이나 이런 형태토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 

제 제기를 하고 나름대토 두엇이 이렇게 

비정규직들을 분노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 

들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추경이나 이런 데서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고요.

그랬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다.

답변에서도 지금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교육부에서 된장안이 내려오고, 기준안입 

니다, 초 • 중등학교 회계 직원 계약관리 

기준안, 이렇게 해서 내려왔고 대다수의 

도내 학교들이 전부 여기에 의거해서 비 

정규직：라 계약을 맺고 있는데, 유독 이 

학교들에서 학교장의 재량핀이 발위가 되 

고 그 다음에 종전보다도 못한 계약조건 

으로 이 비정규직들이 계약읊 마칠 수밖 

에 없는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도교육청이 이야기는, 우리는 예산을 다 

줬고 총액으로 웠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 

서 교장들이 재량원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터치 못한다 하는 그런 답 

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쭉 자료들을 받아 본 

바로는 2005년도, 2006년도 학교별 학교 

운영 기본경비 지원내역을 보면 그 액수 

가 거의 비슷하게 각 비정규직에 대한 인 
건비가 책정이 돼서 일선 학교로 내려간 

것으로 도표화 돼서 저한테 제출됐습니 

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집행되지 않는 것 

은 어쨌든 도교육청이 예산을 내려보냈는 

테 일선 학교에서 재량된을 자의적으로 

발위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예산을 주면서, 

학교 너회들 잘못했다, 왜 가련한 1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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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비정규직의 인건비롤 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그들의 진리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왜 잘못을 지적하시지 않고 마 

음대로 할 수 있다, 재량편이니까 교육위 

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왜 

주시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⑯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안 

은 아마 최대치를 정한 그런 기준안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도 그 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고, 거기 

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 실정 

에 맞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장 책임 하에 

비정규직의 업무량이라든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정형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어떤 구성원이라든 

가 또는 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절차를 걸쳐서 이렇게 학 

교 책임 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 

영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⑩ 진옥경 위원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서원고등학교 사서 문 

제가 문제가 되고 여러 명의 사서 분들이 

교육청을 찾아오셨을 때 저한테 제출하신 

서원고등학교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 내 

역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액 중에 학교운영비 

지원 조정에서 보면 1억 2,522만원이 지 

원 조정된 것으로 저한테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학교예산서를 전부 

다른 학교도 비정규직 현황을 보기 위해 

서 예 • 결산서를 제가 전부 요청을 했습 

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예산서 전에 

2006년도 서원고등학교 학교운영 기본경 

비 지원 내역에서 보면 운영비 조정액이 

1억 4,430만 9,000원으로 다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⑩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지금 그 편성기준이나 모든 것에 대해 

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학교의 재량사업 편성핀 

을 주면서 총액 경비를 줄 때는 학교에서 

교과훨■동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비라든지 

그 시설관리 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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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경비라든지 해서 총 기준 재정 소요률 

따집니다.

기준 재정 소요를 따지고, 초등학교 같 

은 경우는 대체 수입이 없으니까 기준 재 

정 경비대로 주고, 육성회비가 있는 학교 

는 육성회비 수입액을 감안해서 그 차액 

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제적인 것은 학교장 자율로 

편성을 하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

⑩ 진옥경 위원 

그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⑩ 총무과장 신건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진옥경 위 

원님께 고대도 말씀을 여웠지만 이 사항 

이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교육감님 면담에서 이 사항이 충분히 설 

명이 된 사항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보세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상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 항목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해 달라고요.

⑩ 총무과장 신건환 

뭐가 상이합니까?

그 자료가 그러니까.. . . . .

⑩ 진옥경 위원 

제 말씀을 될로 들으십니까.

[제191회-제3 차 본 회 의 ]

질의도 안 듣고 답변하십니까?

⑯ 총무과장 신건환 

아, 화내시지 말고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 다 드리겠다고.........

⑩ 진옥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똑같은 얘 

기를 몇 번씩 해야 됩니까?

⑩ 총무과장 신건환

그 예산 내용은...........

⑩ 진옥경 위원

학교운영지원비 조정액이 처음에 저한 

테 제출한 액수와 그 다음에 예산서를 제 

출하면서 제출한 그 도표와의 표기된 액 

수가 다르다는 겁니다，지금.

⑩ 총무과장 신건환 

골쎄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중 • 고 

등학교 자체 수입이 있는 학교는 당초 책 

정한 거에서 자체 수입을 감해서 저희들 

이 총액 경비로 학교에 내려주고 있는 사 

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 운영비 조정액, 그 조정액이 다르다 

는 겁니다.

⑩ 총무과장 신건환 

골쎄 조정액이 자체 총액 경비를 산출 

하고서 자체 수입이 없는 데는 총액이 내 

려가지만 자체 수입이 있는 데는 자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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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읊 김■하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다는 에깁니다.

⑩ 진옥경 위원

차액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요 저한테 

제출한 차액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문 

건이 다르면서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그러면 다시 실무진에게 확인, 말씀드 

리고 지금 245일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누차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 

고, 그 계약은 쌍방입니다.

계약 상대자가 있는 거고, 과연 그러면 

진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 

기관에서 한 것은 모두가 잘못됬고 진 위 

원님께 의건읊 제출한 사람의 의건을 전 

적으로 수용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것은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대로 실정이 있는

거고.........

⑩ 진옥경 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약자의 편을 들고 싶 

습니다.

⑯ 총무과장 신건환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 당사자는 

학교에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임무 

나 역할을 다 했는지도 판단을 해봐야 할 

것이고, 또 구성원 간에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본인이 승낙을 했 

습니다, 245일로.

⑩진옥경 위원

여기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에서 교특으 

로 내려간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불한 거 

아닙니까?

⑩ 총무과장 신건환

예산을 책정하기는 기준 재정 소요 기 

초자료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12명이 내려온 것

도

⑩ 진옥경 위원

여기 인건비와 퇴직금이 분류돼 가지고 

계까지 해서 항목별로 나옵니다.

⑩ 총무과장 신건환 

골쎄요, 그것은 책정 기준입니다, 집행 

기준이 아니고. 지금 목적경비에는 해당 

이 됩니다.

⑩ 진옥경 위원

책정해서 내려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말씀은 이런 차액이 

나고 학교 현장에 제가 서원고등학교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겼읊 때.........

앉으십시오.

갔을 때 학교에서는 터무니없는 문건이 

라고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쏠 예산은 태부족 

이라는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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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는 이런 책정의 근거, 이런 것 

들이 전허 학교측에는 먹혀들지 않고 그 

렇기 때문에 교육청은 그런 어떤 지도 감 

독을 위한 장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 

서 학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야말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항목에 

의거한 정확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 

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잘 

못을 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⑩총무과장  신건환

그 답변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진 위원 

님께서 용어 해석을 분명히 하!야 될 필요 

성이 있습니다.

기준안하고 집행 기준하고는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기준안 

입니다, 집행 기준이 아닙니다.

용어 해석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 

길 건의 말씀드리고, 지금 고대 말씀드린 

기준안 대로 못된 학교가 9개라고 말씀하 

셨는데 9개가 맞습니다.

한 학교는 충주에 있는 학교는 자체적 

으로 저희들 기준에 없는 학교롤 쓰는 겁 

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책정한 기준 

에 있는 학교만 해서 8개교 해서 한 학교 

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 사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현재 24개교입

니다, 기준안 대로 책정이 안된 것이.

그러면 그 답변드린 대로 구성원의 의 

견과 예산 기준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책정된 사 

항이지 그것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준안이 아니고 집 

행 기준을 내려보낼 것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집행 기준이든 제가 액수의 다과를 말 

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인건비가 . . . . . .

⑩ 총무과장 신건환

그것이 기준안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런데 학교예산서 에서는요 그보다도 

못한 액수들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경비지원 내역으로써 일단 나 

온 것이 학교예산에는 이렇게 적게 반영 

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⑯ 총무과장 신건환

그래서 제가 고대도 외람된 말씀 올렸 

지 않습니까.

기준안하고 집행기준의 차이점은 실제 

로 각론에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박■교에서 우리가 공문서를 

내려보낼 때는 그러한 총액 경비률 산출 

하기 위한 산정기준입니다, 산정기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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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뿐만 아니라 지 

금 24교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양사, 사서, 전산보조, 교무보조, 과 

학보조, 비단 서원고등학교 그 한 사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  진옥경 위원
아니 액수의 다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⑩ 총무과장 신건환 

지금 액수와 관련된 거죠.

245일하고 365일은 보수의 연봉 차이가 

큼니다. 일수률 플였다면 연봉을 줄였다 

는 애기와 동일합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내려간 액수보다도 

더 맙은 액수를 학교에서 부딤'해야 됩니 
까‘?

비정규직 인건비가 도교육청에서 얼마 

가 책정이 돼서 내려갔는데요,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 책정해야 되는 365일 기준 

으로 할 때는 학교 자체 부담이 다른 어 

떤 항목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거냐 말씀 

이 죠.

⑩ 총무과장 신건환

아니 골쎄 예산편성된이 학교장에게 있 

으니까 학교장이 타 경비액에 가감을 해 

서 충분히 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 

다,

⑩ 진옥경 위원

보세요,

지금 제가 그 편성기준안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봤을 때 여러 가 

지 조항들이 쪽 있지만은 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칙에 보면 작년에 그 계약했던 기 

준보다 기준이 오히려 비정규직에게 유리 

하다면 그것을 적용한다리•는 부직까지 들 

어 있을 정도로 비정규직의 어떤 그것들 

을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에서의 문안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365일 하다 

가 올해 245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 

게 제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⑩ 총무과장 신건환

부칙에 나간 사항은 첨부들입니다.

첨부물은 첨부자료로 끝나는 거고, 모 

두 표지 공문에 보면은 교육부에서 이런 

안을 개정해서 송부하오니 시•도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실정에 맞도록 자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대원칙이고, 첨부 

물은 거기 딸려가는 겁니다.

⑩ 진옥경 위원

다른 시 • 도교육청의 상;항을 아십니까? 

⑯ 총무과장 신건환

아니 타 시 • 도교육청하고는.........

이게 자체 실정에 맞도록 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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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 • 도교육청하고는,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민:은 교육인적자원 

부에서 시 • 도교육감에게 주면서 시 • 도 

교육감 자체.........

⑩ 진옥경 위원
교육부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간접 

적으로.

그때 그 기준안에 못미치는 사안이 있 

느냐 하면서 엄청 놀라고, 그런 사안이 

발건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최대한 

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학교재량진 

이니까 우리는 보호 못하겠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답변은 뭐냐 하면 향후에 뭐 

나라에서, 정부에서 비정규직 법안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충분 

히 2007년도나 이런 정도에서 보호될 거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이 위로는 정부 탓 

을 하고, 아래로는 재량핀이라는 이런 명 

목으토써 그 와중에 비정규직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어쨌거나 

저는 이것돌을 그냥 항목별로 전부 말씀 

드리고 질의드리고 싶었지만은 시간도 많 

이 지났고 위원님들의 성화가 빗발을 받 

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차원，그러니 

까 청주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것은 비정규 

직들이 전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에 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달■라, 이런 문안 

을 넣어서 내려보냈습니다.

저는 청주교육청은 매우 모범적으로 지 

금 그것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거의 

되어 있고, 지금 8개, 9개의 시 • 군교육 

청에서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잘 계약된 문건들을 제가 받 

아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몇 개의 학교들을 재량된 

으로 미뤄버릴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 

서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교육청이 타 

시 • 도교육청들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약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조처들을 행정적인 조처 

들을 민'들어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 

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⑩ 총무과장 신건환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대.........

⑩ 진옥경 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무슨 답변을 하 

십니까.

⑩ 의장 고규강

앉으세요, 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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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⑩ 송대헌 위원

예,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  이기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왼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송대헌 위원 

먼저 하시죠.

⑩ 이기수 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하고 답변하느라 

고 위원님들이나 집행청 관계관께서 굉장 

히 수고를 하며 지루할 걸로 생각돼서 간 

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른, 자기 신분에 돤'한 부분을 말씀드 

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요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학부형 

과' 교사 사이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이라는 것은 선생님의 사기 

가 추락했을 경우는 절대 아무리 종은 환 

경이나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해도 효과 

롤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의 사기를 

항시 진작을 시켜줘야 한다는 내용을 저

는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자기 아들을 풀륭하게 가 
르쳐 주는 가장 은혜스러운 분들이 선생 

님인데 그 선생님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 

가 있다든지 하면 건디지 못할 정도로 

압박을 한다든지 하면은 대단히 유감스럽 

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격언에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 Id라는 말이 있습니 다.

매를 아끼다 보면 에를 버린다는 에기 

가 있습니다.

사랑•의 메를, 잘 키우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줬을 때 그것이 감정적으로 그것을 

그 처사를 학부형들이 항의한다고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될 믿고서 학생들을 소 

신껏 지도합니까?

훌륭한 인물 두]에는 반드시 훌륭한 선 

생님이 있고, 열의있는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그와 같은 열의를 가 

지고서 학생을 지도하게 분위기를 만들려 

면 학부모나 집행청에서 선생님들의 사기 

를 진작시켜 주는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억울한 

한 사람이라도 생기지 않게공, 열 명의 

도둑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의 억울한 사 

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 

까. 철저히 조사해서 명명백백히 교편을 

보호해 줘야 하는 데는 교진을 보호해 줘

[제191회-재3차 본 회 의 ]

- 395 -



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 학교에서 일어 

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무엇보다도 정확* 

한 진상을 파악해서 학부모가 잘못 했을 

경우는 학부모한테 항의하고, 선생님이 

물론 질■못했을 경우는 그런 선생님은 퇴 

출 대상은 퇴 출을 시 킨 다든지 이 렇 게 해 

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대통령이 선생님들이 

가장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전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교원 응호와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⑩ 교육감 이기용 

고맙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⑩진옥경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저의 의건을 덧붙여 

말씀드 리 겠습니 다.

저는 교된은 교사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명에와 자기 자 

식들에 대한 어떤 모든 가족들에 대한 그 

야말로 양육힐' 수 있는 왼천이 나오는 그 

런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너무나 당 

연한 일이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야말로 진상조사나

[제191회-제3차 본 회 의 ]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제까지 제가 말 

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편파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교진은 편파적으로 해서 지켜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저는 교사 

하나하나를 매도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교 

사 집단이라고 할 때 이런 집단적인 이기 

주의가 우리나라 교육에 매우 많은 걸림 

돌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 

고，학부모들이 그야말로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정직한 시민의식으로 자기 자녀들을 

떳떳하게 키우려는 자세들을 확립해 나가 

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의장 고규강

다른 위원님.

⑩ 송대헌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만은 이대로 

매듭짓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으테요.

우선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질의에 공교육 내실화 방안과 관 

련이 있기에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공교 

육의 내실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입시제도도 따져봤고요, 그리고 특수목 

적고등학교 쪽에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예술고, 체육고， 외국어고등학교도 있는 

데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육국장님께 좀 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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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리 전국에 있는 외국어에 관심 

을 가지는 것은 강'원도하고 광주가 외국 

어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대단 

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서로 자기 지 

역으로 골어들이고 광주에서도 여 덟 군  

데, 강원도에서도 동이냐 서냐 해 가지고 

유치전이 활발해요.

왜 이렇게 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열을 

올리는가. 물론, 영재교육 차원도 있겠지 

만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봤더니 서울시 

내 외국어고등학교가 대원, 대일, 명덕, 

서울외국어, 이화외고, 한양의고, 6개가 

있습니다.

그 여섯 군데에 2006학년도 외국어고등 

학교 진학현%을 봤더니요 그 여섯 군데 

합쳐서 서울대가 계로, 뭐 낱낱이 어느 

외국어는 얼마라고 안 하고 합쳐서 서울 

대가 203명이에요, 연세대가 585명이에 

요, 고려대가 563명이에요, 이화여대 186 

명이에요，서강대 기타 등등 통계가 있습 

니다.

우리가 학부형들이 바라는 것은 교육적 

인 우리보다도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좋 

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이래서 지금 보도나 신문에서 명문고가 

됐다 해 가지고 심지어 서울에서는 외국 

어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특별 과외도 

있고, 특별 반 편성도 있고 이런 붐들이

조성이 되었어요.

그럼 서울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

다.

부산외고나 경북외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대전외고까지도 아주 학부형들이 선 

호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외국어 

고등학교에 넣을까 하고 고심하는 현상이 

현주소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를 맡기는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떠한가 하고 제가 여러 가 

지 자료를 봤어요.

진학이 전부 이 학교를 대표하는 건 아 

니지만 진학 헌 황으로 봐서 는 매우 부족 

합니다, 우리 도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그렇다면 전국의 외국어고등학교가 다 

명문고로 선호하는 학교인데 왜 우리 도 

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는 그 반열에 끼 

지 않고 여기 자체 분석, 학교의 자체 분 

석에 나온 현왕분석에서도 그런 말을 하 

고 있어요. 성적 우수 학생이 본교 진학 

을 기피한다든가 청주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제고에 노력을 해야 될 필요 

가 있다든가 학력제고를 통한 학교의 이 

미지 제고를 하겠다고 지금 자체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을 선도하고 이끄 

시는 이기용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외국어고등학교의 활성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제W 1회-제3차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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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 • 도는 왜 이렇게 활발하고 선 

호하고 그 학교롤 가기 위해서 갖은, 학 

부형들이, 수요자들이 노력을 하는데 우 

리 청주 외국어고등학교는 왜 진학이나 

또 수요자의 만족도가 많이 미치지 못하 

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실무를 

잘 아시는 교육국장님이 활성화 방안을 

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진옥 

경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 

고, 이기수 위원님도 말씀읊 해 주셨는 

데, 우리 교핀 하면 대단히 중요하죠. 또 

어제 질문에도 모두에 다양화된 사회에서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이 훈재돼 

서 척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많이 가치가 혼돈되어 있어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진 위원님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핀에 대한 많은 열정, 이것이 

둘 다 다 우리 동료 위원들 두 분 다 오 

놀 장시 간 했습니다만은 충북교육을 걱정 

하고 보다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우 

리가 이러한 행정질의도 하고 하니까 아 

마 공방이 더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질의 

도 하고, 그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모두 

가 질의하시는 진 위원님이나 우리 답변 

하시는 집행청 관계들이 우리 충북의 사 
링•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고받은 내용으

무.

[제m 회-재3차 본 회 의 ]

다만, 우리 집행청에서 심사숙고할 부 

분이 있어요.

많은 논의의 초점이 보고에 대해서 이 

게 말하자면 정확치 못하다 하는 쪽의 논 

리와 그렇지 않다, 이런 쪽의 논의가 많 

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 교문삼아 들을 

부분이 있죠.

우리 유명한 황우석 박사가 저질렀던 

그 실험의 결과가 허위로 밝허짐에 따라 

서 엄청난, 국력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 

다.

특히,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는, 

우리가 학생을 가르치니까, 우리가 그렇 

다고 해서 집행청에서 허위 보고를 하고 

거짓을 했다고 하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 

이 아니고 지금 그런 시간에 대해서 너무 

않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들이나 우리 집행청 모두가 공감할 수 있 

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진실된 것이 서로 

보고되고, 서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생산적인 장이 

됐으면 하는 감회를 하나 갖는데,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교진의 문제, 급식의 

문제입니다. 첫머리는 돌팔매질한다는 얘 

기를 내가 했습니다만은 아주 파렴치한 

선생님이 아닌가 했다가 어제 보도에 보 

면은 자기 양심고백에 의해서, 또 교육자 

구나, 좋아요, 어느 거 하나는 진실이겠 

죠.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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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것이 크게 보도되고 서로 어떤 한 

쪽에서는 질시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옹 

호하고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급식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을 걱정하고 지도하 

겠습니까.

아까 모 위원께서는 교사의 된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다 공 

감합니다.

스스로 지키는 것이죠«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만 우리 교원도 신이 아니고 교원 

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활하는 생활 

인이거든요. 세파를 따톨 수 있고, 자기 

처자식도 거느리고 주변사람들한테.......

뭐가 잘못되! 가지고 좌천이나 당하고 

또 정말로 첫머리에 얘기했지만 파렴치한 

사람이라서 퇴출이나 당하면 가족은 누가 

벌어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좀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한다 

면 교육의 문제는 교육적인 원리토 접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어떠한 보도나 어 

떠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사실에 입각해 

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아주 중심체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 

육감님의 견해도 좀 밝허주셨으면 합니 

다.

이상입니다.

⑩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존경하는 송대헌 위원님께서 충분한 자 

료를 수집하시고 해서 소상하게 여러 가 

지 그 여건이랄까 문제점들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원래 특수목 

적고등학교는 애초에 충북에 신설할 때 

그 뜻대로 특수목적을 지향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쪽으로 교육을 해서 사회 진 

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우 

리나라의 대입제도라든지 우리 교육수요 

자 학부모 어머님들의 정서는 오로지 일 

류대학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청주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에 1994년이 

래 보면 그 응시제한을 만들어놨습니다. 

연랍*고사 170점 이상이라야 응시할 수 있 

는 그런 제한을 두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미달이 돼서 스페인어과 20명, 러시아과 

20명 통합 운영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도 마찬가지로 상한선을 더 정했습니다. 

연랍■고사 170점 이상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해서 역시 교과 통합 운영을 했습니다.

중국어, 불어 이것도 미달이 돼서 17 

명, 16명 이런 상%이었고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 96년 3회 때는 연합고사 160점 

으로 낮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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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테도 불구하고 통합 운영마저도 어 

려울 정도로 이렇게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999년에 비교내신제라고 

하는 특목고 학생이 진학을 할 경우에 주 

는 인센티브 제도마저도 폐지되는 바람에 

청주 외국어고등학교의 인지도가, 선호도 

가 매우 낮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 

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만 놓고 본다면 그 이미지 제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서부터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고심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역대 교장선생님들이 

걱정읊 해서 그 지원자격 제한을 둬야 되 

겠다, 우선. 200점, 300점 이하 짜리는 

못 오는, 그것은 선후를 따지고 우선 학 

력제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있는 대원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이런 학교에서들은 소위 일류 명문대학에 

몇백 명씩 넣어서 명문학교로 이제 자리 

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 공식 석 
상에서 드릴 수 있는지는 돌리■도 제가 알 

기로는 그 교과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간판은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지만은 실 

제로는 입시,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 

는 것으토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시위주의 교육만 가지고 되느 

냐.

우선 우수 학생을 유치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청주 외국어의 경우 

에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 

이냐, 이런 쪽이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 

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청주 외국어고등학 

교는 외국어에 편중돼 있는 그런 교육과 

정을 이원화해서 입시위주의 일반계고등 

학교 쪽, 또 정말로 순수 외국어 쪽의 교 

육과정을 짜는 방법, 이런 생각도 해 봤 

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인지 들라도 앞으로 

우리 청주 외국어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서 목적을 살리든 또 정말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일 

반계고등학교로 변형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입시지도률 통해서라도 우선 이미 

지 제고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생 

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신 그 생각에 공 

감을 하면서, 숙의를 해 보고 발전적이고 

또 효과적인 그 방향으로 계획을 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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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저도 질문하면서 대안을 

했던 것을, 대안으로 여러 가지 있겠습니 

다만은 아까 인문계고등학교도 입시방안 

을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외국어고 

둥학교 신입생 전형방법에서 좀 제가, 요 

즘 많이 좋아졌어요. 영어과 같은 것은요 

영어과 같은 것은 첫머리에 정원이 2004 

년 70명에 113명 하던 것이 2005년에는 

정원 60명에 319명이 웅시를 하고요, 지 

원을 하고, 2006년에는 60명 정원에 261 

명이 지원을 했어요. 많이 지원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수한 

아이들의 선발 문제인데 우리 나머지 다 

른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전형 플러 

스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제도를 하는 
데 유독 우리 청주 외국어고등학교만 일 

반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시제도도 유인체제를 강구해 

주시고, 또 교육감께서는 특단의, 좀 활 

성화하려면 재정 지원이라든가 학교의 각 

과가 할 수 있는 원어민부터 교육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특수목적 

고등학교 한 학교 운영하는데 일반계 학 

교의 여러 개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만 

은 더 배전의 에산지원과 또 학교와 우리 

중등장학과 기획팀하고 같이…… .

나 또 이 장학에 대해서도 하나 이게

제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장학지도 하면은 우리 충북에서 컨설팅 

장학이나 초청장학이나 맞춤장학이라는 

참 좋은 내용이 많더라구요.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근사한 장학제도 

를 하고 있어요.

그련데 이제 장학의 궁극의 목적은 제 

일 핵심은 교실수업 개선입니다.

현장의 교실수업 개선이 첫째이지만 요 

즘은 패턴을 바꾸어야 할 맞춤장학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장학지도를 나가 

시기 전에, 학교에서 아마 하고 있을는지 

도 몰라요,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된 

가, 학교에서 외국어 같으면 우리가 어떻 

게 명문학교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는 

가. 또 인문계고등학교 같으면 우리 입시 

제도의 방안에 이런 고심이 있어서. . .. .

그런 주제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그런 

주제에 맞추어서 거기에 적절한 장학관님 

이나 장학사가 학교에 나가서 수업지도는 

물론이고, 컨설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러한 학교의 고민거리를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학교가 제일 고심하는 부 

분을 받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 

학으로 발전해야 되는 ........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재의 문제 

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 

구되는 거냐, 아, 우리 학교에 이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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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꼭 필요합니다 하면은 좀 그런 지원도 

하고, 선생님 배정 관계, 그 과가 여러 

과가 있어요, 러시아부터 일본어, 그러한 

과도 좀 협의하시고 해서 그런 종합적인 
청주 외국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시 

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읊 드립니다.

답변 하시 느 라고 수고하셨어 요.

교육감님, 제가 말미에 했던 거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⑩ 교육감 이기용
오늘 우리 행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좀 

미처 신경쓰지 못한 부분까지 많이 지적 

을 해 주시고, 또 흐트러지려고 하는 그 

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아주 핑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 

을 합니다.

아까 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의 보호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앞 

으로 또 사건 사고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주셨 

는데, 요새 신문지상에 사건 사고가 많이 

나서 아주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문백초등학교는 지금 특별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결정돼 봐야 어떤 얘 

기가 나올 테고, 지금 저어간에 모든 문 

제들이 이제는 학부형님과 선생님 간의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학부모 교육을 강 

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제.........

금년에도 강화할 계획을 세웠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님과의 유대라든지 학 

부모 교육을 강화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 

랬겠지만은 앞으로는 더육 사건이 나면 

은，물론 에방이 가장 중요하지민:은 그것 
을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서토 어떤 사건이 나고 난 다음 

에는 그것이 서로 상생의 계기가 되도록 

제가 내거는 화합이라는 이러한 제 소신 

이 핑장히 지금 관철이 안 되는 것 같아 

서 송구스러운 생각도 갖고, 더 많은 충 

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주시고, 저 

희들은 더 화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 

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송대헌 위원

이상입니다.

⑩ 의장 고규강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나 교육청 관계관께서 30만 우리 충북 학 

생돌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물콩 

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행정 전반 

에 걸쳐 행정질의를 했고 답변을 해 주셨 

습니다.

프랑•스, 36년 간 평준화 교육을 했습니 

다.

오늘 프랑스의 사회는 학교를 졸업하고 

경쟁 상태를 무서워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희를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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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가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계 국가가 독일, 일본도 

평준화 교육에서 우수 인재롤 양성하고 

수월성 교육에 바탕을 둔 경쟁체제의 교 

육으로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도 10년, 20년 후 

에 이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또는 어 

떻게 변할 것인가. 그 시대에 우리 충북 

의 30만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의를 하 

면서 발전해 가는 체계가 이 교육위원회 

와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평준화 문제 때문에 

그 성적을 학교 명칭을 안 쓰고 구하려고 

그랬는데 입수를 못했습니다.

평준화하고 하는 것은 모든 학교의 수 

준이 고르게 돼 있는 상태, 이것을 평준 

화라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평 

준하게 모든 학교에 배정했을 적에 도교 

육청에서 학교별 학력에 대한 것을 모르 

고 있을 적에 어떻게 이것을 장학을 하고 

어떻게 교육행정을 수행하는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중등 했다고 그러’ 

는데 없답니다, 그 자료가.

전체적인 도시와 능촌, 이런 포팔적인 

저기만 나왔는데, 앞으로는 학생이나 도 

교육청이나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 

부모대로 우리는 알' 핀리를 충족시켜주는 

이러한 교육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또, 도교육청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러한 것을 제보해 줌으로써 학교 간에 평 

준화 교육이 뭐 가 잘못윈 거 아니 냐. 수 

준이 다르다면은.

또 학교 간의 경쟁력을 통해서 어떠한 

학력의 질적 제고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대단히 궁금하고, 작 

년도에 성영용 위원님이나 이상일 위원님 

께서.........

지금 6개 시 • 도가 학교성적 플러스 학 

력고사를 봐서 1C松 내지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의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목 

표, 또 학교는 학교와의 경쟁을 통해서 

선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친 

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타 시 • 도 6개 시 • 도 

롤 한번 잘 참작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상일 위원님께서 우리 교직단체와의 교 

섭 협의회에서 분명하게 학교에 교장의 

법적으로 보장된 편한을 침해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제 ■ 회 - 제 3 차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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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이라는 것은 스스로 다스리고 통제 

한다는 개념입니다.

자율에는 매우 교육적으로 중요한 것인 

데 창의력, 21세기는 창의력이 모토가 되 

는데 자율을 렸을 적에 거기에서 상상력 

과 사고력, 이런 게 창조되는 겁니다,

따라서 학교 고유의 된한을 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을 통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것읊 

침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는 행복 

한 학교 매일 찾는데, 모든 인간은 욕구 

충족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떨어졌을 적에 학부형들 여 

기 와 데모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거기에 노력 

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는 것인데, 행 

복한 학교 이렇게 됐지만, 물론 시설이라 

든가 여러 가지 다 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자기가 가 

고 싶은 학교, 이런 곳에 갔을 적에 행복 

한 학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요자에게 선택의 편리, 된리를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저의 

종합적인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겠 

습니다.

아,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진옥경 위원님께서 도교육청에서 주신 

문건하고 교육부에서 얻은 문건이 다르다 

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서면으로 이 

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ᅳ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3》

(■에 실음》

2일 동안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 

게 질문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청에서는 이번 교육행정 

질문 중에 위왼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 

는 사안 등이 충북교육 시책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 

책읊 강구해 주시기률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함께하는 교육•감도 도약하는 충 

북교육을 위해 펼치고 있는 많은 교육사 

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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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룬,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〇 ■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 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 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W  fed S

-  서면답변서(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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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91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 — — —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5월 19일 (금요일》 11시 00분

議 事 B 程  (제■ 회 임시회 제4차 본화의》

1.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附議된 案件

1 .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전부개정  조례 안 (교 육 감  제 출 》

〇 5분 자 유 발 언 (송 대 헌 위 원 》

(U A | 0〇m
•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구명회 혁신복지담■딩•관께서는 교육인적 

자원부 직원 법무규제 담당관 워크숍이 

오놀까지 개최되어 오들 저H차 본회의에 

서도 짐■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틀 받았 

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 관 리 조 례 전 부 개 정 조 례 안

( U 시 02분 》

⑩ 의 장  고규강

의사일정 제1항 충청복도교육비특별회 

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 

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이 제출되 

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이상일 위원장님께서 

는 나오셔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관공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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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상일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일 교육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소관공유재 산관 리 조 례 전부개 정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안은 지난 5월 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 

된 안건으로 5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 

을 거쳐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 

를 개최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 1 쪽에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주요내용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 관련 

법률이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 

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종전의 지방재정법 

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 제 

정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 

관 공유재산: 돤•리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 

게 개정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4조에 
초 . 중 .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 

부와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 

득 • 처분진을 주가하였고, 제5조에 본청 

에 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유재산 심의회 

는 부교육감과" 각 국 * 괴*장을 위원으토

하여 구성하였으며, 지역교육청에 두는 

공유재산심의회는 청주교육청의 경우 교 

육장과 각 국 • 과장으로 기타 지 역교육청 

은 교육장과 각 과장 및 각 업무담당 주 

사, 업무담당 장학사를 각각 위원으로 구 
성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 교육시설의 일시 사 

용 • 수익 허가와 관련한 징수 기준 금액 

과' 징수방법, 감면규정 둥을 정하였고, 

안 제30조에 폐교재산 대부 요율을 현재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에서 1 

천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였으며, 안 제 

34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 

회복지사업 시설 용도로,폐교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에 연간 감액 비율을 연간 대부 

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 

례의 전부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저ᅵ2항의 공유재산심의 

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 제1 

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저12 

항 및 영 저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되어 있으나, 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저13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 재산의 취 

득 • 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 

토 동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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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되면 

서 시행령 저17조 제2항으로 변경되어 잘 

못 표기된 내용으로서 위 제1호 중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까지 

를 삭제하였고, 안 제9조 저13항 제5호 

“소송 등 재산 소유진상 분쟁이 있는 재 

산(현황파악》” 에서 괄호 현황파악 괄호 

닫고의 조문 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티'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 

다.

또한, 집행청에서는 금번 조례안의 장, 

절, 각 조문의 띄어쓰기, 고유명사 사용 

등의 오류 사항 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 

여 수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른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 

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ᅳ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4)

(끝에 실음)

⑩ 의장 고규강

이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서를 들으신 바 

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 

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 소관공유재 산관 리 조례 전부개 정 조례 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 

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위원으 

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질서롤 위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위원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등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헌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⑩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교육 왜 이러는지 참담한 심정입 

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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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그제는 아이들에게 식사지도가 잘못 

되었다 하여 선생님이 학부모와 아이들이 

던지는 돌팔매를 사정없이 맞더니, 오늘 

은 무엇을 그리 잘못하였기에 학부모 앞 

에 무름을 끝고 앉은 선생님.

교육이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래 가지 

고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없습니 

다.

선생님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자긍심을.

선생님이 무억을 숨쉬고 있는지, 명에를.

선생님이 무엇에서 보람을 찾는지, 제 

자의 커가는 모습에.

이것이 모두 헛소리인가요.

부모님!

내 아이 귀엽고 사랑스럽지요.

어떤 아이로 키우려 하십니까.

밝은 미소짓고 고운말 쓰고 에의바르며 

•i - 쏠모있는 당당한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교진이 무너지면 아이도 무너지고 학무 

보도 무너지고 우리의 장래도 무너집니 

다.

이제 테탓 내탓 따질 때가 아닙니다.
교육이 무너지는 저 소리가 들리지 않 

습니까.

위여운 우리 아이의 장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묵묵히 교단읊 지키며 어제도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충북교육이라는 큰 짐을 수레에 싣고 

가파른 산을 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 

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심정으로 

선생님, 교육가족에게 다시 잘해 보자고 

호소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⑩ 의장 고규강 

송대헌 위왼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 》

⑩의장  고규강 

예, 말씀하십시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이 있습니다.” 》

⑩ 의장 고규강 

예, 말씀하세요.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

⑯ 의장 고규강 

예, 말씀하세요.

⑩진옥경 위원

저1 어제 오놀의 느낌을 간략하게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⑩의장  고규강

관련이, 의사진행발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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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옥경 위원 

예, 있습니다.

⑩ 의장 고규강 

예, 말씀하세요.

⑩ 진옥경 위원

2006년도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행정질의 

의 장 안팎은 그야말로 교육현장의 갈등 

이 최고조로 중폭된 자리였습니다.

교육과 반교육이 뒤섞어 우리 고장은 

크나큰 교육갈둥의 고장으로 비치고 있습 

'니다.

교육자 여러분!

적어도 주요한 공무에 관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사안에 관해 거짓을 옹호하지 

마십시다.

된 것과 검은 것을 뒤섞고 옥과 돌의 

가치가 뒤바위어서는 교육의 도시 청주, 

충절의 고장 충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을지언정 아이들 앞에 정직하 

려는 뼈아픈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합니 

다.

학부모 여러분!

오랜 동안 축적된 교육문제들, 화날 때 

도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참된 방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이제 교육구성원 다함께 선량함의 자리 

를 지키기 위해 보다 진실하고 이성적으

로 대응하시자고 간곡히 건의드리고 싶습 

니다.

감사합니다.

⑩의장  고규강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교 

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물는 사태는

교진이 붕괴되는 것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의 교핀이 이렇게 무너지면서도 우 

리 충북교육이 제대토 내실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층북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편위주의는 사라져야 하지 

만 교사의 핀위는 지켜져야 합니다.

빅■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진위를 존중하 

며 교사는 사랑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분 

위기 조성이 진정한 학교 혁신이라고 생 

각합니다.

작금의 참담한 현실을 누구의 탓을 하 

기에 잎：서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용 교육감님!

교사가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교던:에 

설 수 있는 교육헌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도 더욱더 노력해 주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91회-재4차 본 회 의 ]

411 一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 및 제191 언합니다.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 (11 시 17분 폐회》

〇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운,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〇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용, ¥ 교육감 서명범,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 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안성 배,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픽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제191회-제 4 차 본 회 의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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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별첨 u

의 사 일 정 (안)
제 1 9 1 희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희 (임 시 회 )  2006 . 5 . 1 5 . - 5 .  1 9 . ( 5 일 간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5 월 1 5 일 (월 )

11:00

□  개 회 식

[  제 1 차  본 회 의  ]

1. 제 191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회 기 결 정 의  건 

• 회 기 : 2006. 5. 15. ~  5. 19. (5 일 간 )

2. 충 청 북 도 교 육 감  및 관 계 공 무 원  출석  요 구 의  건

3. 중청  북 도 joi육비  특 별 회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리  조례  

전 부 개 정  조 례 안

4.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구 성 의  건

□  산  회

□  소 위 원 회  활 동

〇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제안설  명 

제안설 명

5 월 16일 (화 》
□  소 위 원 회  활 동

〇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본 회 의  

휴  회

5 월 1 7 일 (수 》

! 0 ：00

[  제 2 차  본 회 의  ]

1. 교 육 행 정 에  관 한  질문의  건

5 월 1 8 일 (목 》

10:00

[  제 3 차  본 회 의  ]

1. 교 육 행 정 에  관 한  질문의  건 (집 행 청  답 변 )

5 월 19일 (금 》

11:00

[  제 4 차  본 회 의  ]

1.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전 부 개 정  조 례 안

□  산 회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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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험 2)

의 안 번 호 제 191  -  1 호

의  결

연 월 일

2 0 0 6 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줄

연  월  일
2 0 0 6 년  5 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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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청_도3육비需별회i소관f公재산관리조a a부계정조■〇

제출연월일 : 2006. 5.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〇 공 유 재 산 과  관 련 된  내 용 으 로 「공 유 재 산  및 물 품 관 리 법 」 이 200 6년  

1 월  1 일 시 행 됨 에  따 라  r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희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 를  이 에  맞 게  개 정 하 고 ,

O 그  동 안  조 례  운 영 과 정 에 서  발 생 한  문 제 점 을  개 선 하 여  재 산 관 리 에  

효 율 화 를  기 하 고  자  함

□ 주요내용

가 . 초  • 중  * 고 등 학 교 장  및 직 속 기 관 장 에 게  위 임 하 는  사 무 에  잡 종 재 산 의  

관 리  및 대 부 와  대 장 가 격  2 천 만 원 이 하  재 산 의  취 득  • 처 분 권 을  추 가 함  

(안  제 4 조 )

나 . 충 청 북 도 공 유 재 산 심 의 회  위 원 을  부 교 육 감 과  각  국 • 과 장 으 로  구 성  

하 고 , 지 역 교 육 청  심 의 회  위 원 을  교 육 장 과  각  과 장 (청 주 교 육 청  각  

국 장 )  및 각  업 무 담 당 주 사 , 업 무 담 당  장 학 사 (청 주 교 육 청  각  과 장 )로  

구 성 함 (안  제 5 조 )

다 . 교 육 시 설 의  일 시  사 용 .  수 익 허 가 와  관 련 한  징 수  기 준  금 액 과  징 수  

방 법 , 감 면 규 정  등 을  정 함 (안  제 22조 )

□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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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폐 교 재 산  대 부 요 율 을  현 재  재 산 평 정 가 격 의  1 천 분 의  3 0 이 상 에 서  1 

천 분 의  1 0 이 상 으 로  인 하 함 (안  제 3 0 조 )

마 .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제 2 조 에  의 한  사 회 복 지 사 업 시 설  용 도 로  폐 jiL재 산  

을  대 부  하 는  경 우 의  연 간  감 액  비 율 을  안  제 30조 제 6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연 간 대 부 료 의  1 천 분 의  700을  초 과 하 지  아 니 하 는  범 위  안 에 서  

정 함 (안  제 34조 )

□ 개정조례안 : 붙임

□ 참고사항

〇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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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전 부 개 정  조 례  안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전 부 를  다 음 과  같이 개정 한다 .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 적 )  이 조 례 는  충 청 북 도 (이 하 “ 도 ” 라 한 다 )의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 관  공 

유 재 산 (이 하 “ 공 유 재 산 ” 이 라  한 다 ) 보 존  및 관 리 업 무 의  체 계 화 와  능 률 화 를  기 

하 고  지 방 교 육 재 정 의  건 전 한  발전에  기 여 하 기  위 하여  필 요 한  사 항 을  규 정 함  

을  목 적 으 로  한 다 .

제 2 조 (정 의 )  이 조 례 에 서  사 용 하 는  용 어 의  정 의 는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1. 본청  : r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 제20조의  규 정 에  의 하 여  도에  두 는  

교 육 감 과  그  보 조 기 관  및 교 육 위 원 회 의  의 사 국 장 을  말 한 다 .

2. 제 1관서  : 본 청 의  소 속 교 육 기 관 (고 등 학 교 , 고 등 기 술 학 교 , 특 수 학 교 와  이에 

준 하 는  각 종 학 교  및 교 육 행 정 기 관 ，교 육 연 구 기 관 , 교 육 연 수  • 수 련 기 관 ，도 

서 관 과  교 직 원  • 학 생 복 지 후 생 기 관  등 을  말한디、 이하  같 다 )중  교 육 청 과  

제 2 관 서 를  제 외 한  기 관 을  말 한 다 .

3. 교 육 청  :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 제36조의 규정에  의 한  하 급 교 육 행  

정 기 관 인  교 육 청 을  말 한 다 .

4. 제 2관서  : 교 육 청 의  소 속  교 육 기 관 (초 등 학 교 ，중 학 교 , 기 술 학 교 ，공 민 학 교 ， 

고 등 공 민 학 교 ，유 치 원 과  이에 준 하 는  각 종 학 교  및 교 육 행 정 기 관 ，교 육 연 구  

기 관 ， 교 육 연 수 •  수 련 기 관 ，도 서 관 ， 교 직 원  • 학 생 복 지 후 생 기 관  등 을  말한  

다. 이 하  같 다 )을  말 한 다 .

5. 관 서 의  장  : 제 1관 서 와  제 2관 서의  장 을  말 한 다 .

제 3조 (관 리 책 임 과  사 무 의  위 임 》 ①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이 하  "교 육 감 "이 라  한디-)은  

당해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에  1속 하 는  공 유 재 산 을  효 율 적 으 로  관 리 하 여 야  한다 .

② 교 육 감 은  그에  속 하 는  공 유 재 산 에  관 한  사 무 를  종 괄 하 되  제 1관 서 에  속 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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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유 재 산 에  관 한  사 무 는  당해  관서의  장 에 게 ，교 육 청 과  제 2 관 서에  속 하 는  공 

유 재 산 에  관 한  사 무 는  당해  교 육 장 에 게  위 임 한 다 .

③  교육 장 은  제2 항의 규 정에  의 하 여  위임 받은  사 무 중  제 2관 서 에  속 하 는  공유  

재 산 에  관 한  사 무 를  당해  관 서의  장 에 게  위 임 한 다 .

④  교육 감 과  교 육 장 은  제 2 항  및 제3 항의 규 정 에  의 한  위 임 사 무 를  처 리 하 게  하 

기 위 하 여  소 속 공 무 원  중 에 서  재 산 관 리 공 무 원 을  지 정 할  수  있으며  소 속  기관  

에 설 치 된  관 직 을  지 정 함 으 로 써  이에 갈 음 할  수  있다 .

제4조 (위임사무) ① 교 육 감 이  제3조 제 2 항의 규 정에  의 하 여  교 육 장  및 관서의  

장 에 게  위 임 하 는  사 무 는  다 음 과  같다 .

1. 제 1관 서 의  장 에 게  위 임 하 는  사 무

가 . 당해  관서에  속 하 는  행 정 재 산  • 보 존 재 산 의  관리  및 사 용  • 수 익 허 가  

나 . 당해  관 서 에  속 하 는  잡 종 재 산 의  관리  및 대부

다. 공 유 재 산 심 의 회 의  심 의 가  생 략 되 는  재산의  취 늑  • 처 분  * 용 도 변 경  또는  

용  도  폐 지

2. 교 육 장 에  게 위 임 하 는  사 무

가 . 교 육 청 과  저12관서에  속 하 는  공 유 재 산 의  취득  

나 . 교 육 청 과  제2 관 서에  속 하 는  행 정 재 산  • 보 존 재 산 의  용 도 변 경  • 폐지 

다 . 교 육 청 과  제 2관 서에  속 하 는  잡 종 재 산 의  매 각 ，교 환 ，양 여 ，대 부 ，사권의  

설정  및 법 령 이 나  조 례에  의 한  현 물 줄 자  

라, 교 육 청 의  행 정 재 산  • 보 존 재 산 의  관 리 와  사 용  • 수 익 허 가  

마. 교 육 청 과  제2 관서의  공 유 재 산 에  관 한  사 무 의  지 도  • 감독

3. 교 육 장 이  제2 관서의  장에게  위 임 하 는  사 무

가. 당해  관서에  속 하 는  행 정 재 산  • 보 존 재 산 의  관리 및 사 용  • 수 익 허 가  

나 . 당해  관서에  속 하 는  잡 종 재 산 의  관리 및 대 부 (폐 교 재 산 의  대 부 는  제 외 ) 

디-. 공 유 재 산 심 의 회 의  심 의 가  생 략 되 는  재산의  취득  • 처 분  * 용 도 변 경  또는  

용 도  폐 지

② 제 1항  규정의  위 임 에  관 한  사 무 처 리  절 차 는  규 칙 으 로  정 한 다 .

제5 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 유 재 산  및 물 품 관 리 법 」 (이 하 “ 법 ” 이라  

한디-) 제 16조의  규 정 에  의 한  본 청 과  제 1관 서 에  속 하 는  공 유 재 산 의  취 득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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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처 분 에  관 하 여  교 육 감 의  자 문 에  응 하기  위 하 여  본 청 에  다 음 과  같이  중 

청 북 도 교 육 청  공 유 재 산 심  의 회 (이 하  “ 심 의 회 ” 라 한 다 )를  둔 다 .

1. 심 의 회 의  위 원 은  부 교 육 감 과  각  국 • 과 장 (과 장 급  이 상  담 당 관  포 함 )을  당 

연직  위 원 으 로  하여  구 성 한 다 .

2. 심 의 회 의  위 원 장 은  부 교 육 감 이  되 고  부 위 원 장 은  기 획 관 리 국 장 이  된 다 .

3. 심 의 회 는  간 사 를  두되  간 사 는  학 교 운 영 지 원 과  세 입 관 재 담 당 사 무 관 이  되고  

위 원 장 의  명을  받 아  심의회  사 무 를  처 리 한 다 .

②  위원 장 은  심 의 회 를  소 집 하 며  그  의 장 이  된 다 . 다 만 , 위 원 장 이  부 득 이 한  사  

유 로  직 무 룰  수 행  할  수  없는  때 에 는  부 위 원 장 이  그  직 무 를  대 행 한 다 .

③  심의 회 는  재 적 위 원  과 반 수 의  출 석 으 로  개 회 하 고  출 석 위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한 다 .

④  교육 청 에 서 는  그에  속 하 는  공 유 재 산 의  취 득 ，관리 및 처분에  관 하 여  교 육 장  

의 자 문 에  응 하 기  위하여  다 음 과  같이  공 유 재 산 심 의 회 를  둔 다 .

1. 심 의 회 의  위 원 은  교 육 장 과  각 과 장 (단 ，청 주 교 육 청 은  각  국 장 ) 및 각  업무  

담 당 주 사 ，각  업 무 담 당  장 학 사 (단 ，청 주 교 육 청 은  각  과 장 )를  당연직  위 원 으 로  

하여  구 성 한 다 .

2. 심 의 회 의  위 원 장 은  교 육 장 이  되 고  부 위 원 장 은  관 리 과 장 (단 ，청 주 교 육 청 은  관 

리 국 장 )이  된다 .

3. 심 의 회 는  간 사 를  두되 간 사 는  관 리 과  재산업무  담 당 주 사 (단 , 청 주 교 육 청 은  재 

무 과  재 산 업 무  담 당 주 사 )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 무 를  처리한다,

4. 기 타  심 의 회 의  운영에  관 한  사 항 은  저12항  및 제3항의 규 정 을  준 용 한 다 .

제 6 조 (공 유 재 산 심 의 회 의  업 무 )  ① 공 유 재 산 심 의 희 의  심 의 사 항 은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1* 공 유 재 산 의  취 득  • 처분에  관한  사 항

2 .  『공 유 재 산  및 물 품 관 리 법  시 행 령 j (이 하 “ 영” 이 라  한 다 ) 제3조의  규 정 에  의 

한 “ 공 정 이  50퍼 센 트  이상  된 건물  기 타  시 설 물 ” 의 확 정 사 항

3. 행정 • 보 존 재 산 으 로 서  그 목적  외에  사 용 하 고  있는  재 산의  용 도 변 경  또 

는  용 도 폐 지 에  관 한  사 항

4. 잡 종 재 산 의  용 도 변 경

5. 기 타  공 유 재 산 에  관 하여  재 산 관 리 관 이  중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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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1항의  심 의 사 항  중 다 음  각 호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공유  

재 산 심 의 회 의  심 의 를  생 략 할  수  있디-.

1 .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 제 15조 의 3제2항  및 영 제 7조 제 2항의 규 정 에  해 당 하  

는  재산의  쥐 득  • 처분

2 .  「건 축 법 j  제 4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 한  최 소  분 할 면 적 에  미 달 하 는  토지

3. 대 장 가 액  2천 만 원 이 하 의  재산  취 득  • 처 분

4. 다 음  각 목 의  행 정 재 산  * 보 존 재 산 에  대 한  용 도 변 경  또 는  용 도 폐 지

가 . 시의  동 지 역 에  소 재 하 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 는  대 장 가 액  

2천 만 원 이 하 의  재산

나 . 시 • 군의  읍  • 면 지 역 에  소 재 하 고  있는  990제 곱 미 터  이 하의  토지  또는  

대 장 가 액  2천 만 원 이 하 의  재산

제7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 산 관 리 관 은  영 제49조 제 1항에  의 하 여  공 유 재 산 의  

취 득 ，관리  및 처 분 에  대한  사 항 이  기 록 된  공 유 재 산 의  대 장 을  작 성 하 여  관리 
하 여 야  하 며 ，그  서 식 과  작 성 방 법 은  규 칙 으 로  정 한 다 .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영 계52조의  규 정 에  의하여  공 유 재 산 의  증 감  및 

현 재 액  보 고 서 의  서 식 에  관하여  필 요 한  사 항 은  규 칙 으 로  정 한 다 .

제9조(실태조사) ① 재 산 관 리 관 은  법 제 44조 제 2항의  규 정 에  의거  공 유 재 산 에  

대 하 여  매년  1회 이 상  공 유 재 산 실 태 조 사 를  실 시 하 여  공 유 재 산 관 리  운 영 에  만 

전 을  기 하 여 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 정 에  의하여  공 유 재 산 에  대 한  실 태 조 사 를  하 는  경 우 에 는  다음  

각 호  사 항 을  조 사 하 여 야  한다,

1. 공 유 재 산 의  관 리 상 태

2. 사 용  • 대 부 료  수 납 여 부

3. 전대  또 는  권 리 처 분  여부

4. 허 가  또 는  계약의  목 적 대 로  사 용 하 고  있 는 지 의  여부

5. 원 상 변 경  여부

6. 무 허 가 건 물  등 영 구 시 설 물  설 치 여 부

7. 기 타  필 요 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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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 
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끼 유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집단화》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 
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산의 보존》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롤 가져 올 수 있는 재산 
은 이를 계속 보존 •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 *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 
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중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 
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

제1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 
획의 변동6]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주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 
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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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 여 야  한디、 다 

만，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 담 부 서 와  협 의 하 여 야  한다.

제W 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 는  재산의 취 득 관리) ①공유재 산 관 리  
계획에  의하지  아 니 하 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 행 하 는  사 업 (도 로 , 하 

천 등 )으 로  취 득 (보 상 취 득 )하 여 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 관 리 관  

은 사전에  총 괄  재 산 관 리 관 과  협 의 하 여 야  한다.

②  재산 관 리 관 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 

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괄 재 산 관 리 관 에 게  이룰 

통 보 하 여 야  한다 .

③  재산 관 리 관 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 리 하 여 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의  작 

성 방 법 은  규 칙 으 로  정한다 .

제16조 (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 으 로  할 목 적 으 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 

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제 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 유 재 산 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 부 채 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 가 대 상  재산은  기 부 채 납  된 건물 

등 시 설 물 과  그 부속 토 지 에  한한다 .

② 제 1항에서  규 정 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 

요한  인근 토 지 가  포 함 되 어 야  한다.

제18조 (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 상 사 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 

정에 의하되  그 기산 일 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 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 

은 실제 사 용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3 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  • 보존재산의  

유지 • 보 수 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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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 정 재 산  • 보 존 재 산 을  사 용 허 가  하 고 자  하 
는 때에는  사 용 목 적 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 

무런  연 고 권 도  주 장 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 여 야  한다- 
② 행 정 재 산 • 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 는  경 우 에 는  이를 

사용  • 수 익 허 가  하 여 서 는  아니 된다 .

J .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 리 하 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 조 와  형질을  변 경 하 거 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 (사용 • 수익허가》 행 정 재 산  • 보 존 재 산 을  사용  • 수 익 허 가  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 을  명 시 하 여 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 용 기 간

3. 사 용 료

4. 사 용 료  납부방법

5. 사 용  * 수 익 허 가  재산의  보 존 의 무

6. 사 용  • 수 익 허 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기타  재산관리관이  필 요 한  사항

제22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익허가》①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 . 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 수 익 허 가 률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 설 사 용 료 (이 하  이조에서  “ 사 용 료 ” 라 한다) 

를 납 부 하 여 야  한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 용  • 수 익 허 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 

요 경 비 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  • 지 방 자 치 단 체  • 산업체  • 국 가 인 증  시 험 기 관  등에서 연 수 ，시험 등의 

목 적 으로  전 체 시설을  사 용 하 는  경 우에 는 제2항에서 정한  사 용 료 를  고 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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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관 리 관 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디-.

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 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 용 료 를  고려하여  재산 

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 항의 규정에  불 구 하 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사 

용 료 를  감 면 할  수 있다.

1. 국 가 •  지 방 자 치 단 체  및 중 청 북 도 교 육 청 과  산하  각 급 기 관 (교 육 행 정 기 관 을  

포 함 한 다 )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 용 하 고 자  하
t一 -方3 。
TT

2. 지 역 주 민 들 이  생 활 체 육 활 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 전 한  목 적 으 로  일시 사 
용 하 는  경우로써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기 납 부 한  사 용 료 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다 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 용 허 가 를  받은  자 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 용 을  취소  또는  연기 
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〇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2. 천 재 지 변  등의 사 유 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한다 .

3. 교육 시 설 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 용 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 용 료 를  반환한다 .

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 용 •  수익을  허가받은  자 (이 하  이조에서  “ 허 가 받 은  자 ” 

라 한 다 》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 용 자 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훼손，멸실하 였 을  경우에는  

허 가 받 은  자 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 용 자 의  부 주 의 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 여 는  허 
가 받 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 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3조 (사 용  • 수 익 허 가 부 의  비 치 》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 • 보존재산의  사 
용 . 수익 허 가 부 를  비 치 하 고  기록  . 보존하 여 야  하 며 ，이는 전 산 자 료 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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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행정 • 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 산 관 리 관 이  법 제27조 제 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행정 • 보 존 재 산 을  위 탁 하 는  때에는  영 제 12조 제 2항과  제3 항 ，저m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용 •  수익허가의  대 상 범 위 와  허 가 기 간  및 연간사  

용료  •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 함 하 여 야  한다.

②  재산관리  관은  제 1항의 규정 에 의 하여 행 정 • 보 존 재 산 을  위 탁 받 은  수 탁 자 가  

영업 수 익 을  목 적 으 로  직접  사 용 하 거 나  제3자가  전대 사 용 하 는  행정 • 보존재 

산에 대 하 여 는  위 탁 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 용 료 를  부과  * 

징 수 하 여 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 보 존 재 산 을  위 탁 받 은  수 탁 자 가  사 용  • 수익허 

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 용 료 를  납 부 하 고 ，제3자에게  전 대 하 는  때에는  수탁  

자 가  정하는  일정한  사 용 료 와  관 리 비 용 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 과  • 징 수 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 탁 자 가  징수한  사 용 료 와  관 리 비 는  수탁자의  수 입 으 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 

자 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 요 되 는  경비로  사용 하 게  할 수 있다. 

③ 일 반 경 쟁  입찰에 의하여  수 탁 자 를  결 정 하 는  경 우 에 는  법 제27조 제 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 • 보존 재 산 의  효율적  관리 등 

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디-.

⑥ 제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 가 하 는  시 설 보 수 는  

교육감이  직접 시 행 한 다 .

제然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사용료의  요 율 ，일 시 사 용 허 가 ，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 용 수 익 허 가 에  대한  사 항 은  제26조 내지 제37조의 규 정 을  준용한다 .

제4장 잡종재산  

제 1 절 대부

제26조 (연고권 배제》잡 종 재 산 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 고 권 을  인정하지  않는 다 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 리 주 장 을  배 제 하 여 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 부 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 

용하지  아 니 하 거 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 산 가 치 가  감 소 되 었 다 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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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 하 여 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 부 계 약 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 요 한  조 치 를  취 하 여 야  한다.

②  국가 기 관  또는  다른  지 방 자 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 지 라 도  공공 

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 체 수 익 을  위하여  사용 하 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 수 하 거 나  제 1항의 조치를  취 하 여 야  한다.

③  국가 기 관 이 나  다른  지 방 자 치 단 체 에 서  무 단 점 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 

시설  등 으 로  인하여  사 실 상  환 수 가  불 가 능 하 다 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 가 기 관  

및 당해 지 방 자 치 단 체 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 수 하 거 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  

야 한다 .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영 제9조 제 4호 ，제23조, 제29조 제 1항 제 7호 ，제 

30조 ，제32조 제 3항，제35조 제 2항, 제38조 제 1항 제 25호, 제39조 제 2항제5호 및 동 

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 투 자 기 업 의  범 위 는 「외 국 인 투 자 촉 진 법 」 을 준 

용 한다 .

제期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인투자기업  또 는 「외 국 인 투 자 촉 진 법 」 제2조 제 1항제6의2호에 의한  외 국 인 투 자  

환 경 개 선 시 설 운 영 자 (이 하 “ 외국인  투자기업  등 ” 이라한다)에  대부 * 매각이 가 

능한  공 유 재 산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 제38조 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 치 단 체 가  국 가 산 업 단 지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 유 재 산

2. r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  

업단지, 도 시 첨 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  「산 업 집 적 활 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 파 트 형 공 장 으 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외 국 인 투 자 촉 진 법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지정한  외 

국 인 투 자 지 역 의  공 유 재 산

5.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조 성 하 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 유 재 산

6. 제 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외국인  투자유치  

에 필 요 하 다 고  인정하는  공 유 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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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 (대 부 료 의  요 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 율 은  이 조례 

에서 별도로  규 정 하 고  있는 경우를  제 외 하 고  당해 재 산 평 정 가 격 의  1천분의 

50이 상 으 로  하 며 ，공유림 등을  광 업 •채 석 을  목 적 으 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 광 물  가격과  지 형 변 경 으 로  인하여 장래 산 림 으 로  이용하지  못 하 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 수 한 다 .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 율 은  당해 재 산 평 정 가 격 의  1천분의 

40이 상 으 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 요 하 거 나  공무원의  후 생 복 지 를  목 적 으 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 율 은  당해 재 산 평 정 가 격 의  1천분의  

25이상 으 로  한다 .

1. 공 용 •공 공 용 으 로 의  사 용 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 업 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 목 적 ,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 요 하 다 고  인정 
하여 사 용 되 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 하 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 인 을  받아  사  

용 되 는  재산

5. 주거용  건 물 ( n건 축 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준 공 인 가 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율은  연 1천분  

의 25이상으로  한다. 다 만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 제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 으 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 율 은  당해 재 산 평 정 가 격 의  1천분의 

10이 상 으 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 적 으 로  사 용 하 도 록  하는  경우

2. 목죽을  위한  목적으로  사 용 하 는  경우

3. r교 육 기 본 법 」 제11조에 의거 도가  설립 * 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  
으로  사 용 하 는  경 우

4. 영 제29조 제 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이  사 업 목 적 상  필요 

하여 공유재 산 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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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 조 치 법 」 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 

업 전 용 단 지 ，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 업 전 용 단 지 의  개 발 사 업 시 행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 부 하 는  경우

6. 지 방 자 치 단 체 가  벤처기업  창 업 지 원 을  위하여 설치한  공 유 재 산 을  벤처기업 

창 업 자  또는  지원관련  개 인 •단 체 •법 인 •기 관 에 서  사 용 하 는  경우

7 .  「수 도 권 정 비 계 획 법  시 행 령 」 제3조 제 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 제 1항 제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8. 종업원  50명이상을  고 용 하 거 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 

서 조 달 하 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 축 하 는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 구 하 고 ,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 율 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 하 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  

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폐교재산의  활 용 촉 진 을  위한  특별법  시 행 령 」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 부 요 율 은  당해 폐 교 재 산 평 정 가 격 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31조(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공유재산인  토지의 공 

중과  지 하 부 분 만 을  사 용 하 는  경우의 대부료  산 정 은 「공 익 사 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 행 규 칙 」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

제32조(토석채취료  등》① 제 3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토 석 채 취 를  목적으로  대 

부 또는  사 용 허 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 석 채 취 료 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 

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 석 시 가 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 래 시 가 를  말한다 . 다 만 ，시 가 적 용 은  생산량  중에서  용 도 별 로  생산비율이  가 

장 큰 규 격 을  기 준 으 로  한다.

③  제2 항의 토 석 가 격 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 
를 작 성 하 여 야  한다 .

④  제3 항의 가 격 평 정 조 서 에 는  평정의  근 거 가  되는  감정평가 기 관 의  감 정 평 가 서 ，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 래 시 가 조 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 

고가  될 서 류 를  첨 부 하 여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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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 1항의 규정에  불 구 하 고  교 육 감 은  토석의  종 류 별 ，용도별  생 산 비 등 을  고려 

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 되 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 석 채 취 료 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3 조 (건 물 대 부 료  산 출 기 준 》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 산 평 가 액 은  건물평가액  및 부 지 평 가 액 을  합산하여  결 정 한 다 .

②  제1항의 부 지 평 가 액 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 용 자 가  전용으로  

사 용 하 는  토 지 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 다만, 경계가  불 명 확 하 여  전용면적  산출  

이 불 가 한  경 우 에 는 「건 축 법 」 에 의한  현재의 건 폐 율 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 

한 부 지 면 적 을  산 출 (이 하  같 다 》하여 평 가 하 여 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 액 은  건 물 평 가 액 과  다음  

각호의  금 액 을  합 산 한  금 액 으 로  한다.

1. 지 상  2 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 증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7K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증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 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 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 하 3 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증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 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 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 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 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 가 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  

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 용 하 는  면적에 다른  사 람 과  공 용 으 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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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면 적 을  합하여 산 줄 하 여 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 용 하 는  면적은  다 

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 센 트 를  적용한다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 

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  

하는 자늘이 전용으로  사용하  

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 산 관 리 관 이  대부건물의  특 수 한  사 정 으 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 합 리 하 다 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 용 면 적 을  산 출 할  

수 있다 . 이 경우  불 합 리 하 다 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 체 적 인  증 빙 서 류 와  

공용면적  산 출 기 준 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 하 여 야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 국 인 투 자 촉 진 법 」 제 13조 제 8 항 및 

영 제3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에  공 유 재 산 을  대부  또는  사 

용 •수 익 허 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 용 료  (이 하  이 조에서  "대 부 료  등"이  

라 한다)의  감 면 율 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 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 「외 국 인 투 자 촉 진 법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  

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 반 하 는  사업으로서  

외 국 인 투 자 금 액 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 인 투 자 금 액 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 하 는  사업으로서  국 내 부 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으 로 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 출 하 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 

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r 산 업 집 적 활 성 화  및 공장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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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에 관 한  법 률 」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 센 트  감면 

할 수 있다.

가. 외 국 인 투 자 금 액 이  미화 1천 만 달 러 이 상  2천만달러 미 만 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9 ) 퍼센트  이상을  수줄하는  사업으로서  국 내 부 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으 로 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 줄 하 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 

으로  이전 하 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 업 으 로 서 「산 업 집 적 활 성 화  및 공장  

설 립 에 관 한  법 률 」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 센 트  감면 

할 수  있다.

가. 외 국 인 투 자 금 액 이  미화  5 백만  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 내 부 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으 로 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 만 을  수 

출 하 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도 지역 안 

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 업 으 로 서 「산 업 집 적 활 성 화  및 공장  

설 립 에 관 한  법 률 」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9조 제 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 용 촉 진 을  위한  특별법  시 행 령 」제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 

부료의  연간  감 액 비 율 은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 니 하 여 야  한다,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① 전 세 금 은  충 청 북 도 교 육  

비특 별 회 계 금 고 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 금 이 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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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간  사 용 료  •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 으 로  산출  

한다.

②  전세 금 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 리 하 여 야  하고  사 용  • 수 익 허 가 ，대부 

기간이  만 료 되 거 나  중도에 취 소 •  해지한  때에는  전 세 금 을  반 환 하 여 야  한다. 

다만, 사 용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 책 사 유 로  인한  중도  취소  • 해지의  경우에 

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 자 손 실 액 을  감한  금 액 을  반 환 한 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 납 과  보관  및 반 환 절 차 는 「충 청 북 도 교 육  

비특별회계  재 무 회 계 규 칙 」 을 준용할  수 있다.

제 36조 (대 부 료  등에  관 한  특 례 ) 영 제 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사 용  • 수 익 허 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 용 료  또는  대 부 료 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 가 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 정 하 는  감 액 율 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지 목 상 전，답을  경 작용으로  사용  • 대부하는  경 우 : 100분의 50

2. 생산  • 연구시설  및 주 거 시 설 (거 주 용 으 로 만  사용되며  건물  소 유 주 와  거주 

자 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 다 )로  사용  • 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제 37조 (대 부 료  등의  납 기 》 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 부 기 간 은  대부 또는  사 용 •수 익 허 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 용 개 시 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 과 하 는  경 우 에 는  60일까지 
로 하 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 당 하 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 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 요 하 다 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 용 료  및 앞으로  부 과 할  대부료  또 

는 사용료의  납부 기 간 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디-.

제 38조 (대 부 정 리 부 의  비 치 》① 재 산 관 리 관 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 부 를  비 
치 하 여 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정 리 부 에 는  다음  각호의 사 항 을  명 기 하 여 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 황 (대 장 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 부 계 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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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 요 한  사항

제39조 (대부계약서) 대 부 계 약 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 부 계 약 서 를  작성 보 

관 함 으 로 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 하 여 야  한다.

제2절 매각

제4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의 매 각 대 금 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 

률 붙여 분 할 납 부 하 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국가  또는  다른  지 방 단 체 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 용 할  재산을  매 

각하는  때

2 .  「도시 및 주 거 환 경 정 비 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 환 경 개 선 사 업  및 주 

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 지 사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 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 용 되 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 행 인 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 제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수 급 자 •영 세 농 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지 방 자 치 단 체 가  건 립 한  아 파 트 ，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 지 를  국가보훈 처 장 이  지정하는  국 가 유 공 자 에 게  매각하는  

경 우 에 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 

의 기 간 으 로  분 할 납 부 하 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 금 을  5년이내의  기간으  

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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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38조 제 1항제6호，저1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 간 동 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 

유 •사 용 할  목 적 으 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 부 기 간 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 익 사 업 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 기 가  곤 란 하 다 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  「산 업 집 적 활 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형 공 장 용 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 

단 지 개 발 사 업 용 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 별 조 치 법 」 제14조의 규 

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조 성 한  농공단지,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 업 시 행 자  

에게 매 각 하 는  경우

④  영 제39조 제 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인 투 자 기 업 의  사 업 목 적 상  잡종 

재산이  필 요 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 부 하 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 제 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 당 하 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 각 대 금 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 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 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영 제38조 제 1항제23호에 의한  수 

의계약에  의 하 는  것이 불가 피 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1981년 4 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 닌 「건 축 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준 공 인 가 를  필한  건 물 ( 「특정건 축 물  정리에 관한  특 별 조 치 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시 의  동 지 역 에 서 는  300제곱미터  이하，시•군의  읍 *면 지 역 에 서 는  700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 양 으 로  되어 있는  폐 도 •폐 구 거 •폐 제 방 으 로 서  동일인  소유의 사 

유 토지 사이에  위 치 하 거 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 유 토 지 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 산 시 설 소 유 자 에 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 유 토 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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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 역 에 서 는  1천제곱미터  이 하 ，기 타 지 역 에 서 는  

2 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 월30일 이전부터  지 방 자 치 단 체 소 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 지 ( r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 별 조 치 법 」 의 규정에  의하  

여 준 공 인 가 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  

의 2배 이내 토 지 (건 물 바 닥 면 적 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 

달하는  경 우 에 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 함 )를  동 건물의  소유자  

에게 매각할  때. 다 만 ，다수의 지 방 자 치 단 체 소 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 방 자 치 단 체 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 우 에 는  일단의 면 

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 미 터 를  초 과 하 는  경우에는  집단화  

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 할 매 각 할  수 있다.

5. 지 방 자 치 단 체 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 동 으 로  소 유 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 지 를  공유 지 분 권 자 에 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자의  

공 유 지 분 율 이  50퍼센트  이상 이 어 야  한다.

제3절 신탁

제42조 (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 종 재 산 을  신 탁 하 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 동 산 관 리 신 탁 •부 동 산 처 분 신 탁  및 토 지 신 탁 (임  

대형 토 지 신 탁 과  분양형  토 지 신 탁 으 로  구 분 한 다 )으 로  한디-.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3조 (공유임야 관리) 공 유 임 야 에 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  

재 정 확충에  이 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제44조 (처분의 제한》 공 유 임 야 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둥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 분 하 여 야  한다.

제45조 (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 림 법 j 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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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청사관리

제46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 육 감 은  각급  교육행정 기 관 의  청사  신축 

시 위치 • 규모  재 원 확 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 사 신 축 계 획 서 에  의하여  신 

죽의 타당성  여부•늘' 사전  심사하여  청 사 정 비 계 획 을  수립 * 시 행 하 여 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 선 순 위 는  재해 • 도괴위험  • 신 

설 기 관  • 임차  • 노후  • 협소  • 위치 부 적 당 으 로  한다.

제47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 보 함 을  원칙 

으로  한다 . 다 만 ，3 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n건 축 법 」 상의 건 폐 율 이 상 으 로  할 수 있다.

제48조 (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 
음 각호에  적 합 하 여 야  한다.

1. 행 정 수 요  • 기구  ♦ 인력의 증 • 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 모 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 능 하 도 록  수평 * 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 방 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 • 난 방 시 설 을  완비하여  설계

6. 경 제 성 과  안 정 성 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 (정의》이 조례에서  “ 관 사 ”  라 함은 교육감  • 부교육감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 택 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1급 관사  : 교 육 감  관사

2. 2급 관사  : 부 교 육 감  관사, 교육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 급 관사  : 1급 및 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

제51조 (사용허가) 관 사 의  사 용 은  관 사  사 용 허 가  신청에  의 하여  당해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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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이를  허가한다 . 다 만 ，1급 • 2급 관사의  사 용 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 한다 .

제52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 용 하 는  공 무 원 (이 하  “ 사 용 자 ” 라 한 다 )은  관사늘  

사용함에  있어 다 음 사 항 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 리 의 무 를  다하여  

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 하 여 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 일 러 ，전 열기구，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 리 하 는  시설 또는  기 

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3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 율 화 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 유 관 리 번 호 와  사 용 대 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 리 대 장 을  비치하여  

정 리 한 다 .

제54 조 (사용허가의 취소》당해 기관의 장은  다음  사 유 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 용 허 가 를  취 소 하 여 야  한다.

1. 사 용 자 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 용 자 가  그 사 용 을  그만둘  때

3. 사 용 자 가  제斑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 리 의 무 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 용 허 가 를  취 소 할  필요가  있 

는 때

제55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 영 비 는  사 용 자 가  부 담 하 는  것을  원직 

으로  한다. 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줄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  * 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 일 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 치 비 ，통신가설비, 수 도 시 설 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 선 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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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 

운 영 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 화 요 금 ，수 도 요 금 ，아파트  관사  

의 공동관리비  (1 급，2급 관사에 한함)

제56조 (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 당 하 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 사 용 대 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 용 하 는  경우

2. 시설의  보호  • 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 용 하 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 용 하 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 품 관 리 관 은  관사용  비품대장  

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 

식 물 을  이에 능재 • 관 리 하 여 야  한 다 ，

제期조 (인계 인수 등 ) ① 제 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 용 허 가 가  취소된  때 

에는  사 용 자 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 계 하 여 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 용 자 는  그날  현재까지  발 

생한  관사  운 영 비 중  사 용 자 가  부 담 하 여 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 산 하 여 야  

하 며 ，다음  사 용 자  또는  관 사 담 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 항 을  인 계 하 여 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 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 용 도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 거 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 장비 및 물품을  

포 함 한 다 )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 용 자 가  이를 변상한다 .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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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6 1 조 (변상금의 부과》①영 제8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 과 •징 수  

하 고 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 

서를  발 송 하 여 야  한다.

② 제 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 자 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 상 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 견 서 를  제줄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 

할 납 부 하 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  : 6월 2회 분납

2. 1CX)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 2년 분납

4. 300만원 이상  : 3년 분납

②  공유재 산 의  무 단 점 유 자 는  영 제8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 상 금 을  분할  

납부  하 고 자  할 경 우 에 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 할 납 부 신 청 서 를  제줄  

하 여 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 제 2 항에 의한  은닉재  

산  등의 종류별  그 보 상 률 과  최 고 액 은  다 음 과  같이 하되, 종 보 상 금 은  1천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 

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 당 액 으 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 유 권 이 전 등 기 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 정 한  방법으로  사 인 명 의 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한 재산

2. 제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 고 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 당 액 으 로  한다.

像 보 상 금 은  은 닉 재 산  중 공 유 재 산 으 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 상 금 을  지 

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 고 한  자를  지급  대상 

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 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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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 

수를  포 기 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은 닉 재 산 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 고 내 용 은  외부에  공 개 하 거 나 ，누설 
하 여 서 는  안 된 다.

제 6 4 조 (합 필 의  신 청 ) 교 육 감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 유 재 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 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 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합 필 을  신 청 하 여 야  한다.

제 65조 (공 유 토 지 의  분 필 ) 교육 감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 유 재 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 능 한  공 유 토 지 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를 고려하여  분 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 필 한  후의 각 토지가액  

의 비율이  원래의  소 유 지 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 가 는 「부동  

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 뢰한다 .

제 66조 (준 용 )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 하 여 는  국 • 공유재산의  질의회신  • 지짐 • 편람  등을  준 용 할  수 있다.

제 67조 (시 행 규 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 은  규 칙 으 로  정한다 .

W- ^

①  (시 행 일 )  이 조 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대 부 료 , 사 용 료  관련  규정  적 용 례 》이 조례 시행 전 대 부 (사 용 ) 중인 재산 

의 대 부 료 (사 용 료 ) 산출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도 래 하 는  대부 

료 (사 용 료 ) 산출  시부터  적용한다 .

③  (일 반 적  경 과  조 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 여 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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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

교 육 시 설  일 시  사 용 료 ( 제 2 2 조 제 2 항  관 련 )

지역별 시 설 별

~y'\ :디시 i r

U]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 하
4시 간 초 과

보통교실 5,■ 원 10,■ 원 15’■ 원 1 실 당

체 육 관

(강 당 )

일 시 사용 25,■ 원 5 _ 0  원 100,■ 원
가능  인원 

범위 니】
1 월 이상

씨̂ 么"| 乂'!*
시간당  5,000원을  7 

사용료  정수

;卜 〇 로

운 동 장
일시 사용 25,000원 50,■ 원 ■ ，■ 원 일 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니1

1 월 이상  
수 ’ 、ᅵ 사ᅳᅳ§-

시간당  3,000원을  7  

사 용 료  징수
주 로 ^

군지 역 
( A녜역ᅳ의

월" * ^호 

포 함 》

보통교실 2,500원 5,■ 원 10,■ 원 1 실 당

체 육관  

(강 당 )

일 시 사용 15,■ 원 30,000원 60,■ 원 일 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 월 이상  

■：수̂ yA| 乂'!"*'용"
시간당  3,000원을  7 

사용료  징 수
주  ᄋ S

운 동 장
일 시 15,000원 30,000원 60,■ 원 일 시 수용  

가능  인원 
범위 내

1 월 이상
•ᄃ수 _a }-、•응-

시간당  2,000원을  7 
사 용 료  징수

：주 . 亡) _무_

기 타
이 i t  에 서 정 하지 아니 한 시 설 에 대 해 서 는 
위 유 사 시 설 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  
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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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발췌서

□  공 유 재 산  및 물품  관 리 법 (법률  제7■ 호 ，2005. 8. 4)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 유 재 산 심 의 회 를  둔다 . 

② 제 1항의 공 유 재 산 심 의 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 은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 례 로  정한다 .

제34조(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②  지 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 방자치 단체의  조례 가 정 하 

는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 

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 자 치 단 체 의  장은  잡 종 재 산 을  대부받은  자 가  천재 • 지변  그 밖의 재난으  

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 구 완 료 기 간  동안  

의 대 부 료 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〇 공 유 재 산  및 물 품 관 리 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19227호 ，2005. 12. 30)

제14조(사용료) ①법 제2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 용 료 는  시가를  반영하  

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조 례 로  정 

하 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 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  

료 에  대하여 특 별 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

②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행 정 재 산  등의 

효 율 적 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 단 되 는  때에는  당해 지 방 자 치 단  

체의 조 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 용 료 를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조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  • 수 익 허 가  기간  

중 전년도  사 용 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내 

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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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

7.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조 례 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때 

제30조 (대부기간) 법 제31조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  

치단 체 의  조 례 가  정하는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에  필요한  토 지 와  그 정 착 물 을  대부하  

는 때에는  50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 는  20년까지  대부 

할 수  있다 .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①법 제3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의  대 부 료 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  

으로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  할 수 있다 .

제34조(대부료의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대 부 료 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 체 의  조례로  감액조정  할 수  있다.

제38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①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은  잡종재산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 약 으 로  매 각 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 • 형태 • 용도  등 으 로  보아  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 란 하 거 나  계약 

의 목적 또는  성 질 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 가 피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 례 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 

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39조(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 부 하 기 가  곤 

란 하 다 고  인 정 되 는  때에는  조 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 센 트  내지 6 퍼센트  

의 이 자 룰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잡종계산의 신탁》⑧그  밖에 잡종재산의  신탁운영에  관하여  필 요 한  사항  

은 당해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조례로  정한다 .

제49조(공유재산 대장관리 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장은 

그 구 분 과  종류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 • 비 치 하 여 야  한다. 

제81조(변상금)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 단 점 유  하거나  

사 용  • 수 익 한  기간의 회 계 연 도 별 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한 대부료  또 

는 사 용 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 당 액 으 로  한다. 다 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 

과 하 는  경 우 에 는  연 6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 으 로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 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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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② 제 1항의 보 상 금 은  1천만원을  

한 도 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 상 률 과  최고액을  조 례 로  정한다 .

제96조(조례의 제정 • 운영》지 방 자 치 단 체 는  공 유 재 산 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 임 한  사 항 과  그 밖에 필 요 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 

운 영 할  수 있다.

□  폐 교 재 산 의 활 용 촉 진 을 위 한 특 별 법 시 행 령
(대 통 령 령  제 18079호, 2003. 8. 6)

제3 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 ② 연 간  대 부 료 율 은  당해 폐교 재 산  

평 정 가 격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제9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가 격 을  말한다 . 이하  

같 다 》의 1천분의  1〇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조 례 로  정한다 .

제3조의2 (대부료의 감액 등 ) ①법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 재 산 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연간감액비율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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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명 자  료  요  구  명

진 옥  경

1. 학 교 용 지 부 담 금 액  및 추 진  공 문  사 본

2. 브 리 핑 실  사 용 현 황  사 진  자 료

3. LNG  사 용  학 교  현 황

4. 청주  덕성초등학교 m  시인에 _ 된 교육인적지원부 보고  내용

—  4 4 9  _



질문제목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사항

질문위원 진 옥 경 교육위원

소관부서 학교운영지원과

〈 질 문 〉

□ 작년도 행정 사무 감사 시 제줄한 자료 중 도청

자료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사유는?

□ 학교용지 부담금 시군별 • 분기별 징수 현황과 

사용현황을 도청에서 받아 주시기 바람

〈 답 변 〉

□ 작년도 제출 자료 중 2002년도 교육청에서 도청 

으로 발송되어 도청에 접수된 공문 사본을 요청 

하였으나，사본을 찾을 수 없다하여 전산으로 관 

리되는 접수대장을 송부 받았음

□ 학교용지 부담금 시군별 • 분기별 징수현황과 사 

용 현황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도청에서는 

시군별 • 분기별로 자료를 정리하기는 불가하다 

는 유선통보와 함께 연도별 현황만 회신 받았음

後 붙임 : 관련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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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게인정보를

되  1=3 m
〇 '̂ 7 —3一 JJ— :[꾸

우 36]卜703 /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好  (043)290-1 幻9 /전송  (043)291-數幻 
학교운영지원과 과장 조 계 환 사무관  서 재 문 담당자 조 현 봉

[ 시  -크호 학운 13330 -

시 행 c날자 2002. ᅲ9 石 .

~y~\ C ᄀT

y、| 충 청 북 도 지 사  .

성 f i 문 화 관 광 국 장

새 목 학 그 용 지 부 담 금  요-

1. 귀 청 의  무 궁 한  발 전 올  기 원 합 니 다 

-2. 한 교 용 지 확 보 에 관 한 특 례 법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학 교 용 지  부 담 금 . §  아 ■ 와  같 

이 요 구 하 오 니  귀 청에서 부 담 할  수 있는 금 액 을  회 신 하 어  주시 기 바람니디-.

- 디- 음 —
가. 학 교 용 지  부 담 금  요 구  현황 •

지 /구  별 학 교명
개 발 사 업  | 면적 | 계약금액 | 부담금 

승  인 일 : (천원) ； 요구엑
계 약 ( 개 발 

사업자
게 교

I - V  r - J  一̂ —-I
卜客■역 一가 성 

: 4 택 지 지 구

. 흥 가  f

4 낵 •시 시 T- 
; 홍 덕 —r 7 \ -'x
: J 택 지 지 ᅳ广

가

，니

미 승인

:'02 .10월증 13.259 6,243.831 3,I 21.9i 5_j G i .；：̂29 

승 U 예 정 ; 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6. 12. 6 ：J .987^ 5.553.000 2.776.500 '0U 0 j 8 

96. 12. 5

주랜공

?.031 3.394.560 i ,997,2S0 U 주 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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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구 별
학교

명
기! 발사업 
승 인 일

： 면직 

： (m5)
계약금액 

； (천원)

부답금 
요구 액

계 약 일
개 t  
사  업 자

7l) 7 1

흥 덕 구 가 경  

4 믿:' 지 지 구

三 J -) '96.12.5 12.992 4,282.668 2,141,334
;03.. 년

계 약 예 정
+  닉 方 나

'05.

흥 던 구 가 경

4 란 지 지 구

즈 JJ1 즈 'S6.I2.5 12,110 D , iO Z jD d 2,851,376 •01.12.3! 야
m
3 j

— 융시 一 탄금 증 '98.5.23 11.469.8 2,999,210 1,499,605 •01.6.29 토 지 공 나
■〇3.
31

계 76,848.8 28J 76,02lj 14,3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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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의  행정 최 상 의  서 비 스  행 정 서 비 스 헌 장 으 로  실 천 하 겠 습 니 다

-* | 으- 느 |"5~ "〇 "자 고 그 지

취 급

으편 번호 361-703 청즈시 흥덕구 산남동 각-ll .，전화 043)290 시279 / 전송 043)29】
학 교 운 영 지 원 과  과장 조 계 환  .관재담당 서 재문 조현봉

문 서 번 호  학운 S14 기 - H0 

시 행 일 자  2003.01.23 f i 년 》

수신 중 청 북 도 지 사  

참조 문 화 관 광 국 장

재독 시 - 도 지 사 가  부 담 하 는

보 존 기  간 교 육  감

공 개 여 부 공개

乂，，

2003-01-

-》分，- 22
기획관적 국; 전  결 10:12:00

과장 立， 근느

1 관재담당 ■

!

기안자 | 수/ V八것在 | 협 조

는 ̂ ]  셔 ^} 비 f i 德 최 요청심 사일 12003/01/23

1. 귀 청의 무궁한  발진을  기 원합니디-.

2. 학 교 용 지 확 보 에 관 한 특 례 법  제 3조  및 저M조 의  규 정 에  의 거  학 교 용 지 조  

：3 ■ 개 발  ' 공 급  및 경 비 부 담 의 무 에  대 하 여  그  동 안  적 극 적 으 로  협 조 하 여  주 신 데  

대 하 더  깊 은  감 사 를  드 립 니 다 .

3. 학 운 i3330-1549(;02. 9. 6 )호토 요구한  학 교 용 지 부 담 금 에  대하여 2003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저11회 추 가 경 정 예 산 에  편 성 코 자  하오니  2003년도 일 

반화데  예산에  편성된 학 교 용 지 부 담 금 에  대한 내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니 

다 ᄋ'-울러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부족분에  대하여도  확보 토 록  적극 협조 
로여 주시기  마!}■니다.

:iv,

■*■，| ~J v)-크 ■•、니 t—■、卜T  老 소「上！스 지
집 밭 사 업 계 약  부닫- 반

，■그、-이 QJ G 切 요 구 액

계 약 일  개 교 일

사 업 자

-서 1 一•ᄀ
乂、i —r~

원 고
'02.11.4, 

고 시 일

3,259 13,831 3 ,121,915 .X)l .12.29.

7  E)-! ᄀ一 H

__1,— 스 I

충 청 북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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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실천으로 으뜸 충북을 I

수신  자 충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위 원 장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과 장  )

(경 유 )

제득  학 교 용 지 부 담 금  관련  자 료  요 청  회신  _____________ 、

1.. 의 사 과 - 791 (2005 .10 .13 )호 와  관 련 입 니 다 .

2. 위 대 호 로  협 조  요 청 하 신  학교용자부담금고ᅡ 관 련 한  자료에 대 하 여  아 래 와  같 

이 S 신 하 오 니  업무에 참 고 하 시 기  바 라 며 ,  향 후  학 교 용 지 부 담 금  관련 자 료 는  귀 위 원 회  

의 질 행 부 서 인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에 계  요 구 하 시 기  바 랍 니 다  .

아 래

가. 학 교 용 지 부 담 금 과  관 련 한  공 문  사 본  : 따로 블임 참조 

나. 학 교 용 지 부 담 금  징 수  및 지 출 내 역 ( 단 우 I :천원)

: 구문 순 수 징 수 금 액  、 교 육 청  전 출 액 시 군 징 수 교 부 금 반 환 금  |

! 계 ’ 21,182,462 3 .121 ,915 323,082 6 J  43 ,436

' 2 0 0 2 ^ 2,370,660

i 2003 ! 4 ,373,504 3 ,121,915
209 ：

s

； 2004 : 1 1,280,385 323,082 8 ,713 |

1 2005 : 3 , 157 ,916 6 , 134,514

□  . 향후 계획 : 현재 감 사 원 심 사 청 구 심 의  처 리 결 과  및 국 회 에  계 류 중 인  “ 학교 

용 지 확 보 에  관한 특 례 법  ■ 지 법 ■ 안 ” 및 “위 헌 결 정 에  따른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환급 등에 

관 한  특 별 법 안 ’’의 처리 결 과 에  의거 반 환 할  계 획 임 .

Q  !
금 。 학 고 용 刀 부 담 금 과  관 련 한  공 문  사른 1 부.  끝.

* 지당건축주 ■、•보 김 시 종  건호s화 을 훌 수  ’ᅳ 

현 스 ■‘ 、

A1 행 건 호 3  I  -93 ! 7 ( 2005. 1 0 . 1 4 . ) g  수 (
-? 2£>76f : 식 s 도 청주시 상당로 賊(성당구 문 S: 保 松) / h t t p ：//www. cb21.net.
전화 043) 八!-成23 / 전巧 043) 220-1319 . ! unebel l@cb2L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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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적 자원개발을 선도하는 회망찬 충북교육

숫  Tf-j t=j I-------- 1 o  -5f-j111 니| 니니비 I ." .■■■，，，，비» ( I f  " " f1 • /N - T |^山"’■벼렬 ■___，■■當 1 1 1 « i'iii| 广"■■■■，놓
V-.. ■-# !■-. -J I  _ L■■네니ᅵmᅵ 쎄 _，l «l"…M I  -J

수 신 자  충 청 북 도  지 사  (건 축 문 화  과 장 )
/ :上 〇 、1 3 tt)

제 목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현황 의로|__________— — — — __________ —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진옥경 위원이 ■ 知 184회 정기회 행 정 사 무 감 사 콜  위하여 블임과 

같이 자료 요 구 가  있어 의뢰하 오 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 니 다 .  ~

■ 임 학 교 용 지  부 담 금  분기별 징수 현황 1부 .  끝 .

35= ifJ  t=d 1 I - <=> —}  L
( 느〉 〇  ■"丄 ! 물 I \ i  丄 "11 i一 "i

U 슨 1’ 2폐 성  4  rif 관재당& 父，、" 。; 학 12근 기 여 ?  기

협조；：-

시행 학교운영7J원HM2145 ( 2005.10.19. ) 접수 ( )

우 361-70C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 http://www.cbe.go.kr/

전화 (043)290시278 /전송 (043)292-7730 / _  456 ~rman60#cbe.go.kr / 공개



학교용지 부담금 분기별 징수 실적

〇 년 도

(단위  : 천 원 )

시 • 군 1/4 분기 2/4분 기 3/4 분기 4 f  4'분* 기 계 비 고

청 주

충 주

제천 •

청원

보 은

옥 천

영 동

진천

괴산

음성

단 양

합 계

^  년도별로 작성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57 -



지역언적자원개발1  선도하는 희망찬 충욱12육 ”

귀?J  t=J 『__ —_l O  rrdi^돕  S  3 T n r  " J  】□우
V___<夢 渴_■■_黑 | <mmmmmm mmmmmm § ■_■■■■身

수 신 자  충 청 북 도 지 사 (건 축 운 화 과 장 )

( 경 유 )

제 목  학 교 용 지  부 담 금  관 련  자료  협 조  요 청  ____________________

1 . 충북교육® 발전에 협조에 주신데 감 사 드 립 니 다 .

2. 귀청에서 관 리 하 고  있는 학 교 용 지 부 담 금  관련 자료를 블임과 같이 요청하니 

2006 . 5 . 2 6 까지 송 부 하 여  추시기 바랍니다 .

불임 서식 3 부,

3 c: ^rd fe=M-------- 1-_r__ W_ 111 《I:그》《:!:》■__，! ■_!_■ «JKmJL_»

■ Sa방교육행정 나 세입관재담당 4  4 %  학교운영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학교운영지원과- 5782 ( 2006.的 .22. ) 접수

우 361-穴)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  http://www.cbe.go.kf/

전화 (043)290-2期4 /전송 (043)290-2744 / email： sky期 1的cte.go.kr / 공개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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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우  I : 안 원 )

연 £ 별 지 丄 : 1
O  T ~  a 교 부 금 반 환 금 전 출 액 잔 액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  징 수 금 에 는  이 자 발 생 액  포 함  '

-  교 부 금 은  시 군 징 수 교 부 금  포항

-  전 출 액 은  교 육 청  교 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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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현황

년도 (단우I :안원)

시군별

징 수 액

이자액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 4/4분기

청주

효 P C즈，厂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 ......... .................------------- ------ - .시' ——......... . -  ----------- ------------ -- ----------——

합계

後 연도별 (2002-2006)로 작성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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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실천으로 으B 충북올 !

궤  I一:
， ᄊ 뜻  ^보: h -

수신자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운영지원과장)
/  겨  〇 、I, O TT /

제목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자료 송부

1. 학 교 운 영  지원고卜5782(2006 .05 .2 2》호 와  관 련 입 니 다 .

2. 위 대 호 와  관 련 하 여  우리 도 에 서  운 용 하 고  있 는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현 

황 을  따 로  블 임 과  같이 송 부 하 오 니  업 우 에  참 고 하 시 기  바 랍 니 다 .

불 임 학 교 용 지 부 담 금  운 용  현 황  1 부.  끝 .

주1*; .會
<5 〇 ^

★ 지방건축주사보 김 시 종  지방건축사무관 라 시 &  

협조자

시행 건축운화과- 5204 ( 2006. 改 . 26.

건축운화과장 i^ ? i 26c> <=> ᄀr

접수 학교운영지원과생N (

우 3效ᅡ7改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상당구 문화동 秘 ) / http://www.dD21.net 

전화 043) 220-4323 /전송 043 ) 220-4319 / timebellicb21.net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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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만원 )

연 도 별 지人乂]
O  T  CZ3

TT\ 였 .U ,  
l i i ，厂 C〕 반 환 금 寒호출으북 잔 액

2002 237,066 237,066

2003 449,885 15,699 312 ,192 121,994

2004 1 , 140,364 32 ,308 1 , 108,056

2005 357,186 10,966 642 ,650 - 296,430

2006 2 ,1 1 5 2 ,115

합 계 2 , 186,616 58,973 642 ,650 312 ,192 1 , 172,801

- .징 수 금 에 는  이자발생액 포 항 (과 오 납 반 환 은  감액)

~ 교부금은 시군징수교부금임

- 전출액은 교육청 교부금

- 반환금은 위헌결정 후 쟁송기간내 감사원등에 이의신청하여 . .반환한 금액임

4 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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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세화합
광 꼭 ▲ 작 ，|、3i  영% 브쬐着

【S 보! 조직의 가 치 ■  높여 나갑니다 .]

일 시 2 0 0 6 . 5 . 3 . ( 수》1 3 :0 0  〜 자료설명 교육정보화과장 이재신

솜  서■公三■ '一-1

기 자
김영재(한빛일보), 박재천(연합뉴스)，맹석주( CBS) ,
김정호(뉴시스)，이태문(문화방송)

계 : 5 명

관 계 
공무원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X 김규완, 고응식，구본학 계 : 4 명

브리핑내용

제목 : 인도네시아  반텐주지사  일행 중청북도교육청  방문

〇 보 도 자 료  참 고  ,

관 련 사 진



I L L

탑^
관심사랑 화합

광  죽  ▲ 작  홈  보  현 홀

【S 보! 조직의  가지 ■  높여 나갑니다 .]

일 시 2006. 4. 20 .(목 ) 11:00 〜 자료설명  중 등 교 육 과 장  안성 배

출 석
기 자

김 영 재 (한 빛 일 보 ), 장 병 갑 (동 양 일 보 ), 맹 석 주 (CBS ) ，
김 정 호 (뉴 시 스 ), 박 재 천 (연 합 뉴 스 ), 안 정 환 (중 북 일 보 )
정 철(서 부 경 찰 서 )

계 : 7 명
관 계 
공무원

음 영 호 (공 보 감 사 담 당 관 )，노 진 국 ，김 규 완 ，박종원  계 : 4 명

브 리 핑 내 용

제 목  : 전 교 조  충 북 지 부  불 법  농 성 에  대 한  도 교 육 청  입 장  발 표

〇 보 도 자 료  참 고  .

관 련 사 • 진Ini um \mx__c f îiI.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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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사랑•화합

•출 •놓요，육 홀 M  ^  % 브 째 렇
[홍보! 조직의 가 치 ■ 높여 나 갑 니 다 .3

〇1 시 2006. 4. 11. 1 1 :0 0 - 자료설명 중등교육과 장학관 손영찰'

기 자
출 석

관 계 
'공'"무"'원■

이태문(MBC), 안정환(충북일보), 김영재(한빛일보)，
박재천(연합뉴스), 김정호(뉴시스), 이재기(동양일보)

계 : 7명

음영호(공보감사담당관) 계 : 1명

제목 : 논술지도의  새 바람이 불고  있다.

브리핑내용 〇 논술지도 프로그램 개발 등 논술지도 위해 도교육청 나서 
주제별 논술준비 YES!, 책자개발 보급 .
논술 교육중심 연구학교 6개교 운영

관  련  사  진

' .  'us하r •나八요기，#  는'
■ 如 소 정

^ L 나:::，• 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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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차랑•화합

• 출 • 풀 요 ♦ • 書 、보  현  훌  브 多 1  렇

{홍 보 1 조 직 의  가 지 톨  높 여  나 갑 니 다 . ]

일 시 2006. 4 . 5 . 1 1 :0 (卜  자료설명  총 무 과  5급  이영희

출 석
기 자

아 태 문 C M B C ), 충 북 방 송 (곽 근 만 )，김 영 재 (한 빛 일 보 ),
김정호(뉴시  스)

계 : 4 명 ‘

관 계 
공무원

계 : 0 명

브리 핑 내 용

제 목  : 맞 춤 식  정 보  무 료 서 비 스  시 작

〇 신청 정보  시게에  맞춰 휴대폰  문자  서 비 스 로  무료  제공

0  도교육청  훔 페 이 지 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서 비 스  신청 

〇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

관 련  시 • 진



】 【

관심사랑•화합

불 북 교 • 考  4 보  현 %  1 ■ ■ 렘

I S 보! 조직의 가치醫 높여 나갑니다 .】

일 시 2006. 4. 3. 11:15〜 자료설명  총 무 과  4급  신 건 환

출 석
기 자

이태문 (MBC), 김 영 재 (한 빛 일 보 ), 김 정 호 (뉴 시 스 ), 맹 석 주 (CBS)

계 ： 4명

관 계 
공무원

공 보 감 사 담 당 관  계 :  1명

브 리 핑 내 용

제 목  : 교 육 감  관 사  매 각 추 진  계획

〇 관사  매각  안 교육위원희  임시회 의안  제출 

〇 덧붙임 : 설 명 자 료  1부. .
관 련 사 진

空빠̂ 安웹뇨잃;由■̂ 哀곯?십‘-■務殺往^^藥(수務^렇- - "屬墨，^  — ：】i ^ _

¥

i 담 당 자  i 공보담행

rmM，혈

행 登 錢 ■■■錢 .

T ^ ， i 당i f  ■■■， 田■■■‘* ™  i«i i i i i i«iii* ii|1 niiii11 _■■

관; 田田，m田田田，J -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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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랑，화합 [S 보! 조직의 가치톨 높여 나 갑 니 다 J

일 시 2006, 4 . 3. 11 :30〜 자료설명  총 무 과  5급  김 성 곤

출 석
기 자

이태문  (MBC)

계 ： 1명

관  계 
공무원

계 : 0 명

브 리 핑 내 용

제 목  : 교 육 감  관 사  매 각 추 진  계 획 (MBC 인 터 뷰 )

〇 관사  유지의  경제성과  효율성  검토

〇 건물 노 후 도 가  심해  수리비 과다,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 한  개조비용  

과다  둥 으 로  매각  추진



J ± L
<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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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사랑•화합

광 북 ▲ 身 4 보  현 *1 보 빼 着

【홍보! 조직의 가 치 1  높여 나 갑 니 다 .1

일 시 2006. 3. 30. 15：5 0 -  자료설명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실  5 급 엄종목

출 석
기 자

이태문  (M B C )

계 : 1명

관  계 
공무원

계 : 명

브리핑내용

제 목  : 공 직 자  반 부 채  척결  나 서 (M B C  인 터 뷰 )

〇 감사의 전 문 성 을  높여 반부패  청렴시책의  완성도  높여 

〇 7 개 부 패 취 약  업무  등 부 패 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업무  및 제도 

개선 추진

관 련 사 진



f ± t

1ET
관심사랑■화합

，출 현 홋
【홍보! 조직의 가 치S  높여 나갑니다 .]

일 시 2006. 3. 30. 15:10〜 자료설명 초등교육과장  장학관  김주환

출 석
7] 자

이태문(MBC)

계 : 1명

관 계 
공무원 계 : 명

브리핑내용

제 목  : 방 과 후  학 교  운 영(MBC 인 터 뷰 )

〇 소외계층 어린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0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

관 련 사 진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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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사랑科합

광 북 요 考 영 4 보려겋
【통보! 조직의 가치羅 높여 나갑니다 .】

일 시 2006. 3. 27. 17:00~ 자료설명 평생교육체육과  5급 함정기

출 석
기 자

이태문 (MBC),

계 :  1명

관  계 
공무원

계 :  0명

브리핑내용

제목  : 충 북 도 내  학생  중 건 강  이 상 자  전 보 다  줄 어 (MBC 인 터 뷰 )

〇 소변, 혈액，척추촉만증  검사" 결과 이상자 종전보다  줄어 

〇 심전도 검사 결과 유증상자는  다소 늘어 
〇 금년도부터 종합검진  체제로 전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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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랑•화합

광 목 현 每 보 _ 될

【통보! 조직의 가치 鐘  높 여  나갑니다 .】

일 시 2006. 3 .2 7 .(월 》1 1 :2 0 ~  | 자료설명 기획관리과  5 급 김석재

출 석
기 자

김영재(한빛일보), 맹석주 (CBS), 이태문(MBC), 곽근만(HCN충북 
방송)

계 : 4 명
관 계 
공、무」g 공보과장, 공보담당，기획관리과장，이재헌 계 : 4 명

브 리 핑 내 용

제 목  : 2 0 0 6 .  제 1 회 추 경 예 산  편성 개 요

〇 2006 . 제 1회 추경예산  1 ,221 ,524 ,084천원 편성(기정대비  5 .6%  증)

〇 덧붙임 : 자료 1부. •

관 련 사 진

■戰理g노fegr、.

^  •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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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사광•화합

중  북  j SI■•작、 | • 益  성  i  보  多■ €

많 보 ! 조직의 가 치 ■  높여 나갑니다 .】

일 시 2006. 3.27 .(월 ) 11:00〜 자료설명 평생교육체육과  6급 이정우

출 석
7| 4

김영재(한빛일보), 맹석주(CBS), 이태문(MBC)

계 : 3 명

관 계 
공무원

공보과장, 공보담당, 오세경 계 : 3명

브리핑내용

제 목  : 시 .도교육청  노 조 위 원 장  국회  항 의 방 문  결 과

〇 3월 22일 시•도교육청 노동조합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회 방문 
〇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직선제 개헌 관련 항의 방국 

〇 덧붙임 : 자료 1부.

관 련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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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랑•화합 I통보! 조직의 가치S  높여 나 갑 니 다 .1

일 시 2006. 3. 20. 11：3 0 - 자료설명 총무과  4급 신건환

출 석
7] 자

관 계 
공무원

김영재(한빛일보), 김정호(뉴시스), 맹석주(CBS), 이태문(MBC),

계 : 4 명

공보과장, 인사담당 계 : 2명

제 목  : 교 육 행 정 직  임 용 시 험  공 고 관 련

브리핑내용 〇 교육행정직 소요예정인원  100명 

〇 소수직렬 임용시험 충북도청 위탁 추진 

〇 덧붙임 : 자료 1부.

관 련 사 진

:?，하 rT :

v»ew며 >3mrtr더;"■대거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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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랑■화합

4*#A 443 i  성4
【통보! 조직의 가 지 S  높여 나 갑 니 다 .】

일 시 2006 . 3. 15. 13：3 0 -  자 료 설 명  시 설 과  5 급  박 민 수

출  석
기 자

장 병 갑 (동 양 일 보 ), 안 정 환 (충 북 일 보 ), 김 영 재 (한 빛 일 보 ),
김 정 호 (뉴 시 스 ), 맹 석 주 (CBS), 이 태 문 (MBC), 권 기 현 (KBS),

今' 계 : 7 명

관  계 
공 무 원

공 보 과 장 ，공 보 담 당  계 : 3 명

브 리 핑 내 용

제 목  : 학 교  신 축 사 업  민 간 투 자 사 업  방 식  첫 발  내  딛 는 다

〇 2 0 0 7 년 개 교  예정 고 등 학 교  3 개 교  BTL방 식 으 로  추 견  

〇 총  민 간 투 자 비  2 4 2 억원  ’

관  련 사 진



LNG 사용 학교현황

학 교 급 별 -5_3 :三之-~*一厂-~ :노  ) 之
'方 * T 증 평 군 Til  -一J

U | 고

조 학 교

경 산 초 , 경 덕 초 , 진 흥 초 , 
개 신 초 , 동 주 초 , 용 성 초 , 
주 중 초 , 봉 덕 초 , 산 성 초 ,
:계 • —5- O ;〕0卜 '"끊'
:구  仁3 •"丄-/ "S " O ~丄*

칠 금 초  
탄 금 초  
용 산 초
금'"方* 초

증평  초

충 주 시 는  

L  N  G  를 

2 0 0 5 . 1 0 월부 

터 사용

소 계 11  교 4  교 1 교

중 학 교

남 성 중 , 수 곡 중 , 경 덕 중 , 
원 평 중 , 서 경 중 , 금 천 중 , 

원 봉 중 ，중앙여중，가 경 중 ， 
대 성 중

;류~__

중 일 중
치  : 그 추S  T3 C
탄 금 중

소 겨] 1 0 교 4  교

고 등 학 교
청주여고 충 북 고 , 청f 꽈코 
주 성 고 , 흥 덕 고 / 중앙여고 
충 북 체 육 과 서 ^고

소 계 公 Jli

특 수 학 교 . 、 맹 학 교

소  겨1 1  교

합  계 30  교 8  교 1  교 3 9  교

a <예一 4 //  一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

질문위원 진 옥  경 서、 소
u 1 -  ，一1 중청 북도교육위 원회

□  질문 요지

〇 청주 덕성초등학교  학생 사안에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  보고내용

□ 답변 내용

O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발송한 사 

실은 없으며, 20敗.5.11(수) 자세한  사안내용이  언론보도된 날 교육인적자원부  

김학일 연구관으로부터 아래사항을  개인메일(김학일)로 ..보내라는  전화를 받음 

(통화자  장학사  신정휴)

- 전화요구내용  : ① 사고발생개요 ②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알린 시각과 방법 

③학교에서  병원으로 이동 방법 ④학교  측이 병원으로  한일 

⑤교장의 보고가  늦어진 이유

〇 중정북도교육청에서는  위 요구 내용을  청주교육청으로 의뢰 한 후 자료를 

보고 받아 위 5개항 외 붙임자료의 송부  여부를 교육인적자원부  김학일 연구관 

과 확인한  결과, 연구관으로  부터 붙임자료는  언론내용으로 잘 알고 있으니 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김학일 연구관 메일(hagi檢moe.go.kr) 

로 붙임자료  없이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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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낸 메일과 동일한 내용을 위원님 

께 도 【자세한 내용은 별첨사유서 참조】 라는 문구를 생략하여 제출하여야 된다고 생 

각되어 FAX((M3占43-3130)로 보내드렸고 위원님께서 자료로 주신 복사본《교육부 보고 

내용)은 '덕성 학생사안 결과 보고' 요구 시 위원님 요구로 일체를 위원님께 제출한바 

있음

0  교육인적자원부에는 김학일 연구관 요구 내용 개인메일(김학일 연구관)로 1회만

〇 궁금한 사 항 : 위원님께서 초등과장님께 제시하신 교육부 보고내용 복사본은 교 

육부에 데일로 보고된 내용에 담당장학사 자필로 기록된 사항 과 TO : 027893542 f 

0278效542 전화번호 통 화 결 과 「서울문화방송송신부 0278했542)」이고 027883542는 

전화 통화가 되지 않고 FAX 번호인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라서 이 사실이 

궁금한 사항이오니 선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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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제 191회 임시회

0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 부개정조_ 안

2006. 5. 19.

0  : * i  丄  JLii T i  E  *1

조례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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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 _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5월 4 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6년 5월 15일，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〇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6년 5월 15일》

〇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6년 5월 16일)

2.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 안 설 명  : 기 획 관 리 국 장  신 강 탁 )

가. 개정이유

〇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r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산관리에 효율화톨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〇 초 • 중 *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와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 • 처분권을 추가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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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중청북도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부교육감과 각 국 • 과장으로 구성하고，지역 

교육청 심의회 위원을 교육장과 각 과장(청주교육청 각 국장) 및 각 업무 

담당주사，업무담당 장학사〈청주교육청 각 과장)로 구성함(안 제5조)

〇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 • 수익허가와 관련한 징수 기준 금액과 징수방법，감면 

규정 등을 정함(안 제器조)

ᄋ 폐교재산 대부효율을 현재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30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함(안 제期조)

〇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의 연간 감액 비율을 안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함(안 제했조)

3. 질의 및 답변 주 요 내 용  :

가. 안 제32조(토석  채취료  등) 원상복귀  조항이  없는데 원상복귀  조항이 

포 함  되 어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〇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계약서 작성시 명시토록 하겠으며，위원님의 

의견은  추후  검토하겠음

나, 미등기된  교육재산이 손실되는  사례가  있어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다. 안 제48조 “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에서 “ 교육감이 정하는 바” 에 대한 기준은 

O  청사의 위치, 규모에 따라  달 라 지 며 ，사 안  발생시 마다  기 준 제 시 ， 

추후  충분히 검토

라. 어떻게 전문개정이 되었는지 여부

〇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각 시 . 도가 

유 사 하 다 고  봄

마. 조례의 장, 절，각 조문의 띄어쓰기，고유명사  사용  등의 오류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바.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중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은 꼭 

두서이: 하•는씨 예

〇 미쳐 확인을 하지 못함，삭제하여도 무방함

* * *  4 8 3



사 .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중 

(현황파악》을 삽입한  이유

〇 표준안에 포함되어 소송이나 분쟁 때문에 삽입，법체계상도 가급적 사용

아. 안 제13조 제2항 중 “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에 대한 집행청 견해 

O  장래를 대비하고자 함

자. 임대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

4.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〇 지방재정  관련 법률이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종전의 “ 지 방 재 정 법 ” 

에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분리 • 제정됨에 따라  “ 중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제출된 

안 건 으 로 ，

〇 안 제4조에 초 • 중 *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  게 위 임하는  사무에  

잡종  재산의 관리 및 대부와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  * 

처분권을  추 가 하 였 고 ，

〇 안 제5조에 본청에 누는 중청북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희는  부교육감과  

각 국 • 과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 성 하 였 으 며 ，지역교육청에  두는  공유  

재산심의회는  청주교육청의  경우 교육장과  각 국 • 과장으로，기타 지역 

교육청은  교육장과  각 과장  및 각 업무담당  주사，업무담당  장학사를  

각각  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〇 또 한 ， 안 제22조에 교육시설의  일시 사 용 •  수익허가와  관련한  징수  

기준  금액과  징 수 방 법 ，감면규정  등을  정하였고，

〇 안 제30조에 폐교재산  대부  요율을  현재 재산 평가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에서  1천분의 10이상으로  인하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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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안 제34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저12조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 시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 하는  경우의 연간 감액 비율을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 및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〇 다만，안 제6조 제2항의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 

제1호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 처분” 에서 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公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으로^

〇 동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없05. 12. 30 제정 공포되면서 

시행령 제7조 제2항으로 변경되어 잘못 표기된 내용으로서 위 제1호 중 

〇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까지를 삭제하였고，

〇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횡-파악)” 

에서 괄호  현황파악  괄호  닫고의 조문  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〇 또한, 집행청에서는  금번 조례안의 장，절, 각 조문의 띄어쓰기, 고유명사  

사용  등의 오류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정해 주시길  당부

5. 수 정 안  주 요  내용 

가. 수정 이유

〇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 례 안 을  

심 사 한  결 과 ，안 제6조 제2항 제1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 처 분 ” 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의 3 제2항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 

재산의 취 득 • 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로 동 규정은  공유 재 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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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5,12.30 제정 • 공포되면서 시행령 제7조 제2항 

으로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까지를 삭제 

하고자 하며，

〇 안 제9조 제3항 제5호 “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현황파악)”에서 (현황파악) 조문 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 수 정 주 요 골 자

〇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중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을 

“ 삭 제 ” 함.

〇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중 “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현 황 파 악 》” 에서 (현황파악) 을 “삭제” 함.

6.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7.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 486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6. 5. 19.
제 안 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O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 처분"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로 

동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5.12.30 제정 • 공포되면서 

시행령 제7조 제2항으로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까지를 삭제 하고자 하며,

„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r  

에서 (현황파악) 조문 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O 안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을 

"삭제" 함.

O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중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에서 

(현황파악) 을 " 삭젰 함.

3. 수정안 : 따 로 붙 임

4. 수정안 조 문  대비표 : 따 로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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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게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〇 안 제6조 제2항 저u 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을 
"삭제" 함.

〇 안 제9조 제3항 제5호 중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에서 

(현황파악》을 "삭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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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1. (원안과 같음》

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2. (원안과 같음)

“ 영”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버

“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 의 확정사항

3. 행정 • 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3. (원안과 같음)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4  (원안과 같음)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5. (원안과 같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F지방자치법 시행령 i 제15조의3제2항 및 1. 삭 제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 처분

2 .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원안과 같음)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 3. (원안과 같음〉

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 * 보존재산에 대한 4  (원안과 같음)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 가. (원안과 같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시 • 군의 읍 • 면지 역에 소재하고 있는 나. (원안과 같음)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 -  489 -



제9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원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원안과 같음)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L (원안과 같음)
2. 사용 • 대부료 수납여부 2. (원안과 같음)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3. (원안과 같음)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원안과 같음)

5. 원상변경 여부 5. (원안과 같음)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6. (원안과 같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7. (원안과 같음)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원안과 같음).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1 (원안과 같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2. (원안과 같음)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3. (원안과 같음)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 

가능한 재산

4  (원안과 같음)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5. ........ ............................... *.........*........
(현황파악) 삭 제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원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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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6. 5. 19.

조례심사소위원회

위 원 장  

간  사
i

위 원

이 싱ᅭ 일 

성 영 용

因 -，，

김 남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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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時會 第 1 號

M W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 0 0 6년 5 월 1 5일 (월요일) 11시 2 4분 

議 事 B 程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________ ____

U 1 시 24분 개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 

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 

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L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第 191回 忠淸北道敎育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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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 i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두보자를 주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이기수 위원

이상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이상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일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 

포합니 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⑩ 위원장 이상일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소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 간사선출의건

U 1 시 26분)

⑩ 위원장 이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꾸보자를 주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⑯ 송대헌 위원 

성영용 위원님 추천합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주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 었음을 선포합니 다.

간사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 

시기 바랍니다.

⑩ 간사 성영용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본 조례가 여러 위 

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 i i 시 28분》

⑩ 위원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저1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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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같이 오늘과 5월 16일 2일간으로 하 

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 

입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_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U

(끝에 실음》

오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6 

일.........

지금 잠깐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시간을 몇 시로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저기 내일 소위원회 개회시간을 몇 시 

로, 지금 11시로 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 어떠신지?

⑩ 이기수 위원

11시 민:약 1시;간 하!서 좀 부족•하•든지 

하면 점심 먹고 조금 1시간 더 하더라

도

⑩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11시로 해도 좋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5월 16일 11시에 저1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 

니다.

감사합니다.

(11 시 29분 산회)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성영용,

위 원 김남뿐,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〇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신 강탁, 기픽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 지원과장 신용건 .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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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91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條例審査小委員會

一 — —— — —一 ——— ______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6년 5월 16일 (화요일) 11시 03분

議 事 S 程  (저1내1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11AJ 03분 개회》

⑩ 위원장 이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⑩ 위원장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학 

교운영지원과 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⑯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안녕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소관공유제 산관 

리 조례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 

용으로 공유재산 및 풀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률 이에 맞게

- 501



[제！ 회-제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개정하고, 그 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발 

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산관리에 효율 

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부 표준 

안을 기본으로 수 차례 행정실장 및 경리 

담당을 대상으로 조례개정관련 의견을 수 

럼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도보와 름 

페이지 둥에 입법에고를 거쳐 충청북도교 

육청법제심의회를 거쳐 금번 교육위원회 

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 • 중 * 고둥학 

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와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진을 

추가하고, 충청 북도공유재 산심 의 회 위 원 

을 부교육감■과 각 국 • 과장으로 구성 하고 

청주교육청은 교육장과 각 국 • 과장으로 

기타 교육청은 교육장과 각 과장 및 각 

업무담당 주사, 업무담당 장학사로 구성 

하며, 교육시설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정수기준 금액과 징수방법, 감면 

규정 둥을 정하고， 폐교재산 대부요율을 

현재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에 

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며, 사회 

복지사회법 제2조에 의한 사희복지사업시 

설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연간 감액 비율을 연간 대부료의 1,000분 

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충청복도교육비특별희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 정 조례 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 

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조례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거

죠?

⑩ 위원장 이상일

네, 일문일답 식으로

⑩ 이기수 위원

한 번 질의하면 답변하는 식으로

⑯ 위원장 이상일

네

⑩ 이기수 위원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왼리법 법률 

제7765호와 대통령령을 근거로 해 갖고서 

아마 제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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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첫째, 물론 실무위원회이기 때 

문에 그렇게 정했겠지만 공유재산관리위 

원들이 그 조직이 대개 공무원들로서 도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하고 과장님들이 

이렇게 되고 청주시는 국 • 과장님과 해당 

실무의 장학사 및 주사로 이렇게 구성되 

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그건 왜 

제외시켰는지, 그렇게 우리 행정공무원들 

만 해 갖고서 위원회 구성한 건지 그 답 

1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⑩ 기틱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앞 

으토 취득이나 처분하는데 있어서도 관계 

법 령이라든가 이 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풀론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위원들이 들어와서 

더 잘 관리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 

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다 우리 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 업 

무담당자들이 가장 업무에 대해서 잘 알 

고 또 법령관계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 

문에 내부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솔직히 

관리측면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저회 도뿐만이 아니고 교육부에 

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각 시 • 도가 공히 

공무원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 

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의에 여러 가지 
임무니 구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자칫하면 구성만 해놓고 유명무실한 위원 

회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걸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몰론 필요에 따 

라서 하겠지만 그렇게 의무조항이 없다든 

지 하면 이 위원회 자체를 구성만 해놓고 

1년에 한 두 번도 회의를 안한다든지 이 

런 경향이 생길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왼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갖 

다가 취득한다던가 처분할 때 심의해야 

되고 또 어떤 용도변경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심의위원회률 개최하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연간 상당 

한 많은 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간 

여러 회 개최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회 정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 

니다.

⑩ 이기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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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작년에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 

지만 그냥 실무협의회로 해 갖고서 회의 

를 개최했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재산관리는 철저톨 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 

고 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같은 경우에 표현을 

말입니다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분의 10으로 하면 그걸 

100분의 1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왜 10 

배로 늘여 갖고서 꼭 1,000분의 10이라든 

지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대부요율을 정할' 때는 법령상 

법령이 1,000분의 얼마를 이렇게 규정하 

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위법령 

에 이렇게 따른 겁니다.

보통 저 희 들이 대부요율이라던 가 이 런 

걸 결정할 때 다른 법령에도 보면 천 단

위로 이렇게 1,000분의 얼마....... .

⑩ 이기수 위원

1,000분의 10이라는 얘기는 100분의 1 

인데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근데 1,000분의 10, 20 이렇게 결정이 

되면 100분의 얼마를 해도 되는데 대개 

보면 1,000분의 15도 있을 수 있고 25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위률 

약간 높여서 이렇게 법령으로 정한 것 같 

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리고 토지를 이용하는 14페이지 말입 

니다 보면 토지의 토석채취 둥 이렇게 해 

갖고 그걸 임대해 줬을 경우에 이걸 채취 

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라는 의무조항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거 토석만 

채찌해 놓고 원상복구를 안해 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교육재신■을 이용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읊 걸로 봅니다.

제가 며칠 전 지방뉴스에서 그걸 들었 

습니다마는 충주지역에 농토에다 토석을 

채취해 놓고서 원상복구를 안하니까 허가 

해 능은 시 쪽에다•가 주민들은 이 부분을 

항의하고 그러는데, 그 시 쪽에서도 허가 

만 해웠지 어떤 뭐 다른 구속력 있는 조 

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난처해서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난감해 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 교육재산에서 토석 같은 걸 채무1 

하고 했다든지 하면 반드시 원형으로 복 

구해 놓은 조항이 조례 속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에 대한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상회복은 반드시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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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근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로는  정 

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상회복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 

다.

⑩ 이기수 위원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구절이라도  조례 속에다가  그걸 담는 게 

좋을  겁니다 . 그게 조례는  한번 제정해 

놓으면 이 조례에 따라서 모든  계약은 도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잡종재산 

이든지 이런 경우에 학교장한테 위임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상에 도교육 

청에서 직접 개입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려} 속에다 

담아 놔야만이 계약 당시에 그것을  유념 

해 갖고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이런 조 

치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는  매고서 나머지 계약당사자들끼 

리 그걸 진고해 갖고 한다고 하든지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몇 줄이라도  그 부분을 삽입 

시켜 능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됩니 

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현재 대부를 해 주고 있는 모 

든 제산에 대해서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요, 저회들이 현재까지는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계약으로 이렇게 정할 사

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운 

영을 쭉 해와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약에 

명시할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 

을 해 왔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조례에 담을 사항으로  이렇 

게 판단이 되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가  이걸 지금 공유재 

산관리조례 이것이 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계약들이 도교육청이나  그 외 시 •군  교 

육청정도지만  이게 교장까지 포함되게공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이 생각됩 

니다.

⑯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우선 계 

약서에 충분히 담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냐하 

면 페이지 25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63조 

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교육당국에서 알지

[ 제 회 - 제 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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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재산을 신고를 해 갖고서 그걸 우 

리가 다시 찾게 W  되는 이런 경우인데, 

지금 1호를 보면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 

고한 자에 대하여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 

도토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 

으로 한다 하는데， 만약 이걸 신고한 분 

한테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200만원을 한도로 해서 그 이상은 안주겠 

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필지별로 그렇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필지별로, 그런데 정부 대통령령에 본 

다면 말입니다 그 한도액을 1,000만원까 

지 주게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만원 

까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고 또 이 

걸 10분의 1이상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 

게 되어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200 

만원을 준다면 사실 2,000만원 신고한 사 

람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정부 대통령령을 보면 말 

입니다 10분 1까지 풀 수 있게듬 한도액 

을 정했는데 1,000만원까지 봤고, 그러면 

이게 2억이나 3억이든지 한 10억 넘어가 

는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도 200만원도 기 

껏해야 2,000만원 미 만 하는 분도 200만 

원，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 

제도 있고 또 이걸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없는 것 같은 느낌

이 듭니 다.

그래서 이걸 정부 대통령령에 정한대로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하고 요율은 말 

입니다 가액에 따라서 10분의 1이라든지 

뭐 100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정해 갖고 

서 규정해 갖고서 형평성에 맞게공 해 줘 

야지, 대통령령에 1,000만원을 규정한 것 

을 우리는 200만원으로 다운시켜 갖고 그 

이상은 안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면 문 

제가 있는 둣 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⑯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닉재 

산을 신고한 사람한테는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도 요 사항에 대해서 그 동 

안에 각 시 • 도리-든가 교육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서 표준안으로 시 • 

도별로 형평을 기하도록 해서 일단 안이 

이렇게 내려와서 타 시 • 도하고 형평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 

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보상금을 높여주 

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돌이 교육부라든가 

건의를 해서 좀더 높여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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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없었어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⑩ 이기수 위원

근테 정부는 1,000만원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에는 그렇죠?

⑩ 기!!관리국장  신강탁 

네

⑩ 이기수 위원

그런데 1,000만원까지 되어 있는 걸 교 

육부에서 그걸 하향해서 200만원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 

니다.

⑩ 기력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도 1항에 보면 총 보상금을 

1,(K)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있거든 

요, 다만 하위 각 항에 가서 필지별로 이 

렇게 200만원으로 정해서 다섯 필지일 경 

우에 1,000만원까지는 줄 수 있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 한도까지 줄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⑩ 이기수 위원 

필지가 여럿 일 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⑩ 이기수 위원

그런데 한 필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이

됐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도.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히*신 사항은 저 

희들이 한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 

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리고 폐교제산에 관한 대통령령이지 

만 연간 감액비율을 우리가 이거 아마 임 

대했을 때인 것 같아요, 1,000분의 700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본래 우리가 임대한 것을 70%를 

감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과한 것 
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교재산의 팔 용 •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 시행령에 의해서 근거 

를 두고 하는 사항인데, 국가라든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 

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그렇게 조례 

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 대통령 

령에 의하면 1,000분의 7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하도 

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 법령에 맞게

[제191회-제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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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700으토 이렇게 감면할 수 있 

도록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에 준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⑩ 이기수  위원

상위법령에 골쎄 대통령령에 보면 그렇 

게 70%까지 감액을 1,000분의 700이라는

얘기는 70%.........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신강탁

7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⑩ 이기수  위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얘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여유 있게 렸다 

면 우리는 그걸 최대한도로 준 에기겠지 

리미트를 준 에기인데, 그것을 우리는 조 

례에 정할 때는 이걸 줄여서 해 춰야 된 

다는 에기죠. 거기거기 그렇게 정했다고 

해도 1,000분의 700으로 이렇게 정해서는 

이게 너무나 융통성을 준다고 해도 지나 

칠 정도 아니난 얘기이에요, 나는 70%을 

감액해 준다는 얘기는 감액을 하더라도 

너무 큰 폭이 아니겠느냐 이걸 뭐냐하면 

재량된을 준다고는 하겠지만 이걸 잘못 

우리가 법 적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1,000분의 

700 거기까지 이렇게 크게 확대하지 말고 

우리는 그걸 줄여서 1,000분의 한 300이 

든지 400이든지 이런 범위로 하는 게 좀 

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W i 희-재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⑩ 기 러 관 리 국 장  신강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법 

령에 의해서 1,000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 심의위원회이라든가 이런 데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정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여기서는 얼마토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신강탁  

여기서는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정할 수 있 

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어떤 폐교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 

이 충분히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항은 여기에 삽 

입되어 있지 않죠，우리 조례에는.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신강탁  

조례에는 1,000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

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⑩ 이기수  위원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은 거 아니에요.

⑩ 기 획 관 리 국 장  신강탁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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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종합적 

으로 검토를 해서 700미만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 하도록.........

⑩ 이기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1,000분의 700을 

넘지 않게w  한다 했는데 우리는 거기다 

가 1,000분의 500이라든지 1,000분의 400 

이라든지 이렇게 규제를 해 주는 것이 좀 

을 둣 합니다.

_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런데 재산을 대부해 줄 때 보면 여러 

가지 제산의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또는 디}부해 주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는 일률적으로 정해 능을 경우에 효율적 

인 어떤 대부를 해준다던가 할 때 좀 혹 

시라도 장애요인을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시행하는 과 

정에서 충분히 그걸 고려해 가지고 위원 

님이 말씀하신 거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 

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대통령에 표시한 것이 70%까지 감액해 

준다는 에기는 지나칠 정도 큰 비율이거 

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는 교육청에 맞게공 그걸 제한해 준다든 

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좋을 듯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때그때 희의를 개최해 갖고 거기서 결 

정한다는 것보다도 그걸 조례로써 그것을 

제정해 놓는 것이 종을 듯한 생각이 듭니 

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하여튼 검토틀 하 

겠는데요, 아마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득이 해서 꼭 대부를 해 줘 

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면제를 

해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대부해야 될 그 

럴 필요성까지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최대한 30%까지 

는 받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걸 정한 것으 

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앞으로 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감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 

다.

•  이기수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전부개정조례 

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끝으로 부 

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재산이 미등기함으로써 그것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교육재산을 잃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본 위 

원이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 

어 갖고서 기부채납 재산인데 그거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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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손 

이름으로 그 선진은 즉었고 기부체납한: 

본인은 들아가셨고 나중에 그 후손이 사 

업을 하다가 실폐하니까 모든 재산이 압 

류되어 갖고서 경매에 부쳐져 갖고 경매 

로 넘어간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서 그것을 다시 학교로서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메입하려고 하니 

공시지가로 밖에 메입할 수 없고 하기 때 

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갖고 동창회 

에서 든을 보태 줘 갖고서 나중에 그것을 

메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둥기사항 같은 것을 다시 확인 

을 해 갖고서 둥기 안된 부분은 전부 우 

리 교육재산은 둥기를 해놓는 게 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고서 그런 일이 

없다고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내 

가 예를 제시하니까 그 학교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몇 년 투에 영동 

교육청을 가니까 163건이라는 그 교육청 

감사에도 없다는 답변을 듣고 왔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160건 이상 

이 됐는데 군청 공무원이 다 그 학교출신 

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어 갖고서 

넘겨주는 걸로 됐다는 나중 얘기를 들었 

습니다마는, 이거 어렵지만 둥기 같은 것 

전부 해뇌•서 우리 아까운 교육재산:이 다 

른 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걸

다시 한번 그런 작업을 해봐야 되지 않겠 

느냐 하는 본 위원의 부탁 겸 바람이니까 

국장님 한번 좀 유념하셔 갖고서 조치 부 

탁드리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잘 알겠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김남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 

다.

⑩ 김남운 위원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소관공유재 산관 

리 조례 전부개 정 조례 안을 입 안하시 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올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제48조 청사의 설계 이 

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사롤 신축할 때 

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대한 기준 이런 말이 나옵니 

다. 이 기준제시를 청사를 신축할 때마다

- 510



사항별로 전부 제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준제시가 이미 만들어진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떤 기준제시가 이게 잘 이루 

어지면 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저 

희들이 앞으로 청사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는 청 사의 위 치 라든가 또는 청 사의 규모 

라든가 또 주변 여건에 따라서 설계가 딜 

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청사신축을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서 그 상%을 모든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기준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정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봐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감이 청사를 신촉할 

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요번 조례안에 이렇게 포 

함을 시켰습니다.

⑩ 김남® 위원

글쎄 기준제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청사 

를 갖다가 설계할 때마다 건마다 기준제 

시가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⑯ 김남운 위원

그러면 그 기준제시를 그때그때 다시 

마련해서 사전에 예고한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각 호에 정한 범위 내에서 그걸 고려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갖다가 정할 계획으 

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궤에 담았습니다.

⑩ 김남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호에서 7호까지 

있는 그 내용을 정리해서 기준제시를 그 

때그때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⑩ 김남운 위원

그래서 기준제시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고 봐서 차라리 기준제시라는 밀■을 갖다 

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 

는데 물론 그때그때 어떤 청사를 설계하 

려면 기준이 있을 테죠, 제시하는 바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겠는데 여기다 기준 

제시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 그때그때 미 

리 사전에 기준제시가 이루어져야만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안별 

로 발생 시마다 기준제시를 별도토 만들 

어서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기러관리국장 신강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기준을 정해 능으면 말씀하 

신 대로 너무 규격화되고 어떤 당시 변화 

된 상%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저희 

들이 최소한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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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를 갖다가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한 사항인데 

요, 저희들이 앞으로 청사 설계하는데 있 

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때 상황 여건이 

변화되는 걸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 

이 훅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항 

은 그때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⑩ 김남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김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관련한 자료들을 좀 촉박한 시간 내에 

보느라고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부 개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것을 이 과정읊 알고 싶습니다. 어 

떻게 전부 개정 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검토하기로는 지금 충청 

북도에서도 입법에고가 되어 있고 대전교 

육청에서 4월 21일날 교육비특별회계 소 

관 공유재산관리 전부 개정조례안이 통과

[ 제 회 - 제 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 

청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통과된 지역도 있는데 우리 

개정조례안은 무엇을 저본으로 해서 만들 

어지게 됐는지 또 어느 분이 무슨 변호사 

가 관여하셨습니까 아니면 법률자문을 받 

으셨는지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이 있었습니다. 그 

지 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하고 물품돤: 리 에 

관한 법이 따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게 

2005년 8월 4일자로 공유재산 및 울품관 

리법이 제정 공포가 되어서 금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꾸에 교육부에서 표준안을 민•들어 

가지고 각 시 . 도에 시 달을 했습니 다.

그래 저희들이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 맞는 그런 안을 기본 안을 만들 

어서 행정실장이라든가 또는 각 업무담당 

장자률 대상으로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 

도 하고 의건수렴을 이렇게 해서 최종 개 

정안올 마련했습니다.

그 개정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법예고 

를 3월 달에 입법에고를 해서 최종안을 

확정을 했는데요, 입법예고 할 때 저희들 

이 다른 의견읊 거기에 어떤 다른 이견이 

없어 가지고 당초에 만들어진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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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을 해서 요번 교육위원회에 상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미" 요 부분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 한 

은 각 시 * 도가 대부분 이렇게 형평에 맞 

추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훨■용하고 있는 

그런 안읊 모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고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⑩ 진옥경 위원

기본 얼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특징을 

이제 또 가지고 있어요 충청북도 조례에 

서는, 그래서 일단 제가 조례심의를 여러 

번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례의 요건 그러 

니까 총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장 그 다음에 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장이나 그 다음에 장 안에 

서의 조는 간격을 행을 티어야 된다고 저 

는 보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준 거는 이것 

들이 다 붙어있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 

칙과 저U조가 붙어있고 또 이런 식입니 

다. 그러니까 장이 바밀 때마다 제2장 공 

유재산의 취득• 처분하고 13조가 붙어있 

고요, 이거는 본래의 어떤 규정이나 훅은 

법, 시행령에 쓰지 않는 조례나 이런 것 

들도 전부 양식이 다 떨어져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저희한테 올 때 이렇게 붙 

어왔습니다 내내 이런 것부터 양식을 마 

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는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거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전교육청 그걸 보니까 오자도 한 골자 

있어 가지고 평장히 문제가 그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 

어요.

저 자신도 보 느 라 고  봤지만 촉박해서 

제대토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떤 단어들을 긴 단어를 붙여서 #  때와 

그 다음에 중간 중간을 띄어서 쏠 때의 

어떤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명 

칭으로써 고유명사로써 쓰일 경우는 전부 

붙입니까?

이것들이 ■혼재 해 있습니다. 어떤 경우 

들은 전부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죄기도 

하고 이런 식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거든 

요. 이런 것들도 용어를 통일한다던가 하 

나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하실 때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전부 띄어쓰기를 보느라고 봤는데 뭐뭐 

이상, 뭐뭐 미만, 이하 둥 이거는 그 앞 

의 수치와 붙여씁니까, 되어씀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건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어떤 법령

[제 卜제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 513 -



제정할 때 어떻게 띄어쓰기라든가 또 이 

런 부분들올 어떻게 하라는 내응들이 지 

침들이 대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 

기에 충실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이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이게 그냥 부분 조례안이라면 제가 그 

러겠는데 전부 개정을 하는 바에는 그 법 

제처의 사용 조례안의 어떤 기본 요건들 

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법 부분에서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올리셔야 된다고 보 

고요, 다른 지역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 

다면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가장 지 

금 뭐랄까 대전교육청 매놓고는 먼저 어 

됐든 제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 

의 모델읊 만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반영 

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잘 알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별로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직에서 정의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본청에 대한

[제m 회-제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조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 

는 33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2호,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이런 대목들이 들어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 

원회의 의사국장읊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20조 규정이 의사국장까지 전부 걸 

리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조 규정은 시 • 도에 두는 교 

육감에 대한 것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 

니다. 그 문맥을 보실 때 20조 규정에 의 

하여 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하면은 

전부 의사국장까지 20조가 걸리는 것처럼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전 같은 경우는 따로 되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조하고 또 33조 

및 지방교육 이렇게 해서 모두 그것들을 

포팔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짓고 있는 

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됩 

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⑯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교육감인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20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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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단 정해놓고 그 다음에 교육감과 해 

가지고 그 이하는 교육감에 대한 보조기 

관이라든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이렇게 

말한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른 규정을 넣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과는 그러면 그 뒤의 것까지 포함이 됩 

니까, 아니면 .........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20조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감과로 

署나는 거죠.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⑯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⑯ 진옥경 위원

그렇다면 그것들은 이미 축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관서에 있어서도 대전교육청 

의 조례를 보면 각종 학교에서 署•납니다. 

제1관서에서 각종 학교로 필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끝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 - 

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 

생기관 이거를 전부 포함시키는 것과 어 

떻게 다룹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제1관서는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

문에 그거는 저회들이 물른 학교는 포함 

이 되고 고등학교에 준 하는 각종 학교까 

지 포함이 되고 본청의 직속기관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정한 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⑩ 진옥경 위원

이것들을 넣는 것이 더 포팔적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죠,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테

⑩ 진옥경 위원 

저^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예，마찬가지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조 위임사무가 있는 

데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1항 다 

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 

는 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변경 또는 용 

도폐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그 

앞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 

까?

뒤에 보면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이 

나 업무는 그 두ᅵ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 

기에서 생락"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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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은 6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그 

생략할 수 있는 부분

⑯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 

금 위임사무라' 해 가지고 아직까지 공유 

재산심의회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는 대 

목에서 갑자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보다는,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의 이런 용어로 

써 전부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 

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의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용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들이 

나오고 다음에 나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 

는데 체계상, 저희들이 위임사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심의 

위원회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 이런 것보 

다는 어떻게 위임해 주는 사항이 가장 중 

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다 보니 

까 그런 부분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그렇게 해서 좋은 부분도 있겠습 

니다마는 위임사무라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 

면 종겠습니다.

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항목들이

있다 보면 그것이 앞에 있는 부분이 들어 

갈 수도 있고 또 뒤에 있는 부분이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부득이 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⑩ 진옥경 위원

그 1항과 3항에서도 다가 있고 거기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이라 

는 부분이 또 나오죠, 거기에서도 마찬가 

지입니다.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의 이 

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면 되는 일이 아니 

겠습니까?

이것들을 그냥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하면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또 포함됩 

니까? 그것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의 이라는 말 

로 대체하는 것이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건 6조 2항에 보면 다른 부분들도 있 

기 때문에 저회들이 앞 조에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뒤에 표현하게 되면 뒤에 생 

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또 앞에 같 

이 언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중으토 이제 규정되는 

그런 사례가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1,2,3,4 해 가 

지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넣게 되면 또 

앞에 그런 부분들 또 다시 표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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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마다 다 그걸 기재 

롤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증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종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는 이라는 것이 또 나 

오는데요,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 

산 그 6조 2항에 보면은 대장가액 2,000 

만원 이하의 재산이 있고 그 앞에는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 

하의 토지가 또 있거든요, 그것과는 그러 

니까 별개의 것이죠.

⑩ 기러관리국장 신강탁 

별개죠.

⑩ 진옥경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대장가액 

2,000만원으로 규정을 하면 4조에서 규정 

하면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입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ᄀ a3:系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다 같이 규정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것이 포괄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예를 들면 6조 2항의 4호를 보면 가, 

나, 사항이 다 언급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한 재산의 취득• 처분 쭉 나와 

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러 번 똑같은 말 

들이 계속해서 기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 

에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 

되는 이런 쪽으로 표현을 같이 한 겁니 

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그 다항에서 지금 단 교실은 제 

외한다라는 부분들은 들어갈 필요가 없나 

요?

그러니까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 대장 

가액 2,000만원 이하의 건물 및 공작물의 

괄호하고 단 교실은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구태여 필 

요 없는지요?

제가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가 더 어떤 

부분에서 충족된 그런 표현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교실이 제외됩니까, 안됩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여기 보면 행정제산이라든가 

보존재산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교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분하는 경우는 이미 

학생을 가리킬 수 있는 교실로써는 활용 

을 다하고 그걸 폐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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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그런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 

들이 생각을 합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래서 라항으로써 198제곱미터 이하의 

교실이라고 하는 규정을 넣은 데도 있습 

니다. 필호하고 특별실，관리실을 포함한 

다의 구조변경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1관 

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넣고 있거 

든요, 역시 교육장이 저12관서의 장에 위 

임하는 사무 안에도 그것이 라항으로 들 

어 $1고요, 이것이 필요 없습니까?

실무적인 부분에서 실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여뭐보는 겁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골쎄 대전시 조례에 보면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되 

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도 안대로 규정한다고 해 가 

지고 어떤 새토운 문제점이 발생한다던가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⑩ 진옥경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꼭 넣어야 되었다 하 

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는 없 

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에측해서 

이거를 넣어주는 것이 좋으면 넣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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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적인 부분들을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자문을 구했다던가 하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을 구체적으토 저희들이 이 안 

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충청북도교육청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같이 검토를 해서 검토를 했고 또 입 

법예고도 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 

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안을 정한 거구요.

타 시 • 도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 

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안들이 구체적으 

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안을 

한다고 헤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 

로 여러 시 * 도가 또 앞으토 계속해서 이 

런 조례를 정하게 되겠는데 그런 조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 • 도에 보면 다른 사례가 또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종합 

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한번 전체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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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제가 심의를 위해서 어쨌든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런데 교육청에서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는 

집행청 아닙니까, 그러면 저보다는 더 포 

필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알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이런 문안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운영 면에서의 부분들도 있기 때문 

에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심의회가 있는데 공유재산심의회요, 여 

기에 지자체에서는 어떤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 하는 그 대 

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저15조입니다. 5 

조 1항에 보면 세 번째 풀에 교육감의 자 

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하나의 목적이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심의기구냐 자문기 

구냐 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올 수가 있 

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할 

거냐 자문기구화할 거냐 할 때 그것에 대 

해서는 핑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자문은 풀어서 그 다음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심의회 위원회에서 의건을 낼 수 있 

고 그것을 그대로 채택하지 않아도 그만 

인 것이 자문이고 심의회는 거기의 결정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것이 들어 있으면 자문기구라' 

는 의미 같이 느껴지는 그런 오해의 소지 

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상위법령 인 공유제 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읊 하고 있는 사 

항이에요,

거기에 보면 공유제산심의회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 

렇게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령으로 규정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따른 사항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가 . . . . . .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아마 도에서 그런 사항을 뺐다면 골쎄 

왜 뺐는지 저희들 모르겠는데 법령에 저 

희들이 맞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 

대로 그걸 조례에서 벨 수는 없었기 때문 

에 그대로 문구를 넣은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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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자문에 의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 

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렇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자문기구입니까, 심의기 

구입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아마 요 사항을 넣은 이유는 이게 심의 

회에서 모두 의결해 가지고 그대로 결정 

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이런 사항을 

충분히 심의틀 해서 최종 결정진자인 교 

육감한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의 

견을 주면 최종 결정을 그 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표헌을 이렇게 

자문에 응한다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습 

니다, 법으로.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기관의 장이 거 

기에 대한 위속을 받는데 요 사항은 외종 

결정진자가 의견읊 들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로 이렇게 법 

에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구속력을 심의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묻는 겁니 

까? 그거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건을 충분히 존중을 하겠지민:.........

⑩ 진옥경 위원 

안따라도 그만입니까?

■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안따른다고 하기보다는.........

⑩ 진육경 위원

골쎄 그 자문기구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그것이 있는 것이 맞아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그 심의회 규정에 있는 

데 이렇게 되면 훈돈이 올 수 있다는 생 

각이 됩니다.

만약에 실제 어떤 상황에서 심의회 저 

기하고 교육감의 어떤 생각과 서로 다를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구속력 

을 말하는 겁니다.

⑩ 기력관리국장 신강탁 

제가 볼 때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의견 

들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고 생각은 되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적으로 결정될 안 

이 단일 안이 아니고 훅시 2개 아니면 3 

개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 좋은 안이 

기는 한데 그 중에서 어느 게 가장 바람 

직하냐 하고 판단은 최종 결정진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중에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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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털게 자 

문에 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저는 이것을 상위법에 있는데 이것을 

뺐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 

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의회 위왼이라는 것이 위 

.원구성을 위원장이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 

원장이 기획관리국장이 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기획관리국장이 되고 이 

렇게 다롭니다 서로, 그런데 그렇게 직책 

이 부교육감이 될 때와 안될 때의 차이점 

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하셨는지, 이게 더 효율적인지?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물큰 어떤 신속성을 기한다고 하는 측 

면에서 기획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획관리국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상위직에서 한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 

나 싶어서 저희들은 부교육감으로 정했습 

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재산처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한 단계를 거쳐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생각이 되 

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잘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⑩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육청 산하에도 지금 

심의위왼희를 두게 되어 있나요, 도교육 

청 말고요.

⑩ 기러관리국장 신강탁

지역교육청별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역교육청심의회 위원 

장이 교육장이 됩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에, 교육장이 됩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럼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교육장이 심의회 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5조 4항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쭉 

해서 교육장의 자문에 옹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하고 

거기 2번에 보면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장 

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이 자문을 요구하고서 또 자기가 거기 심 

의회에서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건 거기서 위원장 입장에서 교육장은 

어떤 전체적인 심의위원회의 의건을 종합 

하는 지위에 있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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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해서 의건을 종합하게 되면 실질적 

으로 기관의 장으로서 최종 결정하는 것 

이 있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 말씀하신 대 

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어 

떤 지위가 처리하는 지위가 틀리기 때문 

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된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심의위왼회롤 둡니까, 다 본 

인이 총팔해서 하고 하면 되는 걸 핑장히 

요식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청북도 조례에 보면 이것을 심의위원 

회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조정위원회 

의 업무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는 그렇게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습 

니까?

⑩ 기러관리국장 신강탁

저 희 들은 공유재 산심 의 위 원 회 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충청북도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되 

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그런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따 

로 이렇게 본인이 자문을 요구하고 또 본 

인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때토 보면은 

핑장히 뭐랄까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것이 심의가 필요한 것인데 

위원장은 가장 막강한 어떤 저기를 행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기가 조 

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떻 

게 보십니까?

⑩ 기러관리국장 신강탁

그런데 심의위왼회가 어떤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라든가 기관장의 어떤 의건과 

상충되거나 그걸 갖다가 사전에 회수하기 

위해서 심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가 

지고 어떤 안을 제시를 해주면, 최종 기 

관의 장이 그걸 가지고 최종 종합적인 판 

단을 해서 어떤 안으로 결정하는 그런 거 

기 때문에 상충된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 

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⑩ 진옥경 위원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대 

전에서도 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있습 

니다.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도요, 교육장 

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뭐 

하러 구성합니까 이런 것들은 좀 모순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항에서 교육청에서는 그에 속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된■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다음 교육청 소관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유재산심의회라 하면은 위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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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 또 뭐랄까 중복되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그냥 이하 심의희라고 두었기 때 

문에 그것이 4항의 1번이 심의회 위원은 

하면은 마•치 충청북도교육청공유재산심의 

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 하는 것을 지칭하 

는 것으로 혼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청에 있는 것과 지역교육청에 있는 

심의회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에 있는 공 

유재산심의회는 앞으로 심의회라고 표시 

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타 지역교육청 

에 있는 그 심의회는 원래 명칭대로 다 

이렇게 약해서 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

⑩ 진옥경 위원

교육장 소관이라고 쓰면 됩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교육장 소관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죠.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그걸 넣으셔야 된다고요 그렇 

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왜냐 하면 제가 볼 

적에 밑에 심의회라는 것이 본청 이하 심 

의회라 한다 하는 본청 공유재산심의회인 

줄 이해하게공 오해하게공 하거든요, 그 

래서 그렇습니다.

⑯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그것은 앞에 제2조 정의에 보면 그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훈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위원장이 교육장이 되거 

나 위원장이 부교육감이 되는 이 구조를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부교육감은 어됐든 최고 책임 

자이고 총팔 진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데 위원장이 전부 여기 부교육감•이나 교 

육장이 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 

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내내 똑같다면 위 

원회가 불필요한 것이고요, 기능을 하게 

공 한다면 그 편한을 배제하는 것이 옳다 

고 봅니다, 저는.

지금 아까 시민단체들이 들어가야 한다 

느니 이런 이야기들도 각종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도 하셨지만 외부인사들도 없는 

이 런 전부 국 • 과장들이 들어 있는 부분에 

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지 답변 

을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진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이 있으 

십니까?

⑩ 진옥경 위원 

아직 많이 있습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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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면 저기 벌써 12시가 지났는데 

나머지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 해서 적당 

한 선에서 질문을 중단하시고 점심을 잡 

수시고 오후에 하시도록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요 답변만 듣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정한 게 아니고 표준안을 저 

희들이 충실히 따른 의미에서 그 부분읊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교 

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정 

했는데요.

⑩ 진옥경 위원

교육부에 전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⑩ 기휙관리국장 신강탁 

에

⑩ 진옥경 위원

그런데 대전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 

는데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표준안이 되면 물론 시 • 도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상위 법령 

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은 그렇게 

정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 

다고 와서 그대로 표준안읊 따라서 그 조

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했기 때문 

에,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다 

른 사항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신 사항과 같이 한'번 처음 전부 개정하 

는 거기 때문에 다소 그런 문제돌이 상위 

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픔 저희들이 요번에 제정이 

되면 한번 종합적으로 타 시 • 도하고 비 

교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헌재대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 

도 현재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 

이 보기 때문에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⑩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지금 등결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오후에 시작될 때 충청북도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인지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찾으 

셔 갖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는 걸로 오 

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진윽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 1시 30분

— 524



[제191회-제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⑩ 위원장 이상일

의석읊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진옥경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진옥경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습니다.

도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 

고 조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 

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럴만한 

기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로 

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 저희들은 메주 한 3회에 걸쳐서 

간부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정책 

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선 다 협의를 하 

고 논의를 하는데, 저회들도 지금 도 조 

정위원회틀 보니까 거기서 하는 역할이 

어떤 공유재산심의뿐이 아니고 도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매주 한 번씩 협의하 

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런 역할을 하는 조정 

위원회는 별도로 어떤 조례로 만들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리고 문안에 있어서 총칙 제6조 보면 

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라고 제목을 붙일 바에는 어 

떠어떠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이 그 문맥에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디 어디에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미 종결 

된 심의를 보고하는 형태처럼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안을 오히려 공유재산심의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가 자연 

스럽고 거기에 업무라는 제목에 맞지 않 

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 

까?

이거는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 

지만 제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기술하는 문안을 이렇게 규정을 딱 지어 

능는 것은 조금 너무 단정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문안은 정리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읊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제목을 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안으 

로 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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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표준안 

을 저희들이 근거로 해 가지고 하면서 거 

기에서 우리 도에서 특별히 별도로 이렇 

게 정해야 될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은 표준안에 맞도록 함으로써 타 시 • 도 

와 형평이라든지 이거와 기하고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 사항도 거기에 준해서 이렇 

게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 

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안을 좀 부드럽게 한다던가 이 

렇게 달리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요 

사항 자체의 특별하게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⑩ 진옥경 위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테 그런 자연스 

러움이라든가 조례를 어쨌든 월 만든다는 

것은 최대한 뭐랄•까 형식적인 부분들까지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줄을 행간을 된다던 

가 아니면 오 • 탈자 띄어쓰기 이런 것까 

지도 완벽해야 된다는 완전을 기해야 된 

다는 차원에서 이런 문안에 대한 고민들 

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라고 할 때는 어떠어떠한 

기능을 한다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서술하는 것이 어울리지 거기에서 심의사 

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회의

록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종결적인 의미 

롤 거기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 

울리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어떤 논의과■정 

에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를 생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6조 2 

항의 1번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 

조의 3 저ᅵ2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을 구태여 넣으셔야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죄 

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돌이 안 

을 작성 초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 

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거 

기 오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5조의 3 저ᅵ2항으로 되어 있 

는데 그 부분이 15조의 4 저12항으로 그렇 

게 조정이 지난번에 •됐는데 저희들이 그 

걸 미처 나중에 확인을 못해서 그대토 들 

어갔고요.

근데 여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 

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4 제2항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구태 

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들 

이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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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것은 삭제를 위원님 말씀대로 

제외하는 쪽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건촉법 제49조 저항의  규정 

이라고 2번에 되어 있는데 그것과 건축법 

시평 령 제 80조 규정 괴■는 중복됩 니 까?

어떻습니까 그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규정을 써야 되는지 아 

니면 시행령 규정 을 써야 되 는지 에 대 한 

그런 것들이 조례 안에서는 만약에 중복 

이 된다면 상위법……  .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그냥 똑같은 내용이라면 상위 

법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⑯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18조에 보면 재산의 중감 

및 현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와 공유재산의 증감이라 

는 그 사이에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이라 

는 문안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태여 벤 이유는 무엇인지요?

규칙으로 이제 그 서식을 정할 때 주민 

들에게 공개하는 재산의 중감이 라든가 이 

런 것들 현재액 보고서 이것을 주민들에 

게 공개할 수 없습니까, 일부만 공개합니 

까? 아니면 이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어떤 

가 해서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공유제산의 증감"이라든가 현 

재액 보고를 할 때에는 어떤 공개하는 사 

항 외에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곡 공개하는 사항만 보고 

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 

켰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대장이라 할 

때 이것은 붙여씁니까, 띄어씀니까?

공유재산 관리대장 흑은 공유재산 실_  

조사 이런 것이요, 이런 걸 고유명사로 

써야 되는지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떻게 표기들을 이런 식으로 계 

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저기 하시기 

어렵다면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시면 이것 

들을 수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서 3항이 있는데 3항의 

5번입니다. 소송 둥 재산소유진 상 분쟁 

이 있는 재산 이렇게 팔호하고 현황파악 

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가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지금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 시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라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191회-제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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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파악이라는 팔호 안의 글이 구태여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잠깐 확인 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이게 대전교육청 안에 이게 그대로 있 

는데 이것이 들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 

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조례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옵 

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죄송한 말씀인데 그 사항은 일단 교육 

부 표준안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 

기다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그 사항은 

어떤 소송이라든가 어떤 분쟁이 있는 사 

항이기 때문에 그 재산현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 

마 교육부에서도 그 사항을 넣은 것으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뜻에서 별 

문제제기하지 않고 바로 포함을 시켰거든 

요. 다른 재산보다도 더 이렇게 그 현% 

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런 의미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조례에서 괄호 안에 넣을 때는 단서조 

항을 넣는다든가 뭐 이럴 때 주로 넣지 

않습니 까?

이렇게 뜬금 없이 이 팔호가 들어가 있

[재！_91회-제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는 것이 조례의 형식에 맞습니까?

저로서는 참 납득이 안됩니다. 제목에 

팔호가 들어간다든가 뭐를 포함한다든가, 

단 어떠어떠한 것을 제외한다든가 이런 

외에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근데 저희들이 물론 법 체계상 가급적 

이면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무슨 단서조항을 둔다든가 해 

가지고 대개 풀어서 이렇게 쓰는 게 대부 
분인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괄호로도 표시 

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쟁이 있는 부분 

에 대한 재산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부분 

보다는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강 

조하는 의미에서 현황파악이라는 걸 넣었 

는데요,

⑩ 진옥경 위원

상황을 파악해서 쓰라고 하면 현황파악 

이 당연히 전개가 된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강조하는 의미 

에서 이렇게 썼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런 의미에서 썼는데 좀더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담■변을 드리겠습 
i나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2 

장입니다. 거기 14조에 보면 제1항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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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풀에 보면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법령 규정에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 

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총괄 재산 

관리관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 

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재산관리관이 기획관리국장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기획관리국장으로서 총 

괄 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괄하시는 분은 교육감 

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제가 명 

칭이 익숙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 

은 지자체에 나오는 명징이거든요, 총팔 

재산관리관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총괄 

은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관이라는 이름으로 쪽 서술이 되 

어 있는데 갑자기 총괄 재산관리관이라는 

그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그 앞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갑자기 여기에서 

총괄 재산관리관이라는 명칭을 협의해야 

될 대상으로써 기술했는지에 대해서 이해 

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 

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재산관리관은 각 본청에도 있고 각 

시 * 도교육청 이 라든가 소속기 관이 라든가 

이런데 다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재산관리관이 있거든요.

근데 본청에 있는 재산관리관은 그런 

다른 소속기관이라든가 이런 재산관리관 

과 달리 총괄 직위에 있는 재산관리관이 

기 때문에 총팔 재산관리관으로 이렇게 

명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 

시률 한 겁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산관리관을 교육감이 

총괄을 하면서 1관서의 것들은 관서장이 

나 또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장에게 위 

임하고 또 이렇게 교육감과 교육장이 다 

시 재산관리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되 

어 있고, 근데 총팔 재산관리관이라는 명 

칭은 지자체에서만 그러니까 도지사를 총 

필 재산관리관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총팔 재 

산관리관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관리관은 

어떤 분임 재산관리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주임 재산관리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씩 그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더라도 역할이 

나 기능이 조금씩 틀립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라 하더

[제 ■ 회 - 재 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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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전체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재산을 총괄적 직위에서 관리하는 재산관 

리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총팔 재산관 

리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도청이나 마찬가지로 싸주시면 되겠습니 

다.

⑩ 진옥경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는 총괄 

재산관리관이 도지사라는 말이죠.

제가 어저께 쭉 살펴볼 때는 그렇게 제 

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저회돌이 볼 때는 아마 도지사가.........

■  진옥경 위원

총괄 재산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지정 

을 하게 되어 있군요.

⑩ 기팩관리국장 신강탁 

도지사가 아마 지정을 해서 거기도 아 

마 기획관리실장이나 누가 아마 총괄 재 

산관리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 

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i 쎄 제가 혼돈한 것은 지자체 

에서는 도지사가 총돨'관리자롤 임명을 하 

는데 우리 조례에서 보면 교육감이 공유 

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이렇게 되 

어 있단 말씀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지 

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재산관 

리 관을 지정한다는 부분이 어디에도 나와

[제 i 9 i 회-제 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있지 않아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그거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어떤 관직을 

지정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기 

고 거기서는 재산관리관뿐이 아니고 무슨 

회계관계라든가 일반회계 에산이라든가 

경리업무라든가 이런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관직 지정관계가 따로 지금 되어 있 

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관서의 장이 임명하는 그런 부분에서 

법 조항을 따른 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드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문제 

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저기 하시기 바라 

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와 통보는 같은 용어 입 

니까?

보고하여야 한다와 통보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그런 어떤 미세한 차이가 같은 것 

들이 있습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일반적으토 보고는 상급관청 

이리■든가 싱■급자한테 하는 것을 대개 보 

고라고 하고, 통보사항은 상급관청에 알 

리는 사항 상급자한테 알■릴 수도 있는 거 

고 꼭 보고가 아니더라도 또 같은 동급의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알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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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은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이렇게 

득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보고한다고 할 

경우에 보고라는 그런 문안을 쓰고 있습 

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래서 제14조 2항에 보면 재산관리관 

이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변동사항이 있을 

때 통보하여야 한다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보고가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〇 ]〔느데요?
I 1___.  t\ 屬■■•，•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제가 블 때는 재산견■리관 입장에서는 

똑같은 재산관리관이기는 한데 다만 전체 

적인 총괄을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 

항은 통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 

각합니다.

⑩ 진옥경 위원 

무방합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⑯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항에 재산관리관은 사업 

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꼭 있어야 됩 

니까?

없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14조 관리 계 

획에 의거하지 않은 재산일 때 이것을 구

태여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은 물른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조 

항 3항을 넣음으로써 보다 관리에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  

들어가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 

는데 그렇게 해즘으로써 명확성읊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⑩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빨리 진행시키고 싶은 

데 저1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서 제19 

조 관리 및 처분에서 재산관리책임 공무 

원이라는 말과 재산관리관이라는 말과는 

다롭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재산관리관이 있어도 그 밑에 재산업무 

를 담■당한다던가 해서 우리 본청 같은 경 

우는 기획관리국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이 

라 하더라도 밑에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 

고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 책임 

을 맡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거 

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21조가 있습니다. 21조에 8 

번 사용.수익허가의 8번입니다. 제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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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관리관에게 너무 많은 편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뒤에도 보 

이는데요, 8번 기타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한 개인에게 그것들을 

재량진을 부여하는 이런 항목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재산관 

리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좀더 뭐랄 

까 한 개인이 발위할 수 있는 재량된의 

범위를 이렇게 용인하지 않는 문안으로 

지금 작성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떻습 

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은 재산돤:리관이 어떤 개인 차 

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관리하 

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직위에 있 

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항이 규정 하나하나 목으로다 각 호로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8항을 둔

:겨:겨드§ 8 히,  | ,  I f  • a I- In* 卞 ^7. Ill ,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현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재산관리관이 필 

요로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어떤 진한 

이 많이 부여된다던가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문안들은 뭐랄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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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좀디■고 봅니 

다. 그러니까 강된이나 이런 것들은 발위 

해도 안좀고 또 한 개인이 직책 속에서 

너무 많은 재량견이 부여되는 것들도 바 

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에, 알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왜냐 하면 그 뒤에 행정재산의 일시 사 

용 .수익허가  22조가 있죠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충청북도에서 첨가된 부분이라 

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8항까지의 내용 

들은 타 지역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

죠?

⑯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렇습니다.

요 부분이 과거부터도 계속해서 어떤 

행정재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허가 

를 득 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 저희들이 요번에 이 조례를 전부 개 

정하면서 요 사항을 포함을 해서 그 동안 

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제가 22조 제2항에 보면 별표에 정한 

시설사용료라는 것이 있고 뒤에 별표 시 

설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그



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지역과 어떤 교육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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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좀 그런 목과의 그런 어떤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교실도 사용하는데 2시간까지는 

5,000원, 4시간 초과하면 15,000원 이렇 

게 보통 교실까지도 저기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22조 3항에 보면 

실제 소요경비 같은 것들도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 

어 있고, 또 4항에서도 또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또 1개월 

이상 장기 사응 시에도 5항에서는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 

고 많은 부분들을 또 재산관리관이 말하 

는 대로 그냥 그것들을 별표에다가 또 여 

러 가지들을 첨가해서 부과하는 형태로 

지 공- 이 것 이 일 시 사^^ • •수■ 익 허 가~ 기" 되 어 

있고, 그 다음에 6항에서 보면 사용료 감 

면 조항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도 보면 6 

항에 2번을 보면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 가 

지고 또 다시 재산관리관이 어떤 자의성 

을 부여하는 개방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인 어떤 주민참여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관리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될 수 있 

는 분쟁의. 소지롤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드

⑩ 기휙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들이 우선은 사용료를 

저희들이 교육부 표준안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금액으로 최소 금액으토 저희들이 

정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⑩ 진옥경 위원

이 별표도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예, 표준안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 가 

장 우리가 낮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 

든가 이런 게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게 책정하게 되면 어떤 주민들한테 
또는 학부형들한테 또는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 

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정하 

고, 대신 모든 사항을 갖다가 다 조례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례 

가 나타날 경우에는 부득이 어떤 재산관 

리관이 심의를 한다던가 의견을 들어 가 

지고 거기에 어떤 가장 적정한 금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재산관리 

관이 필요시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 

는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저희들은 좀더 높 

였으면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활동이 우선 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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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되는 부분돌이기 때문에 비록 사용 

하지 않을 때라 하더라도 재산을 학생들 

이 교육할 때 지장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득이 주민들이 

리■든가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요 

청했올 경우에 저희들이 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 

런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은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어떤 공공목적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려고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또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넣어 

가지고 다 각도로 이걸 갖다가 적정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지금 만약에 교육과학원 안에 강당이 

있지요, 그 무슨 강당은 아니지만 시청각 

실 형태토 있는데 그것들을 빌릴 때 같은 

지역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시설료를 받습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이제 어떤 교육활동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가지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정 부분을 

감•면 해 가지고 최소 금액으로 받는 경우 

도 있고 그렇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난번에 

교육과학연구원에 갔을 때도 제안말씀 드 

렸을 때는, 그런 지역의 어떤 교육이라는 

관점을 지역사회교육 그런 것까지 포괄하 

는 좀더 폭넓은 형태로 만'약에 시민딘체 

라든지 이런 단체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필요할 때에 무상으로 제공하시고 연대를 

높이시라고 진유롤 들였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부딪립니 

다. 가서 시설을 임대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공공목적에 건전한 목적이다라고 

딘체들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대여하 

는 어떤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의 마인드 

에 따라서 그래도 돈을 받아야 한다 또 

빌려줄 수 없다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런 형태의 거부를 당하기 

도 하고 또 높은 어떤 그것들을 핑장히 

열악한 어떤 상래에 있는 단체들이 물어 

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행정 뭐랄■까 교육청의 재산이 

라는 차원에서 관리라는 차원에서는 더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재산관리관의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 조항을 넣게 되면, 매우 이것이 자의 

적인 어떤 해석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분 

쟁이 생겨날 소지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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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항은 일단 아무리 건전한 목적으 

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본래의 재산 
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수행하기 해서 그 기핀이 사 

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지금 말 

씀하신 대로 공공목적에 부합이 되고 꼭 

건전하게 활동한다고 해서 요청한다 하더 

라도 해도 빌려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아니 행사가 중첩이 되면 우선 내부적 

인 행사가 우선된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니 여기에서는 지금 사용료 

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용을 얼마나 받 

느냐 이런 것이죠.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빌려준다 하더라도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책임자가 과연 이 사항을 어떻게 지 

금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면제를 감면을 해줘야 되는지 아 

니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건지, 종합적 

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사안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 

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몇 %를 

감면해야 된다는 이렇게 사전에 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⑩ 진옥경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 지역의 교육부 표준안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이 일시 사용• 수익허가 부분이 

아에 빠져 있는 지역들도 있다는 걸 감안 

할 때 이런 단서조항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⑯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래도 그 동안에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요번에 포함을 

우리 교육청이 특색 있게 요구사항을 받 

아들여 가지고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타 시 • 도 같은 경 

우는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 

고 있는 시 • 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 

6|).........

⑩ 진옥경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 

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규칙으로 정 

한다로 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 

례가 너무 많은 것들읊 제안하게 되면 그 

것이 지금 갑갑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 

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칙으로 정해 버 

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본 방향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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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다 둘 것이냐 아니면 수익에다 둘 것 

이냐에 대한 어떤 저기를 다시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 부분은 국민들한 

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규칙보다는 조례 

로 정해야 맞는다고 생각해서 요번에 조 

례로 정하게 좼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정재산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은 주로 개방하 

는데 측면을 많이 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지 그 어떤 수 

익을 꼭 목표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님니 

다.

울론 하다 보면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 

촉면에서는 빌려즘으로써 그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 

용을 어떤 분담하는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요번 

이 조례를 특히 포함을 시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재 

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적절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의 의건을 말씀드리는 겁 

니다.
그 다음에 마냥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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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 

역에서 특별히 규정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기존의 어떤 관행이라 할까 이런 부분 

에서는 좀더 뭐랄까 핀용을 베풀 수 있는 

부분들이 조례로 인해서 아에 규정이 되 

면서 징수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 부 

분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잘 알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폐교재산 대부요율에 관련한 것인데요, 

잡종재산에 4장에 말씀입니다. 제가 득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30조 6항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령 제3조 2항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 

율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〇〇〇분의 

10이상으로 한다 하셔서 종전에 1,000분 

의 30분을 했던 것들보다 요율을 지금 낮 

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번 조례안의 특징이기도 하지 

만 어떤 면에서는 줄곧 요구했던 부분이 

기도합니다, 제 자신이 폐교를 좀더 낮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에서의 요구이기도 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일반 교육목적으로 혹 

은 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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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규정을 어 

느 정도는 단서를 넣고 그 다음에 일반 

폐교를 사업장의 연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영동의 그런 

무슨 포도주 저기 생산을 한다던가 교육 

목적 외의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평정가격을 요율을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하고서 각 호 

해 가지고 몇 개의 에의조항 그러니까 교 

육목적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아니면 문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예외조항으로 

해서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 

지은 대전 같은 경우가 보다 더 교육적이 

고, 한편으로 그 시설운영에 폐교운영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이렇게 인하를 했는데요, 요 

부분은 종전에 저희들이 1,000분의 30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시 •도  

보다 좀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 

고, 요번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동안 

에 너무 높다 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이를 해소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 

동안에 공시지가라든가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 가지고 어떤 폐교를 대부하

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그 

런 양 측면이 다 있어서 요번에 그걸 해 

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게 '됐고요, 특 

히 대개 시골에 능어촌에 있는 폐교를 보 

면 대부분 옛날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부를 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게 되고 

학교률 설립하게 되는데, 같은 지역주민 

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환원 

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낮게 이렇 

게 10%정도를 인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 

로 다른 데하고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하 

는 게 좀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낮게 하면서 어떤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크게 과거보다 1,000분 

의 10으로 했다고 해 가지고 뭐 그렇게 

낮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사람을 그것을 갖다가 대부를 받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할 경우에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좀 높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부 

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 

다.

만약에 1,000분의 30이상으로 되어 버 

리면 처음부터 아에 대부하려고 하던 사 

람들도 너무 높다고 거기에 경쟁이 들어 

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게 몇 번 

입찰을 붙여도 안될 경우에는 유출이 되 
어 가지고 나중에는 최소 금액으로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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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수의계약을 하는 결과를 초래될 수도 

있고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낮게 하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더 이렇게 바람직 

하지 않나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우선된이라도 우선 순위라도 좀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없 

습니 까?

어떠어떠한 것들을 우선 순위로 한다 

하는 부분들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그것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 

별법 시행령 같은데 보면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읊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워 교육용으로 훨■용한다던가, 사회복지시 

설로 활용한다던가, 어떤 문화예술공간으 

로 활용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000분의 10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  진옥경 위원 

그거는 수의계약 가능하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⑩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33조 2항에 또 팔호가 나왔는데 부지 

면적을 산출 이하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

분이 있습니다. 15페이지요 이하 같다가 

목 밀요합니까?

⑯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런 부분들이 옆에 조항에 또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기재하게 

되면 법 체계상 중복되는 말들이 많이 나 

오기 때문에 좀 간락1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표현한 겁니다.

⑩ 진옥경 위원

아니 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기술인데 

이렇게 여기에다 집어넣습니까?

그냥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읊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하는데도 이하 같다가 

필요합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만약에 그걸 안 넣게 되면 밑에도 그런 

용어들을 계속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그_  

서 부지면적 산출하는 것은 다 위에 한 

번 정한 것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33조 4항에 공공면적 비율을 30%를 적 

용한다 하고서 그 산식이 있습니다. 곱하 

기 그 다음에 몇 분의 몇 해 가지고 이것 

이 이렇게 조례 안에 커다란 산식이 표현 

이 되어야 되는지 곱하기 기술로 했을 때 

는 그냥 문장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A 

라는 것이 있으면 A를 길게 쓰고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위에 것 대부를 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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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그 다음에 쓰 

고 나누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 이렇 

게 하면 순서대로 되는데, 이렇게 뭐랄까 

복집■한' 긴 문장들을 기호를 사용해 가지 

고 몇 분의 몇으토 표현하는 것은 어울리 

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산식을 사 

용한다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문안 자체 핑장히 너무 길다 보니까 

요걸 풀어서 쏠 경우에 일반인들이 이해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표준 

안을 인들 때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것 

을 산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인들이 

표현을 알아보기 쉽도록 되는 것이 아니 

냐 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이 된 거기 때 

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문안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 쓸 때는 

어디서 곱해지는 건지 나누어지는 건지 

이런 사항들이 잘 쉽게 나타나기가 어렵 

기 때문에 산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 

니다.

⑩ 진옥경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청사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청주교육청 

을 교육정보원의 부지에다 하겠다는 언론 

기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타당성 검사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기사였는데 지금 당면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청사의 설계 48조입니다. 청사의 설 

계는 청사률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 

하는 바에 의하되 하는 부분에 아까 이기 

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방청 

사의 표준 설계 기준에 의하면 설계하여 

야 한다라는 지자체의 조례 안에는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고 별표로써 그것이 

여러 가지 표준 설계 면적에 대한 기준들 

이 나와있는데 왜 이것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48조 청사의 설계입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아까 김남문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요 사항은 

앞에 각 호에 있는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 

해 가지고 교육감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떤 표로다가 일필적으로 이렇게 정해 

놈고 되면 앞으로 청사를 설계할 경우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오히려 그 제약 때문 

에 청사를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현실에 맞도 

록 그때 당시를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어떤 청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지여건이 

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별도로 규정을 안 

했거든요.

왜냐 하면 그거는 앞에 1호부터 7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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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충분히 그런 사항들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 

다는 부분들은 들어 있고요, 표준설계 면 

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교육감 재량으로 넣는 

것은 저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까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말이죠, 어째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 

루둥실하게 넘어갑니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도 같은 경우는 도는 도 본청건풀하고 

의회건물 뭐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기 때 

문에 그걸 갖다가 정할 수 있는데, 저희 

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서 

각 교육청, 학교, 직속기관 여러 가지 형 

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규정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그때 상%읊 고려해 

가지고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 

분히 반영을 해서 어떤 청사로써의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 

읊 정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 

한 겁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본청의 기본적인 직무

관련 일인당 면적도 있고 부족 공간 면적 

도 있고 이런 표현들이 조례 안에 들어가 

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도 이게 나와 있지 않나요, 표준안에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일반 지방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아에 

청사가 거의 대부분 규격화되어 있다시피 

하니까 이런 걸 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정 

할 수 있는데, 저희 교육부 계통에는 각 

기관마다 각 형태가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으로 일필되게 

딱 정하기가 어려워서 교육부에서도 그걸 

정하지 못하고 이런 표준안이 내려온 겁 

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관사관리가 있습니다. 관사 

운영비률 부담하는데 있어서 55조 2번입 

니다.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 둥을 에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데 1급 내지 2급 관사에만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 다른 안에 비해서 이것은 

일반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화 

재보험료나 건물수선 유지비까지 전부 포 

함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3번에서 보면 

1급, 2급 관사에 한하는 부분에서도 취사 

용 가스사용료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운영비라는 것은 이것은 

난방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일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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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보수비라돈지 이런 걸 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조 

제2항입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학교운영 지 원과장 신용건 입 니 다.

그 3번의 보일러 운영비는 보일러 운영 

비 기름값을 에기하는 겁니다.

⑯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난방비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예，난방비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난 

방비하고 취사용 가스사용료는 그런데 이 

것까지 인심 좋게 이렇게 넣어도 됩니까?

다른 쪽에서는 시설은 운영하라고 저기 

해 놓고 왜 이런 것까지 전부에 거기에 

들어갑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여기 교육부 표준안에 이렇게 나와있는 

데 대전 것을 보신 모양인데 대전은 사택 

이 별로 없습니다. 대전은 시내이기 때문 

에 다 퉁근진이 되어서.........

⑩ 진옥경 위원

1급, 2급 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거는 1급, 2급이면 교육감도.........

⑯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1급, 2급 관사는 전국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도 우리가 두 번째

개정을 하는데 전부 개정을 하는데 다른 

데 기존의 조례에는 다 주고 있었습니다, 

타 도에도.

⑩ 진옥경 위원

표준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교육부의.

이상입니다.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⑩ 진옥경 위원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⑩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민: 우리 동료 위원이 상■세하 

게 많은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다 생릭"하 

고 간략하게 질문하겠으니까 집행청에서 

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장 잡종재산의 11쪽 대부라고 하는데 

연고제 배제라는 거1 있는데 11페이지 연 

고제 배제 잘 들어 있는 것 같은데, 헌재 

는 지금 계약할 적에 지금 연고제를 헌재 

룰 인정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 

실정은 어떤 겁니까'?

연고제가 어째서 이게 현행, 현재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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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있습니다.

⑯ 송대헌 위원 

연고제 안하고 있죠.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⑩ 송대헌 위원

그래도 늘 이게 영동 같은데 가보니까 

문제가 되고 자꾸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 

래서 요번 명문화시키는 거죠.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1̂)

⑯ 송대헌 위원

연고제는 일체 인정 안하는 거다 이거 

죠 기간 만료되면 나가는 것이고 다시 계 

약 안되면, 그런데 자꾸 안나고 했을 때 

문제가 되고 연고진을 주장하고 연장할 

적에 미리 5년을 몇 년까지 계약을 늘여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연고제에 대 

한 것을 명확히 규정한 것, 현재도 안하 

고 있다 이거죠 안하고 있는 부분을 명문 

화시킨 것 됐습니다.

대부료 요율하고 감면 지금 만은 위원 

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1,000분의 30 

에서 1,000분의 W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 

고, 그리고 거기 어떤 것은 여러 항목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요율 쪽하고 또 감면 

도 그렇습니다마는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 

하면 감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은 

잘 들어있어요.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것

[제1■ 회 - 제 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은 75% 감면 또 어느 항에서는 50% 감면, 

1항, 2항 제34조 1,2,3항에 쪽 이렇게 되 

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심은 내국인에 

관한 것은 찾아봐도 조문상에는 나와있지 

않는 것 같아서, 에를 들면 이런 경우는 

인터넷에서 뽑은 건데 인터넷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보니까 폐교재산의 활응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죠 예정이라 

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 톱아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감액에서 는 교육인 적 자원부에 따르면 

그간 폐교재산이 교육시설, 복지시설로 

훨■용될 경우에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 

부료 감면이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지 

역주민의 소득중대시설 요새 능민들 어렵 

다고 하니까 그렇겠죠, 지역주민의 소득 

중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는 무상대부가 가능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나의 예정입니다. 

법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우리는 감 

면이라든가 요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에 관한 건 감면도 들어있고 또 좀 

여기서 에기하는 대로 무상까지 논의가 

되는데, 이런 부분 등등해서 우리 내국인 

들의 계약도 그렇죠, 수의계약 같은 것도 

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 하나의 예정이지만 폐교 

재산을 지역주민의 소득중대를 위한 각종 

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로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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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이 가 

능하도록 하고 현재는 이것이 수의계약이 

안됩니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안되고 있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안되는데 앞으로는 무상으로도 능민들 

한테 주고 지역주민에 이익이 된다고 한 

다면 또 계약도 수의로 한다는 그런 취지

죠?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폐교재산에 대해서만 다시 그렇

게.........

⑩ 송대헌 위원

그래서 이건 예정이었으니까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이런 예정으로 인터넷에 올려 

놓고 여론을 듣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으 

니까 앞으로 이 법이 확정될는지 안될는 

지는 모르는데 방향은 아마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몰은 것은 수 

의계약이나 임대료 책정에서 능촌의 생활 

이 어려워요, 어렵고 어떤 사람이 농촌의 

그 지역주민들의 생산물을 훨■용해서 벤처 

한다는 사람도 이런 품은 뜻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럼 적에 그 매각이라든가 또 요 

율을 감액하는 것 외국인에 대해서는 75% 

로 한다, 50%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자세하 

게 들어 있는데 내국인에 이런 것도 조례

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 

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하 

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걸 포함을 

시 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어떤 내국인에 대한 감면의 

폭을 넓힌다던가 하는 문제들은 현재 교 

육부에서 의견 조율을 해서 상위법을 개 

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 반영되면 저회들도 바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바로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상위법이 바위면 하위법의 조례 

는 따라서 바위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조례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신은 앞으로 가야할 정신은 방 

향이나 이런 걸 알아서 조문을 검토하고 

조례를 자꾸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 

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 교육인 

적자원부가 지금 이 농큰의 문제, 문화시 

설의 문제, 체육시설의 문제，농촌에 벤 

처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설치해 

서 농민들을 살게 하는 문제 여기에 정부

[제 ■ 회 - 제 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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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을이나 감면을 우리가 

여기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롤 작성하는데 집행청에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우리의 요번 제정하는 개정 

조례 안이 훌통한 조례로써 운영되도록 참 

고말씀을 드린 겁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잘 알았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 

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쉬었다가 하는 걸 

로 하겠습니다.

⑩ 간사 성영응 

쉬었다가 하세요.

⑩ 위원장 이상일 
질의 오추에 하실 건가요?

⑩ 송대헌 위원 

하신 다니까 수1 었다가 하세요.

⑯ 위원장 이상일

그럼 1시간 정도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U 4시 38분 정회》 

(14 시 50분 속겨〇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영용 위왼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간사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오랜 시간 지루하실 텐데 몇 가지만 질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조 2항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맨 위 

에 다민'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우 

리 교육청에 공유임야 그 관리부서가 없 

잖아요?

⑯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임야가 많이 있습 

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 

할 필요성이 혹시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전담기구도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장래를 대비해 가지고 넣은 사항 

입니다, 그 사항은.

⑩ 간사 성영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맨 위쪽에 22조 4항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또 5항도 그 들 쪽에 재 

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 

다는데 이 기준점이 어디 원가 있어야 되⑩ 위원장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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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기준이 없어서 모호한 맛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토 단기 사용하는 것은 

별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 금액으 

로 정하고 있는데요, 장기로 사용할 경우 

에는 어느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 

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달리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례에 일괄적으토 정하기는 좀 

저희들이 어려워 가지고 현실적으로 나중 

어1 적용하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 

길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을 고 

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⑯ 간사 성영용

정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점이 안생길 멘데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 기준은 기본적인 사용료를 정하 

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가지 

고 다른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렇게 정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⑩ 간사 성영용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제30조 대부료의 요

율에 관해서인데 3항에 다음 각 호의 재 

산에 대해서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여기에 세 번째,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서 1,000분 

의 25인데, 그 다음 4항에 보게 되면 다 

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평정가 

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그러니 

까 여기는 10까지도 할 수 있다는 에기 

아니에요.

그런데 3항 같으면 여기에 세 번째 교 

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 

하는 경우 그랬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 

재산을 가지고 교육목적으로 쏠 수 있는 

부분인데 상위법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료 요율을 이 부분은 인 

하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4항에도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 

거 도가 설립 • 경영하는 도립학교의 학교 

급식응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 이쪽 4항 

은 도 업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렇죠?

그런데 도 업무는 되려 요울이 적고 우 

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재산을 가지고 

대부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용으로 하는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000분의 25 

까지 준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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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감에 관한 그 부분은 교 

육감•이 우리 교육목적으로 쓰는 부분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 외-서 1,000분의 10으 

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테 저희들이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행 
정목적이라든가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인 어떤 학생 교육활 

동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어떤 수련 

활동이라든가 어떤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아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 

어1 저희들이 1,000분의 25로 정했고, 밑 

에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 부분들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공시지 

가도 많이 상승이 되고 특히 능업이나 목 

축업 이런 게 기피현상이 상당히 있기 때 

문에 어떤 농경지라든가 목축업을 갖다가 

육성하는 차왼에서 최소 대부요율로 이렇 

게 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능촉업이 

나 목축업을 하는 부분들은 이것도 높다 
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_ 그 분들 고려 

해 가지고 그런 요율을 최소 금액으로 정 

했습니다.

⑩ 간사 성영용

제가 말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고 교육 

감이 우리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인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1,000분의 25 아닙니까?

또 그 밑에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도가 설립하는 도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 

로 사용하는 경우는 1,000분의 10이란 말 

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교 

육감'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더 많이 받아도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1,000분의 10분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농경지 관계라든지 벤 

처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들 
어서 아는•데 그 부분이 아니！ 리* 우리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래 많이 받아 

서 되겠냐 교육감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어떤 경우는 지금 무료도로 해야 할 경우 

인데 우리가 1,000분의 25씩 이렇게 언밸 

런스 되게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 얘기 

입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그 부분은 도가 경영하는 도립학교 학 

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학생들하 

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소 요율로 정한 거구요, 그 위에 도에 

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한 거고,

3항 같은 경우는 교육목적이 아니고 학생 

어떤 교육목적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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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간사 성영용

명시된 건 교육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교육행정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학생교육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목적으 

로 사용할 경우에 있기 때문에 약간은 차

별을 좀 두어서.........

⑩ 간사 성영용

구체 적 으토 교육감이 교육행 정 목적 이 나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밀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건지?
⑯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현재 그런 직접적인 사례는 

저희 교육청에는 없는데, 에블 들면 우리 

학생회진에서 운영하는 학생수영장을 어 

떤 직영을 하지 않고 대부를 해서 활응하 

게 한다던가 또는 임해수련원이라든가 학 

생교직원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재산들을 

갖다가 직접 직영을 하지 않고 대부를 해 

서활용을 한다던가 할 경우에 해당이 되 

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수익이 나는 사 

업들이 되기 때문에 1,000분의 25로 이렇 

게 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간사 성영용

좀 재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런 부분은 아까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처음 전부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 

소 미흡한 점이 저회들도 있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위 

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타 시 • 도 사례도 면밀 

히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앞으 

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⑩ 간사 성영용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소관 공유재 산 

돤■리조례 목적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 

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 

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 

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조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법 제 

4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 

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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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죠.

⑩ 기러관리국장 신강탁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하는데 이걸 제가 10년 전서부터 저도 

얘기하고 이기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는데 

득 파악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실례를 들으면 충주남산초등학교 역사 

가 60년 된 학교인데 거기 가운데 1,800 

평 땅을 50년 전 충주엽연초생산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한 건데 아무도 그 동안에 누 

가 이거를 교육감 소속 땅으로다가 옮겨 

놓지 않았어,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임대 

료가 계속 업연초생산조합에서 납부를 했 

단 말이에요, 세월이 가서 그때 기부채납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데 이거 우리 

재산이니 내놔라 그래 가지고 지금 퇴임 

하신 김선교씨가 충주 관리과장 할 때 3 

년인가 4년 소송해 가지고 겨우 찾아냈어 

요,

그런데 이걸 벌써부터 찾아내서 그 사 

림■들 있을 때 딱 했으면 아무 문제없을 

걸 만약에 졌으면 그때 30억 가까운 돈 

물어내야 되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할 때 잊어버린 

우리 재산을 찾아보자 그거예요.

그리고 우암산생태골 조성한 것 찾은지 

한 3년밖에 안되죠. 그것도 사실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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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올랐던 걸 찾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까운 청주시내 엄청난 땅이 있 

는데 들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만 해도 학교가 유 

치원, 초등학교에서 수 백 개가 있는데 

그런 게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우 

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 거니 

까 그걸 한 번 혁신차원에서도 빠진 것이 

없는가, 앞으로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할 

아버지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세필이 바위 

어 가지고 내 땅이다 그러면 절대토 그거 

안#니다. 돈주고 사야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혁신적인 차원에서 해 주 

시 고,

두 번째로 이런 게 있어요 실제적인 건 

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철저히 해 주 

셔야 되요, 인정으로 적당히 해줬단 말이 

에요 충주고등학교 뒤컨에 급식소툴 짓는 

데 옛날에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나 여기 

그냥 조금 붙여먹게 해줘 그거를 그냥 인 

정을 했다가 할 수 없이 임대료를 조금씩 

받았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명확하게 안 

해놨는데 지난번에 그걸 지으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나가야지 날 즉이려면 죽이 

라고 안나가서, 우리 공공재산으로는 회 

계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동문회에서 

3,000만원을 거뭐서 그 할머니한테 이주 

비로다가 빌다시피 해서 6개월만에 내보

***■ 548



[제191회-제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안해 놓으면 

임대료 몇 십 만원 받아놓고 3,000만원 

들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 주시 

고,

두 번째, 내가 잘' •■■리■서 물어보는데 

요새 스물존이라고 해서 학교 부근에 하 

죠. 그런데 지난번에 충주에 100년이 넘 

은 교현초등학교 저기 길이 좁아요, 그런 

데 교육장하고 시장하고 경찰서장이 여기 

를 안으로 돌이 쳐 가지고 도로를 내주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 속으로 소속이 교육감 재산이 

죠. 그런데 시장이나 교육장이 마음대로 

그게 가로 세토 하면 한 280m될 거에요 

280m를 3m인:으로 들이치면 평수는 몇 평 

이나 나오겠습니까?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명확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학교용지 

일부를 무상으로 보행도로로 이용하기 위 

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 국장님 어떻습니 

까?

⑩ 기택관리국장 신강탁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것으 

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안되죠.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⑩ 위원장 이상일

그런데 충주에선 그게 가능한 걸로 알 

고 그 에기 들으셨어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충주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된다고 답변을 해준 

적이 있어요.

⑩ 위원장 이상일

그거를 다시 교육장한테 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기 지역에서는 시장하고 다 얘기해서 

교육감한테 건의를 했으니까 될 걸로 알 

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되는 건 분명히 안된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달하도 

록 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주삼원초등학교 

수영장이 뚜평이 없어서 야외수영장인데 

이걸 학교에서 직영을 하다 못해서 외부 

기관에다가 임대를 줬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그 요율로다 따지니까 

이 사람이 여름 석 달 이응해 가지고는 

수익이 안나니까 임대가 안나가 학교에서 

는 관리를 할 수 없고 그런데 요런 거는 

현실에 맞게 요율을 낮춰줄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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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러관리국장 신강탁 

요번에 1,000분의 10으로 낮춰뒀기 때 

문에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될 겁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해소가 됩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너)

⑯ 위원장 이상일

학교에서 여름에 수 천명 학생이 우물 

거리고 하는데 관리가 어려워 가지고서 

그걸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가 안나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요런 것도 현실에 맞게 

요율을 잘 조정읊 해서 어차피 이게 전면 

개정하는 단계이니까 실제로 학교에 어려 

음이 없는가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 

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일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⑩ 간사 성영용

수정동의를 위해서 정회롤 요청합니다.

⑩ 진옥경 위원

아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그러면 진옥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

，•■望
쇼,

⑩ 진옥경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표준안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저16항인데 2번으로 보면 1 

번 두ᅵ에다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 

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빠져있는 이유가 핍니까?

그러니까 페이지로 보면 8페이지입니 

다. 8페이지에 아니 10페이지입니다. 6항 

에 2번 뒤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 

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조항이 여기에는 빠져있어요. 그 

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법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빠뜨려서는 되지 않읊 것 같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감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이 조례에 의 

해 가지고 그대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게 왜냐 

하면 또 다른 법령에서 이걸 정해 놓은 

이후에도 또 다른 법령에서 이런 부분들 

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에 근 

거해 가지고 감면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 

에 별도로 규정할 밀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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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진옥경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런 감면 

규정을 지나치게 간소화하게 하다 보면 

자기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감면 

받읊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 

고 또 이 조례가 그것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은 것 같습니다.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대부를 할 때에 그런 부분들 

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부분에서 이 대부료를 학교회계예산 

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잡종재산 대부 

금읊 어떻게 본청에서 전부 가져갑니까,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가져갑니까, 학교 

회계로는 할 수 없습니까?

준용의 부분입니다. 제25조입니다. 사 

용료의 요율 또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둥 학교회계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 

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그 관계는 대부해 주는 거는 장기적으 

로 대부해 주는 거는 본청 재산으로 들어 

오지만 일시 사용해 가지고 사용료 받는 

것은 학교회계로 들어갑니다.

⑩ 진옥경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1̂1

⑩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의견을 모아야될 것 같은 

데 무슨 다른 위원님 말씀계십니까?

⑩ 간사 성영용

수정동의를 위하여 정회를 신청합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지금 성영용 위원님께서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시 정회》 

(15 시 41M

⑩ 위원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성영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 

의가 있었습니다. 성 위원님 수정동의 내 

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간사 성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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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용 교육위왼입니다,

충청 북도교•육비 특 별 회 계 소관공유재 산관 

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 북도교육비특별회 계소편'공유재산관 

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저]6조 저12항 제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저}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 처분” 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저}2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저ᅵ3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재산의 주ᅵ득 • 

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동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되면서 시행령 제7조 

제2항으로 변경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까지를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9조 저13항 저|5호 “소송 둥 재 

산소유진상 분쟁이 있는 재산 헌항파악” 

에서 현황파악 조문내용은 불필요하여 삭 

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수정 발의합니 

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 

의를 마치겠습니다.

⑩ 위원장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영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 

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성영용 위 

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 

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저12항 제1호 중 “지방자 

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을 삭 

제하고, 안 제9조 저|3항 저ᅵ5호 중 “소송 

등 재산소유편상 분쟁이 있는 재산 팔호 

현황파악 괄호 닫고” 에서 현황파악을 삭 

제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의 장 •절  각 

조문의 띄어쓰기, 고유명사 사용 등의 오 

류사용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심 

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원 님들께서는 조례 안 심 사하시 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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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상으로 저1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질의에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15시 45분 산회》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이상일, 간사 성영용,

위 원 김남룬, 송대헌, 이기수, 진옥경.

〇출석공무원 : 3명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픽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 지원과장 신용건.

[제 ■ 회 - 제 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553





제 19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

2006. 6.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 1 9 1 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6. 5.15. [ 제 1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월 )

본 회 의 1. 위 원 장  선 출 의  건

종 료  후 2. 간 사  선 출 의  건

3. 의 사 일 정  결 정 의  건

m  s i [ 제 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화 )

11 :00 1.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전부개정  조 례 안

5 5 5  -






